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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관련 국제법규

가. 國際聯合(UN)憲章(1945年 6月 2SB )

改표 1965. 8. 31

우리들 聯슴國의 人民은, 우리들의 - 生중 두번이나 말할 수 없는 悲哀를 人類에

게 가져 온 戰爭의 慘害로부터 다음의 世代를 救出하고, 基本的)<權과 人間의 尊

嚴과 價値와 男女 및 大小各國의 同權에 관한 信念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표義와

修約 기타의 國際法의 源泉으로부터 나오는 義務의 尊重과 維拂를 할 수 있는

修件을 확립하고, 보다 더 큰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生活水準의 向上을 促進

케 할 것. 그리고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寬容을 實行하고 더욱 選良한 隣人으로

서 서로 Tf[1로운 生活을 하고, 國際的 平和와 安소을 維排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습하고, 4問의 5미益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武力을 行使하지 않는다는 原則

의 受諾과 方法의 設定에 의하여 확보하고, 모든 人民의 經濟的 및 社會的 발달

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際的 機構를 사용할 것을 決議하여,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

기 위하여 우리들의 努力을 結集할 것을 決定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옴自의 政府는 샌프란시스코市에 會슴하여 소權晝{壬狀을 提

禾하고 그것이 良好妥當하다고 인정된 代表者를 통하여 이 國際聯습憲章에 同意

하였으므로 이에 國際聯습이라는 國際機構를 設효한다.

第)章 텀的과 原貝1]

第1條 國際聯슴의 텀的은 다음과 같다.

T國際間의 平+D와 安企을 維拂하는 것. 이 텀的을 위하여 平5[0에 대한 威脅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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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L 및 除去와 侵略行爲 기타의 T+[1破墻의 鎭壓을 위하여 有效한 集團的 推置

를 取할 것과 T+[1를 破壞할 우려있는 國際的 紛爭 또는 事態의 調整 또는 解決

을 T和的 乎段에 의하고 더욱 표義와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서 實現하는 것.

倦人民의 同權 및 自난의 原則에 基礎를 두고 諸國問의 友好關係를 발전케 할

것과 아울러 世界平和를 號化하기 위한 적당한 推置를 單할 것.

卽經濟的, 社會的, 玄化的 또는 人道的 ti質을 가지고 國際的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도 人種, +生, 言語 또는 宗敎에 의한 差別없이 모든 사람의 人權과 基本

的 自由를 尊호하도록 助長奬勵함에 있어서 國際'協)]을 達成할 것.

1이와같은 共通의 텁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各國의 行動을 調꿰하기 위한 中

t·이 될 것.

第기無 이 機構와 이의 加盟國은 第1條에 擧示한 目的을 達成함에 았어서는 다

음의 原則에 따라서 行勤하여야 한다.

03이 機構는 모든 加盟國의 主權平等의 原則에 基礎를 두고 있다.

卷모든 加盟國은 加盟國의 地{立로부터 결과되는 權利와 利益을 企加盟國에 保

障하기 위하여 이 憲章이 負荷하는 義務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像모든 加盟國은 國際紛爭을 平和的乎段에 의하여 國際平和와 安소과 죠義를

危殆륩게 하지 않도록 解決하어야 한다.

1모든 加盟國은 그 國際關係에 있어서 武)J에 의한 威暢 또는 武)]의 行使를

如何한 國家의 領土保소이나 또는 政治的 獨立에 대하여서도 또 國際聯合의

目13J과 雨立할 수 없는 다른 如何한 方法에 의한 것이라도 이를 삼가야 한다.

卽모든 加盟國은 國際聯습o] 이 憲章에 따라서 車하는 如何한 行動에 대하어

서라도 國際聯습에 모든 援助를 주고 더욱 國際聯슴의 防1L行動 또는 號制行

動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如何한 國家에 대하여서라도 援助를 제공함은 삼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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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이 機構는 國際聯슴加盟國이 아닌 國家가 國際의 T+El와 安소의 維拂에 필

요한 限 이러한 原則에 따라서 行動할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本質上 그 國家의 國內管輔權내에 있는 事項에 干

涉할 權限을 國際聯습에 賦與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事項을 이 憲章에

보因하여 解決을 付廷하여 오라고 )ID盟國에 대하여 要求하는 것도 아니다. 但,

이 原則은 第7章에 基因하는 號制推置의 適用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4

第2章 加盟國의 地位

第3條 國際聯슴의 原加盟國이란 섄프란시스코에서 國際機構에 관한 聯습國會議

에 參加한 國家 또는 1942年 1月 I B 의 聯슴國宣言에 署名한 國家로서 이 憲

章에 署名하고 더욱 第110條에 따라 이를 批推한 國家를 말한다.

第4條 m國際聯合에 있어서의 加盟國의 地)位는 이 憲章에 揚載한 義務를 受諾

하고 또 이 機構에 의한 義務를 履行할 能7]과 意思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모든 平+0愛好國에 대하여 開放되어 있다.

借上記의 國家가 國際聯슴의 加盟國이 되는 承認은 安企係章理事會의 勸슴에

의하여 總合의 決定에 의한다.

第5條 安소保障理事숨의 防止行動 또는 號制行動의 對象이된 國際聯습加盟國에

대하여는 總會가 安企保障理事會의 勸슴에 의하여 加盟國으로서의 權利와 特

權의 行使를 停止할 수 있다. 이러한 權첸와 特權의 行使는 安企係障理事合가

回復할 수 있다.

第6條 이 憲章에 포함된 原則에 e次 違反한 國際聯슴加盟國은 總合가 安企{몽

障理事會의 勸슴에 의하여 이 機構로부터 除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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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機 關

第7條 1國際聯습의 主要機關으로서 總會, 安소係章理事會, 綿濟社含理事찹, 信

廷統治理事會, 國際司法裁우1]所 및 事務局을 設置한다.

卷필요하다고 인정된 補助機關은 이 憲章에 따라 設置할 수 있다.

第6條 國際聯습은 그 1要機關 및 補助機關에 男女가 如何한 1也位에라도 平等

한 修件으로 參]]n할 資格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如何한 制限도 두어서는 아니

된다.

第4章 總 會

[構成]

第9條 OP總會는 모든 國際聯合%n盟國으로써 構成한다.

倦각 加盟國은 總會에 있어서 5A 이하의 代表者를 낼 수 있다.

[fl務와 權限]

第10條 總含는 이 憲章의 범위내에 있는 問題 또는 事項 흑은 이 憲章에 規定

한 機關의 權限 및 {조務에 관한 問題 혹은 事項을 討議하고 아울러 第1刻察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같은 問題 또는 事項에 대하여 國際聯合加盟國

혹은 安소係章맨事찹 또는 이 兩者'에 대하어 勤告를 할 수 있다.

第11條 co總合는 國際6{J T和와 安소의 維妨에 데한 協 0에 관한 - 般原베을

軍備縮/p 및 軍備規制를 規伸하는 原則을 포합하어 審議하고 아울러 이와 같

은 原則에 대하어 加盟國 혹은 安소保障理事會 %-는 이 雨者에 대하이 勤告를

할 수 있다.

曲總會는 國際聯습加盟國 혹은 安소保障理事含에 의하어 또는 第35條卷에 따

라 國際聯습加盟國이 아닌 國家에 의하여 總會에 付廷된 國際的平和와 安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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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拂에 관한 如何한 問題라도 討議하고 아울러 第12條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

의하고 이와 같은 問題에 대하여 1 혹은 2이상의 關係國 또는 安소保障理事會

혹은 이 兩者에 대하여 勸告를 할 수 었다. 이와같은 問題로 行動을 필요로 하

는 것은 討議의 전 또는 후에 總會에 의하여 安소保障理事會에 付托되어 있어

야 한다.

卷總會는 國際的 平+[1와 安소을 危殆롭게 할 우려가 있는 事態에 대하여 安소

保障理事會의 注意를 促求할 수 있다.

1本條에 게기한 總會의 權限은 第10條의 - 般的範圍를 制限하는 것이 아니다.

第02條 T安소保障理事會가 이 憲章에 의하여 賦與된 任務를 어느 紛爭이나

또는 事態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總會는 安企係障理事合가 要請하지

않는 限 이 紛爭 또는 事態에 대하여 如何한 勸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恭事務總長은 國際的 Tf[1와 安소의 維持에 관한 事項으로서 安企係障理事윰

가 取損하고 있는 것은 그 同意를 얻어 찹期마다 總含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事務總長은 安企保障理事會가 그 事項의 取根을 그 만둔 경우에도 卽時

總會 또는 總會가 開會중이 아닌 때에는 國際聯슴加盟國에 대하여 問樣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13條 1總含는 다음 텀的을 위하여 硏究를 發議하고 아울러 勸슴를 한다.

A. 政治的分野에 있어서 國際協力을 促進하는 것. 아울러 國際法의 漸進的發達

과 法典化를 奬勵하는 것

B. 經濟的, 社含的, 文化的, 敎育的 및 {果健的分野에 있어서 國際協)]을 促進하

는 것 및 人種, +t 言語 또는 宗敎에 의한 差봇1]없이 모든 ) <間을 위하여

)<權과 基本的自由를 實現하도록 援助할 것

卷前項6號에 게기한 事項에 관한 總會의 다른 責任, 任務 및 權限은 第9章과

第10章에 이를 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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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第12修를 係임하고 總含는 基因의 如何에 불구하고 - 般的福趾와 各國間에

友好關係를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如何한 事態에 대하여서라도 이를 平+[l

的으로 調整하기 위한 推置를 勸솝할 수 있다. 이 事態에는 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을 정한 이 憲章의 規走의 違反에서 발생하는 事態가 포함된다.

第]허1祭 co總會는 安소保障理事會로부터 年次報告와 特別報告各 받아 이를 審議

한다. 이 報告는 安소係障理事會가 國際的 T+l]와 安소을 維拂하기 위하여 決

1하고 또 한 %V한 냅置의 說明을 포합하여야 한다.

卷總會는 國際聯습의 他機關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審議한다.

第16條 錦會는 第12章과 第13章에 基因하여 賦與毛 國際信廷統治制度에 관한

f+務를 수행한다. 이 f조務에는 戰略地區로서 指定되지 않은 地區에 관한 信托

統治-協走의 承認이 포함된다.

第17條 co總合는 그 機構의 豫算을 審議하고 이各 承廳한다.

卷이 機構의 經費는 總含에서 割當한 바에 따라 加盟國이 負擔한다.

卷總會는 第57條에 게기하는 專門機關과의 財政上 및 豫算上의 決定을 審議하

고 承露하며 더욱 該當專門機關에 勸습할 目的으로써 專門機關의 行政的豫

算을 檢査한다.

[衰決]

第1B條 as總含의 각 構成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卷重要問題에 콴한 總含의 決定은 출석 하고 投票하는 構成國의 3分之2의 多數

로써 정한다. 重要1司題에는 國際的平>F[]와 安企의 維拂에 관한 勸솝, 安企保障

쁘事含의 非常(1理事國의 選擧, 經濟7d:含理事含의 理事國의 選擧, 第8에庫 co C

號에 의한 信廷統治理事合의 理事國의 選擧, 新加범國의 國際聯合加盟의 承認,

加盟國으로서의 權71]와 特權의 정지, 加盟國의 除名, 信廷統(鈍)l]度의 運用에

관한 問題와 豫算問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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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卷기타 問題에 관한 決定은 3分之2의 多數에 의하여 決走될 問題의 새로운 部

類의 決定을 포함하여 출석하고 投票하는 構成國의 過半數에 의하여 정한다.

第19條 이 構成에 대한 分擔金의 支拂을 延潛하고 있는 國際聯슴加盟國은 그

延潛金의 金額이 그 당시까지의 滿 2年間에 그 國家가 支拂하여야 할 分擔金

의 金額과 同額이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總含에서 投票權을 가지지 못

한다. 但, 總會는 支拂의 ) r履行이 이러한 )]D엄國에 있어서 不可避한 事情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그 ]]D盟國은 投票케 할 수 있다.

[節次]

第20條 總會는 年次通常會期로서 또는 필요있는 경우에는 特別會期로서 合슴한

다. 特別合期는 安企係障理事會의 要請 또는 國際聯슴))D盟國의 過牛數의 要請

이 있을 때 事務總長이 招集한다.

第21條 總會는 그의 節次的 規則을 採擇한다. 總會는 그 會期마다 그 議長을 選

擧한다.

第22條 總會는 그 任務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補助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

第5章 安全保障理事會

第23條 1安소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D盟國 15個國으로써 構成한다. 中莘民國,

프랑스, 쏘비에트 社含主義共和國聯邦, 그레이트브리튼 및 北部아일랜드聯습王

國과 美습衆國을 安소保障理事含의 常{壬理事國으로 한다. 總會는 첫째로 國際

TfD와 安企의 維拂 및 本 機構의 기타 目的에 대한 國際聯습加盟國의 貢獻과

%m는 衝平한 地理的 配置에 대해 특별히 妥當한 황盧를 하여 安企保障理事會

의 非常任理事國이 될 그밖의 國際聯슴加盟國 10個國을 選擧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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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安소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은 E섀 2年으로써 選擧된다. 安金保障理事合

의 理事國을 11個國에서 15個國으로 법%0시킨 후, 最切의 非常任理事國의 選

擧에서는 첨가된 4個 理事國중 2個 理事國은 任期 1年으로서 選出된다.

卷安소保障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1人의 代表를 가진다.(1965. 8. 31 本條改표)

[任務와 權限]

第24條 T國際聯合의 신속하고 有效한 行動을 확보하기 위하여 國際聯습加盟國

은 國際平和와 安소의 維拂에 관한 第1次的 責任을 安소保障理事合가 지는 것

으로 하고 또 한 安소保障理事會가 이 責11에 基因하는 義務를 完遂함에 있어

서 加盟國에 代身하어 行動하는 것에 同意한다.

卷前記의 義務를 完遂함에 있어서는 安소)(몽障理事含는 國際聯습의 目的과 原

則에 다라 行動하어야 한다. 이 義務를 完遂하기 위하여 安소保障理事會에 賦

興된 特定의 權限은 第6章, 第7章, 第8章 및 第12章에서 정한다.

卽安소係障理事會는 年次報솝를 또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報告를 總含에 審議

를 위하어 제출하여야 한다.

第25條 國際聯습加盟國은 安소保陣理事合의 決走을 이 憲章에 따라 受諾하고

더욱 履行함에 同意한다.

第26條 世界의 ) <的 및 經濟1·] 資源을 軍備를 위하어 轉用하는 것을 가장 적게

하고 國際的 TfD와 安소의 확립파 維持를 促進할 텁的으로 安소保障理事含는

軍備規制의 方式을 확럽하기 위하여 國際聯合加盟國에 제출된 計劃을 第4거察

에 게기하는 軍事參謀姜員찹의 援助를 얻어 作成할 責]1을 진다.

[表決]

第27條 03安企保障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잉節次事項에 괸한 安소係障理事會의 냇走은 9個 理事國의 贊成投票로써 成立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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倦그밖의 모든 事項에 콴한 安숯係障理事會의 決定은 常任理事國의 同意投票

를 포 함하는 이鬪 理事國의 贊成投票로써 成立된다. 다만, 第6章 및 第52佛 第3

項에 의거한 決定에 있어서는 紛爭當事國은 投票權을 棄權해야 한다. (1965.

8. 31 本條改표) .

[節汝]

第26條 m安소保障理事含는 계속하여 任務를 執行할 수 있도록 組織한다. 이를

위하여 安소1봇障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이 機構의 所在地에 常(조代表를 두어야

한다.

勒安企係障理事會는 定期會議를 開催한다. 이 含議에 있어서는 각 理事國은 希

望한다면 閣員 또는 특히 指名하는 다른 代表者를 세워서 할 수 있다.

助安소係陣理事會는 그 事業을 가장 容易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 機構

의 所在地 이외의 場所에서 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第29條 安소](못障理事會는 그 任務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補助機關을

둘 수 있다.

第30條 安企保障理事會는 議툐을 選定하는 方法을 포 함하는 그 節次規則을 採

擇한다.

第31條 安소保障펌事含의 理事國이 아닌 國際聯슴加盟國은 安소係障理事會에

提起된 問題에 대하여 理事含가 그 )]D盟國의 利害에 특히 影響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問題의 討議에 投票權없이 參%D할 수 있다.

第3게集 安소保障理事含의 理事國이 아닌 國際聯습加盟國 또는 國際聯습加盟國

이 아닌 國家는 安소保障理事含의 審議중인 紛爭의 當事音인 경우에는 이 紛

爭에 관한 討議에 投票權없이 參加하도록 勸誘하여야 한다. 安企係障理事會는

國際聯슴]]D盟國이 아닌 國家의 參加를 위하여 公표하다고 인정되는 修件을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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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船爭의 평화적 解決

第33條 1如何한 紛爭이라도 그 계속이 國際的 平和와 安企의 維接를 危殆롭게

할 우려가 있는 事件에 대하어서는 그 當事者는 먼저 第-로 交涉, 審査, 伸介,

調停, 仲裁裁判, 司法的 解決, 地城的 機關 또는 地城的 協走의 이용 기타 當事

者가 選擇하는 平+l]的 手段에 의한 解決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恭安소保陣理事含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當事者에 대하여 이 紛爭을 前記의

-7段에 의하여 解냇하도록 要請한다.

第34條 安企係陣理事會는 如何한 紛爭에 대하어서도 國際的 摩據로 1導하고

또는 紛爭을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如何한 

事態에 대하여서도 그 紛爭 또는

事態의 계속이 國際的 T和와 安소의 維妨를 危殆롭게 할 우려가 있나 없나를

決走하기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3러創 1國際聯合加盟國은 如何한 紛爭에 대하여서도 第34條에 게기한 t生質의

如何한 紛爭에 대하여서도 이 憲章에 정한 平+[1的 解난의 義務를 이 紛爭에

관하여 미리 受諾한다먼 安소保陣理事찹 또는 總會의 注意를 促求할 수 있다.

卷本修에 의하여 注意를 促求된 事項에 관한 總會의 節次는 第11條 및 第1러畵

의 規定에 따라야 한다.

第36條 T安企係陣理事會는 第33修에 게기한 性質의 紛爭 또는 問樣의 t生質의

事態의 如何한 段階에 있어서도 적당한 調整의 節次 또는 方法을 勸告할 수

있다.

卷安소保陣理事含는 當事者가 이미 採用한 紛爭解決의 節(X들 고 려에 넣어야

한다.

卯本條에 의한 勸告를 함에 있어서는 安소f果障理事含는 法律的 紛爭이 國際司

法裁判所規程의 規走에 따라 當事者에 의하어 原貝1]으로서 同 裁判所에 提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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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것도 考慮에 넣어야 한다.

第37條 1第33條에 게기한 +生質의 紛爭의 當事者는 問條에 뽀禾한 手段에 의하

여 이 紛爭을 解決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安企保障理事會에 提起하여야

한다.

卷安企保陳理事會는 紛爭의 계속이 國際的 T+[1와 安金의 維拂를 危殆롭게 할

우려가 實際로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6條에 基한 行動을 單하든가 또는 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解決條件을 勸告하든가 그 어느쪽을 決定하여야 한다.

第38條 第33條 내지 第3기畵의 規走에도 불구하고 安企1봇障理事會는 如何한 紛

爭에 관하여서도 모든 紛爭當事者가 要請한다면 그 平+D的 解決을 위하여 그

當事者에 대하여 勸슴를 할 수 있다.

第7章 平)D에 대한 威營, 平4D의 破壞 및 侵略行爲에 관한 行動

第3軻祭 安金保障理事찹는 平+[1에 대한 威脅, 平+[1의 破壞 또는 侵略行爲의 存在

를 決定하고 아울러 國際的 T+0와 安金을 維拂히고 또 回復하기 위하여 勤슴

를 하고 또는 第41條 및 第42條에 따라 如何한 推置를 單할 것인가를 決定한

다.

第40條 事態의 惡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하고 또는

推置를 決定하기 전에 安企保障理事會는 필요 혹은 希望하는 暫走推置에 따르

도 록 關係當事者에 要請할 수 있다. 이 暫定推置는 關係當事者의 權利, 請求權

또는 地{立를 害하는 것이 아니다. 安소]무障理事會는 關係當事者가 이 暫定推置

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에 妥當한 考慮를 하여야 한다.

第43條 安金係障理事會는 그 決定을 W施하기 위하여 p力의 사용 이외의 如何

한 推置를 사용할 것인가를 決定할 수 있고 더우기 推置를 適用하도록 國際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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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加盟國에 要請할 수 있다. 이 推'證는 經濟關係 및 鐵道, Wi海, 航空, 郵便, 電

話, 無線通信 기타의 順龜通信手段의 소部 또는 - 部의 中斷과 까交關係의 斷

絶을 포함할 수 있다.

第42條 安소保障理事合는 第41修에 정한 推置로서는 不充分하다고 인정하고 또

는 7r充91한것이 判明될 때에는 國際的쭈和와 安企의 維拂 또는 陸軍의 行動

을 單할 수 있다.

第43條 1國際的 平和와 安소의 純가스에 貢獻하기 위하어 모든 國際聯合加盟國

은 安소保障理事合의 要請에 의하어 또는 1 혹은 2 이상의 特別協走에 따라

國際的 T和와 安企의 維妨에 필요한 兵/J, 援비]및 便益을 安소係陣理事會에

이용케 할 것을 約束한다. 이 便益에는 通過의 權早1]가 포 힘-된다.

卷前記의 
' 

陸,定은 兵力의 數 및 種類, 그 出動準備程度 및 - 般的 配置와 제공

될 便益 및 援9)]의 +生質을 規走한다.

助前記의 
' 

協走은 安소係障팩事含의 發議에 의하여 되도록 신속히 交涉한다. 이

協定은 安소係障理.事含와 加盟國과의 사이 또는 安企係障理事會와 加盟國群과

의 사이에 綿結되고 또 한 署名國에 의하어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推

되어야 한다.

第44條 安소保陣理事合는 兵9J을 사용하기로 決定하었을 떼에는 理事含에 代表

가 없는 )][1盟國에 대하여 第43條에 의하어 負荷된 義務의 履0으로서 兵/J 의

제공을 要請하기 전에 그 加盟國이 希望한다먼 그 y)D盟國의 兵)J중의 割當部

隊의 사용에 관한 安소係障理事含의 決走에 參加하도록 - 그 加盟國을 勤誘하여

야 한다.

第45條 國際聯合이 緊急한 軍事推置를 If할

� 

수 f도록 하기 위하어 加盟國은

合1司의 國際6/·J 號制0動을 위항 國內空軍部隊害1]當數를 卽時 이용에 供할 수

있도록 係結하어야 한다. 이들 該當部隊의 數量과 l+,動準備程度와 그 숍同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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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計劃은 第4어畵에 게기하는 1 혹은 2이상의 特봇1]協定의 規定範圍내에서 軍

事參謀晝員會의 援助를 얻어서 安企保障理事會가 決定한다.

第46條 兵力使用의 計劃은 軍事參謀姜員會의 援助를 얻어 安소保障理事會가 作

成한다.

第47條 T國際的 T+[1와 安소의 維持를 위하여 安소保障理事會의 軍事的要求,

理事會의 自由에 姜任된 兵力의 사용 및 指揮, 軍備規制와 可能한 軍備縮少에

콴한 모든 問題에 관하여 理事會에 助츰 및 援助를 하기 위하여 軍事參謀姜員

會를 設置한다.

卷軍事參謀姜員會는 安소係障理事윰의 常任理事國의 參謀總툐 또는 그 代表者

로써 構成한다. 이 姜員會에 常{포委員으로서 代表되지 아니한 國際聯슴加盟國

은 委員會의 責任의 有效한 수행을 위하여 委員合의 事業에 그 國家의 參加가

필요한 때에는 姜員會에 의하여 이와 提携하도록 勸誘되어야 한다.

卷軍事參謀姜員會는 安企係障理事會 밑에서 理事會의 自由에 姜任된 兵力의 戰略

的推置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 이 兵力의 指揮에 관한 問題는 뒤에 解決한다.

m軍事參謀晝員會는 安企係障理事會의 許諾을 얻어 적당한 地城的 機關과 協

議한 후 地城的 /j·姜員合를 設置할 수 있다.

第48條 1國際的 T和와 安소의 維拂를 위한 安企保障理事合의 決走을 履行함

에 필요한 行動은 安企保障理事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聯合加盟國의 企部

또는 - 部에 의하여 單하여진다.

卷前記의 決走은 國際聯습加盟國에 의하여 직접으로 또 國際聯습)ID盟國이 參加하

고 있는 적당한 國際機關에 있어서의 그 加盟國의 行動에 의하여 履行된다.

第49條 國際聯습加盟國은 安숯係障理事會가 決定한 捕置를 履行함에 當하여 共

同하여 相互援助를 供與하여야 한다.

第50條 安企1봇障理事含가 어느 國家에 대하여 防1L推置 또는 强制推置를 單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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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際聯슴加뾰國이고 아니고를 不問하고 이 問

題의 解決에 대하여 安소係障理事含와 
' 

協議할 權헤를 f果有한다.

第51條 이 憲章의 如何한 規走도 國際聯습加盟國에 대하여 武力攻擊이 발생한

경우에는 安企保陣理事會가 國際的 T和와 安소의 維拂에 필요한 捕置를 取하

는동안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의 固有의 權利를 溫害하는 것은 아니다. 이

自衛權의 行使에 당하여 加盟國이 單한 推置는 卽時 安소係障理事會에 보고하

어야 한다. 또 이 推置는 安소保障理事含가 國際的 平和와 安소의 維接 또는

回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行動을 언제든지 單하는 이 憲章에 基因

한 權能과 責任에 대하여는 何等의 影響이 械다.

第8章 地域的 協定

第52條 1이 W章의 如何한 規定도 國際的 平和와 安소의 維拂에 콴한 事項으로

서 地城的 行動에 적당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地城的 協走 또는 地域的 機關

의 存在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但, 이 
-跡,定 

또는 機關 및 그 行動이 國際聯

습의 目的과 原則에 - 쨌할 것을 修件으로 한다.

卷前記의 協走을 綿結하고 또는 前記의 機關을 組織하는 國際聯슴加엄國은 地

方的紛爭을 安소1봇障理事會에 提超하기 전에 이 地域的 協定 또는 地城的 機

關에 의하어 이 紛爭을 T+[1的으로 解決하도록 모든 努力을 하여야 한다.

卷安소係障舊事찹는 關係國의 體議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v[<問하고 前

記의 地城的 協定 또는 地城的 機關에 의한 地方的 紛爭의 T+[1的 解決의 발

달을 漢勵하어야 한다.

1本修는 第34條 및 第35修의 適用을 何等妨害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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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條 1安企保陳理事會는 그 權威1에 있어서의 號制行動을 위하여 적당한

경우에는 前記의 地城的 協定 또는 地城的 機關을 이용한다.

但, 如何한 强制行動도 安金係陳理事會의 許페없이는 池城的 協走에 의하여 g

는 地城的 機關에 의하여 取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本條恭에 規走한 敵國에

대한 推置중 第107條에 따라 規走되는 것 또는 이 敵國에 대한 侵略政策의 再

現에 對備하는 f也城的 協定에 있어서 規定되는 것은 關係政府의 要請에 의하

여 이 機構가 그 敵國에 의한 새로운 侵略을 防止하는 責任을 질때까지 예의

로 한다.

卷 本條1에서 사용하는 敵國이라는 用語는 第二次 戰爭중에 이 憲章의 어느

署名國의 敵國이었던 國家에 適用된다.

第54條 安소保障理事合는 國際的 Tf[1와 安소의 維持를 위하여 f也城的 協定에

의하여 또는 flh城的 機關에 의하여 開始되고 또는 企圖되고 있는 后動에 대하

여 恒常 充分한 通報를 받고 있어야 한다.

第9章 經濟的 및 社曾的 國際協力

第55條 人艮의 同權과 自決의 原則의 尊호에 基礎를 두는 諸國問의 平和的이며

友好的인 관계에 펄요한 安走 및 福趾의 條件을 創造하기 위하여 國際聯습은

다음의 일을 促進하여야 한다.

A. - 層높은 生活水準, 完소麗値 및 經濟的, 社會的進步와 발전의 條{y

B. 經濟的, 社會的 및 f果健的 國際問題와 關係國際問題의 解決과 文化的 및 敎

育的 國際協)l-]

C. 人種, +生, 言語 또는 宗敎에의한 差別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權과 基本的

自 由의 普遍的인 尊重과 遵守

-

r
시 -6



第56條 모든 加盟國은 第55條에 게기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어 이 機構와

協)J하어 共1司的 또는 個別的 行動을 取할 것을 書約한다.

第57條 1政府間의 
'協走에 

의하여 設置된 各穫의 확門機關으로서 經濟的, 社

含的, A게1브1<], 찬育7J 및 係僞的 分野와 關係分野에 있어서 그 基本的 文書

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庚範한 國際的 責任을 지는 것은 第63條의 規定에

따라 國際聯습과 連携關係롤 가져야 한다.

恭이와같이 하여 國際聯슴과 連携關係를 가지는 前記의 機關은 이하에서 專

[If懼關이리- 稱한다.

第5B條 이 機構는 專門機關의 政策과 活動을 調整하기 위하여 勸솝를 행한다.

第59條 이 機構는 적당한 경우에는 第55條에 게기한 디的의 達成에 필요한

새로운 확門機關을 設置하기 위하어 關係國間의 交涉을 發議한다.

第60條 이 章에 게기한 이 機構의 fl務를 다할 Af조은 總含와 總會의 權威 r

에서 經濟社會理事會가 擔當한다. 理事會는 이를 위하여 第10章에 게기하

는 權限을 가진다.

第]0章] UN 人1卷審 義畵員會

第61條 03經濟社含理事會는 總會에 의해 選擧된 國際聯습加盟國 27個國으로

써 構成한다.

잉第3項의 規走을 修件으로 經濟社會理事含의 9個 理事國은 任期 3年으로써

每年 選擧된다. 겸fl理事國은 게속하어 再選될 資格을 가진다.

卷經濟社含理事含의 理事國을 18個國에서 27個國으로 법加시컨 7 最初의

選擧에서는 그해 末에 (조期가 滿了되는 6個理事國에 더하여 첨가된 이들 9

個理事國중 選擧된 3個 理事國의 {1期는 總會에 의해 約定되는 바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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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末에 滿1하고 그밖의 3個 理事國의 任期는 2年末에 滿了한다.

1經濟社會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L(의 代表를 가진다.(1965. 8. 31 本條改죠)

[任務와 權限]

第6기集 1經濟社含理事合는 經濟的, 社合的, 玄化的, 敎育的 및 保健社含國際

事項과 關係國際事項에 관한 硏究와 보고를 행하고 또는 發議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總會, 國際聯슴加盟國 및 관계 寡門機關에 勸슴할 수

있다.

倦理事會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A權과 基本的 自由의 尊重곽 遵守를 助툐

하기 위하여 勸솝를 할 수 있다.

卷理事合는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에 대하여 總會에 제출하기 위한 條約案

을 作成할 수 있다.

1理事會는 國際聯습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에 관하

여 國際含議를 召焦할 수 있다.

第53條 1經濟社會理事會는 第57修에 게기한 機關의 그 어느것과도 그 機關

이 國際聯合과 連携關係를 맺기 위한 條件을 정하는 協走을 綿結할 수 있다.

이 協走은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恭理事會는 專門機關과의 協議와 專門機關에 대한 勸솝 및 總會와 國際聯습

加盟國에 대한 勸告에 의하여 專門機關의 活動을 調整할 수 있다.

第64條 1經濟社효理事會는 專門植關으로부터 定期報告를 받기 위하여 적당

한 推置를 單할 수 있다. 理事含는 理事合의 勤솜와 理事會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에 관한 總合의 勸솝를 實施하기 위하여 車하여진 推置에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國際聯습%D盟國과 專門機關과의 協走을 綿結할 수 있다.

卷理事會는 前記의 보고에 관한 그 의견을 總合에 過報할 수 있다.

第65條 經濟社含理事會는 安소保障理事會에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經濟社含

o조7
z,o



第6허1祭 1經濟趾合理事合는 總會의 勸솝를 履行함에 있어서 자기의 權限에

속하는 E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卷理事會는 國際聯습加盟國의 要請이 있을 때 또는 專[If]機關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總含의 承認을 얼어 役務를 제공한다.

倦理事合는 이 憲章의 他部分에서 規定되고 또는 總會에서 자기에게 順與된

기타의 任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表決]

第6거1祭 1經濟社會理事合의 각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助經濟社含理事會의 決定온 출석하고 投票하는 理事國의 過半數에 의하여

행한다.

[節次]

第6B條 經濟社會理事會는 經濟的 및 社合的 91野에 있어서의 姜員會, A權의 伸

張에 관한 晝員會 및 자기의 f조務修行에 필요한 기타의 姜員會를 設置한다.

第6이1集 經濟社슐理事合는 어느 國際聯습加盟國에 대하어서도 그 加盟國에 특

히 관계있는 事項에 관한 審議에는 投票權없이 參加하도록 勸告하여야 한다.

第70條 經濟社會理事會는 專門機關의 代表者가 理事會의 審議 및 理事含가

設置하는 姜員會의 審議에 參)11]하기 위한 l-鳥定울 綿結할 수 있다.

第71條 經濟社會理事會는 그 權限내에 있는 事項에 관계있는 民間團體와 
-協

議하기 위하어 적당한 協定을 練結할 수 있다. 이 協走은 國際團體와의 사이

에 또 적당한 경우에는 관계있는 國際聯슴加盟國과 協議한 후에 國內團體와

의 사이에 綿結할 수 있다.

第72條 03經濟社會理事含는 議長選定의 方法을 포 함한 그 節次規則을 採擇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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倦經濟社會理事會는 그 規則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에 會습한다. 그 規則은

理事國의 過半數의 要請에 의한 含議召集의 規定을 포함하여야 한다.

第31章 非自治地域에 관한 宣言

第73條 人民이 아직 뉴숯한 自治를 행함에 이르지 않온 地域의 施政을 행할

責任을 가지고 또 그 責任을 지는 國際聯습加盟國은 그 地城의 住民의 +l]益

이 至上이라는 原則을 承認하고 더욱이 이 地城의 住民의 福趾를 이 憲章이

확립하는 國際的 平+[1와 安소의 制度내에서 最高度까지 增進케 할 義務를

神聖한 信廷으로서 受諾한다.

A. a係人民의 文化를 充分히 尊重하고 이 ) (못의 政治的, 經濟的, 社含的

및 한育的 進步와 公正한 待遇 및 虛待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할 것

B. 각 地城 및 그 人民의 特殊事情과 人民의 進步가 相異한 段階에 응하여

自治를 발달케 하고 人民의 政治的 願望에 妥當한 고려를 하고 더욱 A

民의 自由로운 政治制度의 漸進的 發達에 대하여 A民을 援助할 것

C. 國際的 平和와 安소을 增進할 것

D. 本條에 게기하는 社會的, 經濟的 및 科뿌的 目的을 實際로 達成하기 위하

여 建設的인 發展推置를 促進하고 硏究를 奬勵하고 더욱 相흐間 또는 적

당한 경우에는 專門國際團體와 協力할 것

E. 第12章과 第13章의 速用을 받는 地城을 제외하고 前記의 加盟國이 끈B

責任을 지는 地域에 있어서의 經濟的, 社會的 +生質의 統캄 기타 資함를

安소f몽章과 憲法上의 고 려에서 필요한 制限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하여

情報用으로서 事務總長에게 走채的으로 送付할 것

第74條 國際聯슴加盟國은 또 한 本章의 適用을 받는 地城에 관한 그 政策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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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土에 관한 政策과 같이 世界의 다른 地城의 利益괴- 福趾에 妥當한 고려를

한 뒤에 社會的, 經濟的 및 商業的 事項에 관하어 善隣主義의 - 般原베에 基盤

을 두도록 하는데 同意한다.

第12章 國際信廷統治制度

第75條 國際聯슴은 그 權威1에 國際信托統治制度를 設置한다. 이 制度는 今後

의 個個의 協走에 의하여 이 制度1에 두게 되는 地域의 施政 및 監督을 目的

으로 한다. 이 地域은 이하 信托統治地城이라 稱한다.

第76條 信廷統治制度의 基本目的은 이 憲章의 第1條에 게기한 國際聯습의 目的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A. 國際的 平+[1와 安企을 增進할 것

B. 信 t統治地城의 住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및 찬育的 進步를 促進할

것. 각 地城과 그 人民의 特殊事情 및 關係人못이 自 由로이 表明한 願望에

適슴하도록 또 각 信廷統治臨定의 條項이 規走하는 바에 따라 自治 또는

獨立에 향하여 住民의 if進的 發達을 促進할 것

C. 人穫, +生, 言語 또는 宗敎에 의한 差別엾이 모든 사랍을 위하여 人權과 基

本的自 由를 尊重하도록 奬勵하고 더욱 世界의 )%,民의 相흐依存의 廳識을

助長할 것

D. 前記의 目的達成을 방해함이 없이 또 第90條의 規走을 留{무하고 모든 國際聯

슴加업國 및 그 國民을 위한 社會7J, 經濟(f·J 및 商業7] 事項에 데하여 平等

한 待遇를 확보하고 또 그 國民을 위하여 司난.J< 平等한 待遇를 학보할 것

第77條 1信廷統治制度는 다음 穫類의 地城으로서 信't統治-1禽定에 의하여 이

制度1에 두게 되는 것에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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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現在 晝任統治1에 있는 地城

B. 第드次 +吐界戰爭의 결과 敵國으로부터 分離된 地城

C. 施政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國家에 의하여 自懼的으로 이 制度1에 두는 f{h城

卷前記의 種類중 어느 地城을 如何한 條{牛으로서 信托統治制度1에 두게 되는

가에 대하여서는 今彼의 協走으로써 정한다.

第78條 國際聯습]ID盟國間의 관계는 초權平等의 原則의 尊重을 基礎로 하므로

信托統治制度는 加盟國으로 된 地城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第79條 信托銃治1에 두게 되는 각 地域에 관한 信托統治의 修項은 如何한 變

更 혹은 改正도 포함하여 직접 關係國에 의하여 協走되고 또 第83修 및 第85

條에 規走하는 바에 따라 承認되어야 한다. 이 직접關係國은 國際聯습加盟國의

姜任統治1에 있는 地城의 경우에는 受任國을 포 함한다.

第80條 1第77條, 第79修 및 第인修에 基하여 綿結되고 각 地域을 信托統治1

에 두는 個個의 信托統治協定에 있어서 協定되는 바를 제외하고 또 이와같은

協定이 綿結될때까지 本章의 規定은 어느 國家 또는 어느 人民의 如何한 權利

라도 또 國際聯습加盟國이 옵己, 當事國으로 되어 있는 現在의 國際文書의 修

項이라도 직접 혹은 間接으로 조금이라도 變更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여서는 아

니된다.

卷本條1은 第77修에 規走하는 바에 따라 委任統治地域과 기타의 地城을 信廷

統治地域과 기타의 地城을 信托統治制度1에 두기 위한 協定의 交涉과 綿結의

遲潛 또는 延期에 대하여 根據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2條 如何한 信托統治協走에 있어서도 그 t鳥走이 適用되는 信 t統治地城의

- 部 또는 企部를 포 함하는 1 혹은 2이상의 戰略地區를 指定할 수 있다. 但,

第4히畵에 의하여 綿結되는 特別協走을 害하지 못한다.

第63條 1戰略地區에 콴한 國際聯슴의 모든 任務는 信廷統治協定 條項과 그 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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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 또는 改1의 承認을 포함하어 安소係陣理事含가 행한다.

卷第76條에 게기한 基本目的은 각 戰略地區의 A民에 適用한다.

卷安소保障理事會는 國際聯습의 信托統治制度에 의한 任務로서 戰略地區의 政

治的, 經濟的, 社含的 및 敎育的 事項에 관한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信廷統治

理事含의 援助를 이용한다. 但, 信廷統治協走에 따를 것으로 하고 또 安소保章

의 考虛를 빙-해하어서는 아니된다.

第64條 信廷統治地城이 國際的 Tt-11와 安소의 維詩에 대하여 그 役害1]을 다하게

함은 施政權者의 義務이다. 이를 위하어 施政權者는 이 點에 관하여 安企保障

理事含에 대하어 지는 義務를 履行함에 당하어 또 地方的 防衛와 信廷銃治地

城에 있어서의 法伸과 秩序의 維拂를 위하여 信廷統治씨城의 義肩軍의 便益

및 援助를 이용할 수 있다.

第85條 (5戰略地區로서 指走되지 않는 모든 地區에 관한 信托統治協走에 대하

어서의 國際聯슴의 任務는 이 
'協走의 

條項과 그 變更 또는 改표의 承露을 포

함하여 總會가 행한다.

卷總會의 權威1에서 行動하는 信군統治理事會는 前記의 任務遂行에 대하여

總찹를 援助한다.

鄲15獸 {言訓]飾6台理毒 會

[構成]

혈S6條 J)信廷統治理事會는 다음의 國際聯슨加盟國으로써 構成한다.

A. 信托統治地域의 施政을 행하는 加엄國

B. 第23條에 이름을 게기한 加盟國으로서 信 t統治地域의 施政을 행하지 않

는 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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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總會에 의하여 3年의 f壬期로서 選擧된 기타의 加盟國 그 數는 信托統治

理事會의 理事國의 總數를 信廷統治地城의 施政을 행하는 國際聯슴加盟

國과 이를 행하지 않는 國家와를 均分함에 필요한 數로 한다.

倦信托統治理事合의 각 理事國은 理事會에서 自國을 代表하는 특별한 資格있

는 者 1名을 指名하여야 한다.

[任務와 權限]

第87條 總會와의 그 權威1에 信托統治理事含는 그 任務遂行에 당하여 다음의

일을 행할 수 있다.

A. 施政權者가 제출하는 보고를 審議할 것

B. 請願을 受理하고 더욱 施政權者와 協議하여 이를 審査할 것

C. 信廷統治協定의 條項에 따라 前記의 行動 기타의 行動을 單할 것

第86條 信托絃治理事會는 각 信廷統治地城의 住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合的 및 敎育

的 進步에 관한 質問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또 總會의 權限내에 있는 각 信托統治地

城의 施政權者는 이 質問書에 보하여 總會에 年次報音를 제출하여야 한다.

[表決]

第89條 1信廷統治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卷信廷統治理事含의 決定은 출석하고 投票하는 理事國의 過牛數에 의하여 행

한다.

[節次]

第80條 1信托統治理事含는 議툐의 選走方法을 포함하는 그 節次規則을 採擇한다.

恭信廷統治理事會는 그 規則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 會合한다. 이 規則은 理事

國 過牛數의 要請에 의한 윱議召集의 規走을 포함하여야 한다.

第91條 信托統治理事會는 적당한 경우에는 經濟社會理事會 및 專門機關의 쓴B

관계하고 있는 事項에 대하여 雨者의 援助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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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章 國際司法裁判所

第92條 國際司法裁判所는 國1際聯合의 초要한 히法機關이다. 이 裁判所는 附屬한

規程에 따라 fl務를 행한다. 이 規定은 常設國際司法裁判所規程을 基礎로 하고

더우기 憲章과 不可分의 - · 體가 된다.

第93條 d)모든 國際聯合加盟國은 당연히 國際례法裁최]所規程의 當事國으로 된다.

卽國際聯슴加盟國이 아닌 國家는 總會가 각 경우에 決定하는 條件으로서 安企

保陳理事찹의 勸솜에 의하여 國際司法裁쑤1]所規程의 當事國으로 된다.

卷國際聯合加盟國이 아닌 國家는 總會가 각 경우에 決走하는 條件으로서 安企

(-單障理事含의 勸告에 의하어 國際司法裁9>11所規程의 當事國으로 될 수 있다.

第94條 J)갹 國際聯合)JD盟國은 自 國이 當事者'인 如何한 事件에 있어서도 國際

司法裁判所의 裁判에 따를 것을 約束한다.
敏

卷事件의 - 方의 當事者'가 裁判所가 내린 判낸에 基하여 自 國이 義務를 履行

하지 않을 때에는 他方의 當事찹는 安소保障理事含에 提訴할 수 있다. 理事含

는 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判決을 執行하기 위하어 勤告를 하고 또는 單하

어야 할 捕置를 決走한 수 있다.

第95條 이 憲章의 如何한 規走도 國際聯合加盟國이 相互間의 紛爭의 解決을 이

미 存在하고 또는 將來 綿結할 Ill,定에 의하어 他裁判所에 f%t할 것을 방해하

는 것은 아니다.

第96條 1總會 또는 安소保障理事會는 如何한 (去伸問題에 대하어서리-도 勸告6<J

意見을 주도록 國際3]法裁判所에 要請할 수 있다.

卽國際聯숨의 기타의 機關 도는 專門機關으로서 언제든지 總-會의 許31를 얻어

야 하는 것은 또 한 그 活動의 범위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法伸問題에 대하어

裁判所의 勤告的 意見- 要請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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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章 事 務 局

第97條 事務局은 事務總長 1人과 이 機構가 필요로 하는 職員으로써 構成된다.

事務總長은 安소保障理事含의 勸告에 의하여 總會가 任命한다. 事務總長은 이

機構의 行政職員의 長이다.

第98條 事務總툐은 總會, 安企係障理事숨, 經濟社含理事會 및 信廷統治理事숨의

모든 合議에 있어서 事務總長의 責格으로서 行動하고 더욱 이들 機關으로부터

姜 t된 他任務를 수행한다. 事務總長은 이 機講의 事業에 대하여 總會에 年次

보고를 행한다.

第99條 事務總長은 國際的 T+D와 安金의 維拂를 威脅한다고 인정되는 事項에

대하여 安소]봇陳理事會의 注意를 晩超할 수 있다.

第100條 m事務總툐과 職員은 그 {壬務의 수행에 당하여 如何한 政府로부터도

또는 이 機構외의 如何한 當局으로부터도 指禾를 받고 또는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事務縮長과 職員은 이 機構에 대하여서만 責任을 지는 國際的 職員으로

서의 地位를 壞損할 우려가 었는 如何한 行動도 삼가야 한다.

卷옴 國際聯습])D盟國은 事務總長과 職員의 責任의 오로지 國際的인 性質을 尊

重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이 責任을 다함에 당하여 이들을 左右하려고 하지 않

을 것을 約束한다.

第101條 1職員은 總會가 設定하는 規則에 다라 事務總長이 任命한다.

卷經濟社含理事會, 信廷統治理事會 및 펼요에 응하여 國際聯슴의 기타의 機關

에 적당한 職員을 常{壬으로서 配謁한다. 이 職트은 事務局의 - 部이다.

卷職員의 履用과 勤務修件의 決定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것은 最高水

準의 能率, 能力 및 誠實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職員은 되도록 廣範한

地理的 基礎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重要性에 대하여서는 妥當한 고 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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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나타났을 때에 제기한다. .

1. 판결, 촨정의 기초로 삼았턴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

지 않았턴 것이 알려졌을 때

제267조 유죄촨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

기할 수 있다.

제288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받E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펼요한 조 사를 하고 자기의

의견合 骨여 그것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검사의 결심으로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떼의 절차도

같다.

제2S9조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선청리유가 정당할 때에는 중앙재판

소에 재심을 제기하며 부당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제200조 재심사건은 중앙재관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

결한다.

제291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필요한 심

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92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판·정율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

게 하거나 직접 기각하며 재심제기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을 거부

하는 관정을 한다.

제293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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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이 宣言의 第5項의 規定에 따라 國際的7f[1와 安金의 維排各 위하여 필

요한 共問行動을 이 機構에 갈음하여 單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에 응하여 다른

國際聯습加盟國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7條 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第二次 世界戰爭에 이 憲章의 署名國의 敵이

었던 國家에 관한 行動 중 그 行動에 대한 責任을 가지는 政府가 이 戰爭의

결과로서 單하고 또는 許可한 것을 無效로 하고 또는 야除하는 것이 아니다.

第18章 改 正

第308條 이 憲章의 改표은 總合의 構成國의 3分의 2의 多數로써 採擇되고 또

安소保障理事會의 모든 常/조理事國을 포함한 國際聯슴加盟國의 3分의 2 에 의

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推되었을 때 모든 國際聯슴加盟國에 대

하여 效力을 발형한다.

第109條 1이 憲章을 再審議하기 위한 國際聯습加盟國의 企體會議는 總會의 構

成國의 3分의 2의 多數와 安企保障理事會의 7理事國의 投票에 의하여 決定되

는 날 및 場所에서 開催할 수 있다. 각 國際聯습]10盟國은 이 會議에서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卷企體할議의 3分의 2의 多數에 의하여 勸告된 이 憲章의 變更은 安企保障理

事含의 모든 常(조理事國을 포 함한 國際聯슴加盟國의 3分의 2에 의하여 옴自의

憲분上의 節次에 따라 1比推되었을 때에 效)]을 발생한다.

卷이 憲章의 效力發生후의 總會의 第10回 年次會期까지에 소體會議가 開催되

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겸集하는 提案을 總會의 第10回 年次會期의 議事B程

에 넣어야 하며 소體會議는 總含의 構成國의 過牛數 및 安소係障理事會의 7理

事國의 投票에 의하여 決定된 때에 開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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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章 批浩과 署名

第1)0條 1이 憲章은 署名國에 의하여 各自의 憲(去上의 節次에 따라 批凍되어

야 한다.

恭批誰촘는 아메리카습衆國政府에 f·도置된다. 1司 政府는 모든 署온國과 이 機構

의 事務總長이 任命된 경우에는 事務總長에 대하여 각 {조置를 통고한다.

倦이 憲章은 中奉民國, 프랑스, 쏘 비에트社含主義共和國聯邦,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렌드聯습1國, 아메리카습衆國과 기타 署名國의 過牛數가 批推書를 E

置한 때에 效力이 발생한다. +It推書11·置調書는 其時 아메리카슴衆國政府가 作

成하고 그 騰本은 모든 署名國에 送付한다.

1이 憲章의 署名國으로서 憲章의 效力이 生한 후에 批推하는 것은 各自의 +It

推書의 f조置 에 國際聯合의 原加盟國으로 된다.

第11]條 이 憲章은 변國語, 프랑스語, 러시아語, 英語 및 스 페인語의 本文을 다

같이 표'玄으로 하고 아메리카合衆國政府의 記錄에 {1-置한다. 이 憲章의 킴走騰

本은 問 政府가 다른 署名國政府에 送付한다. 이상의 證據로서 聯습國政唐의

代表者는 이 챕章에 署名하였다.

1945年 6月 26 H 에 V프란시스코市에서 作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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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인고선언(y48. 12)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엾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

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

는 세계의 도래는 일반사람의 최고이상으로서 선포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

하여서는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모든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 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많은 자유안에서 사회를 향상시

키고 일충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 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

과 염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 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연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공동선
%

언을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과 염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회원국자신의 국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

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

록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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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둥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종족, 삳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 의견, 민족적 혹

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어 하둥의 차별올 받

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뿐

만 아니라 각자가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국이거나 신탁통치국이거

나 비자치국이거나 혹은 주권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

치적, 법적 혹은 국제적 지위에 있어 하둥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이나 노예상태하에 있어서는 안된다. 노

된

에제도와 노에매매는 어띤 형태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 5 조

사람은 누구률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인하고 비인

'

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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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률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볍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

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

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리률 침해하는 행위에 대

하여 소관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보정판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a 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엾이 체포, 감금 혹은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그에게 대한 범죄소송을

재정함에 있어 자주적이요 불편부당한 공개뱁정앞에서 하등의 차별없이 공

정한 판결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11조
된

l.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었는 공개재판에서 볍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 까

지는 무죄한 자로 간주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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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범행당시 국내법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형법상으로 정죄

되지 못한다. 그리고 범행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뵤다 중한 벌을 파하지

못한다.

제12조
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거처,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

다. 모든 사랑은 . 이 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m

를 가진다.

제13조

4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나라(자국을 포함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잔다.

제14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어 타국에 피난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는 행

위에 대한 소추인 경우에는 실효된다.

제15조

1. 사람온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올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률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 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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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L 성년된 남녀는 종족, 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하등 제한을 받옴 없이

결혼하고 가정울 가절 권리를 가전다. 그 들은 약횬, 결혼기간중 또는 그 해

소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2. 결혼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3. 가족은 .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

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l.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

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사랖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

제18조

사랖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

전다. 이 권리는 간섭엾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없이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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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1.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률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른하고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제2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혹은 자유선거에 의한 대표를 통

하여 자기 국가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u

2. 사람은 누구나 자기국내에서 공공임무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보편동동

하며 또한 비밀 혹은 그에 유사한 자유 투표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하는 범위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제2된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 유리

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엾이 동동한 일에 대하여 동등

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

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활 수 있는 공정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x

에 다른 사회보장방뱁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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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섬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당한 노동시간의 제한과 유보수의 정기적휴

가를 포함한 휴식과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

지며 실직, 질병, 불구, 상배, 노상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
J

활의 곤궁을 받을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롤 가진다.

2. 어머니와 유년기의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자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기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

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 등교육도

적격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교 육은 인격을 완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존경 의

염을 견고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 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단체
w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

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시켜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너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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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1. 사랑온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

욜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 문학상 혹은 예술상 작품

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물질적 이의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으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

할 수 있든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S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사회 안에서

만 인격은 자유로이 또는 충분히 발말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십분인

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

사회의 일반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

의 정한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3. 이 권리 및 자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

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무엇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궜리

와 자유릅 파괴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젓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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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저1인권규약(y66. 12) .

T A 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

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폅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

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

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 국제연합헌장상의 국

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

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

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제 1 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

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들의 경 제적, 사회적 및 문

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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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들 z
'

l-신의 목적읗 위

하여 그 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도 인민은 그 들의 생존수단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올 포함

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

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고

제 2 조

1. 이 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합한 모든 적절한 수

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말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 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둥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

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

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었어서 남너에게 동둥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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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 4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절과 양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중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

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 5 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

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 부

제 6 조

l.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섰택하거나 수락하는 노

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

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롤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 인 완전고용을 달성하

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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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뵤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

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1)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 동

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둥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

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2)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다.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숭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

기적인 유급휴일

제 B 조

1. 이 v-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가w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

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

고 ,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절

서를 위 하어 또는 타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

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언합 또는 총언합을 섣립하는 권리 및 총연

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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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조합은 뱁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절서

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

회에서 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毛리

라.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았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 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형사

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

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

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e 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 린이의 양유과 교육에 책잎을 맡고 있

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

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m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

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

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 47 -



타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었이, 모든 어런이와 연

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젼다. 어린이와 연소자

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

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싱-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 용하는 것各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어 그 연령에 달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

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 함

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尊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

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 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 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

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울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나.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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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12조

L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룰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

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나.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몇 통제

라.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환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 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

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 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

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면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가.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 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 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전적 도입에 의하

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

람에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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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

적 도 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

방된다.

라.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

간올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눙한 한 장려되고 강화

된다.

마.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

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 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

으로 개선된다.

3. 이 3-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 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

하거나 숭언하는 최소한도의 교 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 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 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룰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

고
,

그 교 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

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

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내에 있는 기타 영토

에서 무상으로 초동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

질 합리적인 언한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친계획各 2년이내에 입안, 채택할 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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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제75조

L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다.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헌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 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

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x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

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제 4 부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

역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

출할 것을 약속한다.

2. 가.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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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뵤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

기구의 창섣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

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

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

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

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제1B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

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

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절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외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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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빛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

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였다.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

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뵤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w

문서에서도 그와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

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

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

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더 입수한 정보의 개요

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

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

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 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5惠 -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

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금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

합의 여러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 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욜 충분

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 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젓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26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

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Y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어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

된다.

- 54 -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27조

l.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

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

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6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S조

l.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

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
4

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

인을 위 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 55 -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숭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

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

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

된다.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

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w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 의

발효일자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

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중둥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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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8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 운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

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 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

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졔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

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중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제 1 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 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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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인민은, 호헤의 원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曾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들 자신의 목적올

위하여 그 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

우에도 인민은 그 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

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 2 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었으며, 그 관합권하에 있는 모

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죵류의 차별도 엾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

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 치暑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if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h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2

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

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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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

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

국에 의하여 그 권릭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

의 가능성을 발전시컬 것.

다.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 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 4 조

m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

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

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

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 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

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

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

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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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안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피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

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젓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

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

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젓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부

제 6 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

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

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

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項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헙약의 규정에 따

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올 허용하는 것은 아

니라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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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뎐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

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

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

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

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 B 조

1. 어느 누구도 노 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I

노예매매는 금지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가.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제3항 
"

가"호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

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

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이 항의 적용상 
"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1) 
"

나"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

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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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았는 국가에 있

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3) 공동사회의 존렵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

구되는 역무

(4)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 s 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킥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

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

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밤으며, 또한 그에 대
u

한 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

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

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젓이라는 보중을 조건으로 이루어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

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

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

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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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 10 조

존중하여 취급된다.

2. 가.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

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나.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눙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

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 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

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 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 71 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내에서 이동

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펼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

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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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

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틸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

보상 불가피하게 말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벌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머, 또한 이를 위

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 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 14 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s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틈에 관한 唱정을 위하여 법

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

개심리롤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

에 었어서 도 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

의 사생활의 이 익을 위하여 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

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겯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펼요한 경

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중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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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

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

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다. 부당하게 지체될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라.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밤을 것. 사볍상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

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마. 자기에게 불릭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

게 불리한 증인과 동알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 력올 받을 것

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 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 들의 갱

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

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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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겯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

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였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

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

지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였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뱁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lw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룰 구성하지 아

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

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Y-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

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 에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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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으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

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 들의 신념

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 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

한다.

제 IS 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
4

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뵤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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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

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올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

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20 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중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 21 조

4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

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펼

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1. 모든 사랑온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

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

공의 안전, 공공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

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

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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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

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

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 2a 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셩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혼인해소

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24 조

L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

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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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다. 일반적인 평등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 2e 조

모든 사람은 뱁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둥한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 27 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

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吾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 들 자

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 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 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 26 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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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이사회는 고 매한 인격을 가지고 연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

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적무를 수행한다.

T

제 29 조

L 이사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

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

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제 30 조 ·

l.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 거를 제외하고

는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 개월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

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

께 알파뱃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

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

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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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제 31 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

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 82 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

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9인의 임기는 2년후

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

된다.

제 as 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었는 것이 일시적 성격

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

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언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

때 동 위원의 궐석올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죽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

로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 a4 조

1. 제33조에 의해 省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엄기가 궐석선

언일부터 6개월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킬석을 충원하기 위하

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

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

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 ae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w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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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 39 조

L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

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 40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5 
-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부

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

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가. 콴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나.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

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

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 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

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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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1. 이 규약의 망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

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

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

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

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

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

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숭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

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가 이 조 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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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다"호의 규정에 따를 젓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바.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

나"호에 언급된 관계당

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

나"호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

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올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이사회는 
"

나"호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를 제출한다.

자. 
"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

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J

% 
"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

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

면 의견과 구두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老다.

모든 경우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게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연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

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론 어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

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

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

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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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L 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

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나.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위원중에서 인권

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平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

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

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

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

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

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

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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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 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

에 국한시킨다.

나.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

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말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멍에 국한시킨다.

다. 조 정위원회가 
"

나"호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

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된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게당사국이 제출한 서먼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라. 
"

다"호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4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s.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언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둥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어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 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

한올 가진다.

제 4a 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어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

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

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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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섣립헌장 및 협

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

합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 46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

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

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 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 4B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

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

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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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

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

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49, 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

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 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
4

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80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

용된다.

제 5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

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

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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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 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52 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엾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
w

효일자

제 5왼 조

l.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

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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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C 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

이사회(이하 
"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

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부터

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

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제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온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겸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 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 명 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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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1.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

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

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5 조

l.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

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

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가.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나. 개인이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 6 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

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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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

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하에서 체결된 여

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

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w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었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

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온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s 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잉서가

국제연합사무寺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

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어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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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11 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

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

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省뱁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

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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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13 조

x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규약 제46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궁

나.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다.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 14 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骨히 정본

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平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

의 인중둥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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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난민의 지위에 관한협약('51) 및 의정서('66)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전 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현장과 1948년12월10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

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

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난민에

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와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또한 그러

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 후를 새로운 협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

이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엾이는 성취될 수 엾다는 것을 고 려하

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

의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 치를 취할 것

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

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각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

치의 효과적 인 조정이 가능하게 필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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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1. 이 협약의 적용상 
"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가. 1926년5월12일 및 1928년6월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10월28일 및

1938년2월10일의 협 약, 1939년9월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먼기구헌

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

중에 행한 부적격 결정은 당해자가 나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

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1951년1월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울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

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

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

갇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가. 이 협약의 적용상 제1조 1항의 
"

1951년1월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

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0) 
"

1951년1월1일 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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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51년1월1일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M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젓인가를 선택하는 선언을 행한

다.

나. (1)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 체약국은 언제든지 (2)규정을 적용할 것

을 선택한다는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항으로써 그 의무를 확

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종지된다.

가. 임의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나. 국적을 상실한 후 임의로 국적을 회복할 경우, 또는

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

우, 또는

라.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었다고 하는 공포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며나거나 또는 그 국가밖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국가에서 임의로 다

시 정주하게 된 경우, 또는

마.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엾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 조 제1항가호

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엾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국적이 없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

문에 종전의 상주국가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가에 돌아오기를 거부

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찔 수 엾는 사정을 원용힐.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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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骨판무관외에 국제연합의 기관이나 또는 기구

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국제

연합총회에 의하이 채택된 관련 경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盾됨이 엾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종지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사실에 의하

여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 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5. 이 협약은 거주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6. 이 협 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1첨죄에 관하여 규정하

는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나.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증대한 비정치적 범죄룰 범한 자

다.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헹한 자.

제 2 조 일반적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

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조 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 3 조 무차별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엾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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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종 교

체약국은 그 영역안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 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

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 5 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 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엾이 난민에게 부여

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이 협약의 적용상, 
"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난먼이 충

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

우에 특정권킥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체재 또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 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3년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

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

와 이 익을 계속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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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

는 거주의 조 건올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

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눙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서도 적용한다.

제 B 조 예외적 조 치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4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조 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위

하여 그 예외적 조치를 한다.

제 s 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

에 처하여, 특정 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률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젓은 아니다. 다만, 모 조 치는 특

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는 
'

그 특정 개인에 관하여 불가절하

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 하여 필요한 것인

가의 여부를 체약국이 길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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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거주의 계속

1.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

서 그 영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합법적으

로 그 영역안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

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를 위하여 그 영역안으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제 1 1 조 난민선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

으로 근무중인 난먼에 관하여서는 자국의 영역에서 정주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주흘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행증

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 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 락하는
f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2 장 법적지위

제72조 개인적 지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따르는 것, 특히 혼인에 따

르는 권리는 난민이 체약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
T

한 경우 이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문제의 권리는 난민이 난민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그 체약국

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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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

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

리 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14 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난민은 발명, 의장, 상표, 상호등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

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룰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난민의 싱-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m

제 15 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 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

리적인 단체와 노 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

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16 조 재판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 약국에서 법률구조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를 포함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兮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

에게 부어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외의 체 약국에서 제2항어1 규정하는 사

항에 관하이 그 상주거소룰 가지는 체 약국의 국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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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3 잠 유급직업 
'

제 17 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

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룰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체약국이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취하는 제한적 조치는 그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먼이나, 또는 다
a

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 체약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나.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자.

난민이 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을 원용하지
4

못한다.

다.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젼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관하여 모든 난민, 특히 근로자모집계

획 또는 이주민계획에 따라 그 영역안에 입국한 난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 려한다.

제 IB 조 자영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독립하여 농업, 공업, 수

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 할 권리에 관

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

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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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S 조 자유업

1.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 재하는 난민으로서 그 체약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자격중서를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할 겻을 회망

하는 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룰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본토 지역외에 자국이 국제관계에서 책임을 가지고 영 역안에서

상기한 난민이 정주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

라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 4 장 복 지

제 20 조 배 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

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 21 조 주 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빌꺼나 또는 공공기괸의 관

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

여 가눙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았어서도 동일한 사

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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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둥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

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 육, 특히 수학의 기최,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

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뱐적으로 외국인에

게 부억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23 조 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

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24 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구 영 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에 관

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가. 보 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유급휴가, 가내근로에 관한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

성과 연소자의 근로 및 단체교섭의 이익향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것

나-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

부양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

한 법규) 
,

다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0)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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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공공자금에서 전액 지급되는 급

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또한 통상의 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조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

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

리는 그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체약국의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

실로 인하여 영향을 밤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취득되었거나 또는 취득의 과정중에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

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간의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차 체결

할 문제의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될 조건올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어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현재 유효하거나 장래 유효하게

틸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 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어

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 려한다.

제 5 장 행정적조치

제 28 조 행정적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를 필

요로 하는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

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 부여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몽상
龜

V

적으로 E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문서 또는 증명

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fl 감독하에 이들 문서 또는 중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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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와 같이 발금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가진다.

4. 궁꾑한 자에 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타당하고 또는 동종의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정수

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

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 역안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

제 27 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

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2B 조 여행증명서

l.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

공절서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 역

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

는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 역안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 영역안에 있는 난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

행증명서를 받을 수 엾는 자에게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

의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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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약국이 국제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

한 여행중명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유효한 젓으로 인정되고 또

한 이 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제 29 조 재정상의 부파금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고 있거나 또는

과하여질 조세 기타 공과금(명칭여하를 불문한다)이외의 공과금을 파하

지 아니한다. 또한 조 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

민에게 과하는 금액보다도 고액의 것을 과하지 아니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문

서의 발금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

지 아니한다.
m

제 30 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이 영 역안에서 반입한 자산을 정주

하기 위하여 입국허가를 받온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허가된 타국에서 정주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난민으로부터 그 자산의 이전허가신청

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31 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

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 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된

영 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

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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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만, 그 난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

는 블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묄요한 제한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

적인 것이 될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

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

여한다.

제 32 조 추 방
I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

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

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

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s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 약국은 그 기 간동안 동국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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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浦 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

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

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어 유죄의 판

결이 확장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7Y-정

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 34 조 귀 화

체 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

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어 또한 이 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

을 가능한 한 경강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6 장 실시 및 경과규정

제 35 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함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언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그 를 숭계하는 국제연합

의 다른 기관의 입무의 수행에 있어서 o
'

l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

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헹에 있이서 이들 기관에게 펀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둥관무관 사무국 또는 그 를 승계하는 국제연합
지

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요청에 따라 다움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롤 적 당한 양식으로 제

공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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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민의 상태

나. 이 협약의 실시상황

다.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제 36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제 37 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제28조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사이에서 1922

년7월5일, 1924년5월31일, 1926년5월12일, 1928년6월30일 및 1935년7월30

일의 협약, 1933년10월28일 및 1938년2월10일의 협약, 1939년9월14일의 의

정서 및 1946년10월15일의 협약을 대신한다. .

제 7 장 최종조항

제 3B 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협약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

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제 39 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7월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7월28일부터 동년 8

월31일까지 국제연합 구주사무국에서, 동년 9월17일부터 1952년12월31일

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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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 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에 참석 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

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

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

기탁된다.

3. 이 협 약은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1951년7월28일부

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

어진다w

제 40 조 적용지역조항

1. 어머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

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 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w

발생한다.

2. 그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한 그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후

또는 그 국가에 대하여 이 협 약이 발효하는 날의 양자중 늦은 날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 ,

3. 관계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

역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이유로 펄요한 경우

그러한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가눙성

을 검토한다.

團



제 41 조 연방조항

체약국이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안

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

약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

치를 취할 의무가 엾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다.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

약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뱁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또

한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제 42 조 유 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

조, 제16조제1항,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외에는 협약규정

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

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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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발 효

1.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

2.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

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 44 조 폐 기

I.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협약을 언제

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당해체약

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종지한다

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효력올 발생한다.

제 45 조 게 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

약의 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2. 국제언합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 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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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한 비회

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제1조 제2항에 의한 선언 및 통고

나.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다.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라.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마.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바. 제44조에 의한 페기 및 통고

사.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

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오십일년 칠월 이십팔일 제네바에서 모두 정본인 영어, 불란서

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

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된다.

부 속 서

제 1 항

1. 이 협약 제28조에 규정하는 여행증명서의 양식은 부록에 첨부된 견본

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적어도 2개언어로 작성되고, 그 중 하나의 언어는 영어 또는

블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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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여행증명서를 밥급하는 국가의 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양친의 어느 일방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성인난민의 여행증

명서에 병기할 수 있다.

제 3 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에 대한 수수

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항

특별한 
' 

경우 또는 에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

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급한다.

제 5 항
.

증명서는 발금기관의 재 량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제 6 항

1. 중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합법적

으로 타국의 영 역안에 거주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
x

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기관

의 권한에 속한다.

2.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으로서 특히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은

자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중명서의 유효기간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체약국은 이미 영역안에 합법적으 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난민

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중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여행중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

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호의직으로 고 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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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7 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리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

한다.

제 8 항

난민이 가려고 희망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온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또한 사증이 펼요한 경우에 그 난민이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

을 부여한다.

제 9 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 영역의 사증을 취득한 난민에게 통과사증을 발

급할 것을 약속한다.

2. 상기한 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4

제 10 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의 여권에 사

증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항

난먼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권한있는 기

관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증명

서를 발급국에 반송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국에 이를 반

송한다. 그와 같은 기재가 웠는 경우 그 발급기관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

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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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명의인에 대

하여 그 증평서의 유효기간동안 언제라도 그 영역에 돌아오는 것을 허

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전항의 규정을 따를 젓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명의인에

게 출입국에 관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예외적 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에 한하여 허가

된 경우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 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3월에 미말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한다.

제 14 항

제13항의 규정만을 예외로 하고,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영역에

의 윕국, 통과, 체재, 정주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

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명의인의 지위 특히 국적을 결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 항

兮명서의 발급은 그 명 의 인에게 발급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

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 기관에 대

하여 보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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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51년7월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

협약"

이라 한다)이 1951년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난먼이 되었던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협약이 채택된 후에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난민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이

러한 난민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 려하고,

1951년1월1일의 기준시점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

이 동둥한 지위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일반규정 
'

l.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 약 제2조에서 제
'

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은 이 조 3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

1951년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

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없이 적용
w

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가 협약 제1조 제2항

가호(l)에 따른다고 한 선언은, 협약 제1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확대되

지 않는 한, 이 의정서에 의하억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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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체약국기완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둥판무관사무소 또는 이를 숭계하

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이러한 기관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률 수행시에 편의를 재공하여야 한다.

2. 고 둥판무관사무소 또는 이를 숭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

의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

은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적당한 양식으로 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가. 난민의 상태

나. 이 협약의 이행상황

다. 난민에 관한 헌행 법령 및 난민에 관하여 장래 시행할 법령

제 3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욜 송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분쟁의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정서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수단으로써 해겯할 수 없는 분쟁인 경우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어 국

제연합사법재판소에 이를 부탁하여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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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가 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 및 이것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관의 가맹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청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

엘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 6 조 연방조항

연방제국가 또는 비단일제 국가의 경우에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이 의정서 제1조1에 따라 적용될 규정으로서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

권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이 협 약의 규정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과 동일하다.

나. 이 의정서 제1조1에 따라 적용될 규정으로서 연방의 헌법제도상 방,

주 또는 캔톤이 입법조치를 할 의무가 엾고 그 방, 주 또는 캔톤의 입

법권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방, 주

또는 캔톤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이 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 의정서의 연방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이 의정서 제1조1에 따라 적용될 규정으로서

협약의 규정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을 설명하고

입법조치 및 기타 조 치에 의하여 당해 협약 규정이 어느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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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유보 및 선언

1. 어느 국가라도 가입시에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그리고 이 의정서

제1조에 의한 협 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l) 및 제33조를 제외

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시국이 이 조

에 의하여 유보한 경우에는 그 협 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 대하여는 미

치지 아니한다.

2. 협 약 제42조에 따라서 협약 당사국이 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기한 의무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3. 1에 따라 유보를 한 국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어

어느 시기라도 당해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4. 협 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협 약 제40조1 및 2 에

기하여 한 선언은 이 의정서에 대하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시에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말리

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약 제40조2 및 3 그리고 제

44조3의 규정도 이 의정서에 준용한다.

제 s 조 효력발생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어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에 가입하려는 국가에 대

하여 이 의정서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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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

제 9 조 폐 기

L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어느 시기라도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년째 되는 날에

관계국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에 규정한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 및 이 의정서에 관한 유보의 철회, 폐기,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

다.

제 11 조 국제연합 사무국에의 기탁
에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 페인어를 각각 정본으로 하는 이 의

정서의 본서는 국제연합총회의장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서명하였고 국

제연합사무국에 기탁<2t]-.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의 모든 가맹국 賀 이들 가맹국 이외에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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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궜관련 국내법兮

<한 국>
가. 대한민국 현법

●)1Ern肩國 法[1948 · 7 · 171

&Cf 1952 · 7 · 7

19S4 · 11 · 29

1960 · 6 · 15

. 1960 · 11 · 29

1962 · 12 · 26<全文改正>
1969 · 10 · 21

1972 · 12 · 27<全文改正>
1980 · 10 · 274全文&Ll>
1987 · 10 · 29<全文政正>

飾 玄

悠)L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효돤 大韓民國臨

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 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

和的 統-의 使命에 입각하여 표義 · A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

고
,

모든 社含的 弊習과 차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룰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

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 · 經濟 · 社찹 · 文化의 모든 領城에 있어서 옵人의

機含를 균등히 하고, 能)[]을 最商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l]에 따르는 責任

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샹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社界平+fl와 

ASA榮에 이바지합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

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화 7月 12 6 에 制定되고 6

9<에 걸쳐 改正된 t法을 이제 國찹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표한다.

1967추 10月 . 29 테

W 1 후 總 綱

W 1 條 131(韓民國은 民主共+D國이다.

卷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 든 權力은 圍民으로부터 나온다.

第거t 19ci緯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긴은 法律로 정한다.

卷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까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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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値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牛島와 그 附屬島11典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卒秩序에 입 각한 TiD的 統-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6僅 1大韓民國은 國際平1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百認한다.

卷國후은 國家의 安全係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

며, 그 政(습的 中立·!'生은 준수된다.

第 6 條 1憲法에 의하여 체결 · 公布된 條約과 - 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

춘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卷쩌-國)%%,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 강된다.

第 7 條 1公務;은 國民全健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實任을 진다.

卷公務員의 身分과 政>·습的 中호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 8 條 1政흐의 設艾은 自 由이며, 複散政黨修1]는 보 장된다.

卷政흐은 그 텀的 · 組織과 渚動이 民主的이어 야 하며, 國民의 政始的 竟思形成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 야 한다.

卷政흐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1政黨의 르的이나 活動이 뭇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4'l]所

1 解飮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敗된다.

第 9 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 · 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 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側 모든 圍民은 )%,問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헤를

가진다.. 國擎는 개인이 가지는 不페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 쟝할

義務를 진다.
w

第11條 1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폭하다. 누구든지 
·l'DI] 

· 寒敎 또는 社會的 身分

에 의하여 政(습的 · 經濟的 · 社含的 ·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城에 있어서 자별을

받지 아니한다. 
.

卷社含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借動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 ] 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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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률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

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

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힐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

구로 로동능력을 앓은 사람, 돌볼 사람이 웠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

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葛조 공민은 교 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

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어 보장된다.

제쳐조 공민욘 과학과 문학예술촬동의 자유를 가·친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S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

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正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
x

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밖의 시책을 통하어
s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충생활단위인 .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온 배려를

돌린다.

제7B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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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모든 國民은 聰業還擇의 自由를 가전다.

第16條 모 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拜收나 授索

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禱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跡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어t 모든 國民은 良,c.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1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卷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寒敎와 政治는 分략된다.

第21條 1모든 國民은 言論 · 出版의 自由와 集倉 · 結趾의 自由를 가진다.

卷言論 · 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閨과 集會 · 結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像通信 · 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

로 정한다.

m言論 · 出版은 他)<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倉倫理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言論 · 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彼폼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難1賞을 請求할 수 있다.

. 第22條 1모든 國民은 學問과 릇i野의 自由를 가전다.

像著作者 · 發明家 · 科뿌拔衝찹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1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 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卷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卷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1賞은 法律로

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還擧權을 가진다.

第2S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1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솜로 請願할 權헤

를 가진다.

卷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1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l]을 받

을 權{l]를 가진다.

卷후A 또는 후務員이 아닌 國余은 大韓못國의 領城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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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 · 唯'兵 · 唯'所 . 有毒飮食物供給 · 補膚 · 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

와 非當戒嚴이 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 %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철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l]롤 가진다. 刑事被告)L은 샹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율 權利를 가진다.

m刑事鼓솜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走된다.

卷刑事被害者는 i승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W 刑事被疑者 또 는 刑事被솜A으로서 拘禁되9%던 총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

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울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늪에 정당

한 補債을 請求할 수 있다.

第2%W 1公務員의 職務上 不4ii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어 國家 또 는 公共團慷에 정당한 聽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가

자신의 責任은 竟除되지 아니한다.

卷$A · 軍務員 · 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 · 釋11練둥 聰務執 7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데하여는 ih律이 정하는 報債외에 國家 또는 公파wa에

公務員의 戰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聽1t은 請求할 수 없다.

第$Oa 他2(의 側,罪行爲로 인하여 生命 · 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敎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W 1모든 圍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올 權利를 가진다.

卷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구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像義務敎育은 trt 으막

� 

한다.

卷敎育의 법主性 · 專門性 · 政治的 中효性 및 大學의 自律1$은 i%律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된다.

卷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珍學校敎즘 및 平生敎育을 포합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

位에 관한 基갸7S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기淑 t모튼 國民은 勤勞의 權췌를 가진다. 國家·는 社含1y] · 經濟的 방법으로 勤

勞者의 屬債의 增進과 遵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쇼制를 施行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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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못초

초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

倦勤勞條件의 愈準은 人聞의 휴嚴惟을 보장하도록 i畵律로 정한다.

m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屬俯 · 賞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魯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卷國家有功찹 · 傷病軍警 및 戰證후w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

先的으로 勤勞의 機含를 부여받는다.

第33條 m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초的인 團結權 · 團體交涉權 및 團

體行動權을 가진다.

卷公務員인 勤勞좋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 · 團健交涉權 및 團봉ii

動權을 가진다.

像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1모든 國民은 )%,間다운 生渚을 할 權+l]를 가진다.

像國家는 社을係障 · 社습福趾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卷國家는 女子의 福趾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m國家는 毫人과 育스·뚜의 s趾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身慷障壽者 및 疾摘 · 意餘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卷國家는 災춤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

야 한다.

第3S條 1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遵한 環境에서 生渚할 權+l]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卷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

卷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읕 통하여 모든 國못이 快遵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

록 노 력하여야 한다.

第3히t m婚施과 家族生渚은 개인의 尊嚴과 爾性의 포等을 기쵸로 成호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 장한다.

卷國家는 母柱의 보호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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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어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1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

다.

卷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章安全保障 ·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1j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췌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Y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에% (i3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卷누구든지 殉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 章 國 合

第40條 i法權7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7國會는 國民의 普通 · 平等 · 直接 · 聽密還擧에 의하여 選出퇸 國合議員으

로 구성힌다.

卷國會議員의 散는 法律로 정하되, 200)<이상으로 한다.

卷國會議員의 遷擧區와 It例代表儉1] 기타 選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倉議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倉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聰을 겹할 수 없다.

第44條 T國會議員은 現行%e,A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含期중 圍合의 同意없이 遠補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卷國合議員이 會期전에 방補 또 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

구가 있으면 含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倉議員은 國倉에서 戰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찹외에서 實任

을 지지 아니 한rJ.

第46條 1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卷國含議員은 國家+l]整을 우선하여 良,c·에 따라 聰務를 행한다.

卷國會議員은 +也位를 證用'하여 國家 · 公共團餓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1

處分에 의하어 財産上의 權/l] · 이 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을 위하여 T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0國含의 定期倉는 法律이 정하는 비-에 의하어 매년 1回 集含되며, 國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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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11寺含는 大統領 또는 圍含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合된다.

卷走期會의 含期는 100B을, 臨時含의 會期는 30 B 을 쵸과할 수 없다.

像大統領이 臨吟含의 集含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

야 한다.

第48條 國含는 議長 1人과 裏1]議長 2人을 選出효t다.

第49條 國含는 憲法 또 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牛數의 출석

과 出席議트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問敦인 때에는 좀決된 것으로 본

다.

第60條 1國含의 찹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8 過半散의 贊成이 있거나 議툐

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

다.

借公開하지 아니한 含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61條 國合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含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

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단료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6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63條 m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 E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

다.

審둥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 1 項의 행間내에 혹議書를 붙여 國

含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圍會의 閉含중에도 또한 같다.

像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且는 i 律案을 修표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卷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웁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5-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恭大統領이 第 1 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得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

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卷大統領은 第 4 項과 第 5 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

야 한다. 第 5 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 4 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

府에 移送된 후 5 B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合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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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 血律은 특별한 規走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 B 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밭생한다.

第64條 1國찹는 圍家의 豫算案을 審議 · 확정한다.

借政府는 含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含計年度 開始 90B 전까지 國含에 제

출하고, 國含는 含計뚜度 開始 30 B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卷새로운 含計추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

含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

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獸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 · 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關條 1한 含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含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는 總額으로 國含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僅費의 支出은 A期國含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TI6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1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0[1更표豫算案을 編成하

여 國찹에 제출할 수 있다.

il67a 國찹는 政府의 問曾.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옵項의 金額을 增加하거

나 새 브目을 獸올할 수 없다. 
'

第68W 國/責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圍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圍含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w陽위龜 租稅의 種텀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罷條 m國含는 相互援助 瓜 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隆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翁, 講)에曲1t,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효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 · 批殖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春圍잡는 宜戰布告, 國후의 까國에의 派遣 또는 끼-國후隊의 大韓못國 領城 안에

서의 粧留에 대한 問意權을 가진다.

第히條 m國잡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佛>에 대하여 調査할 수 었으며,

이에 필요%t 랍額의 提出 또 는 證)k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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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卷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x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기憲 m國務總理 . 國務委% 또 는 政府委員은 國含나 委員含에 출석하여 國政

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卷國含나 그 委員含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 ·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

務委員 또는 政府委트으로 하여금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1國含는 國務總理 또 는 國務姜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卷第 1 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含在籍議

員 過半散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1國숨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卷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卷議員을 除名하려면 國含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劣第2項과 第 3 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1大統領 · 國務總理 · 國務委員 · 行政各部의 료 · 憲法裁判所 裁4'l]官 · 法官 ·

中央選擧管理委員含 委員 · 監査院長 · 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트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含는 彈勉의 訴追를 議決

할 수 있다.

卷第 1 項의 彈業訴追는 國含在籍議員 3分의 1이샹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

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勉訴

追는 國含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含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된

한다.

卷彈動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動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 使가 정지된

다.

卷彈勉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兎함에 친다. 
' 

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實任이 兎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 府

· 

第 1 節 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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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 T大統領은 國家의 元합이머, FL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卷大統領은 國家의 獨立. · 領교의 保全 · 國家의 繼續·1生과 憲法을 守護할 實務를

진다.

卷大統領은 祖國의 T/D的 統-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1行政權은 大統領을 首底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T大統領은 國民의 普通 · 平等 · 直接 · 聽密還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卷第 1 項의 選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t네에는 國含의 在籍議員 過

半散가 출석한 公開合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卷大統領候補찹가 IA일 때에는 그 得票敦가 選擧權찹 總數의 3分의 1이상이 아

니면 大統領으로 當還될 수 없다.

1大統領으로 還擧될 수 있는 者는 國倉議員의 被選奉權이 있고 遷擧B 헌재 40

歲에 達하여야 한다.

卷]IV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1)大統領의 任期가 만 1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 B 내지 40 B 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卷大統領이 閨位된 때 또 는 大統領 當選者가 PEt하거1-1-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 B 이내에 後任찹를 還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哉任에 즈 음하어 다음의 宣警를 한다.

"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係衛하머 祖國의 T和的 統-과 國民의 自由와

福/l]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2<統領으로서의 聰實을 성실히 수

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효警헙'니다. 
"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鬪)竝:되거(J 事.故로 인하여 1醜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

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顯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儉 大統領은 毛요하다고 31정할 때에는 씨-交 · 國防 · 統- 기타 國家安危에 관

한 重要政策 國民投票에 2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을 체겯 · 批推하고, y]-交使節을 1늠任 · 섭수 또는 派遣하며,

흐戰布告와 講1U를 한다. .

第74條 7서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어 國軍울 統帥한다.

卷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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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

i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수을 발할 수 았다.

第76條 m大統領요 內憂 · 外患 · 天災 · 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 · 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章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推置

가 필요하고 國含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 · 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恭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係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擔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

y]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卷大統領은 第 1 項과 第 2 項의 處分 또는 命수을 한 때에는 치체없이 國會에 보

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鉛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을 喪

央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쇼되었던 法律은 그 命슈이 승

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卷大統領은 第 3 項과 第 4 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m大統領은 戰時 ·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當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

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펄요가 있을 때에는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卷戒嚴은 非當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卷非當戒嚴이 호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狀修]度, 름論 · 出

版 · 集含 · 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推置를 할 수 있

다.

卷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卷國含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1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竟한다.

第79條 1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竟 · 滅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借-般救竟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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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救竟 · 滅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章 기타의 榮%을 수여한다.

第3)條 大統領은 國含에 출석하어 
' 

發言하거나 書輪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圍務總理와 관게 國

務委員이 嘉1]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環 . 國務委員 . 行政各살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1L 또는 까患의 켜블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戰중 刑事 L

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藝條 前職大統領의 身%-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 2 허 行政府

W 1 鼓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118S條 m國務總理는 國슴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借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6을 받아 行政各畜6

를 統輔한다.

卷軍)k은 現役을 꿎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總8기t T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卷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含議의 構成員으로서 圍政

을 審議한다.

卷國務總理는 國霧委員의 解1또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m軍1,은 現役을 竟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트으로 任命될 수 없다.

讓2鼓 國務찹議

第88條 T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像國務含議는 大統領 · 圍務總理와 15)<이상 30A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卷大統領은 圍務含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제]議長이 된다.

第8허淑 다음 사항은 國務찹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l, 圍政의 基本計11]과 政府의 - 般政策

2, 효戰 · 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표案 · 國民投票案 · 條倫案 · 法律案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 · 決算 · 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 ·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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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隆 뷰

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 ·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수 또 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빠含 集合의 요구

8. 螢典授與

9. 救竟 · 減뀨1]과 復權

10. 行政各部問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 는 配定에 관한 基卒計劃 
'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 · 分折

13. 行政옵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휴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講願의 審査

16, 檢樂總長 · 슴同參謀議長 · 各軍參媒總툐 · 國立大뿌校總長 · 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靈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 · 國務總理 또 는 國務委員이 제츨한 사항

第90條 A)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請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章元광로

구성되는 國家元意請問含議를 듈 수 있다.

像國家元走路問含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

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卷國家元意請問含議의 1요찬 · 戰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T國家安全係障에 관련되는 對짜政策 · 軍事政策과 圍內政策의 수립에 관하

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誇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含議를

둔다.

卷國家安全係障含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卷國家安全係障含議의 組織 · 戰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m平和統-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請問에 응하기 위하여 못主平和統

- 路問會議를 둘 수 있다. 
.

卷民主平+D統-路問含議의 組織 · 聰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m圍民經濟의 랄전을 위한 호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犬統領의 誇問에 응

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請問會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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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國民經濟誇問含議의 組織 · 戰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舞%3W )국8$畜5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c統領이 任命한

다.

第96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4令-의

委任 또는 11耐翟으로 總理수 또 는 部수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 政各部의 設置 · 組織과 聰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敏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L · 歲出의 扶,算, 國家 W 法律이 정한 團鏡의 윱計檢査와 行政

機關 및 公務였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쟬T에 監査院

다.

第開條 1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 3상 IIA이하의 監찹委員으로 -7-성한다.

卷院長온 圍잡의 1司意를 얻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IA

에 한하이 重任할 수 있다.

卷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1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

A에 한하여 重任힐' 수 있다.

第99側 監査院온 歲入 · 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어 大統領과 $추1度國含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 · 聰務載圍 · 監査委員의 資格 · 監査對象公務트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6 章 法 院

第101條 T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i去院에 속한다.

卷法院은 最高法院인 
-x法院과 

名-級法院으로 組織된다.

卷法'自'의 資格-E 法律로 정한디·.

第1021滿 13<法院에 -郞를 둘 수 9)다.

卷)l(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

官을 둘 수 있다.

卷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c·에 따라 獨요하여 審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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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條 1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卷大法官은 大法院툐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像)kih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聞意를 얻어 大法院툐이 任命

한다.

第105條 m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借大法官의 任期는 6우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卷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쟤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m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1法官은 彈動 또는 禁錮이샹의 刑의 휼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竟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聰 · 滅修 기타 不챈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卷法官이 중대한 , C.身上의 障害로 戰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1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i去院은 憲

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卷命令 · 規則 또는 處分이 Wi去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4'l]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쵸할 權限을 가진다.
譽

卷裁判의 前審節次로서 i 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

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

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쁘와 f'l]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係障 또 는 安

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1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像軍事法院의 上告審은 犬法院에서 관할한다.

卷軍事法院의 組織 · 權限 및 裁 비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卽非當戒巖1의 單專裁判은 gA . 單務툐의 健課나 單事헤 관한 問謙課의 경우

와 唯兵 · 唯所 · 有毒飮食物供給 · 捕膚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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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6 후 憲法裁手'l]所

第1111畵 T憲法裁베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L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抽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미章機關 相互問,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

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 테

卷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b'l]官은 大統

領이 任命한다.

卷第2項의 裁判官중 3A은 國잡에서 選出하는 者를, 3A은 大法院長이 指名하

는 찹를 任命한다. 
.

卷6i去裁%'1j所의 長은 國含의 18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1憲法裁+l]所 裁判官의 任期는 6후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卷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y][l)L하거나 政始에 관여할 수 없다,

卷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動 또 는 禁錮이상의 刑의 효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竟되지 아니한다.

總113條 T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勉의 決定, 政휴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走을 할 때에는 裁判官 6A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卷憲去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았에서 審伊1]에 관한 節2)t, 內部

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卷憲法裁%Fl]所의 組織괴-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 章 選擧管理

第114條 m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現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

여 選擧管理委員含를 둔다.

卷中央방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t 3A, 國含에서 選出하는 3A과 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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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長이 指名하는 3)Q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트툐은 委員중에서 互還한다.

卷委員의 任핵는 6뚜으로 한다.

m委員은 政휴에, )][1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卷委員은 彈勉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竟되지 아니

한다.

卷中央選擧管理委員含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 · 國民投票管理 또는 政휴

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 · 聰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6條 T各級 還擧管理委員含는 還擧/,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

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卷第 1 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m還擧運動은 各級 還擧管理委員含의 管묫T에 i去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含가 보 장되어야 한다.

卷選擧에 관한 經寶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휴 또는 侯補찹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117條 m地方自治團慷는 住民의 福+l]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

며, 法수의 범위안에서 自始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像地方自治團燈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m地方自治團體에 議含를 둔다. .

卷地方議含의 編哉 . 權限 · 議員還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還任方法 기타 地方

自治團健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 章 經 濟

第119條 1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金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1를 존중함

을 基率으로 한다. .

卷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툐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0를 통한 經濟의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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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w

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1鑛物 기타 중요한 IthT資源 · 水産資源 · 21cO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 · 開發 또는 이용을
擊

t란5할 수 있다.

卷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헝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T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또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作制度는 금지된다.

卷農業生産·1生의 提高와 뿌地의 습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

생하는 農地의 貨貸惜와 委訟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의 효율적이고 균형

었는 이용 · 開發과 보 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블 課할 수 있다.

第123條 T國家는 農業 N 漁業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農 · 漁村練습開發과 
-

]-

지원등 필요한 計晝1]을 수립 · 施行하여야 한다.

卷國家는 i也城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어 地·城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卷國家는 I-P/]·企業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m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

함으로써 農 · 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卷國家는 晨 · 漁民과 中/]·쇼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

과 발전을 보 쟝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毛한 消寶行爲를 啓導하L·t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係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어 뵈 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F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 . 調整할 수 있다.

第126値 1피防]. 또는 國民經濟1<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 는 公有로 f婢 하거나 교 경영을 統制 또 는 관리

할 수 없다. 
'

第]127條 1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A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 야 한다.

卷國家는 國家標準滄1]度를 叫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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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大統領은 第 1 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請問]陰鷗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표

第128條 1憲法改피은 國含在籍議員 過半散 또 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卷大統領의 任期延長 또 는 호任變更을 위한 憲法改표은 그 憲法改표 提案 당시

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 영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B 이상의 백間 이를 公솜하여야 한다.

第130條 1國含는 憲法改표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SO B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

찹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卷憲法改正案은 國含가 議決한 후 30B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

考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찹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卷應法改표案이 第 2 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표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 1 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 B 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Si史을 施行하기 위하

여 펄요한 法律의 淑]定 · 改표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

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 %施 죽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1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왕는 이 憲法施行B 40 B 전까지 실시한

다.

卷이 t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핵는 이 ti去施行6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1이 應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B로부터 6月이내에

실시하며. 이 품法에 의하여 還出된 최초의 圍含議員의 任期는 國含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含의 최초의 集含日로부터 開始한다.

卷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含議員의 任期는 第 1 項에 의한 國含의 최초의 集숨B

前6까지로 한다.

第4條 (2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慷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彼任者가 還任될 때

까지 戰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彼任者가 選任되는

前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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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이 憲法施37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레事가 아닌 法官은 第 1 項 但쁨의 規

定에 불구하고 이 t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像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 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應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還用한다.

第6條 이 Wi去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

y]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 7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聰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

續하며 그 戰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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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적법 및 시행령

●國籍>血[ )

旣
面:뼜i 驕祖驕
1976 · 12 · 22 i去律第2906號

第 1 條 率法은大韓民國의國못되는要件을規定한다.

第 2 條 1다음옵號의1에該當하는者는大韓民國의國못이다.

L 出生한當時에父가大韓못國의國民인찹

2. 出生하기前에父가死亡한때에는死[느한當時에大韓民國의國民이던찹

3. 父가分明하지아니한때또는圍籍이없는때에는母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4, 父母가모두分明하지아니한때또는國籍이엾는때에는大韓民國에서出生한者

卷大韓民國에서發보된棄兄는大韓民國에서出生한것으로推走한다.

第 3 條 圍籍이없거나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함으로因하여 6月 內에그國籍을喪失하게

되는PR圍人으로서다음各號의 1 에該當한者는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다. <改正 62·

11·21>
.

l. 大韓民國의國民의妻가된찹

2. 大韓民國의國民인父또는母가認知한者

3. 歸化한者

第4a 外國2<이認놋[]로因하여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때에는다음要件을갖추어야한

다.

L 本國法에依하여未成年일것

2, 外圍 (의妻가아닐것

p. 父母中먼저認知한찹가大韓民圍의國民일것

4, 父母가問時에露知한때에는父가大韓民國의國民일것

第 6 條 外國)<으로서다음要件을갖춘者는法務部長官의라패를얻어歸%b할수있다. <改

표 62·II·21>
.

1, 5뚜以上繼續하여大韓民國에住所가있을것

2, 滿20歲]보소으로서그의本國 t에依하여能/J이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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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品行이端1E할것

4, 獨立의生計를維持합만한資産또는技能이있을것

5, 國籍이없거니-또는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함으로因하여6月內에그國籍을喪央하게

될것

第 6 條 外띰A으로서다음各號의 1 에該當하며大韓民國에3年니上繼續하여10)(가있

는때에는第 5 條第 1 號의條件을갖추지아니하여도歸化할수있다.

1, 父1는母가大韓民國의國民이었던者

2. 響가'大韓民國의國民인찹

3. 
-大韓民國에서出生한찹로서父또는母가大韓民國에서出生한찹

第 7 條 1싸國)L잇로서다음찹號의 1 에該當하머現在大韓民國에住所가있는때에는本

法第 5 條第 1 號, 第 2 號및第 4 號의要件을갖추지아니하여도歸化할수있다,

1. 父또는母가大韓民國의國民인名'

2. 大韓民國에特別한功勞가있는찹

3. 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찹의妻로서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하지못한찹

卷第 1 項第 2 號에該當하는찹에게歸化를許51'할때에는法務部長官은)<統領의承감.을

. 얻어 야한다.

第 8 條 1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하는者의妻는그의本國法에反紂規走이없는限央와같

이]IC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다. 但國籍이S{거나大韓民團의國籍을取得함으로因하여

6月 內에 그 國籍을喪央하게되는때에限한다.

卷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하는者의7-로서本國法에依하여未成-宇참인때에도같다.

第 9 條 까國<의秦는央와같이하지 아니하면歸化할수없다.

第10條 削除 <63·9·30>

第11條 1歸化는官報에솝示하여야한다.

卷歸<b는告示'한後가아니먼效)]을發生하지아니한다.

第12條 大韓民國의國民으로서다음-칩a-號의 1 에該當한者는國籍을喪失한다. 7改1E 63·

9·30>

1. 까國)<과婚施하어그 것禹者의國籍을取4한者

2. 까國)v의養子로서그國籍을取得한者

3. 
'贈姻으로因하여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者가婚姻의取(R또는離婚으로因하여까

國의圍籍읕取得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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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自逢하여fl-國의國籍을&得한者

5. 그重國籍者로서法務部長官의許可를얻어國籍을離脫 者

6. . 未成年인大韓民國의國民이까國/,의認知로因하여外國의國籍을取得한者. 但大

韓民國의圍民의妻또는費子가된者는例外로한다.

7, PF國/<으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取得한 者가 6月 이 경과하여도 그 까國의

國籍을 喪央하지 아니한 때

第13條 大韓民國의國籍울喪失한男구의麥또는未成年者인子가그의國籍을取得한때에

는大韓못國의國籍을喪央한다.

第14條 (國籍의 回復) T第12條 및 第1위畵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는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回復할 수 있다.

卷第 5 條第 5 號 및 第 8 條의 規定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 한 國籍의 回復의 경우

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76· 12·221

第15條 歸化, 國籍의離脫과回復이關한節次는大統領수으로定한다.

第16條 國籍을喪央한者는大韓民國의國民이아니면享有할수없는懼.t1를國籍喪失한날

로 부터 1후L그內에大韓民國의國民에게讓渡하여야한다.

前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그權利를喪失한다.

附 則

이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附 則 <62·11·21>

本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附 則 <63·9·30>

이 法은 公有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76·12·22>

이 法은 公有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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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시행령컷, k,1[7 - , 41

判 罷:, : , 說訓霜廷

제 1 조 (귀촤허가의 신청) 1귀화하고자 하는 자는 귀화허가신청서에 귀화에 펄

요 한 요긴을 갖춘 것을 중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卷귀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와 미성년의 자가 있는 때에는 귀촤허가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중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조 (국적이탈허가의 신청) 국적 법 (이하 
' 

빕r이라

� 

한다) 제12조제 5 호의 허가

를 얻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탈허가신청서에 이중국적자임을 중명하는 서류릅 첨

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국적샹실자의 신고) (D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이탈신고서에 국적상실

사유를 중명하는 서류를 청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卷시 · 읍 · 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국적상실자를 받견하였을 때에는 국적

상실의 사유를 중명하는 서 욜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71·7·9>

제 4 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서류) 국적욜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허가신

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유를 중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것을 중명하는 서류

3,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와 미성년의 자가 있을 때에는 국적회복허

가신청서에 이룰 기재하고 그 관계를 骨명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적회복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 및 기타 참고서류

제 5 조 (관보의 고시 · 허가통지서의 교부) 빕무부장관은 귀화 . 국적회복 또는 제

2 조의 국적이탈의 허가를 하였거나 국적상실의 신고 또 는 보고를 수리한 때에

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귀화 · 국적회북 또는 국적이탈의 허가통

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1·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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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내지 제11조 삭제 <76·12·3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활로부티 시행한다.

부 칙 <71·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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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및 시행령

●歸順危韓鬪胞係護法[ Aka %4 1
等

第 ][ 條 (目的) 이 法은 祖圍의 平和的 統-·이 달성될 때까지 軍事分界線니,w-Ib地城
t

(이하 서h韓'이라 한다)에서 大緯民國으로 歸順한 同胞의 定着을 돕는 한편, 이

들이 자유롭게 生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에 관한 사항

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보호대상자) 北韓에서 大韓民國으로 歸頭한 同胞(이하 
'

歸頭北韓同胞'리-

한다)는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빌는다.
J

第3條 (保護申請 및 決定등) 1歸順4h韓1司胞로서 이 i去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찹는 保健趾含部長官에게 保護申請을 하어야 한다.

慘保健血含部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i保護申請을 ·난은 때에는 大統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歸順北韓同胞保踐委껴含의 審議를 거처 이 法에 의한 보호대

샹여부를 決走한 후 - O- 결과를 申請/,과 - 1가 定着하고자 하눈 地城의 市長(서

울特別吉長 및 直輔市長에 %f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道知事에게 통보

하어야 한다.

卷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 2 項의 規走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통보

된 찹에 대하여는 歸順4b韓同胞로 登錄하여야 한다.

第4a (定着金둥의 지급) m歸順4b韓屛]胞에 대하여는 그 定着典件과 生計維持能

j]둥을 고려하어 定着金을 지급한 수 있다.

卷歸顯4bi緯同胞에 대하여는 第 1 項의 規走에 의한 定着金외예 그가 제공한 情報

나 가지고 온 裝偏(朗'貸를 포함한다)의 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

을 지급할 수 있다.

卷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定着金과 報勞金의 금액, 等級의 기준 및 지

급둥에 관하이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수으로 정한다.
V

第6條 (特別任用) Tdh韓의 軍)t이었던 考로서 國軍에 編)L되기를 희망叫는 歸

顯北韓同胞에 대하어는 歸顯하거 전의 階級에 상당하는 國
,

軍의 階級에 任用할

수 있다.

卷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 歸顯

db緯祠胞에 대하여는 歸顔하기 전의 階級에 상당하는 公務員의 階級에 任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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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 있다.

卷第 1 項 또 는 第 2 項의 規走에 해당하는 歸頭北韓同胞로서 國家첸益에 현저히

이바지한 者어[ 대하여는 歸頭하기 전의 階級에 상당하는 階級보다 上位의 階級

에 任用할 수 있다.

第 6 條 (生活保護) 歸順46韓問胞로서 生活이 어려운 者에 대하여는 生活保護法

第 3 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問法 第 7 條 내지 第14條의 規走에 의한 보 호를 행할

수 있다.

第7條 (住居支援) 歸顯北韓同胞에 대하여는 國家利益에 이바지한 정도와 半餘 ·

世曹構成 및 그가 居住하고자 하는 地城등을 고려하여 大統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또을 無償으로 제공하거나 住宅의 賞借에 필요한 지윈을 할 수 있다.

第 8條 (哉業幹旋) 1歸顯4b韓同胞에 대하여는 貌業을 알선할 수 있다.

卷第 1 項의 規走에 의한 戱業幹施의 대상벙위 · 幹旋節次 기타 貌業幹施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수으로 정한다.

第 9條 (敎育係護) T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敎育保護를 행할 수 있다.

卷第 1 項의 規走에 의한 敎育係護의 대샹범위 · 係護節次 기타 敎育保護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수으로 정한다.

第10條 (醫廉係護) 歸順4b韓問胞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醫振係護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醫廉係護를 행할 수 있다.

第11條 (義籍의 特例) m保요社會部長官은 歸顯4b韓問胞로서 軍事分界線以南地城

에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 찹에 대하여는 本人의 의사에 따라 本籍을 정하고 서

울家庭法院에 戰權으로 魏籍許페申請書를 제 한다.

借第 1 項의 鶴籍許可申請書에는 第 3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決定춤勝

本과 F籍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身分表를 붙여야 한다.

卷서울家쁘i%院은 第 1 項의 貌籍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여부를

決走하고, 戱籍許관를 한 때에는 당해 競籍地의 市(區가 설치된 市에 있어서는

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邑 · 而의 長에게 貌籍許可書勝本을 송부하

여야 한다. ·

m市 · 邑 . 薦의 長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栽籍許可書騰本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P籍을 編製하여야 한다.

卷이 法에 의한 統籍許可, 貌籍許可書勝本의 송부, P籍의 編製등에 소요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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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用은 國家 또 는 地方自始團體의 부담으로 한다.

第12條 (이 法 보호대상으로부터의 排除) T保健社含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보호

를, 민g거나 받을 찹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歸順北韓同胞保護姜員

合의 審議를 거쳐 이 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思想이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는 者

2, 大統領수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솝를 받고 그 쩨이 확정

된 찹

卷保健社찹部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

고자 할 떼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ME罪經歷을 照合할 수 있다.

第13條 (歸順北韓問胞保護委員含) T歸順北韓問胞에 대한 보호에 관한 다음 各號

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社含部에 歸順北韓問胞保護 솟員含(이하 이 條에

서 
'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第 3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여부

2. 第1기畵第 1 項의 規走에 의'한 보호대상에서의 제외여부

3. 기타 歸順4b韓問胞의 보호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卷委員含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國家

機關 기타 公 · KS體에 알아보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卷委員잡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으로 정한다.

第14條 (歸順北緯問胞後援含) m歸顯北韓問胞의 生播安走과 自효走着을 지원하기

위하여 歸順4b韓同胞後援含를 設쇼할 수 있다.

借歸順4h韓8]胞彼援含는 푸A으로 한다.

卷歸順4b韓同胞後緩含에 대하역는 民法중 朗'WihA에 관한 規走올 準用한다.

第1S條 (罰則) m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보호를

받게 한 솜는 5年이하의 懲 受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지긍받은 走

着쇼M 또는 報勞金은 이를 沒牧한다. 沒牧할 수 없울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

다.

@第 l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tr- 買11

第 1 條 (턍iiB) 이 法은 公布후 6月 이 경과한 날부터 향i굽한다.

第 2 條 (登錄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어 越南歸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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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m

猶士로 登錄된 者는 이 法에 의한 歸11除1b韓問胞로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3拳 (報償金등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향ii당시 종전의 規走에 의하여 이미

지급하기로 決愈된 報償金 · 特別報償金 · 年金 또 는 生活調整手當에 대하여는 종

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第4條 (住宅提供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

을 제공하기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제공한다.

第6條 (貸付決定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走에 의하여 貸付

를 받을 찹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행한다.

第6條 (職場幹施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施 7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統業希望申請書를 제출한 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聰場을 알선한

다.

第 7 條 (敎育4護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走에 의하여 越南

歸顯猶+와 의 子女且 登錄된 者에 대해서는 本則 第 9 條의 規走에 불구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保護를 행한다.

第 8條 (養走 · 養育保護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養意 ·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養意 · 養育係護施設을 退所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養意 · 養育係護를 행한다.

第 9條 (越畵歸/頓猶士後援含에 관한 經過擔置) 이 法 施行당시의 越南歸順猶士後

援含는 이 法에 의한 歸顯4b韓同胞後援습로 본다. 다만, 이 法 향ii후 3月이내
로

에 이 法에 의한 法 으로 定軟을 번경하여야 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표) m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표한다.

第28條第 1 項중 
'

除隊軍)i, 및 越南歸順猶+의 報償 · 保靈와'를 
'

除隊후A의 報

償 · 보호 및'으로 한다.

像報動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표한다.

第 1 條중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頭猶士特別報償法의 還用對象

찹(이하 
'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의 遵用對象

者(이하 
'

國家有功찹등'이라 한다)'로 한다.

第 2 條第 l 號중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猶+特別報4償法'을

'

國家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

像韓國報動福趾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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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중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猶+特別報償法의 遵用對象

찹(이하 
'

圍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

國家有功考禮遇둥에관한法律의 遵用對象

者(이하 
'

國家有功者둥'이라 한다)'로 한다.

m醫廉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d(CI한다,

第 4 條第 1 項第 4 號중 
'

國家有功者禮遇둥에관'촨法律의 還用을 받고 있는 者 및

越南歸順猶-i特別報償法의 遵用을 받고 있눈 越南歸順勤크 
'

를 
'

圍家有功찹禮遇

등에관한法律의 還用을 받고 있는 者'로 하고, 1司項第 6 號를 第 7 號로 하며, 同

項에 第 6 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歸)Ift韓同胞係護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찹와 그 家族으로서 係健趾含部長

官이 醫窘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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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 Q ,[,,[, A% 1

개정 1994 · 9 · 9 댄통령령제14377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이하 
'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

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호의 신청) 법 제 3 존제 l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선청서를 보 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보호대상자의 결정둥) 1보건사회부장관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

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卷보건사회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을 한 때에는 별

지 제 2 호서식의 통지서에 그 내용을 병시하여 신청인과 그가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 는 도 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등록) 시장 또는 도지 사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보호대상자를

별지 제 3 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하어야 한다.

제 6 조 (정착금의 지급기준등)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금을 지급

하늠 경우에는 최저임금빕에 의한 필 최저임금액(이하 
'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

다)의 100배상팅액의 엄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

긍한다.

L 기본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 1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2인이상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40배상당

액

나. 제 2 긍(본인외에 동거가족이 1인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30배상당액

다. 제 3 긍(본인외에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20배상당액

2, 가산금은 귀순북한동포 본인 및 동거가족의 연령 · 건강상태 · 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월 최저임금액의 60배의 범위안에서 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순

북한동포보호위원회 (이하 
'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9·91

제 6 조 (보로금의 지급 및 기준) 1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의 종류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긍할 수 있다.
· 

1. 군함 · 전투폭격기 : 황금 10, 000 랭이상 20, 000 램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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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 전차 · 유도무기 · 기타 비 행기 : 촹금 500그램이상 5, 000그램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

3, 포 · 기관총 · 소총류 : 황금 10그랭이상 500그램이하 또는 이에 샹당한 금액

4. 무전기 : 황긍 10그램이상 30그램이하 또 는 이에 상당한 금액

5, 재화 : 시가에 상당한 금액

6, 정보 : 촹금 500그램이상 20, 000그램이하 또 는 이에 상당한 금액

卷보로금의 구체적 인 지급금액은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한다.

제 7 조 (주거지원) T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

에게 주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 본인의 연령, 세대구성과

그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 려하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제곱미 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개정 94 · 9·9%

卷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임 기준은 보건사회부쟝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卷보건사회부장관은 귀순북한동포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우선분양 또 는 우선임대를 건

설부장관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제 8 조 (취업알선) 1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은 취업능력이 있는 귀순

북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卷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의 취

업희망신청서를 보건사회부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卷보건사회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회망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릴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교 육법 제81조의 兮정에 의한 교육기관

2, 상시근로자 16인이상을 사용하는 공 · 사기업체 또 는 공 · 사단체

1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국 · 공립학교

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업요청이 있을 경우 기능직공무원 정훤의 범위안에서 우

선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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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보건사회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직종이 별도의 자격 또

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 동부장관은 이에 헙조하

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보호) 1법 제 9 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는 귀순북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借제 l 항의 고육보호의 범위는 수학능력등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대학 · 교육대

학 · 사범대학 · 방송통신대학 · 개방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까지

로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입학금 ·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한다. 다

만, 사립의 대학 · 사벙대학 · 개방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

우에는 그 반액을 국고가 부담한다.

卷제 1 항의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교육보호신청서를

보 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건사회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 교육보호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요 청하며, 이 경우 교 육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10조 (범죄의 종류) 법 제12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

은 형법 제 2 편제 1 장(내란의 최), 제 2 장(외환의 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

의 누설), 군형법 제 2 편제 1 장(반란의 죄), 제 2 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제

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 (제 5 조 · 제 9 조 · 제12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m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개정 94·9·9>
J

借위원장은 보 건사회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l. 경제거획원장관 . 통일원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보건사회부장관 · 총무

처장관 . 국가안전기힉부장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경찰청장이 소속치안감 또는 경무콴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3. 이북 5 도 위원회 사무 장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등) 1위윈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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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O- 의장이 된다.

卷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떼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위원최의 기타 심의사항) l$ 제13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

의한 위윈회

의 기타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l-d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등긍 릴 등급1値 수

준

2. 법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지급여부 및 그 수준

3,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여부와 지원방법 및 그 수준

제14조 (회의) T위원회의 회의는 제 2 조의 보호신청이 있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최의 기타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웃(장이 이를 소집한다.

卷회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6조 (간사) T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卷간사는 보 건사회부장관이 소속 4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卷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c본조신설 94·9·91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4·9·91

부 칙

이 영은 1993년 R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9·9>

6)(시행일) 이 영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卷(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 2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 5 조 · 및 제 7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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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 호서식]

31314-07411민 210mmx297mm

93. IL 10 승인 (신문용지 54 g/i)

[별지 제 2 호서식]

l 보호 대 상자 결 정통 지 서 l

l 團 i

l 도 [ . 1
l 주 소 L神 J l

l ... ......... . , . . ..... . , .. , .. ... j
l 의하 순북한동且 玄 원 에 호대상자且 결 되었음을 통 합 다. l

i l

31314-07511 일 210題 >c 297題

93. Il. 10 숭인 (인쇄용지(특급) 120g /i)

f 
'

- 1등1 -



[별지 제 3 호서식]

귀순북한동포보호대상자등록대장

93. 11. 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nl)

l 와 같 망신1 를 제츌합 다. l
l 년 윌 V l
l 신ty ( - 는 ) l

i . 相.4-%t 偶 i

a1314-07711민 210mm x 297mm

93. IL 10 승인 (신문용지 54 g /r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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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 호서식] 
'

31314-07811민 210mmx297mm

93. IL 10 승인 (신문용지 54 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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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난민관런 부분)

<普입국판리법>

第6章의2 難못의 인정등

第76條의2(難民의 인정) d)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안에 있는 까國人으로부터 大

統領슈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의 인정에 관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까國

)<이 難民임을 인정할 수 있다.

助第1項의 規走에 의한 신청은 그 애國 (이 大韓民國에 上陸 또는 )<國한 날

(大韓民國에 있는 동안에 難民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 B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떼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助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까國)<에

게 難民謝定證明書를 교부하고, 難民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먼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에 관한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의3(難못 인정의 取消) &)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어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難民協約 第]條 C(1 ) 내지 (6) 또는 第1條 F(a) 내

지 (c)의 規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難民의 인정을 데(消할 수 있다.

卷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走에 의하어 難民의 인정을 單消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까國)<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어야 한다.

第76條의4(異議申請) 第76條의2第'1項의 規走에 의하여 難民 인정의 申請을 하

였으나 難民의 인정을 받지 못한 者 또는 第7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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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第76條5(難民旅行證明書) 1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走에 의하여 難

民의 인정을 받은 春가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못旅行證明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出國이 大韓

民國의 이익이나 安소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卷第1項의 規走에 의한 難民旗行證明書의 有勉期間은 1年으로 한다.

倦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는 그 證明書의 有勉

期間내에 大韓民國에 )L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l b國할 수 있다. 이 경우

A國에 있어서는 第30條의 規走에 의한 再)L國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卽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月 이상 1年

미만의 범위내에서 )<國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卷法務部툐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族行證明書를 발급받고 1범國한 者

가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證明書의 有勉期間내에 再)<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肯勉期間

의 延長을 許페할 수 있다.

卷法務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有勉期間延長許페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 임할 수 있다.

第76條의6(難民麗定證明書등의 반납) 1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

의 인정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難民露走證明書 또는 難民]蜜行證明書를 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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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59條第2項·第68條第4項 또는 第8허畵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號齒1]退송命令

書를 발부받온 때

2. 第6이畵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號制退손命令에 대한 異議申請이 이유 없다

는 통지를 받은 때

3. 第7히畵의3第2項의 規走에 의하여 難못의 인정을 單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恭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5第1項의 規走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가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소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까國人에게 14H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難民族行證明書의 반납을 명

할 수 있다.

卯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숨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

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難民旅行證明書

는 갹각 그 효력올 越는다.

第76條의7(難民에 대한 潛留許리의 特例) 法務部長官은 難民의 인정을 받은 옴

가 第6이畵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한 때에는 第61條第1項에 規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潛

留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BB조의2(난민의 인정) 09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

고자 하는 외국인온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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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제시할 수 엾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

2.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자는 외국인등

록증

卷사무소장·출장소장 또눈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

은 때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여

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卷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콴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卷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면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7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

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로 하

여야 한다. 
'

제88조의3(난민인정의 취소)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먼의 인정

을 취소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

인정취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의4(이의신청) 1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 157 -



4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

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어야 한다.

助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어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어야 한다.

卷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칭이

이유있는지의 어부를 심사하어 결정한다.

伯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어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처 신청 인에게 교 부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몽지서를 사

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처 신청 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5(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03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

여헹증명서의 발급을 신 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중명서와 제88조의2제2항 각호의 서류 및 사진 2 매를 첨부하어 체류

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助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먼여행종명서를 발급하

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

무소장 또는 骨장소장읕 거쳐 신청 인에게 교부하어야 한다.

제66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2법무부장관은 난민어행중명서를 받급받

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I. 난민어행중명서가 분실되거나 엾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췌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58 -



卷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난민여행

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

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卷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무부장콴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재발급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의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

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1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

의 장에게 위 임한다.

倦법 제7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

청하고자 하는 의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卷재의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

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연

장허가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엾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8(난인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

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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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 4.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제1 장 정 치

제1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

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저
.

la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

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

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

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 직되며 운영된다.

제e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동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

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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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 사회제도는 근로 힌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

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

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홍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 하

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

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

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과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

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층로선을 구헌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롤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

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

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천다.

제4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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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

념이며 대외촬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2-d-가적 또는 정치, 경

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칭략

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

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IS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엉이

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W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잠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

제의 토 대에 의거한다.

제질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

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 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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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나라의 경
'

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

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끄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롤 보호한다.

제르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

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어 사회

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합동단체에 들어었는 전체 성

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

환시킨다.

제쳐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

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

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

이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었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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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어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

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

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

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

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촬동을 전행

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

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어 나간다.

제2B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게급적 차이를 없

애기 위하여 농촌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

여 준다.

제謁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어 건설된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

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올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

랍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지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 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

보다 짢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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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4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al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

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證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

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韶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회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

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

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

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

전시킨다.

제S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

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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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a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

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測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 화

제謁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촤

는 곤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

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온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어 모든 사람

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머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

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 1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

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8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헌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

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

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

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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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

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 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

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巷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

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찝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

담으로 키워준다. 
'

제짓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

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

학기술발전을 촉전시킨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

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제田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웠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

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

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모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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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驕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꽁고발전시키며 의사답당구역제를 강

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

들의 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

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圈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

한다.

제園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

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

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우에서 전

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

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骨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fl 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 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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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sa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

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製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

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

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

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

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펀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

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

용할 수 없다.

제罷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었다.

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

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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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률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

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

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힐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

구로 로동능력을 앓은 사람, 돌볼 사람이 웠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

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葛조 공민은 교 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

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어 보장된다.

제쳐조 공민욘 과학과 문학예술촬동의 자유를 가·친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S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

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正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
x

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밖의 시책을 통하어
s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충생활단위인 .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온 배려를

돌린다.

제7B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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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할 수 없다.

제葛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

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

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제節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

인면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證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헌

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B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

야 한다.

조국과 인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

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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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e장 국가기구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B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제罷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빌투

표로 선출한 데의원들로 구성한다.

제節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넌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

회의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

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숭인

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 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

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

- 172 -



위원회에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맨회의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

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

된다.

제회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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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활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중앙인먼위

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卷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

한다.

제97조 최5d-인민회의는 법령과 걸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어야 수정

된다.

제罷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

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머 [J-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최의상설

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罷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최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셜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상설최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

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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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01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굿나는 법규들을 폐

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먼회의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

고 인민회의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언

민공화국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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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4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

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B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10a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먼회

의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4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

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a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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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715조 조선민주주의연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전다.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인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

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집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L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1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 선민주주의연민공화국 국방위

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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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

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巷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울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

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 직집행

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

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

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

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

한다.

제12S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面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주석, 중앙인민회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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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다.

제6절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8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IS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숭인

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울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

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합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 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5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 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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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

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40조 지방연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7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3조 지방인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L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 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 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

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 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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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

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게속 수행한다.

제3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어 그 앞에 책임진다.

·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

적 집헹기관이다.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

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

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에산을 편성하며 그 1]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

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 릇된 절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다.

제lSI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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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

가 한다. 
'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8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언민참섬원의 임

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

거한다.

제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L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먼공촤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

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

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관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면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

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괴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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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중앙재판소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관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7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잉진다.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

검찰소가 한다.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吾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

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현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

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 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굿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6e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

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7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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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온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

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횐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횐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대 2 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0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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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로동당 규약

(1980. 10. 13)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

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兎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

을 통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 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 직

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 선민족과 조선인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r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숭리를 위하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w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

해 지도된다- ,

조 선로동당은 항일혁명平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

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

조 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

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룟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

고 8]-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온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숭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

는 데 있으머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촤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

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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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

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

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랑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

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

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

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견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

화 혁명을 활발히 진행하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

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

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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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

의 모든 신총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 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

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

하여 투쟁한다.

제1 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

산주의를 위하여 현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게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

로서 당의 로 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간결히 투쟁하며 당규약

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

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

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

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 · 군 사회주의로동청년

동맹위원회의 입당보중서는 당원 1명의 보중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윈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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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 않아도 된다. 
'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2) 입당보중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괴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을 진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

가 밑에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 ·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 내에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

히 특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

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 · 군당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당

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섬의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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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후보당원의 입당준비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早

보기간을 1년올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

은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

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한다.

4.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

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

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

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

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

수하여야 한다.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런하기 위한 높은 조 직의식을 가지고 당생

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시.상생활에 충실히 참

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 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

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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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률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률위반에 대하여는 견결히 투쟁하여

야 한다.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 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4) 당원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

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 들을 교 양개조하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

여 그 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 들의 요구를 제때

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5)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화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규률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

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 바 임무를

.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

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6 )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

하며 조 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

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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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

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

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

.
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당원은 혁명규률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 비밀을 엄수하

여야 한다.

9) 당원은 사업과 생촬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

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헌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

타나는 모돈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

에 대하어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말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

업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

권과 피선거권을 가전다.

3) 당원욘 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

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한 어떠한 지시의 준수

도 거절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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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

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

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7) 당의 규률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t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

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借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견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

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卷 당 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 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

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佛 당 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한

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 수 있

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는 당규률을 위반한

담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 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 · 군당위원

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

시)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졍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卷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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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

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률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 위원회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올

경우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

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률 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 · 군 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

시)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턴 당원의 문제

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윈회,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는 당규률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반

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로력하

고 있으머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깃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헤제하는 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 데 데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

· 군당위원최의 H I준을 발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1브은 책벌의 해제는 그 처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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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둥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

여 처리된다.

제2장 담의 조직원칙과 조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척에 의하여 조직한다.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
I

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 보

고 한다.

2) 담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

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

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

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로동 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에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

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당

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 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

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모

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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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굿나서는

안된다.

14.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

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

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

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

이 된다.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담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 . 시

(구역) · 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

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

와 초급당위원회의 당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

당 당대표최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탕중앙위원회,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

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 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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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4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결원

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

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담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시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담대표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

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

서)를 임명할 수 있다. 
'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

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담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지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담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 내에는 펼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 및 그 들과 동등한 기눙을 수행

하는 당위원회의 조 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

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 직과 해산은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 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 당위원회 및 당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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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 직과 해산은 시(구역) · 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 직과 해신 1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

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

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 들을 재둥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 직할 수 있다. ·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

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

반 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의 營앙조직
4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표이다.

당대표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표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온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시.위원회의 사업총화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충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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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원회는 전 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 직지도하며 당의 혁명대렬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 들의 전투눙력

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

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

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

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 직지도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 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

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 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굿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

지 않아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해결한다.

2요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의 대표자의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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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차원을 보선한다.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 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최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

할 수 있다.

도(직할시) 당위원회는 도(직할시) 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2개

월 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지

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 들이 당로선

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

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省을 튼튼히 꾸리고 그 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력량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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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 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삼,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

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헉명

.

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 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 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지도, 조 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

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 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

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적할시) 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

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결

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

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

시)당위원회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처는 인사행정 등 당내문제에 대해 펼요시마다

토의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

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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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된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률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5장 시(구역) · 군의 당조직

36. 시(구역) ·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 · 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 · 군당대표회는 시(구역) · 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리- 시(구역) · 군당대표회는 규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

집한 수 있다.

시(구역) · 군당위원회는 시(구역) · 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

개월 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어야 한다.

37. 시(구역) · 군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구역) · 군당위원회와 시(구역) · 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2) 시(구역) · 군당위원회와 시(구역) · 군당검사위원회 선거

3) 도(직활시)당대표회에 파건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 들이 당로선과 정

책을 철저히 웅호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o]] 어굿니-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FT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

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미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게속 강화한다.

간부대렬을 강화하고, 그 듈을 교양하머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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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섕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주지시키고 그 대렬

을 확대시키며 당毛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 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

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

동계급화를 통해 그 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층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 들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 · 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들에

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지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

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

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당위원

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 ·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시(구역) ·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

의, 결정하며, 시(구역) · 군당위원최의 집행위원회,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

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

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

(구역) . 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 .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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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역) .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둥 당내사업

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 . 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

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40. 시(7역) . 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둥 당

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처리한다.

제6장 당의 기善조직

41. 당의 최하 기충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고 당 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 속에

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당세포는 당훤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 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

보당원은 인접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싱-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 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 q할 수 있다.

당원 3명 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 · 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

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 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 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3) 초 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

타 활동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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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충 조 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 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

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5) 이상의 모든 당조직 형태가 헌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

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 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충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조직의 총회(대표자)이다.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 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산하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적의 총회를 1년

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 임기의 해당 조직의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

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와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 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

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었다.

45. 당기충조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

들을 당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 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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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접수하여 끝까지 무장시키며 그 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

하여 끌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굿나는 자본주의사

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2) 하급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

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렬을 확대, 강화한다.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 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 학습을 정기적으로 조 직하며, 그 들에게 항상 혁명

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

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머,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머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들을 교 양하며, 당

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 를 방조한다.

4) 당원 적임자를 발견등록하며 그 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며 심사 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훈련시킨다.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얌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

이 주내용인 꽁산주의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장화하며 혁명화, 로

동계급화를 통해 그 돌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 들의 ·물苟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어 부단히 로력하며 모

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적 분자들에 대한 투

쟁을 강촤한다.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 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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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 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명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

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법령에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절약

하도록 그 들을 조직, 고 무한다. 
'

9)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

하여 당이 부를 때 항상 동원할 수 었도록 준비한다.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갹출하며 자기 사업에 관해 상

급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7장 조선인민군대 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

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믿

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K 조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 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담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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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런한다.

간부대렬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 들의 당성을 끊임飯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렬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

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 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 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들의 기능

과 역할을 높히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

원회의 집탄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증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

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 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

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 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

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진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 · 시(구역) · 군당위원회 및 공장 . 기업

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정치기판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의 중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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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치기관들을 조 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 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수행하며,

해당 단위 내에 조 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앤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

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는 당

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

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

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련결을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

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9장 당과 근로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平

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 직들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

결하는 인전대(引轉帶)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

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수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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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며 돔맹대렬을 강화하며 조직생촬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

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동맹원둘을 당平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대중의 간부대렬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

의 매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머 근로대중의 륵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 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잉무를 수행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

터의 수71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 - 210 -



고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채택)

제% 장 형법의 기본
d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

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

장한다.

제2조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

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제3조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

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

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한다.
4

제5조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

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

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

제6조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

으로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

제7조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나라

공민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

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

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

해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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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춘 경우

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제1 절 벙 죄

된

제a조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

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

험성으로 보아 그와 류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 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

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飯다.

제11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

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

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

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머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정신병상

태에 있을 때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

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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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껄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리익을 해치려는 위급한 범죄행

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다

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4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금한 사태를
T

긴급히 피하는 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일어난 손실이

구원한 리익보다 적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

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

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6조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

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때에는 그에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7조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

당하는 조 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제18조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긴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

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

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la조 범죄를 감행할 당시에 관계하지 않고 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

자 또는 범죄의 혼적을 감추어 주었거나 또는 범죄가 감행되였거나 준

비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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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율 지운다.

제집조 해로운 긴급사태를 눙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러둔 자에 대하어서는 이 뱁에 규정된 경우에만 헝사처임

을 지운다.

제2절 형 憲

제21조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로동교화형

3. 선거권박탈형

4. 재산몰수형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제프조 사형, 로동교화형은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함께 줄 수 있다.

제屈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너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飯다.

제渥조 로동교화형 기간은 6개월부터 15넌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25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은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관소는 반국가 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

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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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27조 재산몰수형은 반국가범죄에만 적용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

산을 전부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

용펄수품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渥조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죄가 없어서 사건이 기각되였을 때에

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물어준다.

제짐조 재산몰수대상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가운데서 법이 1다로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

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

지 않는다.

제리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준 일정한 자

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이 법 제79조, 제인조, 제94조, 제98-100조에 규정되여 았는

범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자격을 박탈할 것인가, 자격정지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

부터 계산한다.

제완1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적용한다.

형벌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의 감행정도, 범죄의 결과, 벙죄자의 개준성 정도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앞항의 경우 이 법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證조 형벌.을 정합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 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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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번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3. 잔악한 수탄과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제認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추종자와 괴동분자인 때

2.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4.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5.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6.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제으조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더 낮

게 형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리유를 판결서에 曾히고 해당 조

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벌의 종류

는 바꿀 수 없다.

제a5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개 범

죄별로 해당한 형벌을 정한 다음 범죄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범죄들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의 형벌에 처한다.

제ae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형벌의 집행이 끝나

기 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벌

을 정하고 그것을 남은 형기에 합한다. 이 경우 해당 형벌의 최고한도

를 넘을 수 飯다.

제37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 판결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

성 정도에 비추어 그 를 교 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겯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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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다.

L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을 넘어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제36조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접

행을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

벌에 합할 수 있다.

형벌을 합하는 경우 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謁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실시하며 대사는 조 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중앙인면위원회가 실시한다.

제필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화생활

에 성실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남은 기간의

로동교화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 데 대한 제

의는 로동교화형을 집행하는 해당 교 화소가 하며 이 제의는 재판소가

심의판정한다.

제41조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헝이 끝난 자들에 대하여서는 특

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42조 죄를 범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었다.

L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8년

2. 5년을 넘어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었는 죄에 대하여서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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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을 넘는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5년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잉을 추궁할 수 있다.

제巷조 이 법 제42조에 규정퇸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을 때, 형사사건 제기결정이 있

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형사책잉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3장 반국가벙죄

제 
dI 

절 국2[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솨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챰가한 자는 5

년 이상 10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추긴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먼들에 대하여 테로

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Al-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

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넌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T조 공화--h'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

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吾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 조국반역행

위를 한 겅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

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8조 공화국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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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룰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질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

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閣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

제51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

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년 이상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연민

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

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괄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

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圈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平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

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아조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로서 공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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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5조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A]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눙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장 사호1주의경제暑 침해하는 범죄

제 1 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칭해하는 범죄

제56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7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중요하거나 대량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罷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치한다.

제國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혹은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

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힁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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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삼 8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60조 이 법 제56-59조에 지적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1조 특히 대량 또는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략취

한 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觀조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簡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

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

기, 홍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6년 이
.

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이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거나 방

화, 폭파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파괴, 손삼시켰거나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싣로 파괴, 손상시켜 엄중한 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es조 화폐, 국가유가증권,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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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7조 돈표, 물자인수위임장, 량표같은 것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8조 리기적 목적으로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팔았거

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화폐는

몰수한다.

제69조 상습적으로 암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

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

제집조 허가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었거나 앞

항의 행위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71조 철도, 수상, 항공, 운수부문 일군이 운수규정과 로동규률을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피,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에 괴해를 주었거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

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질조 인빈경제게획을 되는대로 세우거나 국가게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회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 및 게약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어

러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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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절조 자재공급일군이 고 의적으로 자재공급 또는 판매규률을 여러번 혹

심하게 어겨 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서조 많은 원료, 자재, 자금 또는 특히 중요한 설비 같은 것을 류용, 랑

비, 사장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국

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 원료, 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취급하여 그것을 많이 부패, 변질,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76조 기업관리의 책임일군이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를 규정대로 조직

하지 않았거나 설비를 되는대로 다루게 하여 그것을 파손시켰거나 상당

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촤형에 처한다.

제77조 설비와 물자를 비법적으로 팔거나 주거나 바꾸거나 훔쳐다가 자기

기관, 단체에서 쓰 거나 다른 기관,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기관, 단체에 넘겨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아먹을 목적으로 설비

와 물자를 훔쳐가지고 있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설비와 물자를 기

관, 단체에 비법적으로 넘겨준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e조 기술 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어겨 오

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

체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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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節조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1조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상품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

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B3조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 친 자 또는 계량계측기

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B4조 많은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 또는 토지보호사업을 무

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광석, 석탄 그 밖의 지하자원을 되는대로 캐여 국가에 엄중한 손실

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B6조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많은 손실을 준 자는 3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B7조 림지의 나무를 되는대로 또는 허가없이 찍거나 산을 개간하여 산

림자원에 W중한 손실을 준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圈조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방법으로 물

고기,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수산자원, 동식물자원에 손실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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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禱조 강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홀러보내거나 유독가스를 방

출시키는 것과 같은 공해현상을 일으켜 수산자원과 농업생산에 해를 주

었거나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節조 국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

거나 그 수명을 짧게 하였거나 구조를 비법적으로 고 천 자는 1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조 강하천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겨 동뚝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였

거나 강하천보호림을 찍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절 사회주의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證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로

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에 엄

중한 사고룰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뢰동교화형에 처한다.

제聽조 로동안전기술규정과 작업규률을 어겨 인명괴해 또는 그 밖의 엄중

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으조 자동차, 뜨락또르를 운전하는 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S5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

를 심히 그릇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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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S7조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문화유물, 명숭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

로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罷조 탐욕, 질투 밖에 비렬한 동기 밑엔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

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 旻되게 평가하여 묵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

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弱조 유치원, 탁아소일군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0조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였거

나 약품을 잘못 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01조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리기적 목적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

게 하였거나 불구로 되게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하거

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X11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 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03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웅하지 않

거나 사회질서를 혹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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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홍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샬인, 파괴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 폭행, 협박,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08조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

었거나 처분하였거나 또는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화뭏수송 또는 소포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폭발성, 인화

성 물질을 부쳤거나 부쳐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0B조 법이 정한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09조 경비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무규정을 어긴 결과 경비대상물에

엄중한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군사적 경비 및 차단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항하여 그의 근

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거1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훔쳤거나 빼앗거나 고의적으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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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 무기, 탄약, 그 밖의 군수물자를 잘못 보관취급하여 그것을 잃어

버렸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무기, 탄약같은 것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

겨준 자는 5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폭약, 뢰관같은 폭발물을 훔쳤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

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국가 및 군사비밀을 루설한 자 또는 비밀문서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다른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우리나라 령공, 령

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 밖으로 나가며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비

롯한 비행, 항해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

며 비행기 또는 배를 몰수할 수 있다.
.

제117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B조 국경관리부문에 근무하는 관리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

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a조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마음대로 리탈한 자

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이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혼적을 감춘 자

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이 법 제63조, 제141조, 제160조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

- 228 -



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교화받고 있는 자 또는 구류보전처분결정에 따라 갇히여 있는 자

가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124조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25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

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

여 사업을 지연시켰거나 무질서하게 만들며 국가에 손실을 주었거나 인

민들에게 고 통과 불편을 주는 것과 같이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7조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 ]-였거나 그 릇

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S조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朝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 사람을 불법구속, 불법구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

자 또는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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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節조 관리일군이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

뢰물을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직위에 있는 자가 뢰물

을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뢰물로 받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칭해하는 범죄

제131조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미성인에게 범죄를 감행하도록 추기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

며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행세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

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34조 돈 또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135조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1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둘을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업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넌 이하의 로동교촤형에 처한다.

제137조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

괄시하어 그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자살하게 한 자는 3넌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B조 죽을 위험에 처하어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게자에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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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 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aa조 묘를 파괴, 손상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도적질한 물건인줄 알면서 그것을 사거나 괄아준 자는 2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벙죄

제 1 절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41조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또는 다른 중한 범죄를 감출

목적에서 또는 잔인하게 혹은 여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부양간호해야 할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죽

언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는 사형에 처한다. 
.

사람을 죽인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42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

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

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

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기는 상처를 입혔거나 또는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헌저하게 떨어뜨리는 것과 같

은 중상을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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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

에는 10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 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

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47조 과실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4B조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여러번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

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S조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한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잔악한 방뱁으로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

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0조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홈쳤거나 감춘 자는

3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사람을 모 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너성을 강간한 자,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IS4조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게에 있는 녀성에게 강요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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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

를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2절 공민의 개인소유暑 침해하는 범죄

제155조 공민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촤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홈친 경우에는 2년 이상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6조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공먼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

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7조 공민의 재산을 속여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8조 공민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0조 공민의 재산을 특히 대량 략취한 자 또는 재산략취행위를 하여

' 

여러번 법적 처벌을 받은 자로서 공민의 재산을 대량 략취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節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어 d- 의 재산
w

을 강도한 자는 8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흥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

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

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 공민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w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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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992. 1.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채택 )

제 1 장 형사소솜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

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을 보장한다.

제 2 조 국가는 형사사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게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
재

제 3 조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러내어 극소수

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

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

재를 命게 배합한다. ·

제 4 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 5 조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

제 6 조 국가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한다.

제 2 장 일반규정

4

제 7 조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듣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

제 B 조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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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심은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0조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만이 한다.

제거조 법에 규정되여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

에 체포날자, 리유 같은 것읕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를 놓아주어야 한다.

제412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

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때

2. 피심자,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죄로는 되나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3.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을 때

4. 특사, 대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때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인 때

6.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자가 죽었을 때

제18조 피심자,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회적 교 양에 넘길 수

있다.

사회적 교양에 넘긴 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교양처

분을 취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다.

제14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 235 -



W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5조 재판은 각급 재관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6조 모든 재판온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 칠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

제1B조 형사제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

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사

재판에서 심리확정되어야 한다.

제19조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R 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보

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헤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 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심리를 하

기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에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회 또는 공민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

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손해보상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서 함께 심

리한다. 그 러나 그것이 형사사견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손

해보상청구를 심리하는 재판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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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

롤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관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

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3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챰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

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4조 이 법 제93조의 요구를 어기여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것이 재판

소가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 촨정의 근거로 된 때 이미 그 사건을

예섬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할 수 없다.

제2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는 자기가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 인

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안, 통역원,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26조 롼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

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제27조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21-2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검사에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 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판사, 인만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재

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싶리가 시작된 다

음에 그 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섕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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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관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

줄 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

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제30조 검사는 수사일군, 에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걸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31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 계산한다.

기간은 그것을 게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 날 또는 다음 시간부

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게산해야 할 사유가

생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난다.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

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

이 지나면 끝난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 명절일이거나 일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기간이 끝난다.

제32조 상소장, 항의서 그 밖의 문서를 1컵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

냈을 떼에는 그 기간 안에 넨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논 해

당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어줄 수 있다. 
.

.

제33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헝사사건을 조 사해명하는 데 동

원된 기간의 생활비 또는 로력보수와 려비를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

소, 단체에서 받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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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기관에서 려비를 받는다.

제34조 수사, 예심, 재관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 친 데는 작성자의 도장

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

는다.

재관준비조서와 재판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이 도장을 찍으며 고

친 데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판결서, 판정서에는 관사와 인민참심원이 도장을 찍는다.

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을 찍

는다.

담보처분한 재산, 압수품, 몰수품, 증거물에 대한 조서에는 품명, 형

태, 품질, 규격, 수량, 소유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자,

소유자, 립회인이 도장을 찍는다.

제3장 증 거

제35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5]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36조 범죄의 표정을 이루는 사실들과 형벌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하여약 한다.

제37조 증거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중거물, 증거문서, 피소자

의 말 같은 데서 얻어낸 것이여야 한다.

제38조 증거물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데 쩠거나 범죄의 혼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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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旨히는 데 도움이 된 물건이 될 수 있다.

제aa조 중거문서로는 수사, 예심기관과 재판소가 만든 각종 조서, 전술서

같은 소송서류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중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될

수 있다.

제40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제한을 받음

이 엾이 필요한 모든 중거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47조 증거는 군중의 힘에 의거하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내야

한다.

제42조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발견하였거나 증거로 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에 대하여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곧 알리고 범죄

헌장상태가 달라지거나 증거물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해결에 의

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를 요구할 때에는 누구나 그에 옹하여야 한다.

제4a조 찾아낸 중거는 조서, 진술서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시켜

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사진을 찍거나 도면울 그리거나 록음, 록화할 수 있다.

제44조 중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여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46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규정한 데 의하여 수집되

고 조사검토된 증거들을 자기의 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

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거물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냈,는가를 밝힌 조

서와 중거물첨부결정서를 붙여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올 조사심리하

는 기관이 보관한다.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할 수 엾는 중거물은 봉인하여 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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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47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증거

물을 사견기록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巷조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수사, 예심기관의 결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수사, 예심기관이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 때에는 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근거문건을 검증조서 같은 것과 함께 사건기록에 붙

여야 한다.

제4S조 판결, 판정, 사건기각결정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증거물의 처리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제4장 수사와 예심

제 1 절 수 사

제50조 형사사건취급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취급은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제51조 수사시작결정은 수사일군이 한다.

제52조 수사시작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고 또는 직접 얻

은 범죄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곧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범죄에 대한 신고는 써내거나 말로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주소와 
'

이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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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는 기관은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서에는 신고자의 신

분, 신고내용, 신고자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책임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적어야 한다.

제55조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관할에 관게없이 다 받아야 하며 받은 신고 가운데서 자기의 관할에 속

하지 않는 것은 곧 해당 기관에 넘거주어야 한다.

제56조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해당 상급기관에 다

시 신고할 수 있다.

제57조 수사일군은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가 있다는 자료를 얻었을 때에

는 곧 그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에심에 넘기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60조 수사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

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았다.

수사일군은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먼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려주어야 한다.

제61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중,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

제62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한 다음에는 증거수집활동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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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나 때를 놓치면 범죄의 횬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

거나 고착시킬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제63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

관에 넘겨야 한다.

제64조 수사일군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수사일군에게 맡걸 수 있다.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맡은 수사일군은 수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곧 회보하여야 한다.

제65조 다음과 같은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에 발견되었을 때

2.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

죄자라고 가리켰을 때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4. 범죄혐의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뒤쫓기우고 있을 때

5. 범죄혐의자의 사는 곳이 똑똑하지 않을 때

제66조 이 법 제65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넝겨야 한다. 검사의 승연을 받지 못하였

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제67조 수사일군은 범죄자가 적발, 확인되면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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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고 예심에 넘겨야 한다.

제6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

가 나타났을 때에는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ea조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행위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

. 인 수사행위를 바로잡거나 수사일군에게 필요한 수사행위를 할 데 대하

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 2 절 예심의 임무와 관할

제70조 예심은 과학적인 중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

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련루자를 적발하는 것

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旨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71조 예심원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

심자가 범한 죄의 성격, 죄를 저지른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행위의 정도와 결과, 괴심자가 범죄수행에서 논 역할과 책임의 정

도 같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사실 그대로 남김飢

이 밝혀야 한다.

제72조 예심원은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

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피심자, 중인, 감정인을 심문하며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73조 예심원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 사건에 대한 예심은 1개

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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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이 법 제108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6개

월까지 할 수 있다.

제74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특

별히 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사건을 적발한 지역의 해당 관할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 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정

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검찰

소 예심원이 예심한다.

제75조 예심원은 사건이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올 때에는 긴급한 예심행

위만을 한 다음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고 해당

관할 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

제76조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할 펼요

가 았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맡은 예심원은 예심을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10일 안으로 회보하여야 한다.

제77조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하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야 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건이 따로 제기되였을 때에는 사건

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울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한 사건이라

도 사건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따로 갈라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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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各 병합하거니. 분리할 때에는 검사의 송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예심자료는 예심원의 승인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79조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에심행위에 찬가하거나 예심기록을 f]토할 수 있으머 위법적

인 예심행위릍 바로잡거나 예십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 3 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80조 에심원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넙겨 받으면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어야 한다.

에심원은 에심과정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I%죄와 범죄자를 적발하

었을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에심시작결정을 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BI조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

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B2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에심원의 이름, 결정하는 날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한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리유 같은 것을 旨

혀야 한다.

제S3조 예심원은 형사책잉추궁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을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러주어야 한다.

에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피심자에게 알려줄 때 변호인을 선정하

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정형을 형사책임추궁

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B4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 결정서등본을 곧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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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야 한다.

제B5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바꾸거나

보충할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4 절 피심자심문

제86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그 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조 구류되여 있지 않는 피심자를 불러 심문하려 할 때에는 그에게 소

환장을 보낸다.

피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구인한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제ee조 구류되여 있는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

호일군이 그를 예심장소까지 호송한다.

제B9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수색결정을 한다.

수색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적어야 하며 그

결정서를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와 함께 수사기관

에 보내야 한다.

제ao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이 생겨

예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

고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 또는 인민병원의 의사협의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91조 예심을 중지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예심을 계속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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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피심자가 정신병상태에서 죄로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죄를 범한

뒤에 정신이상이 생긴 것이 확중되玆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신상태가 회

복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숭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기각하며 검사는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sa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

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받은 괴심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제94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자백하였거나 고백한 경우에도 자백이나 고백

과 결부되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괴심자의 자백이나 고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의 죄행이 중명되

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심자가 자기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때에는 피심자의 죄행이 중명된 것으

로 인정한다.

제95조 예심원은 괴심자가 여럿인 때에는 서로 런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피심자가 웠는 데서 피심자심문을 하여야 한다.

벙죄사건을 旨히는 데 필요할 때에는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종

인을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G6조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피심자가 먼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 말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을 심문할 때에는 통역을 불여야 하며 벙어

리, 귀머거리를 심문할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야 한다.

예심원은 통역원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 릇되

게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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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원 또는 해석인이 심문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闢조 피심자를 심문하였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런하여 괴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하

며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피심자가 말한 것을 조서에 자기가 직접 쓰 게

할 수 있다.

제ee조 예심원은 피심자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그에게 조서를 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피심자에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

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를 고 칠 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면 고 쳐

주며 부당할 때에는 거부하고 그에 대하여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 5 절 구속처분

제10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
m

해하)q %mo]-7]1 4-71 ge]-o] 7rn% 분을

� 

w 수 W다.

제101조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함과 구속처분

을 하는 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02조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고 칠 데 대하

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103조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어야 한다.

제 104조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l. 괴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2.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3.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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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하다.

제106조 구류의 구속처분은 1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증거를 似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싱 또

는 재관을 회괴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신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

에 구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7조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

인을 받온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0B조 에심을 위하어 괴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에심을 2개월 안에 끝 수 없을 때에는 시(구역 ), 군 예심기관과 도

(직할시)예심기관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

소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개월간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이려 할 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

개월간 다시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에 예심을 끝내지 못하었을 때에는 피심자를 내놓고 예심을

계속할 수 있다.

제109조 괴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중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중서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괴심자를 정해준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괴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 11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 250 - .



제 6 절 검증과 검진

제112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

물의 특징을 고 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

의 몸에서 사건과 관련된 혼적과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검사와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검증과 검진을 할 수 있다.

제118조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

한다. 
'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 옮
고

겨 검증할 수 있다.

제114조 검증과 검진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을

검진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

의사에게 검진을 시컬 수 있다.

제115조 검증과 검진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한 차례로 그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

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불일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가 검진하였을 때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716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 같은 것을 확인

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7 절 감 정

제117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사건조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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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겨야 한다.
.

검사와 재판소도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1B조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샹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중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한다.
u

제119조 감정은 국가의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해당 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

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시킬 수 있다.

제120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할 것들과 감정인의 의무를 밝힌 결정,

관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서, 관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

야 한다.

제121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인에게 감정하여야 할 것으로 자료와

함께 알려주며 감정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아볼 수 있게 하어야 한

다.

제122조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때에는 제때에 와야 한다.

제128조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강정에서 喜1-혀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감정

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124조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 밑에 기록상 자료룰 보거나

증인 또는 범죄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도

움이 될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5조 감정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감정에서 사실이 잘 밝혀지지 못

하였을 때 또는 감정결과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 판

정으로 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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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감정을 맡기는 기관은 감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7조 감정을 맡긴 기관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98-99조, 제148조에 따른다.

제128조 한 사건의 감정에 여러 감정인이 참가한 경우 그 들의 감정결과

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 들이 모두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한 다음 개별

적으로 심문하거나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 B 절 수색과 압수

제129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

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고 고착시키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30조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1휘조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이 수색, 압수하려 할 때에는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

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제65조에 따라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

의 승인없이 그의 몸 또는 거처를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제132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 수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안전원 그 밖의 경비원으로

수색장소에 경비를 세울 수 있다.

제134조 수색, 압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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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입-수할 때에는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체신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지, 전보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

는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녀성의 몸을 수색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6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령사대표부, 무역대

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

거나 물건, V서 같은 것을 압수하E-1 할 때에는 우리나라 외五부를 통

하어 외교적 절차를 밞아야 한다.

수색, 압수骨 할 때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와 우

리니-라 대외사업일군을 2회시켜야 한다.

제137조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as조 압수를 할 때에는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압

수하여야 한다.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

에 붙여야 하며 압수당한 사람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주어야 한다.

제139조 수색,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를 한 . 결과와 함께 제기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 9 절 증인심문

제140조 중인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 낀 것이 있는 모

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25-26조에 규정된 사람과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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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141조 증인심문은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142조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

지 않을 때에는 그 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은 구인결정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검사와 재판소가 증인을 구인할 때에도 앞항을 적용한다.

제14a조 증언은 지-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하며 물음에 대

답하여야 한다.

제144조 증인은 심문을 받을 때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가

한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수정 또는 첨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97조에 따른다.

제146正 증 문은 다른 증 없는 서 개별 且 하 야 한다. 
-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147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교원, 부모,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들 가운데서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제148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증인의 신분, 괴심자 또는 괴해자와

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와 증인의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그에게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9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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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을 심문할 때에는 이 법 제98-99조에 따라 조서를 만들어야 한

다.

제1SO조 에심원은 사건해결과 관런된 사람 또는 물건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괴심자 혹은 중인에게 보이고 갈라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

야 한다.

제 10 절 재산담보처분

제751조 예심원은 형법에 재산몰수형이 
1규정되여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

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하어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2조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을 하려 할 때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졀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결정서를 담보처분 당하는 사람

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

만을 담보처분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에는 재산답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재산목록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재산보관자에게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보관할 데 대한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이 확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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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것을 해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54조 재산담보처분결정에 근거하여 담보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산

이 없을 때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리유를 밝힌 결정서와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 11 절 예심종결

제756조 예심원은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그의 범죄와

관련되는 사건기록을 보여주어야 하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

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때에는 예심을 더하며 부당할 때에는 결정으

로 그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사건기록을 피심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57조 예심을 끌내는 수속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 예심을 끝낼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a조 예심이 끝나면 예심원은 기소장을 만든다.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1. 피심자와 그가 죄를 범한 날자, 시간, 장소와 범죄의 동기, 목적, 수

단, 방법, 결과 같은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2. 피심사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며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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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한 형법의 조항

기소장에는 피심자, 재판에 불러야 할 사람들의 이름, 사는 곳, 괴심

자를 구류한 날자, 증거물, 손해보싱-청구와 재산담보처분 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여야 한다.

제160조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 날부터 3일 안으로 기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제161조 예심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형사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2. 에심을 시작한 다음 6개월이 지나도록 피심자를 재판에 M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때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은 피심자, 피해자,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에는 5L속처분, 재산담보처분에 관한 문제룔 정확히

해결하여야 하머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줄 수 엾는 것은 몰수

하고 그 밖의 물건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52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립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

의 보증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날

로부터 7일 안오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파를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제1항의 의견이 자기에게 제기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

로 의견을 붙어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예심은 게속하여야 한다.

제 5 장 검사의 사건처리

제183조 예심원으로부터 기소장파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는 10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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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164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중거들이 있는가

2. 예심과정에 이 법에 규정된 요구들이 지켜졌는가

3.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였는가

4. 기소장이 웁게 만들어졌는가

제IS5조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

되였을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

괴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할 데 대하여 결정한 검사는 기소장과 함께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제165조 검사는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서면

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 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기소장을 다시 만들거나 고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한 기간은 이 법 제73조에 규

정된 예심기간에 넣는다.

제d167조 검사는 사건심리를 중지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소를 중지하여

야 하며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의 증거물처리절차는 이 법 제161조 제3항에 따

른다.

제168조 검사는 이 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급검찰소의 승인

을 받아 피심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e장 변 호

제16S조 피심자, 피소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언제든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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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을 선정하어 그의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170조 변호사와 피심자, 괴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 대표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디-. 그 밖의 사람은 검사 또는 재판소의 숭인을 받아 변호인으

로 될 수 있다.

제171조 피심자가 변호인을 선정하였을 때 예심기관은 3일 안으로 괴심

자가 선정한 변호인에게 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72조 변호인이 선정됨이 없이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되었을 때에는 재

판소가 해당 변호사회에 의뢰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3조 변호인은 법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괴심자, 피

소자의 군1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174조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피심자, 괴소

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싱기관 또는 재판소는 괴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때에는 변호인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제175조 변호인은 예심이 끝난 다음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볼 수 있다.

제 176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

할 수 있다.

제177正 변호언은 괴심자, 괴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

실을 알았을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재 판

제 1 절 재판의 임무와 관합

제 178조 재판은 법에 따라 재판소가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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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정확

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옳게 분석평가한 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179조 재관소는 군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롤 미리 막기 위하여 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범

죄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괴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

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 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제1B0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181조 도(직할시) 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1. 반국가범죄

2. 형법의 조항에 사형 또는 T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

도(칙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먼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상

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爭다.

도(직할시)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

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IS2조 군사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1.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2. 군사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3. 이 밖에 법에 따라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

제183조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 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

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관한다.

제184조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

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관한다.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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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지 직접 제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185조 재판소는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1획죄사건을 재판한다.

사건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

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제186조 사건이 어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

할 때에는 그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재관한다.

제167조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조]를 범한 피소자 또는 관할을 달리

하는 여러 명의 피소자骨 함께 재71-하게 되는 겅우 CI 가운데서 일부가

상3재판소의 관핥에 속할 때에는 상骨재관소에서 재관하며 일부가 특

t敍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특별재환소에서 재판한다.

군사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조1일 때에는 군사재판소 이외의 재촨소

에서도 재판헐. 수 있다.

제lee조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은 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관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울 %밴아 해당 재판소에 그것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1B9조 재판소는 사건을 방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제 2 舊 재판준비

제190조 기소퇸 사건은 재판준비회의를 거쳐 재판에 넘긴다.

제 191조 재판준비회의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

판소가 한다.

재판준비회의에는 재관서기가 참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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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재판준비회의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재판준비회의날자를 3일 전

에 검사에게 알린다. 검사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제1開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관사가 사건보고를 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제194조 재관준비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예심에서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지켰는가

5.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195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심이 충분하며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심자를 재

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2.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

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때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

을 한다.

3. 기소된 범죄사실자체에는 다름이 없으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

에는 판정으로 그것을 고 친다.

4.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96조 재판준비회의에서 괴심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는 재판할 날자, 장소,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하겠는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IS7조 재판준비회의에서 내린 판정에 대하여서는 검사만이 상급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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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의할 수 있다.

검사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재판에 넘기는 관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3일 안으로, 그 Al-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10일 안으로 항의

서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검사가 항의하기 위하여 요구할 때에는 판정서둥본을 판정

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98조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기소장등본을

보내야 한다.

재판준비회의에서 기소된 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괴소자와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關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검사, 괴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된 다음에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

든 문제는 재판소만이 해결한다.

재판심리가 있기 전에 사건과 관런하여 제기된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받은 판사가 혼자서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이조 판사는 현지재판의 교양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료해를

할 수 있다.

중인, 감정인을 대상으로 현지료해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함께 만

나야 한다. 검사의 동의 밑에 판사 혼자서도 만날 수 있다.

제된절 재판싱리

제202조 재판심리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

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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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

제20S조 한 사건은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재판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

터 다시 한다.

제204조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 밑에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

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205조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w

피소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거나 재관을 회피할 때에는

피소자를 구인하여 재펀한다. 괴소자를 구인하는 절차는 이 법 제87조

에 따른다.

제206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섬리에 참가하지 않았

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7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

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

한다.

제208조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과학적

으로 증명하며 그 죄행의 정도에 맞는 법적 책임이 피소자에게 지워지

도록 한다.

제209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10조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가 본언이 틀림없는가를 확

인한 다음 그에게 기소장등본을 받았는가를 묻고 재판에서의 그의 권리

를 알려준다.

제211조 재판장은 괴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

- 265 -



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 들을 바꿀 데 대한 의견

이 없는가를 骨는다.

제212조 재관장은 재곤1-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가운데서 오지 못한 사

람이 있을 때에는 그 리유를 괴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중거를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213조 사실심리는 재관서기가 기소장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재판장은 괴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214조 재판소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심리순서를 정한다.

제215조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피소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

게 한 다음 검사, 손해보샹청구자, 변호인, 재판장, 인민참심원의 차례

로 한다.

여러 병의 괴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에는 변호인이 심문한 다음 그 사

건의 다른 피소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제218조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 재판소는 사건의 성질을 고

려하어 피소자들을 한 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217조 피소자가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킬, 때

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 피소자를 재판정에서 내보내고 심리를 계속한

다. 이 때에는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괴소자를 참가시킨다.

제218조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한 사람썩 재관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괴소자와 어떤 관게에 있

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219조 재판장은 증인의 맣이 끝나면 그 를 재판에서 심리할 것을 요구

한 사람이 먼저 중인에게 질문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재판관계자들이 재

판장의 승인을 받아 중인에게 물어볼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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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중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들을 대

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중인을 심운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147조에 따

른다.

제220조 심문을 받은 증인은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재관소에서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미 심문을 받은

증인을 그 사건심리가 끝나기 전에 보낼 수 있다.
w

제221조 재판심리에서는 펼요한 경우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제222조 재판심리에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심

문을 그 만둘 수 있다.

제22S조 감정인은 처음부터 재판에 참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정시

킬 때에만 참가시킬 수 있다.

제224조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120-121조, 제126-128조에 따른다.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새로 시킨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결과를 말

하게 하며 감정서를 내게 한다.

제225조 재판소는 감정결과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226조 재판심리에서는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철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들은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중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조

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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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재판소는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

의 참가 밑에 범죄현장을 검중하거나 현지에 나가 중거자료롤 확인할

수 있다.

앞항의 검중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관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

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22B조 재판소는 중거를 더 수집할 省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

루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재판소가 
'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 다.

제2器조 재판장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증거심리

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 다음 재판관계자들에게 심리

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가

재판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를 내세워 교 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

를 晋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2測조 사실심리가 끝나면 재판소는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

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도록 한다.

재판심리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

의 죄행을 폭로骨탄하게 한다.

제231조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는 론고 또는 변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제232조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인 론고 또는

변론을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2Sa조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J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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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피소자의

마지막 말에서 제기되였을 때에는 그것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삼리를

다시 한다.

제234조 재판장은 괴소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

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

를 한다.

제235조 재판소는 피소자가 중병에 걸렸거나 정신이상이 섕겼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사건심리를 중지한다.

피소자의 정신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기각

하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데 대한 판정을 한다.

제236조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만든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괴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진행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재판관계자들과 중인, 감정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들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237조 재판조서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재판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

를 볼 수 있으며 조 서에 빠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으로 고칠 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며 부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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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리유를 허-힌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 4 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2韶조 제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미 기소된 범죄 밖에 새 법조함을

추가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사실이 괴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

나 새 법조항을 추가는 하지 않으니-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기소된 법조항을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법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에는 그 리유

를 밝힌 친정으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돌려 보 다.

제2測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법조항을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법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에는 계속 심

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240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자체에는 다름이 없으

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판정으로 고 친다.

법조항을 고치는 것이 피소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심리하어 판결하며 그것이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피소자와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관심리를 10일까지 미루어준다.

제241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벙한 것

을 알았을 때에는 3- 처리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들고 형사책임을 추궁

할 데 대한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구속처

분판정을 할 수 있다.

제 5 절 판 결

제242조 재관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퇸 과학적인 중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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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에는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

을 내린다.

제248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

이 참가한다.

제244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섬중히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1. 기소된 범죄행위 자체가 있었는가

2. 범죄행위를 그 피소자가 하였는가

3.· 범죄행위가 범죄의 표징을 갖추고 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5. 제기된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증게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245조 판결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았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24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런다.

1. 괴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2.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3. 괴소자에게 대사를 적용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판결

4.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관결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은 형법 제11조 제2항과 이 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을 때 내리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괴

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또는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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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재판소는 손해보상청구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때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벙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

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8조 판결, 판정을 내릴 때 중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는

이 법 제1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

제24S조 재판소는 판결서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m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재판날자와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

기의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괴소자의 이름

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중거의 설명, 손해보샹청구와 그에 대한 재관소

의 인정, 그 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들을

쓴다.

판결서의 다음 부분에는 피소자에게 죄가 있거나 없다는 것을 밝히며

그에게 적용하는 법조항과 형벌 또는 교양처분을 지적하고 손해보상청

구, 증거물, 구속처분, 재산담보처분 같은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

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2SO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251조 제1심 판결, 관정에 대하여 의견이 91을 때 괴소자, 변호인, 손해

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252조 상소, 항의를 하려 할 때에는 판결서 또는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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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자에게 준다.

제25a조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

하여,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

의 판결, 판정에 대하 , 특별 찰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 희 관결,

판정에 대하 , 증앙 w 사는 각 五( 할 ) 판土 및 민 판

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 제1심재관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받은 상소장,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해당 상급재판소에 올려보내야 한다.

제255조 중앙재관소의 제1심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

으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6조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 확정된다.

I.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2. 상소, 항의가 있으나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을 때

3.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을 때

관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 항의가 있은 경우에 남은 부분은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제257조 구류되여 있는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사회적 교 양에 넘기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피소자를 곧 놓아주어야 한다.

제258조 로동교화형의 기간은 그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로동

교화형을 받은 괴소자가 이미 구류되여 있었을 때에는 구류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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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용 원자재중 상품송장에 U로 표시된 품목보다

상품송장에 f로 표시된 국제현믈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금방

상품화할 수 있는 물자 (Boersenwaren)의 비중이 커져 갔음,

. U로 표 시되는 물자는 독일에서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동독으로

확실히 수송이 되나, T로 표시되는 물자는 외국산으로 연방경제성은

이 물자가 교 회사업(A형 . B형을 막론하고)인 만큼 외국에서 동독으로

수송되는 것에 대해 어떤 동제를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물자제공을 허가하기 때문에 이 물자가 동독에서

주민들을 위해 직접 소비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얼마든지 재판매될

수 있었음.

- B 형 교%1사업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물자는 원유, 산업용 다이아몬드,

구리 , 은 둥이있음.

. 19y9년 동독측이 0로 표시된 물품인 구리에 대해 산업기술상 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른 1로 표시되는 품목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요 청이 있은 이후, B0년대 말에는 B 형 교 회사업 물품중

0로 표 시된 물품은 은밖에 남지 않았음.

. 이러한 6 형 교회사업 제공물자 품목의 번경은 
" l(oko'의 총책인

Schaick 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품목선택이 이루어졌옴.

. 심지어 U로 표시된 물품마저도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후에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매되기도 雙는데, 이4한 U로 표시된 물품의

재판매는 수송 및 창고보관 비용이 많이 들었음.

· 1로 표 시된 물품 중 국제현·물시장에서 인기있는 물자와 원유는

이 러한 수송 및 창고보관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신속하게 관계서류

(청구서, 품질보중서, 선하중권, 보관중명서 등)의 인도로 외환과

직접 바꾸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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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인을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앞항의 경우에는 관결 가운데서 상소, 항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제2심재판에서 합께 취소할 수 있다.

제266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어 채택한 판결을 취

소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해당 관할재판소에 보낸다. .

제267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죄로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죄로 된다고 판결하였을 때 또는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

을 때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그 사건을 기각한다.

제26S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관소가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법을 적

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26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

접 고칠 수 있다.

1. 제1심재판소가 적용한 법조항보다 가벼운 형벌이 규정된 법조항으로

고치는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로 고치는 경우

3. 제1심재판소에서 부가형벌 또는 대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적용하

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제270조 제2심재판소가 새로운 심리를 위하여 돌려보 사건을 받은 재

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거조 피소자의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에 판결을 내린 재관소가 정하였던 형벌보다 무거

운 형벌을 줄 수 없다.

제272조 제2심재판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할

때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따로 관정으로 지적한다. 제1심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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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에 따라야 한다.

제278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飯다.

제274조 재판소는 판정서둥본을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9장 비상상소와 재심

제 ) 절 비상상소

제275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276조 비상상소는 줌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

소에 제기한다.

제277조 중앙재판소는 비싱-상소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제27B조 비상상소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

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을 때에 제기한다.

제279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싱-소를 제기하기 위

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

기 관할 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에 제기하

여야 할 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 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의 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280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

하여 사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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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

킬 수 없다. 
'

제281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관결, 판정에 대한 비상

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관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내린 판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가 의

견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다시 심리해결한다.
m

앞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B2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관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관소 관

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중앙재관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할수 있다.

판사회의 판정은 회의에 참가한 성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2Ba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펀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참)f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B4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채택

한다.

제2B5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263-269조에 따

라 사건을 처리한다.

제 2 절 재 심

제2B6조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

- 277 -



실이 나타났을 때에 제기한다. .

1. 판결, 촨정의 기초로 삼았턴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

지 않았턴 것이 알려졌을 때

제267조 유죄촨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

기할 수 있다.

제288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받E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펼요한 조 사를 하고 자기의

의견合 骨여 그것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검사의 결심으로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떼의 절차도

같다.

제2S9조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선청리유가 정당할 때에는 중앙재판

소에 재심을 제기하며 부당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제200조 재심사건은 중앙재관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

결한다.

제291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필요한 심

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92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판·정율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

게 하거나 직접 기각하며 재심제기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을 거부

하는 관정을 한다.

제293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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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제 10 장 판결, 판정의 집행

FIRM주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제2S5조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집행기

관에 집행지휘문건을 보낸다.

1. 로동교화형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해담 사회안전기관에 판결, 판

정 확정통지서를 보낸다.

2. 사형판결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

결서등본을 보낸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원에게 집행문을 보 다.

제296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집행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한다.

제297조 사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 집행할 수 있다.

제2開조 사형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후에 하며 재산집행은 집행

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하고 해당 재판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99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중병에 있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었다.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임신한 자일 때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

개월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제aoo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가 병으로 병원에 수용되였을 때 그

기간은 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 
'넣는다.

제8이조 로동교화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로동교화형 판결을 내린 재

판소 또는 로동교화형 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

판소가 판정으로 심리해결한다.

제a02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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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교화형 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관소가 판정으로 심리해결한다.

제a03조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신청은 그 판결, 관정을 내린 재판

소 또는 그 판결, 판정을 집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리

해결한다.

제304조 이 법 제301-303조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심리하는 재관소는

심리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리며 제303조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

은 자와 손해보상청구자를 심리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05조 재산몰수형에 대한 집행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집행원의 집행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원
4

이 속한 재판소의 판사가 심리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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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서독 사례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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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동·서독 인진관毛 법규

가. 건급수용법 및 시행령

<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상 제문제 >

0 2차대전후 소련점령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산정권의

통치를 피해 서방점령지역으로 넘어오자, 서방측은 이들을
다 수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수용 및 정착
지원에 따른 법적 인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서독의 기본법 (힌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점령지역멸로 피난민들이 A-]방측에서 확실히 인정할만한

어떤 사유로 넘어 왔으며, 이들이 어떤 기준하에 수용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함,

· 영국과 미군 주둔지역 주들은 각각 1947년부터 피난민의

수용기준과 주둔지역 정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1949. 8. 29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윌젠의 지침서」

(Uelzener Ri c ht 1 ini이 라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

- 서독정부는 기본법 제정시 11조 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Freizuegigkei() 를 명시하였고, 116조에 구 동독지 역

주민 또한 서독의 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

동독주민중 서독으로 피난오는 자들의 수용여부에 관한

국내법 제정의 팔요성 이 대두되었음.

- 서독정부는 1950. 8. 22 r 긴급수용법」 (Notau{nahmegesetz
: 정식 명칭은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 긴급수용에 판한

법J Gesetz u e ber die Notac{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임)을 제정함.

- 「시행 령」 (Veror.%nung 2Ur Durch{uehrullg des Notau{na-

hmegesetzes)은-"1951. 1 제정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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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음,

· 양독간 정치 쟁점임을 고려하여 동독지역으로부터 
.

지나친 피난민 유입을 적절하게 법적으로 통제함.

· 긱- 지 역 주정부의 경제적 인 어건을 고려, 수용키로 한

피난린을 각 지 역주에 적절히 배분하여, 이들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조 속히 동화되도록 함,

· 서독의 전 적인 고용시장 및 주택사정을 고려하어
- 당시 만해도 서독 또한 전 복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 려웠음 -

동독지 역에A-1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특일한 졍우

가 아닌 피난민의 유입은 적절하게 줄여나감,

0 이 법의 제정 이후 실제운용과정에서, 피 난민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각 주정부의 도움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한다
는 입 법취지는 달성되 었으나, 피 난밌 유입을 줄어 나가러는

입 법목적은 관철시키기 어 려움이 드 러 났음.

- 우선 조1급 수용법 제1조에 의해 거주허가(Au(enlhal(ef-
laubn i s) 를 받기 위해서는 피 난민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 당된다-고, 서·두정부에 입중지-료를 제시%어 야 했令,

· 직계 존 · 비속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피 난

· 서독에서 주택 과 직장을 보장받울 수 있다는 확'셜한

중명을 제시 할 수 있는 피난

· 특떱한 정치적 인 이유로 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시도한 피 난

· 피난수용이 받아들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심대한
어 려-8-을 7게되는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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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c껏셩 괴 C君꿔騎兵.
지역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퍼난민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음.

· 더구나 거주허가를 못받은 사람들이 계속 체류하면서

피난민 담당관청 이 아닌 사회보장청 이나 종교계통의

구호기촨에 구호를 의탁함에 따라, 허가증 발급자체

가 무의미하게 되 었음. 
'

0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자 긴급수용법 제1조 1항과 기본법
11조와의 관계에 판한 정치적,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게 됨.

- 헌법재판소는 1953. 5. 7 기본법 11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지 역으로부터 피난 온 독일인에게도 적용된다
고 판시하면/{-1도, 그러 나 과도한 피난민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선별을 규정한 「긴급수용법」 제1조 1항이 위힌이

아니 라고 법적 인 유권해석을 내 兎음.
a

- 정치적 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상황이 전이 격화되던 시

기 였으므로, 동독지 역으로부터 오는 피난민들은 서독땅에

일단 이주한 이후부터는 차별없이 기본법상 보 장된 권리
를 완전히 누린다는데 국민적 인 합의 가 조성되 어 있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내에서는 구 동독의 공산정원은 점점

불법시되었고, 이에tc]-라 서독내에서의 구 동독주민들의
「체류불허」 에 따르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피난민의 수용절차는 해당요건을 충족시키면 허가를 내 리는
「선별절차」 (liusleseyer{ahren) 에A-] 단순히 「기록하는

절차」 (RegisterYeriahrell) 바뀌게 됨.

- 동독공산정권이 점차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조하며, 국경선

럴雪, 郞펼 / 易7 2엇
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독으로부터 오는 모든 피난먼
은 기본법 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당연히 향유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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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r 긴급수용법」 (1950. 8) >

(Geset2 0eber di e Notau{11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제 1 조

1) 소런점 령지역이나 베를린 소련점 령지역에 거주지를 갖교

있는 독일국적자와 독일 공민권 소지자는 이 법의 효력 이
발섕하는 지 역내에/{-1 별도 허가없이 체류할 수는 았지만,
항구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특별허가중을 받아야 한다.

서독지역에서 용되는 기본법 11조 2항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는 그 런의 미에A-1 이듈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 현존하는 육체적 위해, 생명의 위협,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현저한 위협 이 존재하거 나, 그%j-에 긴급한 사징으로 인해,

(1) 항에서 언급한 지 역을 뗘 나야만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 러한 허 가증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2조

제1조에서 인급된 탈출자들은 특정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소에
등록을 해 야 한다. 거주허가중 발급에 대해서는 수용위원회
(Atl{nahmeausschuss) 가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제1조 (2) 가
규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수용위원회의 거주허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위원회
(Beschwerdeausschuss) 에 청원제기가 가능하며, 동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한다.

- 286 -



제4조

연방정부는 수용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수용절차와 수용
자들의 각 지역분배 및 거주허가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시행 령을 제정한다.

제5조

뎠방정부나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판청 이 제2조에 따라 수용이
결정된 자들의 첫번째 주민둥록지가 될 주(Land) 를 결정한다.

이때 거주지가 될 주의 경제적인 사정 이 고 려된다.
각 주는 이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수용자들의 거주지는
이들의 가족관계, 재정형편, 섕활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퇸다.

제6조

연방정부는 이들 수용자를 각주에 배분함에 있어 기존 망명자

나 실향민들로 인해 각 주가 안고 있는 부담이 공평하게 되도

록 고 려해야 한다.

제7조

수용자들의 유입으로 각 주에 발생된 부담분의 일부는 기본Al 
'

120조 의 규정에 따라 연방이 부담한다.

제8조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새한다.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 실향민성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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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수용소 결정)

제1조

(1) 긴급수용을 위한 수용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Ue lzen - Bohhdamm (베를린소재) ; Foggen hagen, Loccum
,

Ki r c hrode 등 부속수용소 포함

a

2. Hamms ( r a s s e (기센소재)

(2) 현방정부는 필요시 긴급수용소를 더 설치할 수 있다.

제2조
'

(1) 부속수용소에는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통 24세까지,

특별한 위 험부답이 있는 경우 28세까지의 독신자가 수용된다.

(2) 수용심사 관할부서장(수용소장) 명 령에 의해 임시적으로

이들을 본부 수용소에 수용할 수도 있다,

D (수용절차)

제3조

수용절차는

1, 수용소장
2. 수용위원회
3. 청원심사위원회의 업무 협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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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수용소장은 수용졀차를 합법적으로 집행하는데 책 임을 진다.

(2) 실향민성장관(Der Sundesminister fuer Yertri e bene)은 수용
소장과 그 저원을 임면한다.

l 제5조

(1) 수용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번갈아
가면서 한다.

(2) 필요시 더 많은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은 실향민성 장관에 의해 임 명된다. 연방상원은
위원의 절반을 추천한다, 위원수가 홀수일 경우 연방상원은
다수를 추毛한다.

제6조 ,
.

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 외모에 상관없이 학식과
양셕에 따라 수용여부를 촨단할 의무를 진다.

제7조

(1) 청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 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나 고등행정관 이상의 자격을 갖추
어 야 한다.

(2) 위원의 절반은 연방상원에서 추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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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繼조

(1) 거주허 가중의 발급을 위한 신청은 수용소장에게 제출한다.
밗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만약 신청자가 육체적으로 심한 장애상태에 있거
나 기타 긴합한 사유로 출두하지 못할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

(2) 부부는 각각 상대 방에 대해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3) 서독지 역내에 친권자가 전혀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담당청
에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A-]독지역에 설치된 공힌된
고아원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고아원장의 소견/{-1가 첨부

되어 야 한다.

제9조

君 )店1 뇨材1% 恭 
'f'

제 70조

(1) 수용위원회는 비공개로 신청자의 직접 참석하에 구두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8조 (1) 항 절 내용이 심사절차에도
준용한다,

연방정부대표와 주 대표로 신분이 확인된 자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 · 방청할 수 있다.
참석과 관련한 더 이상의 예외사항은 수용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한다. -

(2) 미성년자의 경우 문/<-]로서 심사를 진행 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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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용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중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관공서, 정당 또는 다른 사회단체로 부터 전문가적인 소젼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

수용위원회는 과반수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서면으
로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제413조

(1) 수용위원회의 신청서 기각에 대한 재심청원은 2주이내에

통지를 통해 청원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2) 청원위원회는 청원제기자에게 신청자에게 현존하는 육체

적 위해, 생명의 위협,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 이나 그밖

의 긴급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제74조

청원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청원제기자에게 통보된다.

제75조

(1) 수용거부를 통보받은자의 경우, 신청으로 만약 새로운 사실

빗 벌君野 
1

認1 브f 씁 일
수 있다.

(2) 신청자는 수용위원회나 청원심사위원회 개최시, 단지 자신
이 믈랐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입증할 수 없었던 사
실관계자료나 증거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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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

주

제TI8조

(1) 수용위원회는 부정확한 자료제출, 위중자료제출, 곁정적
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침묵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발급된 거주허가서를 취소해야 한다.

(2) 이러한 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청원제기도 13조 (1) 항에

정한 기한내에 허용된다,

m. 지 역분산 배치

제 17조

(1) 연방정부 전권위 임자는 주정부대표의 의 견을 청취한 후
수용자가 처음으로 정착할 주를 결정한다.

(2) 실향 성 장관이 전권위 임자를 임 명한다,

제18조

수용자는 지역을 배정받기전에 자신의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IV, 결 론

제d19조 ,

실향민성장관은 수용심사와 지역배치 등 모든 절차와 판런
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4

제20조

이 시행 령은 공표와 동시 시행된다.

연방수상

연방실향민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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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헬싱키 최종의정서('78. 6) 요지

0 제 1 범주 (Basket 1 )

< 서명국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10개 원칙선인 >

1 주권의 평등

卷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의 배제

卷 국경의 불가침

卷 국가영토의 보전

卷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卷 내정 불간섭
사상, 양심, 종교 · 확신의 자유를 포괄하는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

卷 제 민족의 동등성과 자결권 보장

卷 국가들간의 상호협 력

卷 국제 법상의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

< 안보문제 >

1 군사적 인 신뢰 구축, 안보, 군축

卷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卷 군축과 관련한 제반문제 
'

o 제 2 범주 (Basket U)

< 경제 · 과학 · 기술분야에서의 협 력 >

T 무역증진

卷 경제협 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卷 과학 · 기술협력

卷 환경문제 공동해결

卷 교통 및 관광진훙 분야 협 력, 이주자들의 경제 적 ·

사회적 측면의 문제해결 공동노력, 전문기술인력
직업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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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 인 접촉 분야 >

T 가족 재결합 · 가족상봉 추진

卷 국적 이 다른 나라 국민들간의 결혼 제한조건 제거

띵 개있적 · 직업상의 이유로 인한 여행 적극 추진

卷 관광어행의 조긴 개선

卷 청소넌들간의 접촉 중대

卷 체육분야 교 류 중대

< 정보교류 분야 y

T 정보의 교환, 접근, 전파의 개선

卷 정보교류 분야 협 력사업 추진

卷 언론인의 활동조긴 개선

< 문화 분야 >

T 문화분야 교 류 · 협력 증대

< 교육 분야 >

T 학문교류 장려

명 외국어 · 문화 소개 조장

卷 교습방법 교환

0 제 4 벙주(Basket IV)

< 후속조치 >

- 동 최종의정서 이행을 위 한 각g-별, 양자간 및 다자긴-
노 력 경주 합의

臺 첨부: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3범주(있도 및 기타분야
협 력부분) 영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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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r 헬싱키 최종의정서J 제3벙주 ·

(인도 및 기타분야 협력부문y

Co o pera tion in Humal1itarlan

an d Other Eields

The par tici pa tin g States,

I)ewI7-I72g to contr ibute to t he stren gt henin g o f peace an d un ders[dndiu g amou g

[C['wr/>,l [앞[21r; 
' "'" '"" p'"" "" y ' """ '"""""

ronsdotL% that iricreased cu ltural an d e ducational exc han ges. broader disscmi-

na t ion o f information, contacts between peop le, an d t he so lution o f htlrnanitilhan

pro blems w ili con 1r ibutc to t he il [la inmenl o f these a ims.

Or,Ir·rutl'Ilewd t hcreforc to co-o pcfillc ;Irnou g thcm%L·Ives, irres pcct ivc o l' I l)L·il·

po litics], econom ic an d soc ial s y·stcn-iS.in or dcr 10 crcale beltcr con ditious ill 11x·

a bove 5cIds. to devclo p au d stren gt hcu c Ms111)g r(IrIns o f co-o pcrat ion au d to wor k

OUl new t%·ays an d 1neans a ppropr i;l(tw· 10 t hcsc a ims
,

Co77%·Illf·cd ulat this co-CI pcrat iou s hould Ut kc p hcc in full res p띠 for l hc

puuc ip lcs gu idin g rc lationh amon g part ici pxtllng Stillcs as sct forth iu the rc Icx‥21111

documeut.

//al·(· (I doptr·d t he follov,·illg:

a

l. Htlrnan Contacts

The participadng Statcs ,

fouMdehtt g thc devclo pnwnt o f contacts to he an iul por tant e 1cmc11[ iu thc

s tren gt henin g o f friendl y re latious au d trust anIOn g peop les.

A)/777711'It용, in re lation to their prescnt e ffort to im prove con ditioll5 iu t his tirca
,

the im portance the y a ttac h to humanitahiln cons iderations,

Ocs/u'n % in this b p ;rit to dcvdo p, w ith the con tinuance o f d(tcnte. furthcr

e lTorts to ac hieve continuin g progress in 1his field

T

·177d (·Orn·doNA that the quest ions re leva매 hereto must be sett lcd b y t he States

concerne d un dcr mutuall y acce pta ble con ditions,

- 295 -



i

·1ftdce 
/

'

t w·/7· (t [r>l to facilI[atc frcer 1110VCnICnt an d contacts, indMduall y [In d

co llectivel y. w hether pr ivatel y or o Oic1all y, amon g persons, institutious all d or gr
n izatious o fthe part ici patinE Statcs

,
au d to cou[r ibute to the so lution o f t he huma

itarian pro blems that ar ise ill t hat con11ex ion
,

Oc·(/(17·(· I /lel'r rectc //'Il(·5·A· [O these eu ds to take measures w hich the y cons idcr

a ppropr iate au d to conc lude i1greements or arran gemeuts mon g themselves, S

n%l y be nee ded
,

an d

EA-11re5$ I ll(·[r /It/(·7111iUIl UGW to procee d to the im p lemeutation o f l hc followin g:

ot) Ct께acl% ctm l Re yu /or Me()//rt%t%· 017 the Sa+vIs

0(nIlfli'<l/ 7'/'fE

111 or dcr to promotc fur;hcr develo pn1Cnt o f con tacts on the basis o f fanlil y
tics (hc par tici pa UIlg Statcs %v iII LIvourabl y COlIS Mcr a pp lications for travcl w ith [hc

purpose o f a llowin g persons to cnter or leavc [heir tcrritor y tem pora h1y, au d ou a

rc Ru 1ar hasis ifdcsircd. in or dcr l() V isil rncm bcrs o f thcir families.

A pp lications for tcm porary v isits to nIect mcm hcrs o f their fan1ilics %
, V I Ii hc

dealt %v ith w ithout distinction as (O [hc countr y o f or igin or dcs[inaOou : cx h(lO g

rc qu iremcuts for [ravel docuUICUts au d v isas w ill hc a pp licd in thh s p idl. Thc

prcparat ion an d issue o f suc h documcn(S an d v isas w ill hc c frcctcd w ithiu rcastlu-

a blc 1ime limits; cases o f u r geu[ nccess i[y 
- .

- suc h as ser ious illncss or dealh - . gv il

hc g ivcn pr ior 빼 trea[UlCU[. The y 에1 la ke suc h ste ps as nla y he neccssa r y to

cusurc t Ilat l hc fccs for o Uk·1111 travc l documcuts au d v haQ arc acce ptablc.

Thc y cou 01'171 1hal l hc Pl'cscntal ioll o f an a llp lica[iou conccru iu g COIl(acIR on

l hc h;ISis o f faluil y· l ics WI ll UO[ mo dif y l hc r ig hts au d o bli ga Oous () f thc a pp liL·aut

or 이' mcm bcrs o f 11is fan1115·.

(j5/ /L·l//l<
'/7'(Ytfl'OIl 

/'/Au7t/71'(·tv

The part ici pat in g States %v iII dcal ill a pos i1iv(l an d 11Urnauitadau s p irit V, ith

l hc a llp licatious o f pcrsons 에10 w ish Io bc reun ited %v ith mcm bcrs o f thcIr famil y.
%이(h s pc 6al a[[Cntiou hcill g g ivcll [O rcc IUCS[S O f ftn ur gen t c haractcr . suc h as

rc qu디s SLI h111illcd by pcrsons w ho arc ill or o ld.

'

fhc y %v iII dc;Il w ith a pp lications iu t I]is hcld as cx pc ditiousl y as poss ible.

Thc y %v iII loxvcr %v hcrc UL·CCSS[10, thc fccs c har gc d iu couucx i()U V,, ;tIl l hcsc

a pl 기icillit)US to cnaurc t h;Il 111Cy a l-c ti l a mo dcratc lcv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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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p lications for the purpose o f famil y reun ificatiou w hich are no t grante d

ma y be reuewe d at the a ppropr iate level an d w ill be recons idered at reasL)na hl y

s hort i6tervals by thc aut horities o r the countr y o f res idence or destiuutiou.

w hichever is conccrne d; un dcr suc h c ircun1Stances foes w ill be c har ged on ly w hen

a pp licatious are gra매c d.

Persons w hose a pp lications for famil y reun i5catiou are grante d ma y bhu g

w ith thenl or s hi p t heir household an d persona l e ffects; to t his en d t he part ici pa-

t in g States w ill use a ll poss ibilities prov ided by ex istin g re gu lations.

Until Inern hers o f the same rami fy arc reun ited meet in gs iin d contracts betweeu

t hem ma y lil ke p lace in i4CC01- dance w ith the mo dalities for contacts on the basis o f

rilrnil y [ies.

The part ici pa[ iu g SItI[es w ill su pport thc e fforts o f Rcd Cross iln d Red Cres-

ceut Socictics couceme d w ith the pro blems o f famil y reun ification.

The y con timT t hilt t he prcsentat iou o l' an a pp licatiou conccrn iu g famil y reuu i-

r1Cation w ill uot lno dif y the r ights an d o bli gations o f the a pp licant or o f meno bers

o fhis famil y.

The rcce ivin g part ici pating State %v iII ta ke a ppropr iate carc w ich rc gar d to

cm p lu ymcnt for persons from ot her part ici p3t in g Sla[CS %v ho la kc u p permaneut

res idenc·c in that State in connex ion w ith fi&mily reun i5cation w ith its dOzel)S an d

see that thc y are a ffordcd o pportun ities c qua l [O t hose enjoyed by its own c itizens

for e ducation. me dical ass istance an d soc ial sccur ity.

긍

(C') ‥tf(Il'I'/VWfJ bt·Ill%ccrl GIt'Cffl·vpfol7(cl'rIlf sfol(·%

The parl ici pal in g States %에1 cxam ine l'avourabl y an d on lhe bitsis o f hu1naIli-

lar ian cous idcrat10US re quests for cx it or CU l ty pcrm its from pcrsous w ho h;IVe

decided to nIarr y a c itizen from auother part ici pat in g Stalt.

The proccss in g an d issuin g o f t hc docunlcnts re qu ired for thc a bovc purpt%scs

au d for t he marr ia gc Vk·ill be I U accor dHncc %v ilh t he prov isious accc ptc d for faIn11y

r데n ihcatiou.

In dealin g Vv·ilh ]힉UCSls l'l-om cou p lcs from dIffcreut part id p;l[ in g Statcs. , ) UL.C

midr h(d. to cna hIc l hcnl au d t hc m iuor c h;]drcu o f t hdr marr ia gc 10 Ir;lIt%, rcr {hL.Ir

pennanent rcs idcncc to a Slate in w hich c ithcr onc is norm;l Il y a rcs idcut. Il]C

par Od pating Statcs s· ill a ho a pp ly thc pr(1%,islOUS acce pted for fallIil y rcc iui1ic;t110n

- . 297 -



0/) frfl%d
,

/br Pc·7'5(17/fl/ or Pt·eft‥%AI'OIlfT/ Recl·%'017·V

The partIC ipill ill g Statcs illteud [O i'adli;atc w ider travel by their c itizens for

persoua l or pro rcssioual reasous an d 10 1his cu d t hc y intcnd iu pz미 icuhtr:

- 

gra duall y to s iru p lif y an d to a dmillislemexihl y [he procc durcs for ex it atl d

el]Ir y :

- (O L·ase re gu latinns concem iu g mo%·cmeu [ o f c·itizens from l he o 1hcr par( ici p;l-

[lu g S;atcs in 1heir tcrr itor y. w ith due re gar d Io secur it y rec lu iren1CUts.

Thc y s ill cu dcavour gra duall y 10 lovk·er. w hcrc necessar y. the iZes fbr % kts

an d o n]dal tulvc l documcnts.

Thc y iulcnd to cons idcr, as ncccssitr y. 111L·illIS -
. iuL·lu(1iug, iu so far as ;{ ppro-

p d l[L·. l he con dusion o f UIU ltiliitcrrll or bila[C[itl consu liir conveut ions 01· OI hcl·

rc lcvaul a grcculCllts or uu dcrs[andin gs 
- for thc illI provcmcnt o f arran genlCU[S 10

pro%·idc constI lar serv iccs, includin g lcga l ilu d cousu litr i1SN is[ance.

寧 네t 申

ThL·y cou hrln 1hat re lig ious faiths. iu%titutions ttu d or gau izi1tious. pract isiug

w ithiu t he COIlst itutioniXl frame%&·ork o i' the part ici pztl in g S[iltes, au d their rc prescnl-

u t ives c;In. in l he tield o f l hdr act ivities, have contacts an d meet ings [-tnlOU g

thcn)SChcw an d cxc httu ge informil[ion.

((·) Im pro%·CIrnvxt ConditIorLy for Tour;i57tI

orl a71 In가[VIidrta/ or Co//ertfrc Sa5(V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 ider that tourism con tributes to a fuller know-

kd gc o f the lifc, cu lture an d histo ry o r o ther coun tries, to the growt h o r un der-

S ]11ndin g anlOU g peop les
, to t he im proven1Cnt o f con tacts an d to the broadcr use

o f Idsure. The y intend to promote the develo pmen t o ft pu hsm, on an individual or

co llcclive bask. an d, in part icular, the y in[end:

- 10 promo1L· v isits to their res pec t ive count des by cncoura gin g the prov ision o r

;I pprop hatc fad1ilics an d the s im p lification au d ex pc ditfn g o f necessa ry fonr1alities

r diltlU g to suc h v 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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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輪 t0 increase, on the basis o f a pprop hate a grecments or arran gements w here

nccessar y, co-o perat ion in the develo pment o f tou hsm, in part icular by cons iderin g

bilatcrall y poss ible wa ys to incrcase information re latin g to trave l to ot her coun-

thcs an d to the rece pt ion an d serv icc o f tou hs지 an d ot her re lated qucst ions o f

mu lUil l interest.

(/) Meetin gs amon g rovrl g Peo p /e

The part ici pating States intend 10 further thc develo pmcn[ o f contacts an d

L·X(·hi{Uges amon g young peop le by encoura gin g:

- incrcased exc hau ges an d con tacts ou a s hort or lon g term basis amon g young

peop le wor kin g. tra inin g or un der go in g c ducation throu gh bilateral or mu lti]il[eral

a gree·rncuts or re gu lar programmes in a ll CilSCS w hcrc il is p()SS ihlc;

- stu d y by their yout h or gan izations o f the c}ues[ ion o f poss ible a 8recrncneq

r ddtiu g to framcworks o fn1Ultilateral youth CO-o pcration;

- a grcements or re gu 1ar programn]CS re liltiu g lo thc or gan ixation o f exc han gcs

o f S[Udcnts, o f iutemational yout ll scnl iuars
,

o f courscs o f pro fession;Il tra iniu g

an d forei gn lan guage stud y;

- the further develo pment o f yout h touusm an d [he prov ision to this cn d o f

a ppropr iate facilities;

- thc dcvclo pment, w here poss ible, o f exc han ges, contacts an d co-o perat ion on

a bilateral or mu ltilateral basis betweeu their or gan izations w hich re present w ide

drc1es o f young peop leworkin g. tra ini g or un der go in g e ducit[ion; .

m

- awareness amon g youth o f the im portunce o f deve1o p in g mutua1 un derstand

in g an d o fstren gthening fhendI y re lations an d con fidence amon g peop les.

M) Spot'I

In or der to ex pan d ex istiug links an d co-o perat ion in the held o f s port the

part icipating States w ill encoura ge contacts an d exc han ges o f this kind, includin
s ports ntcet in gs an d com pel itions o f a ll sorts, on the basis o ( the esta blished
irrtematioual ru les, re gu lations an d pract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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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clIO12·s'ly)12 (/CozlMrl·v

By wa y o f furthcr develo p iu g conta.ts a..I rn o..,nm.,,t. l in,tit.[;. ;,, .n d

nou- governmenta l or gan izations an d assoc iations, includiu g womeu
'

S or gan iza-

t ious. the par t icipa t iu g Statcs w ill facilitate lhe conven in g o f meet in gs as we ll as

trav d b y ddc gat ions, groups an d iudividuals.

2. Information

'

l'he par tici pa till g Statcs,

GIll.%f It)IIA o f t he ucc d for all c%·cr w idcr ku()WIed gc a u d un dcrMaIIdlU g o f t h(·

5
, ar ious as pccl2 o f 1ife iu OI hcr paul d pa(lng Statcs,

. 4('X'f7/J;t'/t·d%l
'

Il g [hc cout hhutiou o f t Ilis proccss 10 the growl h o f COl] 5dcuce

hclWCCU [)C(-Iplcs,

Or.51'U/IL·, w ith l hc devclo pmeu l o f mu lu;I l uu dcr의audiu g bct%&·ccu t he part ici-

pal iu g sullcs an d w ith l hc furthcr lIn provcmcnt o f t hcir rc lalious. to cout1111IC

furtIIC[ d'forts toxvar d% progress iu this OeM,

/L·I·ogxl24
'

17% thc Ill) portauce o f the dissemiua[iou o f information fro111 I IIC

GI hL·rpartIC ipat in g Statcs an d o fa bcttcr ac qua iutauce w ith suc h inforulation,

Sn f)//tI.%l'CI'IIg [hcrcforc t l]C CSSC11 1ia1 an d iunuenl[ai ro le o f t he prcs 
.

Ic Ic%lSI0U. ducma au d UCWS a gcu dcs an d o f thc journalists wor kiil g iu t Ilese heldk,,

.

Affl<.(. 11 f/k,l'r 이171 to l'dCllltatc l ht frccr i%n d xv idcr dkscnl(nation o f infonl]iltiou

() l a ll kiu(Is. to cucoura gc CO-O pera[ iol] iu t[IC Bcld u f infounatiou au d the exc hau gc

o l' 1 111'ormatiou Vv.l th ot her COllU[r ics, an d to Im pro%·c t hc con ditious un dcr w hich

j,,uruaiMs l'rom ouc part ici pa Ou g Statc exerc isc their PI-ofession in auot hcr pal't ic'i-

patIng slaIe. au d

f<%pu.s·V I /tr,t'f l

'

U/t·IllII)It ill part icular :

((T) fln /)l-Ill·/·17IC11/d'I/If ('l'f'ra/oIl'017 //',
A(·CCAA· IO, U111 / f<.vr//11fl%)

'

I p f07'ILlOIt'O/l

(i) ()ro/ Ill/orrrlOt/On

- To fticilitatc t lle dissen-liuatiou o foral iufurmatiou throu gh thc encoura gcmeul

o f lccturcs au( i lccturc lours by pcrsona litks au d s pec ialists from thc ot her pitU id-

pat iu g Suilcs, as we ll as cxc han pcs u f o p inIOns at roul] d ta ble meet in gs, scm iual·S,

s ympos ia. summer sc hools, cou g['csses au d o t hcr bilatcral au d U]U ltilatcrt-Il mcc[-

l u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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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zt(·d 가2format[071

物 To facilitate l he im provement o rthe dissemination, on their terr itor y, o f news-

papers an d pr inted pu blications, per iodical au d non- per iodical, fronT the ot her

pa[rticipat in g States. For this purpose:

the y w ill encoura ge their com pe tent firms an d or gan izations to conc lude

a greemen ts an d contracts desi gne d gra duall y to increase the quant i[ies an d the

num ber o f t itles o f news papers an d pu b}kations im porte d from the ot her partici-

pat in g States. These a greements an d con tracts should in particular ment ion the

s peediest con ditions o fde]ive ry an d the use o fthe norma 1 c hannels ex isting in eac h

coun try for the distribution o f its own pu blications an d news papers, as we ll as

forms an d means o f payment a greed between the part ies ma kin g it poss ible to

ac hieve the o bjectivesaimed at by these a greements an d contracts;

w here necessa ry, ! hey w ill ta ke a ppropr iate measures to ac hieve the a bove

o bjectives an d to im p lement the prov isions conta ined in t he a greements [In d con-

tracls.

- To contr ibute to t he im provemcn t o f access b y thc pu blic to pc dod;CP.l a n d

[7][][('"'p"""P'"""'"""p'"""'"'""""""""""' 
'"

l hc y w ill encoura gc au incrcasc in the num ber o f P ]21CCS w herc thesc pu h]ic21-

11변ns a rc on sa lc;

t hey w ill facilitate the ava ilabilIt y o f l hese per iodical pu blicalions t I[Il·lng c{313-

grcsscs. con fereUL-CS. o fhdal %·isits ClU d ot hcr inlcmational eveu [S an d to tour!sIs

durin g the SCdson :

they %v ilI dc%·elop t l)C poss ihi]ities l'or ta kin g out su hscu pl ions accor din g t

'

mo(- ia1ities part icular to cac h count ry;

t hcy V%y·ill im prove t he o pportun itics for rca din g an d borrowin g t hcsc pu blicaw

t ions in lar ge pu blic librahcs an d their rca din g rooms as w dI as in un iversit y

librilhcs.

The y intcnd to in]prove thc poss ibilitics for ac qua intancc Vs. ith bullctins o f

o rndtll inl'ormation issued by di p lomatic n1 issious an d dh1ributcd b y those m iv

s ions on [he basis o farran gcnlCllts tiCCC 미able 10 [he intcrcstcd part ies.

oio filmrrlcP11d Smodra5·t I/](ormcTI/()71

- To promotc the im pro%l·eIncnt o f the disseminalion o f [귀mcd an d hroadcasl

information. To this cu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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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y %v iII eucoura gc t he w ider s howin g iiu d broadcastin g o fa greater var iet y o f

recor dcd an d BIll]Cd inforulalion from t he other part ici pat in g States, illustratin g

the var ious as pects o f liBc in [heir count hes an d rece ivcd on l he basis o f suc h

a grcements or arran gements as ma y be necessar y betwcen the or gan izations an d

hrms dirccll y concerne d;

they w ill facilitate the im port by com pe[ent or gan izations an d 5nTIS o f recor d

e d au dio-visual mater ial from the o ther part icipat in g Stiltes.

The part ici pa Ung States note the ex pans ion in the dissemination o f informa

t ion broadcast by ra dio, an d ex press the ho pe for the cout inuatiou o f this process,

so as to mcet the interest o fmutual un derstandin g amon g peop lcs an d the a ims set

forth by this Conference.

(/)) Co-o pera1/ol2 /u I //C 15'e/d에1까i)/'771끼[07t

- To encoura ge co-o pera t ion in the field o f infonnation on [he basis o f s hort or

lon g tcrm a grccnwents or arran gcn1euts. In part icular:

t hey w ill favour iucrcascd co-o pcration amou g Ulass ITIC dia or gan izations.

includiu g prcss a genc ics
,

as w dI as [irnon g pu lAshin g houscs ilu d or gan iz;Ilious;

l hc y w ill favour co-o pcrat iou anIOn g pu blic or pr ivate, nat ional or interua-

[A[',,c'[삽)].V;>'C:dr입77 C[Af%e:'W',갑.r[C C[
pro duction iin d thc broadcaslin g an d distributiou o fsuch programmes;

l hc y XVI II cucoura gc mcclln gs au d con1acts bolh bctwecn jouulalisls' O[ gau da-

l ious ;In d bcIWCCn jouruaikls fronl (hc piirl icl pat iu g Sullcs;

t hey {V iII %·iew r[IV0Urah y t he poss ibilitics o f arran gemeuts h이%%L·cnpcr i()dical

pu blications 213 e,·L·Il as hc·Ip,·ccu ucws papcrs from the part k·ip21{iu y S[il[CS. Ibr I l]C

purpose o fe%L·hal% iu g au( j pu [기ish;lig iXf[ iclL·s;

[hc y ;v iII CI]COUra gc thc cxc lIdn gc o f tc dxuicill iul'oruIall()U [IR %N L·Il as t IlC 01'-

gau izd[iou o f' jolUl rcsca rc h au J l]iC%ctiu gs dcvolL%d to t hc C·%L'hilUMc u l' c·%,per icllCC

O ti J %·. IC{VS bct%%,ccu ex pcrE iu t IlC lid(l o f t hc prcss. ril dio uu J tdc%·Lion.

f(·) //Il /)/·(Il·(j/71fftf efl/l/Ol'Lt'flg COIlfl/'II'O/l·s'/ol'·lotu'1111/[A'IA'

The part,c ip,XIIUp s[iiICS. dch)[lU g 10 im provc thc C(lu di110U i Ull dcr %·j)ich jo[Ir-
11a lRIS froul ouc part iL.ip2It iu g sl;llC L.xcrc hc [hdr pro fcssiou I U 11 1101 1ler part ic·ip[l-

l iu g slatc. iu1CUd ill part iL·u(;Il'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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鋼 ectno inc in a nd%·ourabl·J s p iOt au d w ithin d su itable illI d rcLIS011Li hc l ime sca le

re( luests frsInjournalkts for v isas;

- grant to penT1aneu[ ly accre dited jourui11ists o f the part ici putlng States, 011 the

bitsis o farran gemcuts, mu ltip le entr y an d ex it v isas for s pec iBcd pcr iods;

- facilitate t hc issue to accre dited journalists o f the part ici pat in g SUttes o f per-

m its for sts y iu UlClr countr y o f tem porary res idence an d, if an d w heu these ilrc

necessar y, o f이her o fBdul papers w hich it is a ppropr iate for l hem to havc;
a

- ease, 01) 11 bdMh o i' rec iproc ity, proce dures for amIn gin g trave l b y journ11ists
o l' thc part ici pat in g Statcs in the COUt1tr y w here t hey are exerc isin g their pro fcssion,

an d to prov idc progrcss ivel y greater qpportun ities for suc h [UiVC l. su bjcct to l he

o bQCrvuncc o f i·cgu liltiuns rc latin g to the ex istence o f areas c loscd for . CL·ur il y

reasous ;

- ensure 1hat rc quests h y suc h joumalists for suc h tr[1Ve l rece ive, in so fiir as

poss iblc, un ex pedilious res pouse, ta kin g into account the t ilne SCii ie o f thc rc quest;

- increasc t lle o pportun ;ties ror jouma1ists o fthe part i6 pat in g States to conlnou-

n icate persuua lly w ith t hcir sources, includin g or gan izations au d o rncLll institu-

t ions;

- 

grant to jouma1istsoftheparUcipatingStates the r ight to im port, su bject onfy

to its being ta ken out a 8a in, the technical e qu ipnTent (photographic. c inemato-

grap hk, la pe recor der. ra dio an d television) necessa ry for the exerc ise o f their

pro fcssion ;
*
)

- ena ble joumalists o f the ot her part id pat in g Srates, w hether pelTnanent ly or

tem porar ily accre dited, to transn) it com p letel y. norma lly an d ra p idl y by n%eans

reco gn izdd by the part ici pat in g States to the information or ga hs xv hich they re pre-

sent. the resLl lts o f their pro fessional ac t ivit y, includin g ta pe recor din gs an d un de-

ve Mped film. for the purfiose o f' pu blication or o r broadczlStin g on the ra dio or

tc b·isiun.

Thc part ici pat in g Statcs rea nirm that the legitimate pursu it o f their pro fes-

Moual act ivit y w ill ne ither ren dcr jourua1ists liable to ex pu lsion nor ot herwise

peu;[ Ii‥e the·nw. If au accre ditcd journalist is cx pe I]ed, he w ill he informed o f [he

l'ca%,ous for this ac[ an d n]il y su h1nit an a pp lication ror re-exam ination o r his case.

*

) While reco gu izin g [haLappropriate lociil personne l are em p lo ye d b y forei gn

journalistsin man y in %tauces, the part ici pat in g States note that t he a bove prov isions

%vou ld be a pp lied. su bject to the o bservance o f the a ppropr iate ru les
,

to persons

from the ot her part ici pating States, w ho are rc g(l iarl y an d pro fessionall y en gage d

as tec hniciaus, p hoto grap hersor canteramen o fthe press, ra dio
, television or c ine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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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o peration art d Exchan ges if1 thc Fie1d o f Cu1ture

I'hr·parl ici pzttinp States,

('/)U3·I'dt·u'/lg that cu ltural e>(C htlUges illI d co-o perat ion cou thbute to a belter

COU] pre heusion arnoll g peop le an d amon g pcop les, an d thus promote a lastin g

un( (cr%Utndin g amon g States.

c 에>771zbw the conc lusions a lread y fon11Ulated in this field a t the mu ltilateral

lcvcl, par licu1arl y at [he lutcr govemnleuta) Conference ou Cul[Ural Policies iu

Curo pc. 01-gau izcd by UNESCO in Helsinki ill June 1972. w here interest was

U]au ifcslCd in IIIC act ive part ici pat ion o f tilC broadest poss ible soc ial groups in an

l ucrciIS i11g ly divcrsiUcd cu ltural lifc,

I)(·Al'rI'ng, 이th l he develo pment o f mu tual cou (idence au d the further im provc-

meu t o f rc latious bctwccn the part ici pat iu g sulles. to cont iuue further e fforts

Ioward progrCKS in (his field,

fAw·POA·t·tT in this sp irit {O increasc su bstanliall y thdr cu ltural exc han gcs, w ith

rc gal·d both 10 pc1'SOUS au d to cu ltural wor ks, au d to dc%·elop amon g (hem au

act ive co-o perat iol). both at t hc bilateral au d t IlC IT1U ltilaCeral level, in a ll the helds

o fcultul'e,

071/l·[12(·/·d that suc h a deveio puICn[ o f 1hcir mu tt1al rc lations w ill con tribute to

l he CI]r ichment o f [hc rcs pcct ivc cu lturcs, w hile res pect in g t he or ig inalit y o f eac h
,

as wc ll as to the re inforcc111CUt amon g tIlem o f a consc iousness o f common va lues,

w hilc con Uuuin g to develo p cu ltural co-o pera t ion w ith ot her couutries o f the

wor ld,

0cd01·c 1hat tIICy joinlly sc 니 heulSClvcs (hc followin g o hjcclivcs:

(o) to dcvdo p t IlC mutual exc han ge o f information w ith a v icw to a bcticr

kuow1ed ge o f rcs pec tive cu ltural ac hicvcments,

(/시 to it11prove tI]C facilitics for thc C)(C llan ge all d fclr thc disscmination o r

cu ltural propcrty.

/r) to proInote access by a ll to res pcct ivc cu ltural ac hicvements.

[d) to dcvclo p coutacts all d co-o pera t iol) am()O g pcrsons ac tivc in the f

cu lture.

(t.) to %cc k new fic1ds sn d forms o fcultllral co-o pcrat iou. w .

' 

l'hus )%.l
'

l,t, f,.%·f)F(,.6.A.l
'

OIl /O (heir commou w ill to la kc progrcss ivc. co hcreut ail d

lou g-lcrm ,IC[ iou il) or dcr to ac hicve thc o bjcctivcs o f the prcscu t declaration ; au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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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5A· t//(·l'r illICOIl'()Il now to procee d to the im p lemcntation o f the fd1ow-

ln g:

EA'telL%·lorlofRdclI%)fl·@
u

To ex pan d an d im prove at the var ious levcls co-o peri1t ion iin d lillks iu t hc

IMd o l' cu lture, iu part icular b y :

- conc ludin g, w here a pprop hiite, a greements on a bilateral omlU ltilateral l

prov idiu g for the ex tension o f re latious 211non g com pe(ent State iustitutious ZIn d

non- goverumenta l or gan iza[ions in the held o f cu 1ture, as Vde 11 as ilrnon g peop le

en gagc d iu cu ltural act ivities, ta kin g iuto accoun t t he nce d both for flexibilit y· illI d

1he fu11cst poss ib]e use o fexistin g i1grecn1CUls, ilU d beilriu g iu nl iud l hat a gl·eei

[-ind Il lso ot her arran gcments const itule im portant means o fdcve1o p in g cu llurill co-

o pcrat ion an d exc han ges;

- contr ibutin g to the develo pnocnt o f direct colnmun icztlion au d co-o perat!on

amon g re leviint State institutions an d nou- sovernn%enta l or giln izatious, includin g.

Ve·here necessar y, suc h commun icatiorl au d co-o pera tion Cilrr ied oul on the basis o f

s pec idl a grcements an d arran gcmcnts;

- encoura gin g direct contacts an d c01nmuu ications amon g persons en gage d in

cu lturill act ivities, includin g, w here uecessa ry, suc h contacts an d commun icatiol N

carr ied out on the basis o fs pec ial a greements an d arran gemen ts.

Mttltto/ l(nolt·ledge

Within their com petence to a do pt, on a bilateral an d mu ltilateral level, a ppro-

pr iate measures w hich wou ld give t heir peop les a more com pre hensive iln d corn-

p lete mu tual knowled ge o f their ac hievements in the var ious fields o f cu lture, an d

amon g them:

- to exam in 이oint]y, ifnecessar y w ith the ass istance o fa ppropr iate international

or gan izations, the poss ible crea tion in Euro pe an d the s tructure o f a bank o f

cu ltural data, w hich wou ld co llect information from the par tici pa tin 8 countries

an d ma ke it ava ilable to its corres pon dents on their re quest, an d to convene for

this purpose a mee tin g o fex per ts from interested States ;

- to cons ider, if necessar y in conjunction w ith a ppropr iate intemational or gan i-

zat ions, xva ys o f com p ilin g in Euro pe an inventor y o f documcntar y films o f a

cu ltural or sc ientific nature from the par tici pating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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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ncoura ge more frequen t book ex hibitions an d to exanl ine the possibilit y o f

or gan idu g per iodicall y in Euro pe a lar ge-sca le ex hibition o fbooks from the partic-

ipat in g Statcs;

- Io pu-)1110tc thc s ystcmi)tic exc han ge. bctwccn the institutions COllCCmc d al] d

p%Il]lishill g houses. o f ca talo gues () f avil iIable books as we ll as o f pre-pu blication

matc h;tI w hich w ill include, as far as poss ible, a ll forthcomin g pu blications: an d

a lso to proiTfole thc exc han ge o f ma Ierial betwecn 6m·%spu blishin g enc yc lo pae dias.

&v itl) a t·icw 10 in1pr()V iu g the presentat iou o fcach coun tr y;

- lo cxar·1 1 11C joilltly cluest ions o f ex pau dil] 8 au d im pro%'iu g cxc hau ges o l

ma t ;OIl IU thc Vilr ious fIelds o f cu 1ture, suc h as t heatre, mus ic, librar y wor k as we ll

dS the couscrvat iou an d res toratiou o fcul[Ural property,

1갔c//CVl
LCCA· O/I d f세%·%f·7711'r/끼%)fl

To cou lrl butc to thc im provcn1Cn l o f facilities for exc han gcs an d thc disscrtli-

l]a l ;ou 이' cu llural property, b y a ppropr iate 1Deans. in particular by :

- Mu d >·iu E [he poss ibi]itics for harmonizin g au d re ducill g t he c har gcs re laliu g (O

l U ICI U;It ioll:Il commerc ial exc ha11ges o f books an d o ther cu ltural materiak, au d

;1 1R(I ft.;m(·Mt· IUC;IllS 0 f insul·ing %t·orks o f art ien l'orei gn cx hibitious an(

t hL· l-isL 1' ( 1211]lagc or loss to NVhich t hcse WOl· ks are ex pose d by their n10verneu l ;

- facilitatiu g the formalities o f cus toms c learauce, in goo d t ime for progrilrnmes

o f LIrt h(ic e%·cuts
,

o f l hc wor ks o f art
,

n]atcr ;ills an d acccssor ies a ppear in g on lists

a grce d &Ipou b y tht or gan izers o f [hese eveu ts;

- CI1COt1ra g iu g meet in gs amon g re preseutatives o f con-I petent or gan izations an d

rc levant hrms 10 exam ine measures w ithin their field o f ac tivi ty - suc h as the

s im p lihcatiou o f or ders. t ime lin1its for sen diu g su pp lies an d mo dalities o f pay-

mcll[ - w hicll m ight facilitate international comnler dal exc han ges o fbooks;

- 

promoti!lg thc loan an d e>(C han ge o f hlms amon g their film institutcs an d [ilr

libraries;

- eucoura g iu g thc cxc han ge o f iuformiitioll dnIOn g iuterested parties concem iu

cvcuts o f a cu ltural c haracter foreseen in the participating States
,

in fields w here

this is must a ppropr iate, suc h as mus ic, thcatre arI d the p lastic an d grap hic arts
,

xv ith 2 v iew to con tr ibutin g to the com p ilatiou au d pu blication o f a ca lcudar o f

S[XC h everlts
,

w ith the ass istance
,

w here ueccssar y, o f thc a ppropr iate intcrnational

or gan 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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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 ging a stu dy o f the im pact w hich the foresceable development, an d.a

poss ible harmonization amon g interested parties, o f the technical means use d for

the dissemination o fcu1ture m ight have on the develo pment o f cu ltural co-o pera

tion an d exc han ges, w hile keep ing itl v iew the preservat ion o f the diversit y ZIn d

or iginalit y o ftheir res pec tive cu ltures;

- encour 척 in .
in the wa y they deem a ppropr iate, w ithin their cu ltur질 po licies.

the further develo pInent o f interest in the cu ltural herit;l ge o f the ot her par t ici pa

t in g S[ates, consc ious o f the mer its an d t hc va luc o feach cu lture;

- en deavourin g to ensure the full an d e ffective a pp lication o f the international

a greements an d convent ions on co pyr ights irn d on c irculation o f cu ltural property

to w hich the y are party or to w hich they ma y decide.in the future to become party.

2 4C(·C5·y

To prunIOk fullcr Inutua l UCCCSh h y· a ll to thc ac hie%·cnwenh - - 5A·or ks. ex-

per ieuces un d pcr l'ormin g arts - In (he var ious hcldQ o f cu lture o i' thcIr COllntr L,,

an d to thilt en d to Ina ke the best poss ible e fforts, in accor dituce w ith t heIr com pc-

tence
,

more part icularl y;

- to promL-yte %v ider dissemination o f books an d art istic wor ks, in pitrt kulilr by

suc h means as :
.

x

faciliti1tin g, w hile ta kin g full account o f the international co pyr ight conveu-

t ious 10 w hich they are party. interrlational con tacts an d commun ications

betvb·een 21U [hurs iln d pu blishill g houses as we ll as ot her cu ltural inM;tutions,

w ith a v iew to a more com p lete mutuii l access to cu lturitl itc h;cvenlCnts;

4

recolnmen din g that, in determinin g the s ize o feditions, pu blishin g houses [il kc

into account a lso the demand from the ot her participating States, iln d t hitt

r ights o fsale in ot her part ici pat ing States be granted, w here poss ible, to sever-

a l sa les or gau izatious o r t he iln port in g count hcs
,

by a greentent between in-

tereste d partners;
된

encoura g in g conT petent or giln izations an d re levuut firms to con dude a gree-

men ts an d contracts an d contr ibutin g, by t his means
,

to a gra dual increi1St· iu

the num ber an d diversit y o f wor ks by authors fronl the ot her part ici pat in g

States ava ilable in the or iginal an d in trans lation in their libraries an d book-

s ho ps;

promot in g. w here deemed a ppropr iate
,

an increase in the 11Urn ber o f sa les

outlets w here books by authors from the ot her participaling States, iln p()rte d

in t he or iginsl on the basis o f a green1ents an d contracts, an d in trans lation, are

for sa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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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 tin g, on a w ider ica le, the trans lation o f wor ks in the s phere o f litera

ture an d o ther 5elds o f cu ltural activit y, pro duced in the lan guages o f the

o ther par tici patiug States, es pec iall y from the less w idel y-spo ken lan guuges,

an d the pu blication an d dissemination o f the translated wor ks by SLtc h mer

sures as :

encoura g in g more rc gu iar 0011 tacts between interested ptlblishin g houses;

develo p in g their e fforts iu the basic an d a dvanced trainin g o ftranslators ;

encoura gin g, by a ppropr iate means, the pu blishin g houses o f their coun-

tries to pu blish trauslations;

facilitatin g the exc han ge between pu blishers an d interested institutions o f

lists o fbooks w hich m ight be translated ;

promo tin g between their coun tr ies the pro fessional ac tivit y an d co-o pera-

tion o f trans]alors;

carr yIng ou l joinl stu dies 011 wa ys o f further promo[ in g translatiOUH an d

thcir disselniuatiou ;

il)1prov iu y all( ] cx pau din g cxc hau gca o f books, hiblio grap hies an d ca t;llo guc

ca r ds hclWCCll librarL,;

- t%) CI)VISa C. 0 1})CI ;1 131)l () prI21(C UIC[1SU l'cs vv·11ich v, O[l ld pcrm i[. %v hcrc

hy lUU (tI;I l a gl'CC11)CI][ il !U011 >Aio{L·[CS(Cdpa대 ics. t i]C f;Idli[il[iou o f acc·CSS to [hL·il

rcs pc이 ivc cu ltul·;Il (IL·l)ic%·L·lUCIl{S. 1 11 p)미 icu1ar il) l hc [icId o fb()0ks;

- to contr ibutc h> a ppropr iatc ntmns [O [hc w idcr use o f the mass me dia in

or der Io im provc mut(la l LIC( ;IIi1intauce w ith the cu ltural life o feach;

- to see k 10 devclo p t hc UCCL·ssar y con ditions for m igrant wor kers au d t heir

familics to prescl-yc t11dr Iiuks s ith t 11Cir uil t ional cu l[Ure, an d a lso to a da p [ t
'

s dves [O their ncv,· cu ltural cnv irollmcut ;

- to cucoul'LI gc t hc com pc[CIl{ h(]dICS , Ill d cu [CI'pr isc의() rna kc i1 W idcr c 110icc

>i')V),店,CC['if]'C'l;)'[,V)][[7(A'C[,]iCC
prem idres, hInl TVcc ks au d festivals, g ivin g due cons ideration to films rrom coun

tries w hose c inemil[0 grap hic ;vor ks are less we ll known;

- to promotc, hy d pprop ha1e means. the extens ion o f o ppor tctnities for s pedaL

Ms from t he ot hcr part icI pat iu g States to wor k w ith mater iilis o f a cu ltural c harar

Icr from tiln% [In d ilU dio-VISUal arc hives, w ithin the framework o f t he ex istin ru les

for wor k on suc h arc hival matc h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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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ncoura gc a jolnt stu d y by interested bodies, w here a pprop date w ith' the

ass istiiUCC o f t hc COlu pctcul iutcmational or gau izations, o f the cx pedienc y an d the

cou ditions for (hL· csta hiishmcnt o f d re pertory o f their recor ded te levision pro-

gramnles o f a cu ltural nature
,

as we ll as o f the means o f v iewin g them ra p idly in

or der to facilitate t hdr se ]cctiou an d poss ible ac qu isition.

c()IllfTfls an d Co-o peratIonJ

To cout hh·.lte, by a ppropr iate means
,

to t he develo pment o f contacts an d co-

o perat ion in the var ious hclds o f cu lture, es pec iall y amon g creat ive artists an d

peop le en gage d in cu ltural activities, in particular by ma kin g e fforts to:

陶 promote ror persons act ive in thc flC]d cl f cu 1turc. 1ravc l an d mcc t in gs indtld-

in g. w here neccssar y, those carr ied out on [he basis o f a grecmcnts. coutra(·t% or

ot her spec ial arran gemen ts an d w hich are re levant [O their cu 11ural co-O pcral iou:

- encoura ge in this Vv·ay con tacts 21rnon g crea [ive . In d pcr fouuiu g ilr t h[S an d

ar t istic groups w ith a v iew to [hdr wor kin g to gct hcr, ma kiu g knov,n thcir xvor h in

othcr part ici pating States or cxc han gin g v iews ou to pICS rc lcvaut to their common

act ivit y;

- encoura ge, w here necessa ry throu gh a ppropr iate arran gcn)ents. cxc hau gcs o f

tra inees an d s pec ialists an d the gran t in g o f sc holarshi ps for basic an d a d%·auced

traiu;n g in va hous 5dds o fculture suc h as t he arts an d arc hitcc-ture. n)USeums c

libraries, literar y s tudies an d translacion, an d con tribute to ( he crcat ion o f fa%·our-

a b1e con dit;ous o frece p [ion in thdr res pcct ive insl;tut;ons;

- encoura ge the exc han gc o f ex per iencc in the tril iuin g o f or gan i/Crs tX f cu llural

act i%'ilies as we ll as o[ teac he「s an d s pcda1ists in Bclds suc h as t hcat「C. o pc「a.

ballet. mus ic an d hne arts ; .

- cont inue to encoura ge the or gan izatiou o f intcmatioual nwcct iu gs atDOn g crca-

t ive art ists, es pec iall y young creat ive art ists, ou current quest ious o f art islic dn d

Ii[CUdry crcat ion %&·'hich are o finterest for joint stu d y;

- stu d y ot her poss ibilities for de%I·elop in g exc hau ges an d co-o pcrat ion ilrnon g

pcrsons act ive in the tield o f cu lture, uv ith a v iew to a better nI t1 tua l knowled gc o f

.

the cu 1turaI life o l' the yrticipaUng 8tates.

fldt/s ftll( / Po+'I72·s' Co-o p(I'(III
'

OIl

To uncour21 ge t he seurc h for ncw flekh au d fouus O [' cu lturzli co-o pcrat iou. (()

these en ds contr ibutiu g to l he couc 1usi(-In amou g iutcres[Cd Pilrt ics. Vi·hcre ucces-

sar y. o fa ppropr iatc a greements an d arran genwuuts, an d iu l hh coutcxt to pro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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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iu1 Studics rc giir din g cu 1turaI po licies, in part icular in their soc ial as pe

an d as thc y rc Id[C to p launin e, town- p lan10iug, e ducational dIt d euv iroumeutill

pu l;cics. an d t he cu ltural as pccts o f tour ism;

- [he cxc hau ge u f kllOWlcd ge iu the rca i1n o f cu 1tura1 diversit y, w iilI a v ie%V to

con1r ibutin g t hus to a better un dcrs(andin g b y interested parties o r suc h diversit y

w here it occur2 ;

- the exc hau ge o f inl'or1natiou, au d as mit y be a ppropr idte, meet iu gs o l' ex pe

the e laboratiou an d t he execut ion o f researc h programmes au d pro jects, dS we ll as

their jointevaluation, an d the di@semination o f the resu lts, on the su bjec[S indicat-

e d a bovc;

- suc h fon11S O fcu1turix1 co-o perat ion iiil d the dcvelo pnlen t o fsuch joint pr 이
as :

international events in the helds o f the p hlstic an d grap hic itl- ts, c incma, t hea-

tre, balleL mub ic, folklore, etc. ; book fairs an d ex 11ibitions, joint per form&lICes

o f o perat ic iln d dran%atic wor ks, as we ll as per fonuances g iven by so loists,

instrumcntal cnsem blcs, orc hestras, c hoirs an d o ther ar t istic groups, includin g

thosc com pose d o f ama teurs
, pay ing duc attention to the or gan ization o f

intcrnational cu itural youth even ts an d thc cxc han ge o f young ar tists ;

thc illdusiou o f wor ks by wr iters all( l com posere from the o ther part icipating

States in the re perto ircs o rsoloists an d ar tistic cnscm blcs;

the prepara Oou, translaUou au d pu blicadon o f articles, studies an d mono-

gri{p hs, as we ll as o r Io%t‥-COS( books an d t) f art istic an d literary co llections,

su ited [O nIa kiu g bettcr kuovfr·n reQ pective cu ltural ac hievements
,

env isaging for

[his purposc mee t iu gs anwon g cx perts an d rc prcseutaUves o f pu blishin g house

thc CO- pro duction an d thc exc han ge o f BIms an d o f ra dio an d te levision pro

grilrnmes. by promot iu g, in particular. mect in 8s amon g pro ducers, techniciaus

al] d rc prcseutat ives o f [hc pu blic aut hor t ies w ith a v iew to wor kin ou t

favourablc COIl( litions for t he cxccut iou o f s pcc if]c joint pro jectsand b y encour-

[브du e. iu l hc OcM o fco- pro dtlCtiou. t he cstablRhnlcnt () f inIcmational 이111ing
1caulS ;

111L· t-I r s21111Z3[IOn {기' com pet itious for arc hitccts an d town- p lanncrs
,

bearin g in

m iud thc poss ible itn p1cnlentatiou o f the hest pro jects au d the formation.

%v hcre poss iblc, o f ;U[emational tc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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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he in%p leInentation o f joint pro jccts for conscrv ing. res tor ing an d s howin g to

[l dvanta ge wor ks o f art. historical an d arc haeolo gical monumen ts an d s ites o f

cu ltural iutercst, w ith the hcl p. in a pprop h%llc C3Ses, o f international or gan iza-

t ions o f a governmcn tal or non- governmcnta l c haracter as we ll as o f pr ivate

institutions - com petent an d ac[ ;5,·c in t hcse fields - cnv isaging for this

purpose:

per iodic mee tin gs o f ex per ts o f the intcrestcd part ies to e laborate the

necessa ry proposa ls, w hile bearin g in nw ind thc nce d to cons ider these

qucs[ ions ill [l w ider soc ial an d econonn ic context ;
處

the pu blication in
'

a ppropr iate per iodicals o f art icles desi gue d to Ina ke

kuown an d to com pare, amon g the part ici pating S(ates. the nIOS l s ign ifi-

cant ac hievements an d innovations;

a joint stud y w ith a v iew to the im provement an d poss ible harmonizil[ion

o r the different s ystems usc d to inventor y an d cata lo gue the historical

monuments an d p laces o fcu1tural interest in their countries;

the stu dy o f the poss ibilities for or gan izing intcrnational courses for the

trit ;nin g o fs pec ialists in differeut disci p lines re latin g to res torat ion.

으 奉 尊

1VotitlUtt/ 7111illUr Itl'es· or l·eg kl721T/ t·ti llti7·(·5. The part ici pating States
)

reco gn izin g the

contr ibution [hilt nat ional n1 inorities or re gional cu lturcs can ma ke to CO-o pera-

t ion an%ou g t hem in var ious fields o f cu 1ture, intend, w hen suc h m inorities or

cu ltures ex ist %v ithirl their terr itor y, to facilitate this contrI bution
,

ta kin g into ac-

count t hc lcg iti1nate intercsts o ftheir ntem bers.

I

4. Co-opera tion an d Exchan ges in the Field o fEducation

Thc par tici pating States, 
'

ConwcltllTS that the develo pmen t o f re latious o f an internatioual c haracter in

the fields o f e ducation an d sc ience con tributes to a better mutual un derstandin g

an d is to the a dvanta ge o f a ll peop les as we ll as to the benrfit o f future genera-

t ions.
'

Prepore dto facilitate, between or gan izations, institutions an d persons en gage d

in e ducation an d sc ience, the further develo pment o f %xc han ges o f knowlcd ge an d

ex per ience as we ll as o fcontacts, on the basis o f s pec ial arran gements w hcrc these

are necessa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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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VI'rI'7]g to stren gt hen the liuks amou g e ducationttl an d sc iL.utifIC estilblish

U1ents au d a lso 10 encOLIra gc their CO-O perat ion in sectors o f commou interest.

part icul;id y w here the levels o f kuow1ed ge au d resourccs re qu ire e ffort% 10 bc

ca)ncerle d interuationall y, an d

(/0171·/'12(·ed t hat progress in these 6elds s hould be accom pan ied au d su pported
b y a w idcr knowled gc o f forci gu lan guages,

스)(117·t·A·&v to these en ds t hcir intention in particular:

((7) Ex1(%LYIon o/Rr/끼y'f)it·s'

'

l'o ex pan d au d in) pro%·C at the var ious levels co-o pera1 iou ill] d links i 1 I IIC

hclds o feducation du d sc ieuc.e. ill part icular by :

- couc ludiu g. %v here a ppropr iatc
,

bilateral or mu 1ti1atcral a grccmcuts prov iL-lillg

for CO-0 11Crilt iou an d exc hau ges amon g State instilU[;OUS. nou- govcrl]UlC111al bodieh

an d pcrsons en gagc d iu itc t ivitics 1 11 C( ]ucatMu au d SL·IC11CC. beariu g iu m ind I i)L.

uec d both for nexibilit y an( ] (hc fullcr use o f ex ist111g d ElCCrncut. dI l d ;trril U gc-

nICnls ;

- 

pr01no t in g the conc lusion o f dircct arran %Inents betweeu un iversitics an d

ot her institutions o f hi gher c duciltion au d reseilrc h. in the framework o l' a gree-

ments between governments w here a ppropr iate;

- encoura g in g amon g personE en gage d in e ducation an d sc ience direct contacts

an d COlnmun ications, includin g [hose based 011 s pec ial a greements or arran gen1euts

w here these are a ppropr iate.

(b) Access onc /ExcItali gew

'

ro im prove access
, un der mutua ll y acce pta ble con ditions, for stu dents

,
teac h-

ers an d sc holars o f the par tici pating States to eac h ot her's e ducational, cu ltural

an d sc icntific institutions, an d to intensif y exc han ges amon g thcsc institutions in a ll

areas o fcommon interest, in par ticular by:

- increasin g the exc han ge o f information on facilities for s tud y an d courses o pen
to forei gu par tici pants, as we ll as on the con ditions un der w hich the y w ill be

a d1nitted an d rece i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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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rntin g travel between the par ticipat ing States by sc holars, teac hers an d

s tu dents for purposes o f s tu dy, teac hin g an d researc h as we ll as for im prov in g

knowled ge o feach o ther's e ducational, cu ltural an d sc ienti6c ac hievements;
르

- encoura ging the awar d o f sc hoIarshi ps for s tud y, teachin g an d researc h in

their countr ies to sc holars
,

teachers an d students o fother participating States;

- establishin g, develo p in g or encoura gin g programmes prov idin g for the broad-

er exc han ge o f sc holars, teachers an d stu dents. includin g the or gan ization o f sym-

pos ia, sem inars an d co llaborative pro jects, an d the exc han ges o f e ducational an d

sc holad y information suc h as un iversit y pu blications an d mate hals from libraries;

- 

promot in g the e fficient im p lemenlation o f suc h arran ge1nents au d pro-

gramntes by pro %riding sc holars. teachers an d s tudents in goo d t imc 이th more

detailed information a bout thcir p lacin g in un iversities an d institutcs an d the pro-

grammes env isaged for them; by grant in g them thc o ppor tunit y Io use re levan[

sc holar1 y, sc ienti5c an d o pen arc hival mater ials; an d by facilitatin g 1heir travel

kithin the rece. ivin g State for the purpose o f s tu d y or rescarc h as we ll as in the

form o fvacation tours on the bdsis o fthe usua l proce dures;

- 

promot in g a more exact assessmen t o f the pro blems o f com par ison an d e qu L

va leuce o facademic de grces an d di p lolnas by fosterin g t he exc han ge o f informatiou

on the or gan ization, duration an d content o f stu dies. (hc con) pa dson o f methods

o f assess in g levels o f knowled ge an d aca demic qua lificat;OIlS, an d, {V here fcasible,

arr ivin g at the mutua l reco gn ition o f aca demic degrees an d di p lomas e ither

t hrou gh govcrumeuta l a grcements, w hcre necessar y, or dircct arran genTents br

tween un iversities an d o t her institutions o r hi gher lcarnin g an d rcsearc h;

- recommen din g, moreover. tc the a ppropr iate intemational or gan izations that

以)f[bi [성[72 CCC ([. [ i7%C

(c) Shbxrc

Within their com petence to broadcn an d im prove co-o pemtion iln d exc han gs

in the 6eld o fscience, in part icular:

To increase, on a bilateral or mu ltilateral basis. [he exc han ge an d dissemina-

t ion o fscienti5c informatioil an d documentation by suc h means as :

- noa kin g this information more w idel y ava ilable to sc ientists an d researc h

wor kers o f t he o t her part ici pat in g States throu g h, for instance
, part ici pa t ion in

ihtemational informi1tion-sharin g programmes or throu gh other a ppropr iate ar-

ran 옹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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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ader1in g an d facilitatin 8 the exc han ge o f sam p les an d o ther sc ientiffc

mater ials use d part icularl y for fundamental researc h in the Selds o f na tural

sc iences an d me dicine;

- invitin g sc icnti6c inslitutions an d un iversitics to kee p cac h ot hcm-tOrc full y

i{n d re gu larl y infouned a bout their currcut ilU d con tclll p lilled rcsc:I r이3 wor k iu

fields o fcommon interest.

To facilitate the ex tension o f commun ications alt d dircct c·ou tuL·Is bctwcen

[In iversities, sc ientific illS[itutions an d assoc iations tIN s‥e ll as amo)l g A(·icnlkts HU( l

rcsctrc h wor kers, iududiu g those b:tRCd w IlL·l'c UCL·CSVl ty uu t
, pL·cial a gl·Ct·111CUIE or

arran gemcuts, by suc h meallS as :

- further devc1o p in g exc han ges o f sc ien[isIS rnl d researL· h wcr kcrs au d cncoura

il]g the or gan iza[iou o f prepara lor y mec [ings or wor kin g groups 011 rcsesrL· h t(-1p ics

o fconIrnon il1tercst ;

- erIC0Ura g iu g t he crca1 ion o디oint !caIns o f s dcll[isIS t(1 ptll'SUC I'CSC211'c h I)r

jects un dcr a rran gemeuts ma de by t he sc ic1111(ic iust;lUli(IUS (T sct·crit l L'011Ull' ic,:

翟 ass istiu g l hc or pan izatiuu au d succL·<s l'[Al i'Ulk·1101111)g o l' 1 U tcrIlat ioua

ClICCS au d SCI11 inctl·s ilU d parl ici put ioll 1 11 ! 11Crn hy [hcIr SL·k·U[1hIs au d k·h(·ilrL·Il

Vt·(-)I·kers;

唱 furthcul]Orc euv isagiu g. 10 t he UCilr .
, , C, a

" 

Scicntific f'orum" in l he l'OUll

o f a meet iu g o l' leadiu g pcrs()na litics ill ·
'

·

.
. CUCC froln lhe part ici pat in g StatcR 10

discuss intel
'

. 

rc latcd pr() blems o f comm+ . ; l , }[Crest coucem in g currenl an d fulUlt,

devclo pments iu SCleucc. au d [O promole i };C cx paus iun o f coutacts, COlUrnuu iL·a-

t ions au d l hL. e% dIilU SL· o l' ;Ill'ormatiou belVM·CC11 sc icutilic iubtllU[ions iIU d am01' V

hC1Cn l is,ts ;

forescdu g. at au ca d y datc, a rncetiu g o l' ex perts re prcsent iu g [11ep 디�cip

SIl」itch ctu d their uttt ioual sc ienlifIC institutions, in or dcr to prc·parc SUL·h 
" 

SL·ie메il'-

ic f oruI]]
‥

iu c.OUSu ll;Iliou 3
, % i[h a ppropr iatc ill(CI·lla[iou;Il or g(MIMI0ons, SUL·h (I R

UNESCO au d I l)C l/CE ;

cous Mcrin g iu duc coursc v, IliAl furthcr slc ps ul i ht hc lilkcu %v ilh rcs pccl

t IlC 
" 

Sci이[ilic l-·'덥1'urn"

·

fo devcl(-)p in thc l]cld o l' sc ienti[k rcscal· dn, 011 a bili치cral or 111U ltil[IR·:·;Il

basIb, t hc C(fOr di1rntiou o f programmcs Cilrr ied out iu t he par[ ic;pat iug S[iltes au d

l hc or gan ization o f joiut programmes, es pcc iall y in the areas meut ioned bclow.

MI;ch mil y involve t he COUl bined e fforts o fsdentists iln d in ccrti{ in cascs t hc 11SC o l'

cost ly or un ique e qu ipu1CUt. 1'lle list o f su bjects in these areas is illustrative; il n d

s pcL.;oc pro jects wou ld llavc to be detemlilled su bscqueut ly b y t Ile potcnt ial pal't-

ncl.S iu t I)C part ici pat iu g States, ta kill g accouut o f the contr ihu[ion V,·Ilich cou ld hc

ma dc b y. a pl>ropr ialc l Iltcruatiuua l or git11%i(1011S , IU d S(·k·nIihc ;US[1tuti(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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臧 exor.I (III( /not&trot sc ience5·, in part icular fundiintental re%earc h in suc h iie1ds MN

mat hematics, physics
,

theoreticilj ph ys ics. geop hys ics. c hemistr y. biolo gy, dC0 1ogy'

an d i1Stronom y;

T

- Illt·dI(·yIl(·. in part icular basic researc h into cancer an d car diovasculixr disei46C%,,

stu dies on t he diseases en demic in the develo p in g countries. as we ll as Ine dico-

soc ial researc h w ith s pec ial em p hasis on occu pa tional diseases. the re habilitation (7 1'

the handica ppe d an d the care o fmothers, c hildren an d the e lder1y;

均 the 12ti7tIO711tIes an i so da/ AC /encrs, suc h as histor y, geograp hy. p hiloso phy,

psyc holo gy, pedagog ical researc h, lin gu istics, soc iolo gy, the lega l, po litical su d

econom ic sc iences; com parative s tudies on soc ial, soc io-economic an d cu ltural

phenome pa w hich are o fcommon interest to the participating States, es pec iall y the

pro blems o fhuman env ironment an d ur ban develo pment; an d sc ientihc s tudies on

the me thods o fconservin g an d res torin g monumen ts an d wor ks o fart.

(d) Fore %z LarIgrTage%v ort i Ciiv///zollol(y

To encoura ge the stu dy o f forei gn lan guages an d c ivilizil[;uns as an im portant

means o f ex pan din g commun ication amon g peop les for their better ac qua intance

w ith the cu lture o f eac h count ry, as we ll as for the stren gt henin g o f international

co-o perat ion ; to this en d to st imulate, w ithin their com petcnce, the further dcvel-

o pment an d im provement o f foreigp lan guage tcac hin g an d thc divcrsifICation o f

c hoice o f lan guages tau g ht a t var ioLIS levels. pay in g due attcnt ion 10 lcss w idel y-

s prea d or stu dicd lan guages, on d in part icular:

- to intensif y co-o perat ion a imed at im prov in g t he teac hin g o f forei gu lan guagcs

throu gh exc han gcs o finformation an d ex per ience concern in g the dcvelo pment itn d

a pp lication o f e ffective mo dern teachin g met hods an d [echnical a ids, a da pted to

the nee ds o f differcnt ca te gor ies o f s tudents, includin g me [hods o f accc lerated

teac hin g; an d to cons ider the poss ibilit y o fconduc(in g. on a bilateral or nnu 11;1alcrw

a l basis. s(udies o f new me thods o f forci gn LIn guagc teac hiu g;

- to eucoura ge co-o pera Uon between institutions conccrne d, on a bilateral or

mu ltila[eral basis. a imed at ex p loitin g more ful fy the resources o f mo dern c duca-

tional technolo gy ill lan guage teachin g, for exam p le throu gh com para tive s tudies

by t heir s pec ialists an d, w here a gree d, throu gh exc han ges or trans fers o f au dK

v isual mater ials, o f mater ials use d for prcpar in g textbooks, as we ll as o f informa

ticn a bout new t
(pesof tec hnical e qu ipment use d for teac hin lan 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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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喉 to promote the exc han gc o f informatiou on the ex per ie11Ce ac qu ircd in the

Ira ;uiu g o f lau guage teac11ers an d to inleusif y exc han ges on a bilateral basis o f

lan guayc lcac hcrs an d s tudeuts as we ll as to facilitate t I]C;r participation in summer

courses iu laI Tuagcs iiU d c ivilizatious, w hercver theie arc or gau ized;

- to encoura gc co-o perat ion amon g ex pcr ts in the field o f lexico grap hy w ith the

a inl o f dchnin g t he necessar y term inolo g ical e qu ivalents, part icularl y in the sc ien-

[;nc al] d tcchnICal disci p lines, in or der to facilitate re lations amon g sdentific insti-

tutious au d s pec ialists;

- [O promo tc the w ider s prca d o f forei gn lan guage s tud y amon g the different

typcs o f secon dar y e ducation es tablishments an d greater poss ibilities o f c hoice

between an increased num ber o f Euro pean Ian 8uaees; an d in this context to con-

tra iuin g o f tcac hers as wc ll as the or gan ization o f the s tu dent groups re qu ired;

- to favour, in hi gher c ducation, a w ider c hoice iu the lan guages o ffered (O

Iiin guage slu deuts au d greiiter o pportunities for o ther s tudents to s tud y var ious

forei gn lau guagcs; a lso to facilitate, w here desirable, the or gan ization o fcourses in

lau guages all d c ivilizaUons, on the basis o fs pec ial arran gements as necessa ry, to be

g ivcu by forcign lccturers, part icularl y from Euro pean countries havin g less w idely-

s pl-ead or stu dicd lan guages;

lo promo te
,

w ithin [he fratnework o fadult e duciltion, tIle further dcvdo p

o f s pec ializcd progran]rncs, a da pte d to var ious nee ds an d interests. for teac hin g

forei gn lan guages to t hcir own inhabitants an d the lan guages o f host countr ics to

interested a dults from ot her countr ies; in this context to encoura ge interested

institutions to co-o pcrate, for exam p le, in the e laboration o f programmes for

teac hin g by ra dio an d te levision an d by
'

acce lerated me thods, an d a lso, w here

desirable, in the definition o f s tu d y o bjectivcs for suc h program1nes, w ith a v iew to

arr ivin g a t com para ble levcls o f lan g11age pro nL-;eucy ;

靜 to encoura ge the assoc iation, w here a ppropr iate, o f the teachin g o f forei gn

lan guages w ith the stud y o f t he corres pon din g c ivilizations an d a lso to nu; ke

further e fforts to s t imulate interest iu thc stu d y o f forei n lan ua gcs. iududin g

re levant out-o f-class ac[ ivities.

(e) feoc/tI'rzg Met/zodv

T() promo te t he exc han ge o f ex pcr ience, on a bilatcral or m u ltilater피 basis. iu

teac hIn g nICt hods at a ll levels o f e duct1tion, includin g t hose use d iu permauent au d

a dult e ducation, as we 11 as the exc han ge o f tcac hin g mate dals, in par ticula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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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 deve1o p in g var ious forms o f contacts an d co-o per,t ion in the difr Arcnt
he]ds o f peda gog ical sc ience

,
for exam p le throu gh com parative or joint stu dies

resu l(s o f teac hin g ex per iments;

- intensif y ing exc han ges o f information on teac hin g met hods use d in var ious

e ducational s ystems an d on resu lts o r researc h into the processes by w hich pup ils

an d stu dents ac qu ire knowled ge, takin g account o f re levant ex per ience in dilTL·rcnt

types o fs pec ialized e ducation ;

- facilitatin g exc han ges o fex per ience concem ing the or gan ization an d funcOou-

in g o f e ducation intended for a dults an d recurrent e ducation, the re lationshi ps

between these an d ot her forms an d levels o f e ducation, as we ll as concern in g the

means o f a da pting e ducation, includin g VOCiit ional an d tec hnical tra inin g. 10 l he

nee ds o feconomic an d soc ial develo pn1ent in t heir countr ies;

encoura gin g e>cc han ges o f ex per ience in the e ducation o f you th an d a dults in

interrrntional un derstandin g. w ith part icular re ference to t hose major pro blems o f

man kind w hose so lution ca lls for a common a pproac h An d w ider international co-

o perat ion;

- encoura Ein g exc han ges o f teachin g ma ter ials - includin g sc hool text books,

havin g in m ind the poss ibilit y o f promot in g mutua l knowled ge an d facilitatin g the

presentat ion o feach courIt ry in suc h books - as we ll as exc han ges o f information

on tec hnical innovations in the field o feducation.

우 렁 t

NotIo+2Ct/ m 1710rIt/CS or re g /071al C741tur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 gn izin g the

contribution that nat ignal m inorities or re gional cu ltures can ma ke to co-o peration

amon g them in var ious fields o f e ducation, intelld, w hen suc h m inorities or cu l-
.

tures ex ist w ithin their territo ry, to facilitate this con tribt1tion
,

takin g into account

the leg itimate interests o ftheir mem 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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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독 인린문제 논란

가. 국제적인 인 규약과 동독

o 동독을 포管한 동구핀 국가들은 08CE에 참여하면서, 서방국가와 중립

국가들의 요구로 혤싱키 최종문서 (Helsinkisch1ussakt리에 인권조항을

삽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이후 국내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감시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음.

- 마드리드에서 열린 OSCE 후속회의 (1開0-1983)에서도

서명국들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새삼 강조되었음,

- 서멍국들은 또 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선언이나 협정에 서명할

의무가 아울러 부과되었는 바,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은 1966,

12. IO UN에서 채택된 시민적 ·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UM국제협약

(Der Internationale UN-Pakt ue her buer ger 1iche un d po l itische

Rechte, 이하 국제 인권협약이라 합) 임.

o 동독은 국제인권협약을 1973. Il. 2 비준했으며, 1976부터 이 협약이

동독내에서도 효력을 발하게 되었음.

- 이 협약은 CSCE 최총문서에서와 같은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치지 않고

동독이 형식적이지만 이를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음.

o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서방측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동독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그 들의 언권현실을 옹호했읕.

- 첫째, 인권개념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간의

이해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임.

- 둘째, CSCE 최종문서 원칙 제6항에는 내정불간섭 조 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방국가들의 인권문제 비난은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허용필

수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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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구동독 지도부는 동독에서는 0SCE 최종문서가 요 구하는

인권문제 해결이 모 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쟝하기도 하었음.

나. 동.서독 인권개념의 치-이

o 동·서독간 인권은 형식상 거의 같은 정도로

헌법의 기본핀 조 항을 통헤 보장되고 %지만, 헌볍상

보장된 인권을 형사하기 위한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 법적인

조건을 어면 방법을 통해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인권개념이

달라지고 있음.

- 서독을 위시한 자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갖는 서방측은

헌법상 보장된 인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 · 경제적인 체제 혹은 구조

결정문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인 자유영역으로 위임함.

· 서독측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다수결로 결정된 권력구조를

수용하면서도

· 인권보장이 그 어떤 제도보다도 우선하며 인권은 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자유로운 의사형성

구조와 정치적인 제도로부터 사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음.

- 동독을 위시한 구 동구권 국가에서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구조가 중요하며,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인긴존중 그 자체와 같은 구속력을 갖음.

· 이러한 개인의 인권실현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으로서는
"

마르크스-레닌 정당의 권력', 
" 노동계급의 과학적 세계관',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게 확립',
"

중앙계획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등을 들 수 있음.

·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이 정치 · 경제·사회 체제 내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척도이자, 최고의

가치기준임.

o 이에따라 동·서독 주먼들에게는 체제선택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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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상이하게 주어지게 됨.

- 서독주민들은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집회 · 결사·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체제를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었옴.

- 반면 동독주민들은 일정한 세계관에 입각한 주어진 사호1적 . 경제적 ,

정치적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집회 · 결사·의사표현의

가질 수 없어 체제수용을 조건으로만 기본권이 보장됨.

- 이런 의미에서 동독에서의 기본권은 정치 · 경제 · 사회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보호 장치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구조하에서의 재생산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이해되었음,

o 따라서 양측의 기본권이 형식적으로는 
"

헌법적인 질서에 입각하여"

보장된다고 선언되었지만, 실제로 
"

헌법적인 질서 
" 

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랐음.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서독측에서는 체제반대자의 권리까지를

포함한 다원화된 제도에의 참여를 보 장을 의미하는 반면,

- 동독측에서는 국가에 의해 보 장된 사회주의 소유권의 인정,

중앙계획경제구조의 인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성

인정,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인정 둥을

의미雙음.

o 동독측 학자들도 서독측과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정치적 . 시민적인

권리보다 사회 · 경제적인 권 실현을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서독측에게 주민들의 노 동의 권리 (Recht au f A,beit)

부재와 불균등한 재산분배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문제를 제기해 왔음.

- 그러나 서독에서 사회복지국가적 원칙에 의한 사회권의 보장은 동독에서

의미하는 노 동의 권리에 입각한 완전고용이 아니며, 시장경제적

질서하에서는 완전고용이란 불가눙하므로 노조의 공동결정권의

보장, 고용보호, 전직 · 직업 훈현 동 각종실업대책에 참여,

사회부조금 수령권 동을 의미慷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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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인들은 주어진 정치적인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 · 경제적언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회 · 경제정책적

질서와 프로그 램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동독주민들에게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러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을 받는 노동의 권리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었음.

- 서독의 자유민주적인 체제하에서는 정치적인 참여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더라도,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부의 불균등 분배가

동독에 비해 심한 것은 사실이었음,

· 그러나 서독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정치적인 기본권의 확보를

통해 사회 · 복지적인 제 핀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동독에서는 이러한 평둥문제에 관한 사회권을

보장받고 있더라도 국가의 후견에 의해 주민들이 미성년자화

되므로 하향적 평준화 이상의 대안을 모 색할 수는 0었,음.

다. 동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T 자유왕래 및 이주권리 관련

o 국제안권협약 제12조에는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 함한 모든 나라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앴으며, 이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국민건강, 공중도먹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앴다고 되어 있읕,
된

- 동독은 1980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동독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지 상기 조건들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o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라고, 서독측은 주장했음.

3 국경 봉쇄 · 차단

o 동독측이 설치한 국경탈출방지장치와 차단장치는 국제인권협약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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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격사용 사살형위 또 한 동 협약을 위반하는

것입.

- 동독측은 1982년도에 제정한 국경법을 근거로 이러한 총격사용행위가

동독의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음.

O 정치적 형사처벌

o 동독으로부터 합법 , 비합법적으로 이주하려는 국민들에 대해 가해지는

정치적인 형사처벌이 명백하게 동 협약에 위반임,

- 

amnes t y intemational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81년 한해동안

200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 160명이 탈출 또는 이주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o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박해목적의 형법규정을 살펴보면

- 제 213조 
"

불법적인 훨경을 통한 공화국 도주죄'

· 형량은 1979년 0차의 형법개정을 통해 5-8년 징역임,

- 제 214조 :
"

국가·사회생활 침해죄'

· 1980년 Jena 에서는 한 주민이 이주허가신청이 기각되자,

이의 관철을 위해, 하얀 옷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옜는 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음,

- 제 212조 :
"

불법적인 외부인사 접촉조1'

· 이주를 윈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데, 서방측

인권단체나 언론기관들과 접학을 하고, 자신의 신상명세나

기타 문서를 전달한 경우 적용됨.

· 특히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를 방문하여 이주를 호소한

경우 이 조 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음.

- 제 220조 :
"

공공기관 비방 중상죄'

· 이주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재차 다른 공공기관에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항변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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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 제 9S조 :
"

국가반역적인 정보·자료 유출'

· 자신의 이주 희망의사를 다른 자료와 함께 서방측 언론에

공개혔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 제 106조 :
"

반국가적인 선동죄'

· 자신의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동독내 정부지도자급 관계인

(특히 호녜커 )을 비방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龜

- 제 100조 :
"

국가반역적인 요원으로 활동죄'

· 자신의 이주허가문제를 서방측 언론기관이나 연권단체

( 
"

Vereini gung fuer Menschenrechte', 
"

H[1ferufe von

drueben', 
"

amnes t y intemationa[') 등과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제 97조 :
"

간첩죄'

· 동독측 정보기관이 이주희망자를 간첩으로 분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 제 225조 :
"

불고지죄'

· 동독을 탈출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됨.

- 제 104조 :
"

반국가적인 인신매매죄'

· 서방측 탈출방조자와 그 도움으로 동독을 탈출하려는 자에게

이 조 항이 적용됨.

卷 이주·자유왕래暑 방해하는 행정적 · 직업상 제재

o Stasi나 내무성 또는 지방형정기관 이주 탕당 직원들의 협박과 회유

o 이주허가신청의 접수거부 및 이주허가신청서 양식의 교부 거부

o 직장에서의 해고위협 및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 거부

o 형법 제 48조에 의한 정치범의 일상셩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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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지역 (특히 동베暑린지역 )의 체류금시, 매일 주거장소를

경촬에 신고토록 항, 직장변경 및 특정인과의 교제금지 등.

o 특별중명서(PM 12)의 발형

- 이 중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여행이 제한되며, 기관에 의해 늘 용의자로서 취급됨.

- 1984년에 구동독에는 약 6만여명이 이 특별중명서를 소 지하고

있었음,

卷 가족 재상봉 거부 및 지연

o 서독으로 탈출했거나, 합법이주雙거나, 동독 정치범이었다가

서독으로 석방된 사람들과 그 잔류가족의 재상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또 한 국제협약에 위반임.

o 많은 경우 구동독 정치범들은 자신이 수감된 이후 그 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박탈되고, 심한 경우 다른 부모에게 강제 입양되는 적우가

있었음,

回 인적 접촉 제한

o 동·서독간 방문·어행시 이들의 주민들간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동독 기관원들의 조치 역시 국제협약에 위반됨.

- 동독정부는 긴급한 가사사유로 서독을 방문하려는 자들을 회유하여

이들로 하여금 여행을 포기하도록 함.

- 동독정부는 많은 동독주민들을 
"

비밀 소지자'로 분류하면서,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세탁소 및 음식점 종업원에까지 확대하여

왔음.

- 서독으로의 단체여행시 Stasi 요원들이 동행하여 서독주민들과

자유로운 접촉을 제한하는 사례

卷 추방, 재입 거부

o 1970년대 중반부터 체제반대자들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여 서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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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를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음.

- 특히 평화운동단체 일원들에게 이러한 이주 강요가

빈번했는데, 강제로 이주신청서를 내게 하고 만약 숭락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였음.

o 구동독을 탈출하였거나, 합볍적으로 허가를 얻어 이주하였거나, 정치범

으로서 서독으로 석방되어 간 자들에 대해서는 서독에서 재차

동독으로의 여헝이나 방문 등이 윈칙적으로 금지되었음.

卽 의사표현의 자유 잔련 
'

o 국제인권협약 19조 2항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과 전파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동득측은 이를 보장하지 않았음.

- 동독 헌법 제 21조 1항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상응하여 보 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헌법의 기본원칙이란

당의 국가·사회에서 영도적인 역할, 개인과 국가 이익의 원칙적인

일치, 동독의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지역척인 해석이 가능한 헌법상의 유보조항을 이용하여

형법을 제정함으로서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음.

o amnes t y intemationa1 은 매년 200역명에 달하는 새로운 정치범중

거의 5帥 정도가 동독정부나 체제를 비판하다가 재판을 받고 수감된

것으로 파악했음.

3 헝법을 통한 인권침해

o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된 형법조항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서독 평화운동단체가 연대한 평화운동 집회개최와 관련하여

· 제 99조 :
"

국가반역적인 정보·자료 유출'

· 제 213조 ;
"불법적인 

외부인사 접측'

- 폴巷드 
"

연대노조'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와 관련하여

· 제 100조 ;
"

국가반역적인 요원으로 활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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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0조 :
"

공공기관 비방중상죄'

- 반체제 지식인들의 체제비판에 대해

· 제 97조 :
"

간첩11'

- 공산당내의 새로운 분파를 형성하고 다른 사상을 널리 알리려

한 경우

· 제 lOS조 :
"

반국가적 선동죄'

q 기타 제재 수단營 룡한 인권劃해

o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텬해서는 주로 대상이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이 발표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동독에서 출판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수단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쟉가들에 대한 박해는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

동독정부에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들 비판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었음,

- 또 한 동독내에서는 이들 작가들이 쓴 글을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완전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나, 서독에서

이들의 작품이 출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음.

- 이러한 분류에 속했던 주요 작가들은 Stefan Heym, Christa Wol f,

Christoph flein, Gabriele Eckart 둥을 들 수 있음.

卽 양심과 종교의 자유 잔련

o 국제인권협약 제16조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종교와 세계관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둥의 예외적인 경우률 제외하고는 제약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독정부는 UN 인권위원회에 제줄한 보고 서에서 이러한 인권규약은

지키도1, 다만 교회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과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음.

o 동독에서 종교자유 침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 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동해 반체제적 활동을 하는 각 개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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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가해졌는 바, 주요 사4]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신교의 보호 아래 이루어졌던 평화운동·환경보호운동 단체의

회원들이 박해의 주대상이었음.

- 부모가 기독교인인 자녀들은 상급학교연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서 불이익을 당혔음,

- 기독교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임용되는데

제한을 받았음,

-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군사훈텬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으며, 군복무 자쳬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음.

o 국가의 공권력형사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평화 - 환경보호운동단체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앴었지만,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전부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은 없었음.

I 법적인 보호 관련

o 국제인권협약 제 14조는 재판의 공개와 변호인의 선임과 변호업무에

대해 피고인이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o 동독에서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구금, 형사처벌이 빈번하여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변호인의 피고안에 대한 접견금지 및 방해

- 피의자가 Stasi 에 의해 조사틀 받은 경우, 작성된 조 서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강박에 의해 서명하는 사례

- 요청한 법전과 기소문 등이 전달되지 않거나, 기소문이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고 간수가 잠깐 읽어주는 식으로 전달되는 사례

- 재판의 공개는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어 있고 실제는 제한된

당관리나 Stasi 요원들만이 방청이 허용되는 사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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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고문

o 국제인권협약 제 7조에는 고 문,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나 처벌둥을

무조건 금하고 있음.

- 동독은 UN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어뗘한 형태의

가욕행위나 고문은 그 들의 법적 · 도8적인 기준에 합치하지

않으며, 결코 그 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켰음,

-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행형시설내에서의 육체적인 고 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정도면에서 싱하게 동독측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나, St闢{ 에 의해 체포 구금된 사랑들에 대한

심리적인 71박, 특히 가족이나 천구들을 구속한다는 위협둥의

사례가 빈번하게 지적되3음.

- . 행형시설내서의 간수들의 폭력행사나 구치소에서의 고문 동은

동독내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가끔

그 런 사례들이 알려졌으며, 행형시설 자체가 매우 열악하여

서방측 기준으로 볼 때 인도적인 수감새활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음,

- 라. 국저]적 비난에 대한 동독의 대응

o 동독측은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상황 비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지적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 사를 하거나, 내정간섭이라고

아예 대웅을 하지 않거나, 국제인권협약에서 유보조건으로 허용된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대처해 나갔음.

o 그러나 동독은 국제인권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도 한 0SCE에 서명한

만큼, 어쨋든 회훤국들이 제기하는 인권상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했고,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만약 동독측이 국제인권협약에서 허용된 제한조건을 들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고 할 경우, 회원국들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는지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았음.

o 동독지도부는 서방측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동독내에 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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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로 받아들이고, 서방측이

제기한 연권의 보장이 결국 잠재적인 체제반대세력을 양성하게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음.

- 결국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동독체제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愈1- 정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셈이 되었음.

' 

마.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o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동 조 약 제2조에

국제 연합 헌장의 제원칙을 열거하면서 
"

인권의 보호' (Wahrung der

Menschenrechte)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독측의 요청으로

기본조약에 이 조항이 삽입되었음.

o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1973. 7.31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문에서

후반부에 동·서독 양측이 이러한 기본조약체결에 따라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 보장 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동.서독인들에 대한 서신, 우편 · 통신 비밀 보장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없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 환을 제한할 수 없음.

- 라디오, TV 제작 및 방송과 관련하여 동독측이 원치않는 방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서독측은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에 동독측과 합의하면 안唱.
a

-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동독측이 원치않는 단체가 결성되어

이 단체의 목적과 선전활동이 조 약의 정신에 일치하지 않으며

내정간섭을 행하고 있다고 동 단체를 금지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서독측은 동 단체가 기본법질서를 준수하는 한 이를 금지해서는

안될.

- 동독측이 서독측의 내정간섭을 구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주민들의 이익의 표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조약을

우]반하는 것임.

-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내독간 국경선의 현실 즉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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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죽음의 사선, 탈출자에 대한 사격명령 등은 조약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음.

o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러나 서독지역 주민들뿐만 아q라

구동독 지역 주민들에게도 효력을 미쳐야만 그 들에게 실제적인 인권

보호를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음.

- 기본조약은 양독국민들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독기본법 제 16조 및 116조 1항과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동독주민들도 서독주민들과 같은

단일 독일 국적을 갖고 있었음.

- 그러나 서독의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기본법 제 23조에 의하면

서독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기본법에 의한

인권의 법적 보호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법이 적용되는

서독지역에 들어 와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동독지역에 머물고 있는 동독주민들에 대해 서독의 기본법이

규정한 인권의 보장을 동독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내독관계에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

o 결국 서독측은 양독간의 합의에 의한 동독주민들의 인진상황개선은

불가눙하므로, 양독국가가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만

동독에 대한 인권문제를 효과적으로 거론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동구 공산주의 국가도 모두 서명, 비준동의하였던 UN 국제인권

협약 ( 시민적 · 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협약,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제 권리에 관한 협약) 이 최초의 보편적이고, 국제법적으로

성문화된 하나의 인권문제에 관한 장전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서독은 동독에 대해 입장을 표 명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밖에

없었음,

- 서독측 문헌에 나타난 UN 국제인권협약과 관련하여 동독측에 제기한

서독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제인권협약에 보 장된 인핀의 상대화와 인권.보장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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圍

설정은 곤란함w 예를들어 동독측이 중요시하는 노 동의 권리는

서독측이 중요시하는 거주이전 및 이주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읕.

· 국제인권협약 그 자체가 인권의 실혠을 보장하는 기준이며,

이 협약에 서명한 이상, 다른 국가에게 인권실현을 촉구하며

강요할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 인권 (Menschenrechte)을 계급적인 권리 (K1assenrechte>로

이해하며 특정한 주민,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보장하는

그 러한 인긴의 정치화 현상에 반대함.

· 인권침해사례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인권침해의 범죄화에

반대하는 바, 에를들어 동득주민에 대해 이주불허결정을 하고

이들을 다시 동독형법을 적용,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함.

o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역대정부의 독일정색과 그 맥을

같이 하였음.

- 독일정책은 평화, 자유(인권), 통일 3가지 헌법적 명제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어느 명제에 중점이 두어졌는지는 시대상황에 따라

달랐음,

- 주민들의 자유(인권) 보장 명제가 국가적 통일의 달성 명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동독

(동구권 포함) 측과 회-해를 통한 독일내, 나아가서 유럽내의

평화확보라는 명제가 다른 두가지 명제보다 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단이후 역대 정권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변해왔음.

- 사민당이 새로운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점차 평화보장

명제의 중요성이 커져 갔으나, 결코 평화정책 · 화해정책 추진의

이유로 인권의 보장문제가 대동독정책에서 그 중요성을 잃었던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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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화.화해정책을 통해 오히려 체제개방에의 양보를 동독측으로부터

얻어내었으며 동독주먼들의 분탄에 따르는 고 통은 오히려 완화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개선되어 갔다고 볼 수 있음.

- 실체인정을 통한 동독측의 양보를 유도, 가족재상봉, 여행 · 방문조건의

완화, 방해받지 않는 서독 TV . 라디오 시청이 가눙해졌고 서독측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이 옹이해질 수 있었음.

- 물론 이러한 동독의 대서독 완화조치들은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독측에서 볼 때 냉전시대에 동독의 인권.문제를 공개적 · 선언적으로

거론할 때 보 다는 그 실제결과 면에서 필씬 효율적이며 구체적언

성과가 많은 것이었음.

o 실제 독일정책 추진에 있어 화해정책을 구실로 인권과 자유의 문제에

대헤서 거론하는 것을 결코 완전히 포 기할 수 없었지만, 상대편에 대헤

이 문제와 관변하여 서독의 기본법에 보 장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수도 없었음,

- 공개적으로 동독을 비판하는 기준은 해석상의 여지기· 있지만

상호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이 되어야 했으며, 이러한 기준을 骨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비판은 좀더 관계개선에서

현실적인 결과를 염두에 둔 온건한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음,

- 구동독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롱해 실질적인

이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지도부는 동독정권당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 . 협력, 상호이익존중 (Interessenausgleich)을

필수적이라고 간주했음.

- 동독지도부가 서독측의 화해정책 실시 이후 특히 동독체제가

서독체제보다 주민들로부터 확고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체제의 취약점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으며,

- 서독측은 평화의 보장에 역점을 두고 화해정책을 추진한 반면,

동독측은 체제개방에 따른 부담이 중가하고 잠재적인 체제반대세력이

동독내에 양성화되어, 체제의 존립문제로 화해정책을 바라보게

될에 따라, 서독측에게는 더욱 조 심스4운 대동독정책이 요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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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서독측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화와 자유.인권의

보장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으로 설정해 놓고, 동독주민들의

실질적언 조견개선을 위해 화해정색을 추진하며

조 심스런 곡예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읖.

o 동독측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서독측은 국제적인 회의를 통한 간접적언

논란제기와 비밀협상 체녈을 통한 
"

특별노력' (besondere 5emuehungen ) 등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점전적으로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시도하옜음.

- 점진적인 개선에 만촉하지 않고 동독정부에게 전반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타의 협력관계를 동결시킨다는

전략은, 소망스러운 목표이기는 해도 동독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인권상황의 개선마저 포 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음.

- 동독정부가 체제의 위협을 느 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권상광의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서독정부는 내독관계성 차관을 실무책임으로하여 구동독의 정치벙

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을 중심으로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동독측과 비밀협상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 왔음.

o 서독측 특히 사민당측의 정치가들은 동독주민들의 인권보장 노력이

동독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 권리 특히 이주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더 이상 체제의 존립문저]가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동독의

체제가 와해되지 않는다고 동독측을 설득하기도 하였음.

- 그 러나 동독 지도부는 서방측이 요구하는 동독주민들의 언권 보 장

문제를 정치 · 사회적 체제 통합을 저해하는 체제의 존립문제로

간주하여 일정한 선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었음.

o 그러나 서독측의 비밀노력이 계속되는 한 졀코 국제적인 논란을 통해

직접 구동독의 인핀침해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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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동독 지역 정치범 석방督 위한 내독간 비밑거래(Freikeu디

<협상 및 동·서독의 입장>

o 전독성 (Das Ministerium fuer gesam tdeutsche Fra ge, 내독관계성 전신 )은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분단고통을 가장 절실하게 느 끼는 주민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특별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 온 바

있음.

-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 (freikauf> : 동독의 강옥에 수같 중인

정치적인 박해자를 서독에서 비밀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으로

석방해 옴,

- 이산가족 재상봉 (Familienzusammenfuehrung) : 동독 정부와 협상을

통한 이산가족의 합법이주 추진.

o 베를린장벽 개방 이후 언론매체를 롱해 그러한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

사실이 단편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음.

- 내독관계성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의 중언과 회고록에 의하면

연방정부예산을 동독 정부에 지출하여, 총 33, 755명의 정치범을 석방

하였음.

· 아울러 비밀거래를 통해 이주가 허옹된 정치범들의 가족 또 한

자동적으로 이주가 허용되도록 동.서독간 협상이 계속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6개월 후에 왔으나, 나중에는 상봉기간이

짭아져 o-5 주만에 재결합됨.

· 이를 통해 2천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합께 살도록 허용되但고,

25만 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되었음.

- 이 사업을 시작한 당시에 구동독에는 1만 2천명의 정치범이 있었으나,

1989년 말에는 2천 내지 2천 5백명으로 줄어 든 것으로 되어있음.

- 이4한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측이 동독에 지불힌· 대가(G.g..[.i.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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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1인당 초창기부터 1377년까지 40,000 DM,

1377년부터 1開2년까지는 95,fl47 DM에 해당하는 물견으로 지불하였음.
고

.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을 매매한다는 국제여론과 동독정부의

체면을 감안, 대가는 총량으로 계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동독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읕.

· 처음에는 사과쥬스와 같은 음료수, 열대과일 등을 동독측이 요구

하였으나, 나중에는 주로 공산품으로 석유, 기계 등 고가품목을

지급하옜다고 함.

- 석방대상은 주로 체제저항운동을 하다 투옥된 인사나, 동독으로 불법으로

탈출하려다가 투옥된 사람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 

정치적 박해자"

에 한정하옜음,

· 초창기에 동독에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

일반 형사범" 도

서독으로 방출하려 하였으나, 서독측에서 심사하여 밝혀지면,

대가지불에서 제외하였음.

o 동·서독 간에는 이 비밀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언 문서상의 합의나 조약은

없었으며, 서독정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은 하였지만, 모든 거래는 변호사와

신교단체를 q세g] 간접적으로 참여해왔음.

- 기본조약 체결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양측의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변함이 飢었으며, 상주대표부 설치 이후에도 힉 업무는 상주

대표부로 이관되지 않았음.

- 서독측에서는 석방자 명단 작성 및 예산지원에 내독관계성 차관이 직접

관여했으나, 초창기에는 서독출신 변호사를 내세 접촉雙으며, 내독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상주대표나 내독관계성 차관이 직접 동독

변호사와 협상을 하였음.

· 거의 30년간 이 업무를 담당해 온 Wolf gang Voge l 이라는 동독측

변호사는 카톨릭 신자이자 SED 당원이었는데 호녜커와 서독정부로

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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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요구자의 명단이 서독측으로부터 동독측으로 전해지면 동-득측은

내무성, 국가보안부 (Sta5i), 검찰로 구성된 위원21를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함 (특히 Stasi의 형사범처벌 및 이주문제

담당부서 적극적으로 관여 ).

. 일단 명단이 넘어오면 1년 정도 걸려 그 석방여부가 결정되었음,

고

- 동독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서독정부의 사업이 알려지자 동독지역에서

서독으로 불법탈출자가 급종함.

. 특히 기술자와 고 급 인럭의 경우, 합법이주를 신청하여도 잘 허가해

주지 않고, 3 - 4녠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여 실패하더라도 서독측에서 구제해주면 오히려

자유스러운 상태가 되는 기간이 哲아진다고 판단한 사람도 많았다고

항.

o 양측이 이러한 정치범 거래 및 인도에 합의된 배경은

- 서독측으로서는 물질적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언도적인 견지에서

분단으로 고 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 동독측은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을 추방함으로써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고, 또 한 서독측이 지불한 대가는 이제까지 동독에서

고 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로 정치범들로 지식인, 기술자들이

많았음) 국가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서독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임. ·

. 실제로 동독 변호사 Wol fgang Voge 1은 "

동득에서는 형사처벌이

그 대상자가 전체 사회에 끼친 손해에 따라 내려진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끼친 손해는 물질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발상이 서독과의

물질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석방거래를 가능케 한 동독지도부의 의사

결정 근거이다" 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음.

o 통독후 과거 서독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꼭 정치범 석방을 위해 거래를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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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가 하는 의문과 아울러 꼭 그 댓가로 그러한 물자제공방식을 택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구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측이 대가로 지불한 원자재 등 물자들이

직접 동독주민들의 셩활개선을 위해 쓰여졌는가, 아q면 권력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가 과거청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제기는 과거 서독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색이 동독체제의

붕괴를 지연시켰는가, 아q면 가속화시켰는가 하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1992년 8월 28일자 
"

Die Zeit' 지는 정치범 석방을 조건으로 동독에

제공된 울자들이 동독주먼들의 부족한 물자공급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권력자의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과거 서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음,

· 동 기사에 의하면 제공된 물자가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인 Koko를 통해

외국에 재판매되고 그 대금 중 수십억 DM이 호녜커의

비밀구좌로 들어갔으며 서독측의 관계자들 특히 연방내독성 (내독성

차관이 실무책임자옜음)이나, 신교복지구호단체인 Diakonisches Werk의

담당자, 물자공급업체 등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음.

o 정치범 석방거래정책 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내독관계성 관계자 등 정부측의

입장은 다읕과 같음.

- 동독의 체제가 무q져 내리고, 서독의 체제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q독관계에서 실체를 인정받았던 엄연한 대화의 상대로서 서독측을

견제하고 협상에 묶어 둘 중요한 견제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없였다는 것임.

· 서독측은 베를린의 서득편입문제, 주민들의 자유왕래문제, 동득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 및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동독과 타협하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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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엾었음,

. 특히 정치범 석방, 가족 재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독에게 양보하는 것이 불가결했으므로 서독정부가 특별사업으로

지정, 이를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통독이후에 평가해 볼 때, 결국 이러한 정치범 석방 거래는 동독정권의

내적인 정통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졀국 체제붕괴에 일조를
4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인 의의를 간과할 수 없음,

o 이러한 정치범 석방 거래가 동독체제 특히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됨.

- 동독휵은 애초에 대가로 서튜측에게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외완을 요구雙으나,

서독축은 동독측과 타협을 통해 돈 대신 물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

. 냉전시 서방측의 주요 전략은 경제적인 봉쇄정책과 아울러

동구권이 경화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는데, 서독 또 한

내독관계에서 경화를 지불할 수는 없었음. (예를들어 서독이

동독측에 떠으로 지불한 통과여객일괄금 (Transitpauschale)은

1972년부터, 동독 고속도로건설 둥에 자본참여는 197S년에 가서야

이루어졌음. )

· 동독측으로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략물자가 욜러

돌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雙음. (돈으로 지불앴을

경우 이 돈으로 동독은 용이하게 외국으로부터 직접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는 고 려하에 )

· 서독측은 아울러 물자공급을 통해 서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확보되는 효과를 노 렸음.

- 그러나 제꽁된 물자들이 외국에 재판매되어 동독의 외환을 확보하는데

긴요하게 쓰 이는 것으로 판명되었읍.

· 제공된 물건이 직접 또는 동독에서 재가공을 통해 제3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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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어 동독이 외환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거나,

· 서득으로부터 물자공급이 아q었다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雙으므로

외환을 절약하여 결국 외환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음.

- 문제는 이렇게 제공된 물자가 재판매되거나, 투자되억 동독국민경제

전체에 가시적인 도움이 되었거나 동독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국민들에7(l 태택이 돌아가는 뎨는 실패했다는

점임.

- 이로써 서독정부가 협상에서 좀더 명착하게 제공된 물자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물자 사용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이를 동독측에게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독정부의 정치범 석방

거래시 대동독 정책을 비판헤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q독관계에서 동독정부는 늘 동독주민을 답보로 협상시

서독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또 서독에 대해 늘 독립국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콤플렉스를 안고 앴었기 때문에 당시 서독측이

협상에서 동독측에게 물자사용의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 또 한 제공물자를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지정하고 이를 동독이

받아 들였다한들 효과면에서 볼 때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중가시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동독체제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

<거래의 시작>

o 전독성 (내독관계성의 전신)의 정치범 석방을 위한 인도적인 특별노혁사업

(humanitaere 5emuehungen fuer po litische Haeft[in ge )은 1963년부티

본격화되었으나, 그 전부터 동독지역의 정치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 력이

있어 왔음.

-

. 동독지역의 정치범 (Politische flaeftling이은 크 게 동독 공산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나찌추종자 또는 전범자들과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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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비판하거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구속된 공화국 도주자

(Republikf1ucht)들인 국가보안사범으로 크 게 대별되었음.

. 전범자는 1945-1978년 동안 12, 800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국가보안사범은 1950-1984넌까지 140,000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음.

· 전체 정치범 중 135M부터 국가보안사범의 비율이 점차로 늘어

났으며,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1961년부터는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구속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 났는데, 1989-1976년 동안 전체

정치법 중 국가보안사범의 비율이 75*를 차지했음.

· 동독의 사법부와 검촬은 
"

법은 지배계급의 권력행사의 특별한

형태" 라는 그 들의 정의에 따라, 동독 사회를 개조하는데 공산당

통치권력의 도 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권력의 시녀화로 정치목적으로 구속 수감된 자들의 인권은

무찹히 유린되었음.

- 종전 직후부터 신교단체는 소련점령지역에서 전범이나, 정치범으로 몰려

구속수감되어 있는 군인 또는 민간인들을 돌보아왔음.

- 양쪽에 분단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는 서독 외무성은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BehIi % 주도)을 개설하고, 분단에도 불구하고 동독측과 아직도

접촉을 갖고 있는 사11단체를 동원, 동독의 정치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음.

·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만해도 동.서독은 동,서베를린의 왕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 군사적으로 완전한 분단은 불가능

했으며, 국경선넘어 각 사회 단체들의 접촉과 서신연락이 가능

했었음.

· 당시 동독의 정치범 현황에 데句 자료를 수집하고 서독 정부에

구조를 요청해 왔던 서독의 주요 단체는 실향민 단체, 사회 구호

복지 (적십자사, Ceritas), 노조, 동베를린에 지부 (Ostbuer이를

- 340 -



갖고 있던 정당 등이었으며, 아울러 서독지역으로 탈출한 피난민

들도 자신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

- BehIing이 주도하던 변호사 사무실이 전독성 내로 흡수푀어 전독성 내에

"

법률 보호실" (Rechtschutzste11e)이 개설되었으며, 이 
" 

법률

보호실" 이 동독지역의 정치범 현황과 법률구조활동에 대한 중심지가

되었음.

. 1955년부터는 이 법暑보호실은 동독의 변호사들과 연계를 갖고,

이들 동독 변호사들에게 정치범들의 변호와 법적인 보호를 요청

했음.

, 비록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를 띄었지만 이러한 서독

변호사들의 법률구조활동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동독지역

정치범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자, 희망이었음.

- 동.서독 변호사들 간의 연락과 상호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중개인이

필요했는 바, 동독에서는 1」lol fgang Voge l 변호사가 서독에서는

Juer 8en Stan ge 변호사가 각각 중개인으로 상대편 지역을 방문하면서

활동했음.

. 동베를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던 Wo[fgan8 Vo8e l은 1957년부터

서베를련지역에서도 변호사 개업이 허용되었는데, 동.서독 지역에서

동시에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연고로 서독의 변호사들과

접촉하며, 정치범 법률구조와 관련한 중개역할을 하였음.

. . Wolfgang Voge 1은 1963년부터 서독정부의 정치범석방 특별사업이

시작된 이래 통독직전까지 동독측의 최고위충의 신임을 받고

비밀리에 서독측과 협상을 벌이고 정치범 또는 스 파이들의

석방과 교 환에 참여했던 실무주역으로서 활동했는 바, 통독

이후에는 Stasi 의 조 정하에 비공식 정탐요원으로 활동雙다는

비난과 함께 정치범 석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수임

의뢰인들을 강박으로 위협하며 이들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했으며,

변호사 활동시 세금을 포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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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츨신 변호사인 Juer gen 8tan ge 는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T-, 서베를린 지역 주민이나 변호사들의 동베를린 왕래가 완전히

차단도]자 서득지역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음,

‥ 당시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앤들의 왕래를 완전히 차탄했으나,

기타 서독지역 출신의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서베를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었지만, 연고지가

다른 서독지역 (Braunschweig)인 Juer 8en Stan 8e 는 중개인으로

동베를란을 왕래하며 법률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정치범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번호사를 대주는 법률구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1963년부터 서독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물질적인 대가

(돈)을 사용해 정치범을 석방한 사례가 극비에 붙여졌지만 있었음.

. 교호]단체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교호1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어 동독변호사 1」llolfEanE Voge l을 통해 2명의 정치범을 알려

지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비밀리에 석방한 것으로 Ludwig

Reh1 in gen (전독성의 베를린지소 정치담당으로 동독정치범 석방

사업을 최초로 정부에 건의하여 이 사업을 주관했으며 , 후일 내독

관계성 차관이 됨 )는 그의 책자에서 밝히고 있음,

· 당시 교회는 석방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만약 이 사업을 확대추진

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o 정부차원에서 전독성이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정치범 석방을 위한

특별사업을 비밀리에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임.

- 이 사업의 초창기 실무주도자였턴 Ludwig Reh1 in ger 는 
"

적으로부터

억류되어 있는 자국국민을 돈을 주고서라도 구해오는 일은 역사상 늘

있어왔으므로" 동독과 이러한 협상을 하는 것이 비도덕적이지 않고

오히 려 인도주의적이라고 보았음.

. 이 러한 발상에 데해 전독성의 간부들은 대브.분 거부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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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는데, 당시 보수당인 기민당 출신 간부들은 인도주의적연

견지에서이지만 정치범 석방을 위해 돈을 주고 공산 불법체제와

인신매매를 한다는 자쳬가 비도먹적이라고 보았음.

- 동독 변호사 Voge l은 서독 변호사 Stan ge 를 통해 동독측이 서독측으로

부터 물질적인 대가가 있을 경우 대규모로 정치범을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왔음.

- 서독측 
"

법률보호실" 변호사들은 동독측과 예상되는 대규모 석방

거래에는 재정적 . 법률적 . 정치적인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전독성 > 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음,

·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가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래에서

동독측이 요구하는 대가지불을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언 쥑받침이 필요雙고, 냉전기옜던 만쿰 상대편지역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회합 또 는 통신 등 활동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음.

- 서독 
" 

법률보호실" 변호사들은 당시 정계에 영향력을 헝사하던

베를린 출신 신문재벌인 Altel Spr in ger 을 움직여 당시 전독성장관인

Rainer Barzel 에게 이 사업추진을 요 청했고, Barze1은 보수당인

기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충과 협의를 했음.

· 8arzel은 아데나워 수상, 수상실장관, 재무성장관, 기민당 원내의장

들과 협의를 거쳐, 이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을

얻어 냄.

- 이러한 서독정부 결정은 Stange 변호사를 통해 동독측에 전달되었으며,

동독측은 비밀리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조건으로 I, 000명의 정치범을

돈을 받고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음.

· 아울러 동독은 서독측에게 요구하는 석방자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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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했음.

o 양측 정부의 기본적인 결정이 있은 후 서독측은 
"

인도적인 분야에서 연방

정부의 특별노력" (Besondere Bemuehungen der Bundesre 8 ierun g im humani-

taeren Bereich) 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독측과 비밀리에

사업을 시작했음.

- 전독성 베를린지소 정치담당인 RehI in 8er 가 실무주무를 맡아 우선
" 

법률보호실" 에 정리되어 있는 12, 000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l, 000멍을 선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음.

· 비로 이루어진 이 작업은 보안유지문제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을 수 없어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선발시 고려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구속과 판결이유, 헝량, 수감자의 건강상태, 수감자의 가족

상왕, 수감자의 겅럭 둥이었음.

- 동독측은 실제로 이 사업의 실행단계에 이르자 석방자 범위와 관련

조 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음.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장벽의 첫 희생자가 발새한 이후, 서독내에서

대동독 강경론이 우세한 가운데, 서독의 보수당 정부가 이 비밀

사업을 선전적으로 이옹하여 동독을 궁지로 몰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동독지도부에 일기 시작했음,

· 동독측은 처음 사업으로 l ,
000명은 q무 많으니, 500명으로 줄여

출 것을 요청했고, 서독측으로부터 2정적인 답변이 있자 계속

이 사업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여 100명, 60명, 10멍, 최종적으로는

8명으로 결정이 도]었음.

- 서독측이 애초에 기대한 규모에는 휠신 못 미치지만 첫 시도였던 만큼,

동독측으로부터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동독측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음.

· 합의에 관한 그 어떤 문제상의 협정도 없었고 다만, 양측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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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충의 의중을 전하는 동.서독 양측 변호사들에 대한 상호

신뢰에 의해 이 일은 진헝되어야 했음.

- 동독측은 
"

최고위층" 의 재가를 얻어 검찰총장 Josef Streit 와 변호사

Voge l 이 Stasi 의 관여하에, 서독측이 제시한 명단을 기준으로 8명의

선발작업을 벌였음.

. 8명의 최종 선발과 관련하여 동독측은 비밀리에 주진되는 사업

이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하였음.

· 동독측은 이 선발과정에 고 위충이 개입되어 있다는 착신을 서독측에

주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죄목으로 여러 곳에 분산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을 선발했음.

. 특히 당시만해도 서독측이 제시한 명단에는 소련점령치하에서

소련군정에 의해 판결을 받은 정치범이 많았지만, 동독은 소련을

의식하여 이 숫자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 하였음.

- 개략적으로만 파악된 최종적으로 확정된 5명의 구성은'다음과 같음.

· 소련군정 재판소에 의해 종신형을 받은 1명

· 서독기민당, 사민당, 서독자민당, 서독노조와 각각 연계를 갖고

소 위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정치적 확신범

각 1명씩 4명

. 자발적으로 동독체제의 폭력지배에 대해 항거하다 구속된 정치범

1명 등임,

- 서독측은 이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혔는데, 사업의 첫 해인

1963년도에는 서독측 중개 변호사인 Stan 8e 를 통해 8명에 대해

총 320,000 DM이 현금으로 동독측 변호사 Voge l에게 전해졌음.

. 각 정치범 1인에 대한 가격이 동.서독 양측에 의해 협상되었는데,

정치범의 정치적인 비중과 개인적인 학력 . 경력을 기준으로 가격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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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고 있지 않음,

- 동독측은 서독측이 지불하기 젼에 우선 3명을 석방하여 사업진행의

성의를 보였으며, 서독측으로부터 대가가 전달된 이후 나머지를

석방하였,음,

. 서독측 변호사 Stan ge 가 동베를린에서 이들을 호송해왔으며,

서베를린에서는 
"

법骨보호실" 로 넘겨져 서독에서 정착하는데

대한 도움을 밭았음.

<지營방식 및 거래>

o 국가적 차원에서는 1963년 (Adenauer 수상, Hazel 전독성 장관시 ) 처음으로

32만 OM의 현금을 지블하고, 8명의 정치범을 석방해 왔음,

- 그 러나 이러한 0M 직접 이전은 동독과의 정치범 석방 거래 지불에서

유일한 예외로 냉전시 경화인 DM을 동독에 직접 이전하는 것을

서방동맹권과 보수당인 기민당 정치가들은 허용하려 하지 않았음.

. 당시만해도 서방측의 평화전략이 태동되는 단계에 불과하고

대 동구권 경제봉쇄정책을 철척으로 삼았던 엄연한 냉전시대

였으므로, 동독으로 유 된 경화가 군사 및 전략물자 구입에

쓰 여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음.

· 서독정부는 따라서 기존의 내독무역상의 믈자제꽁 (물론

내독무역은 청산단위 VE를 통해 상호정산하지만, 정치범 거래에

있어서는 서독측의 일반적인 이전임 )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합.

- 19셧년 7월 연방정부가 본격적인 정치범 석방을 추진하면서 대가로

교회를 통한 물자지원방식을 택하기로 방침을 확정함.

· 서독교회에서는 1957년부터 동독의 교회와 교 회산하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 서독으로부터 외환의 이전이 불가능함을 감안 동독측의

대외무역성을 파트너로 하여 동독이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금액만큼 동독정부가 동독의 교회를 도 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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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방식을 취해 왔음.

. 서독정부는 인신매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또 한 외환을 동독에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정치범 석방거래시

교회를 통한 이러한 물자공급방식을 택하기로 항.

. 교회측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사업을 구별하기 위해, 순수하게 동독측

교 회를 돕기위한 사업을 A형 교 회사업 (Kirchengeschaeft A),

정치범 석방을 위한 사업은 B형 교 호1사업 (Kirchengeschaeft B)라고

명명했음,

- 당시 내독관계성은 신교구호단체인 Diakonisches Werk 부회장언

Ludwi g Geissel 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1982넌까지 Geisse1이,

그 이후에는 Diakonischew Werk 회장이 A형 교회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B형 교회사업을 수행했음.

. B형 교 회사업은 기관으로서 Diakoni5Ches Werk 에 연방정부가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A형 교회사업을 추젼했던 Geisse1 이나

그 이후 회장개언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Diakonisches 1」ilerk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았음.

o A형 교 회사업의 경우 서독측 주립교회 전권위잉자 (초기 Geisse니가

동독측의 대외무역성의 대표자와 협상을 벌였는데, 1955년 대외무역성

산하에 외환용 대외무역총괄회사 
" l(oko'가 신설되면서부터 l(oko의 책임자였던 .

Schalck (대외무역성 차관이자 동독외환확보의 총책이었으며, 내독관계

비밀협상의 동독측 주역이었음)와 제공물자에 관해 협상을 벌였음.

- 서독교회는 동독측이 요구하는 물자중 COCOM - list 에 들어있지않는

. 물자를 국제시장에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EKO (신교연합회 ) 예산으로

구입하여 동독에 제공했음.

. 동독은 q독무역으로나 0014ECON국가로부터 유리하게 구입할 수 엾는

산업용 원자재를 요구했는데, 주로 품목은 초창기 미국산

코우크스석탄, 면화, 철강석 등에서 나중에는 원유, 구리 , 은,

고무원료, 주석원광, 수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원두커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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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에 절대적으로 외환이 필요한 물품을 거의 망라하게 되었음.

- 이와같은 원자재는 거의 대부분 외국산이었으므로, 내독무역이 아닌

통과무역상의 물자공급으로 상품송장에 T (Warenbeg[eitschein T)로

표시되며, 서독연방경제성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 은, 옥수수와 같이 서독이 원산지인 품목은 내독무역의 일尋으로

상품송장에 U (Warenb%leitschein U, U 는 unen t ge ltlich 의

약자로 무상이라는 표시임 )로 표시되었으며, 내독무역 품목과 같이

제세공과금이 면제되었음.

- 이렇게 동독에 제공된 물품은 동독에서 현시가를 동독 마르크로 환산

(후일에는 외환용 마르크인 Valuta-Mark 로 환산) 동독 독일무역은행

(Deutsche HandelNbank)의 회계장부의 대변에 기입되고, 그 총액만큼이

교 회를 위해 쓰여지도록 되어 있었음,
A

. A 형 교 호1사업은 신 . 구교가 공히 재정부담을 히였는 바,

1957 - 1990 년간 충 26억 ON 어치를 동독에 공급했으며 ,
그 중

21 억 D[4은 신교가, 7 억 DM은 구교가 부담하였음.

. 이 러한 총물자공급액의 50%는 q독관계성의 예산 (예산항목 6852니

으로 보조되었음,

o 정치범 석방을 위한 B 형 교1 ]사업의 경우 1964년부터 A 형 교회사업방식에

따라 전적으로 내독관계성 예산을 통해 수행되었음.

- 처음 시작 연도인 1964년에는 전적으로 동.독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버터, 식용유, 커피가 전체 제공물량의 2/3에 달했으나,

)965년부터 산업용 원자재의 비올이 늘어나기 시작함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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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1976 8형 교회사업에 의해 동독에 제공된 품목
譽

단위 : 빽만 Dd

1원유 T
'

l - - - - - - - 16.9 18.3 8.O Il 
.
5 24.0 32. l

'

l

l 싸柱 1 1 - Il.8 - - - 7.0 ·. · 22.0 10. l 4.5 8.0 12.0 IO. 5 1
l ·l U l - 2.8 2.0 25.0 4.0 9.8 19.0 20.3 ·2.0 6.0 40.2 24. 5 49. I l
l · t - ·.· - - ·.‥.‥.‥.‥. ….….· 30. 0 30. · ]
1수은 7니 - - 2.7 - 0. 5 - 0.s 2.0 4. 6 l.5 2. 5 7. 5 8. I l
l 促 0 1 - - - - - - - l.0 7. 0 - - - - l
1첨 0 1 - - - - 3.0 - a.O Il .

0 ·, · 4.0 - 6.· - l
1局 · l - - - - - - - l .

o ·. 5 - 3. 5 - - l
12巷 삐 - - - - - - - 2.0 l. 5 4. 5 2. · - - l
i 벼 U l - 34. l - - - 7. l - - - Il. · - - - l
1벌科 T I 7. l 5. l 5.0 - - - - - - - - - - l
l 荊얘 l o. 5 7. 3 15. l 5,2 12.0 e.9 2.0 - ·. · - - - - l
l 슨 U 1 2. 7 l
1이 T 1 8. 5 l
l l i

1韓 
T 

I 
l 

·
o l'·0 

l
i‥ · l‥.· i
i 용유 T ] 2.2 2.3

1
1

- - - 

-

- -F------------------------------ 軻 1

l )07.9 67.7 24.8 01.5 28.4 시.9 50.7 84.2 59, 5 54. 0 88. 1 104.0 129.9 [i龜 
- - - - - - - -

醫 -
- - - - -

- 동독측은 제품결정시 1965년부터 소비제품보다는 외환절약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를

선호하였으며, 비밀협상에서 서독측에 의해 이e]한 울자의 공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범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 서독측은 당시 동독측의 이러한 요구를 숭락하는 방향에서 정치적인

기본방향에 관해 결정을 하였으며, 결국 B형 교회사업에

있어서 동독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나

소비재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음.

. 더구나 고 회단체나 실무부처인 내독관계성은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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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용 원자재중 상품송장에 U로 표시된 품목보다

상품송장에 f로 표시된 국제현믈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금방

상품화할 수 있는 물자 (Boersenwaren)의 비중이 커져 갔음,

. U로 표 시되는 물자는 독일에서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동독으로

확실히 수송이 되나, T로 표시되는 물자는 외국산으로 연방경제성은

이 물자가 교 회사업(A형 . B형을 막론하고)인 만큼 외국에서 동독으로

수송되는 것에 대해 어떤 동제를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물자제공을 허가하기 때문에 이 물자가 동독에서

주민들을 위해 직접 소비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얼마든지 재판매될

수 있었음.

- B 형 교%1사업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물자는 원유, 산업용 다이아몬드,

구리 , 은 둥이있음.

. 19y9년 동독측이 0로 표시된 물품인 구리에 대해 산업기술상 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른 1로 표시되는 품목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요 청이 있은 이후, B0년대 말에는 B 형 교 회사업 물품중

0로 표 시된 물품은 은밖에 남지 않았음.

. 이러한 6 형 교회사업 제공물자 품목의 번경은 
" l(oko'의 총책인

Schaick 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품목선택이 이루어졌옴.

. 심지어 U로 표시된 물품마저도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후에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매되기도 雙는데, 이4한 U로 표시된 물품의

재판매는 수송 및 창고보관 비용이 많이 들었음.

· 1로 표 시된 물품 중 국제현·물시장에서 인기있는 물자와 원유는

이 러한 수송 및 창고보관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신속하게 관계서류

(청구서, 품질보중서, 선하중권, 보관중명서 등)의 인도로 외환과

직접 바꾸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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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이 B형 교회사업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를 해외에 재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 여졌는지에 대해서는 1990년 통독을

즈 음해서 밝혀지기 시작했음,

- Peter Przyby 1ski는 구동독 정치국원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책에서

이러한 돈이 1974년부터 동독 독일무역은형 (Deutsche Hande1shank)

서기장 구좌 (Generalsekretaerkonto> 번호 0628 에 입금됐다고

밝히고 있음. (Peter Prz yby 1ski 책 
"

Tatcrt Pol itbuero 
'

Band l, 2,

1991 · 1992 참조)

· 독일무역은행은 이 돈을 외국에 투자하여 외환중식의 수단으로

삼았음.

· 호네커 당 서기장은 입금된 금액중 1년에 1억 Valuta- 마르크까지

자유로이 사용 .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음.

·

"

Die Zeit' 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통독직전 1989년 12읠 현재

구좌잔액은 2 105 껏1 054 (약 21억 ) Valuta- 마르크로 나타나 있음.

· 이 잔액은 통독이후 연방정부가 구동독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고스란히 서독측으로 되돌려졌음.

- 연방은행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1963-1990년 동안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정치범 석방을 위해 지불한 대가가 총 34억 6천만 OM

임으로 (l Valuta- 마르크를 1 DM으로 환산할 경우) 총 지불액중

l/2이 넘는 액수가 쓰 이지 않고 회수된 셈임.

· 동독정부는 B형 교 회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동독주민들을 위해

쓰 지는 않았지만, 통독이후 반 이상을 남겨놓고 쓰 지 않아

통독이후 서독측에 의해 11수되었음.

- B형 교 회사업 이외에 통과여격일괄금 (fransitpauscha[이 등 그 밖에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지불한 돈들이 이러한 서기장 구좌에 입금되어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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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독이 주권국가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있던

당시의 내독관계내에서는 서독이 동독으로 하여금 정치범 석방을

통해 획득한 돈을 동독주먼들을 위해 유용하게 어떻게 쓰 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임.

. 그것은 "

접촉을 통한 번화정책'으로 특징지9]지는 내독관계에서

어렬 수 없이 서독측이 감수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희생이었음.

o 서독정부가 1970년대부터 동독에 대해 외환을 다른 경로 (통과여객일괄금 둥)

를 통해 송금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B형 교회사업의 경우도 차라리 직접

DM을 은행을 통해 송금했었으면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과 물자거래에 따르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였음,

- . 이미 70년대초 대동독 화해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는 동독이 외환을

획득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냉전적인 사고방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중 대동독 DM 지불액과 비교하여 B 형 교회사업

지출액이 그 렇게 크 지 않았기 때문임.

. 대동독 GM 송금액과 B 형 교 회사업 지츨액 비교 (단위 : 백만 떠)

l l DM 송금 
'( 

B t ]사Y 출 l
- - - -

. L----------.---- l--------.-- - - - . - - - l

): l : ! : : l
l ,,,, i ,,44, , l ,,,. , l
Ltt L JEJ J. 22J

- 그러나 정치범 석방거래가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긴 하나

반대급부로시 직접 돈을 제공할 경우 동독측에게 인신매매라는 비난이

국제적으로 제기될 우81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측 교 회라는 매개단체를

통한 물자제공 방식이 계속 통용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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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卷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Erfassungsste11이
T

o 설치근3

- 베를린장벽 설치로 인하여 동독지역과의 왕래가 차단된 이후 각 주

법무장관회의('61.10.25-27>에서 동독지역에서 자행되는 반법치국가적,

정치적 폭형사례를 기록하기 위하여 q더삭셴주 법무성 산하에 임무

수형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것을 결의함.

- 니더삭셴주 국경근방 도시인 Salz 8 itter에 이 기관이 설립된 것은

q더삭셴주가 가장 동독과의 국경이 길었고, 국경근방 도시중 Sa[z g ltter 가

지방법원이 소 재한 비교적 큰 도시옜기 때운이었음.

- q더작센주 법무장관은 
'

Sl. II. 15자 발령을 통해 Salz8itter에 주 법무부

부속 동독지역 정치적 폭형사례 기록보존소를 설립했으며, 
'

61. Il 
.
24자로

공무를 개시함. .

o 조 직 : 총 7명

- 검사 2명 : 고등검사' 1명(소장), 평겸사 1명

· 고 등검사는 주1회 근무, 평검사는 주2회 근무

- 주 법무성 공무원(실무책임자) 1명

- 계약적 공무원(기록전문요원) 4명

o 임무 및 기능

- 서독졍부는 동독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적 견지에서(인권보호적 기능),

통일후의 법치국가적 질서확립을 엽두에 두고 정치적 가해의 수단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되면, 또는 동독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그러한 자연법적 질서를 어긴 악형은 처벌 받는다는

경고를 통해 가해자들로 하여금 그 폭력형위를 자제토록 하기위해(경고적

기눙) 설치되고 운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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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이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은 형사소추권은 飢고 동독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헝되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례의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사래를 사례 및 관게인 이름별로 분류기록하고 그 중거서류를 보존함.

. 거주이전의 자유 또 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채 정권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여 지거나, 지시되거나 또는 묵인된 모든 형태의 살인행위

및 그 미수행위

.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q무 과도한, 인도주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형벌을 선고한 테러적 판결

. 수사과정중 또는 형사재판상의 조사를 구실로 행하여진 내지는 형무소

수감자에게 자행된 부당행위로서, 이것이"동독의 정치폭력체제의

표현"으로 드 러나는 경우

, 서독 형법 220조 a(종족살인), 23t조 a (납치 > 및 241조 a (정치적

무고)에 따른 처벌사항으로 인정되는 제 형위

- 폭력헝우1 사례에 관하여 충분한 혐의접이 있을 경우 이는 기록로1며,

그 이후의 절차는 행위의 유형별로 달라짐.
고

. 살인행위의 경우 사실관계는 광범위하게 규명되었음. 특히 중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경찰의 심문을 받으머, 그밖의 모든 제공중거들이 수집됨.

이에 의거 범행혐의가 현저하여, 판사에 의한 중거확보 또는 구속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 건은 형사소송법 제 [3조 a에 따라

관할법원 결정을 위해 연방 대법원으로 이송되며, 다음 절차는 관할법원의

검찰청이 인수하여, 후속조치를 취했음. 폭형사례 기록보존소는 형사

소송법상의 검찰이 아q기 때문에 상기절차는 필수적이었음. 이를테면

본 부서가 독자적으로 판사에 의한 중인심문 따위를 신청할 수는 없었음,

· 가혹행위와 관련, 
"

동독내의 정치폭력체제의 표현"으로 분명히 평가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사례는 수형자들이 가해사레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교도관들의 부당헹위로서, 이것이 동독 정치지도충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시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묵인되었음은 확인되지 않았었음.

이러한 사례는 폭헝사례 기록보존소에 의해 동독의 각 형무소별 서류철에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기재되며 전술에 입각하여 범헝자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은 추가로 알파벳 순의 명부에 기록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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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치적 무고로 기록된 경우는 형집형기간 동안에 있었던 정탐행위

내지는 탈출계획을 동독관헌에 밀고하는 형위들이 주를 이룸. 이 경우

사건의 전상규명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혐의만으로는 연방대 원에 의한 관할 원 결정과 담당

검찰청의 사건처리를 의퇴할 수 飢었음. 따라서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사례는 기록하는 정도로만 업무를 한정지었,으며, 물론 피해

인물이 서독으로 넘어올 경우, 수집보관자료는 활용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사건은 피해자 거주지역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됨.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유죄판결 사례를 주로 다룸.

, 본 사례는 서독 또는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는 피해자가 폭형사례 기록

보존소가 주도하는 심문과정에서 자신과 동료 죄수들의 불운에 대해

보고를 함으로써 공개된 바 있음, 이 경우 기록보존소는 판결사례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중거자료가 수집될때 이는 기록

되었는데, 소위 
'

공화국 탈주'로 인한 1년 이상의 금고형 판결사례가

주였으며, 피해자와 중인의 싶문절차가 종료힐과 동시에 기록보존소의

소관영역에서 제외로1었음. .

o 기록절차

- 관계인들로부터 자료·정보 수집

· 서득에서 댓가를 지불하고 동독으로부터 구해온 정치범들(63년부터

약 33,000명 ) 중언

· 동독지역으로 탈출한 군인(베를린장벽 설치이후 약 2,600명 )들 증언

. 동독에서 발헝되는 각종 시사지, 간형물 등에서 사례 수집

.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친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전화를 통한

피해사례 수집 (전화는 도 청당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했음)

. 동독지역을 방문한 서독사람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례 수졉

. 합법 이주자들로부터 사례수집

. 기타 연방 정보기관과 협조

- 355 -



- S.l. g itter 의 Erfassun gss tel le 에서 각주 경찰에 명단을 봉보하여 관계인이

서득지역에 와있는 경우, 질문서를 보내 진술청취 및 조사

. 국경선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발포행위의 경우는 국경수비대에서

조사서를 작성함.

- 진술조사를 마省 질문서는 다시 Salz g itter 에 있는 Erfassun gss te[Ie로
W

보내져 정리되며, 骨퓨터에 입력 수록됨.

- 30년동안 EO, 000명의 관계인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IO, 000명은

형사소추가 가능한 피의자들이고, 70, 000명의 관계중인 및 피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판겁사도 6, 500명이나 수록되어 있음,

- Salz g i tter의 Erfassun gss te[Ie는 형사사건만 기록하고 민사사건의 겅우,

특히 재산권의 경우는 정치적 박해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경우 이외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o 설립시 모범으로 샅은 기관

- 바덴뷔템베르그 주의 Ludwigsburg에 소재한 전후 전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처벌하기 위한 나찌만행 기록소인 Zentra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1tung

o 통일이후 중요한 역할 담당

- 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체계를 세우는데 있어 과거 전력이 깨꿋한

· 검사를 선발하는 주요한 중거자료 제공

- 동독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통일후 신체상, 재산상의 복권,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중거자료 제공

- 신설주의 사법체계 수립후 과거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중거자료 제공

- 통일과 더불어 애초의 기록기능을 이미 상실했으며

자료의 대부분이 이미 Kob1enz의 중앙문서 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동독 이 T-('91) 해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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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관의 운영문제

예산과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q더삭센주 무성 산하에 설치되어 관할에

속혔으나, 그 무수행81 있%서는 완전 중앙독$ 관 %할을 하였음.

. 각 각주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각주 법무장관'회의에서 q더삭셴주

법무장관을 통해 의견을 표명兎지만

. 사건별 기록업무는 직접 각 주정부 경촬에 지시하여 수형합.

. 동독정부는 이 관 존재 자체를 동독정부에 대한 내 간섭 라고 반발하

이 기판의 해체를 주장해 왔음.

- 동독은 동 기록보존소를"서독이 독일을 단독으로 대표하겠다는 저의에서

서독법원의 주권확대를 목적으로 현법상의 국민권 실행을 빙자하여 동독

국민을 불법적으로 박해하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기관"이라고 간주혔음.

-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서독법원이 동독내에서 동독독일인에 의한 행위를

형법상의 관점에서 법률헝위로 인정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서독형법 제7조 2항의 1호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범형시 독일형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됨 : 범행이 범형지에서 처벌대상이 되고 범헝자가 범행시 독일인

이)]나 또는 범행후 독일인이 되었을 우 .

- 기본조약의 합헌성에 대한 73. 7. 01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확인판결에 의거

서독정부는 동독을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아q했음.

- 서독형법 제7조 2항 1호의 의미에서는 마치 동독이 외국처럼 다루어지나,

동독주민은 위에서 언급한 판결에 의하면 기본법상 독일인이기 때문에

서독의 법원은 동독에서 벌어진 범형이 동독에서도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 서독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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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UN등 국제기구를 통한 동독인권문제 거론

. UN을 동해 개별 국가들의 국제인권협약 이헝 여부骨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인권위원피에 보고서 제출, 국가별 소원( Staatenbeschwerd이

제기, 개인별 소원 (Individualbeschv/Brde) 제기 둥 3가지가 있었음.

- 국제인권협약 서명국들은 국제인권협약 제 40조에 따라 Uhf 인권위원회

(동 협약 제2B조 1할에 의거 1977년 처음 구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독은 각각 1인의 국제법 학자가 창여함 ;

Ausschuss fuer Menschenrechte)에 동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내의 제반조치들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대해 UN 인권위원회는 보고서 제출국에 대해 보고서 내용舍

심사한 푸 일반적으로 소견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각 서명당사국들은 보고 형식을 통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기된

인권침해사례지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안권현실을

정당화해 갔음.

- 동 협약 제 41조에 의하면 서명국들은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헝을 하지 않는다고 의의를 제기하는 국가별 소원 (Staaten-

beschwerde)을 재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국가별 소원제기는 동 조 항에 의거 소원제기를 받아

들인다는 서명 국가별 숭복선언 (Unterwerfungserk1aerung)을

전제로 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서독은 1976년 4월에

이 언을 한 반면, 동독은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동·서독관계와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 이 선언을 거부함으로써 이 방법을 통한

동독에 대한 서독측의 인권개선 희망은 실현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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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핀침해국에게 그 어떤 법적인 죠치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음.

· 또한 국가별 소원제기에 의해 작성된 국제인권위 보고서 자체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다른 국가 인권상황을 거론하는 그 자체를 꺼려 雙으며,

국제적으로 법적인 제재조치의 마련보다 외교체널을 통한

영향력 형사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인권상황개선

효과는 미미했음,

· UN 인권위왼11는 다른 서명국가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원제기국의

보고를 접수하고, 소원제기 대상국가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양 국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UM 언권위는

보고서를 작성 · 발간하게 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를 관련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 활동을 일단 마감함.

· 만약 관련 당사국들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는 인권위원회는

동 협약 제42조에 따라 사례별 특별위원회 (Ad-hoc-VergIeichs-

ko飜1ssion)를 설치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 해결을 위한 장표 을 하고, 관련국들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면 관련국들도 0개월 이내에 이 특별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표 령해야 하나, 이 경우도 관련 당사국이

동의여부 입장표명을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동 협약 추가의정서인 Faku1tativ pro tokoll 제 1조에 의하면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개인별 소원제기 (Individualbeschwerde)

가능성이 있었음.

·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동 협약에 규정된 인권침해에

의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각 개별국민에게 소원을 제기케

하고, 이를 인권위원회가 심사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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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나 동 협약 서명국이면서도,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11가 서면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동독과 서독은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아, 내독간에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소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편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가눙성이 없었음.

o 국가별 소원제기나, 개인별 소원제기 방식을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을

거론할 수 있는 가눙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단지 UN/ 안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 스스로

보고토록 하고 UN 인진위의 질문에 대해 동독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국제기구(UN)을 통한 동독인권문제거론의 한계가 있었음.

o 동독측은 UN 인권위원회에 1977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il 보고 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제 2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동독축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독은 동 보고 서에서 헌법과 인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담긴

선언적인 명제만을 언급하였지, 실제 인권의 헌황과 경험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동독측 보고서에 나타난 동독의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음,

· 평화의 유지가 국제인권협약에 담겨있는 제반 규정을 실현하고,

담보하는 불가결한 조건임.

· 국경의 수호와 -7조건적인 헌 국경의 인정만이 어떤 정책이

평화보장과 인간의 이익중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리는 시금석임,

· 시민적 · 정치적인 제 권리 보장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인

제 권리 보 장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서로 한편이

다른 한편을 규정짓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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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시민적 . 정치적인

제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셩활조건이 창출될. 이러한

실질적인 조건 충족을 통해서만 동독의 모든 주민이 차별없이

그 들의 권리를 형사할 수 있음,

· 정치적인 제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 장되는 다음과 같은 권리 즉, 
"

노 동의 권리', 
"

교육받을

. 권 
'

,

"

자유와 휴가 권 
'

,

"

4강보호와 노w 본호
권리', 

"

주거공간의 확보 권리'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모든 인권은 그 권리가 동독헌법의 기본정신과 목표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보장될.

- 보고서 제출 이후 동독측 대표의 구두전술과 이에 대한 인권위 소속

국제법 전문가 (서독측에서도 참여함)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인권위측의 국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지적에 대해 동독측은 주로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음.

· 거주이전 및 이주자유 제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주불허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 취해질 수 있으며

그 것은 국제인권협약 제12조와 제13조의 예외조항에 보장되어 있다고

항볜함.

·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형위 지적에 대해서는 동.서독간의

국경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국가간의 국경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1982년도 국경법 및

그 법운용상의 실제상황과 국제인권협약 제6조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항.

· 정치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동독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 없으므로 동독에는 정치범이 없으나,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시즘적이며 군사적인 선전을 하는 행위같은

범죄형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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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동독주민들의 이주·탈출과 서독정부의 대처

가. 과거 동독주민들의 이주·탈출 현황

(p 베骨린 장벽 설치 (' 61) 이전

0 동독측의 국졍차단 조치

- 전승 4대국의 양 점 령지 역 군사분계선 분할 ('46)
- 동독今의 내독간 국경통행 제한 조치 ('53)

. 국경에 관한 시행 렁 제정

. 탈출자 방지를 위한 총기사용 허용

0 이주 · 탈출 유형

-

1 52넌이 후 전 기 간동안 내독간 국경은 완전히 차단되 었

으므로, 4대국 합의에 의해 비교적 왕래가 자유로웠던

베를린을 이 용 탈출, 피 난

0 주요 이주동기 : 정 치적 인 원인 (기본권 제한, 정 치활동 금지:

경제 적 인 원인 (강제집 단화, 국유화o]1 반발)

0 총 이주 · 탈출자 : 약 260만명

卷 Ii-]]를린장벽 설치 이후부터 
1 89년 여름까지

0 동독측의 국경봉쇄 및 이주정책

- 베를린 장벽 및 내독간 국경 완전 봉쇄 (네1)

- 봉쇄조치와 아울러 국제적 인 비 난을 고려 제한적 합법

이주정책 마련 ('62)

· 연.금수령 연령 (어 : 60세, 남: 65세) 이상의 경제적 무능

력지-, 서독정부와의 비 밀거래로 석방된 반체제 정치범
을 중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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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 기본조약 체결이후 내독간 국경에 더 많은 차단장치 설치

(171 전자감응 자동발사기 설치, 
'

75 지뢰매설)

- 국경 법 제정으로 탈출자에 대한 총기사용 법제화 ('82) 
.

0 이주 · 탈출 유형

- 내독갼 국경 및 베를린 장벽 탈출자
. 죽음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어 탈출

- 제3국 소재 서독공관을 통한 탈출자
. 동독주민들이 비교적 여행 이 용이했턴 동구권국가 이 용

- 동독정부로부터 허 가를 받아 / {-1독지 역을 방문중 서독에

체류한 자

- 동베를린 주재 A-1독 상주대표부 농성 · 점거틀 통해 동독

정부로부터 합법 이주를 허용 받은 자

o 주요 이주동기

- 정치적 인 원인 (의사표헌의 자유 결핍, 정치적 억 압,

여행가능성 제한) ,

- 경제적 인 원인 (불량한 생활필수품 공급, 미래에 대한

희 망부재)

o 총 이주 · 탈출자 수 : 약 6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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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1 89여름부터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발효 ('90, 6. 30) 이전까지

0 이주 . 닫출 유형

- 브레즈네프독트린 페기 이후 유리한 국제환경 이용한 대규모

출 · 피 난 (' 89년 여름)

. 동구 국가에로의 휴가를 이 용한 대규모 탈출이 발단

되어 체코 · 폴랜드 · 헝가리 주재 서독대사관 점거, 서독

으로 o ]주 요구

. 동베를린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점거 서독으로 이주 요구

- 베를린 장벽 개 방('89, 11) 이후부터는 자유로이 이주 가눙

0 주요 이주동기

- 동독지도부의 개 혁 · 개 방 거부에 대한 집 단적 저항

- 베를린 징-벽 개 방 이 후에는 1동 · 서독 지 역 간 신속한 새활
수준의 평 화기 대, 동독지 역 내 경제 · 사회적 불안

0 총 이주 · 탈출자 : 34만 ('89) ,
24만 ('90)

나. 이주민·탈출자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처

1 법적 인 근거 마런

0 서독 기본법 제정 이전

- 점 령 정부가 피 난민 수용기준 마련

0 서독 기본볍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 (11조) 와 구 동독주민

들도 서독주민과 같은 독일국적 소 지 (116조) 가 규정됨에

따리-, 동독으로부터 의 피 난민 수용에 관한 법률제정 毛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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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 「긴급수용법」 (Nolau[nahmegeselz) 및 동 시행 령 제 (!50)

- 동독 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화

- 양독간의 정치상황을 고 려, 동독으로부터 지 나친 피 난민
유입을 적절하게 법적으로 통제

- 피 난민을 수용할 각 지 방정부의 경제 . 사회적 여건을 고 려
이들을 배분

a

- 피 난민이 새로운 체제에 조 속히 동화될 수 있도록 정 착
지원

0 「긴급수용법」 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153)

- 서독 기본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지 역으로부터 온

피 난민에게도 적 용된다고 판시

- 동독주민들이 일단 서독으로 이주 . 탈출을 할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없이 서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확정함

慘 서독정부의 동독 이주 . 탈출자 지원 내 역 
.

o 피 난민들은 국경부근 도시 (베를린, 기%) 에 설치된 수용소
에서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고, 정착할 도 시에 도 착할 때까지
정착안내를 받음

o 긴급수용소 체재시 제공되는 혜택

- 연방정부에 의한 일회 보조금 : 1인당 200 DM

- 주정부에 의한 보조금 : 가장 30 DM

가족 1인당 15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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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에 대한 용돈 : 가장 15 DM

(Hessen 주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재원) 가족 1인당 10 OM

- 직 업정 착, 사회정 착, 보조, 혜택에 관한 상담
- 숙식 및 숙식비
- 건강진단 및 의료/{-]비스 (필요시)

- 종교단체o]'l 의한 의복제공
- 향후의 주거지니- 주립 임시수용소까지의 차표

- 긴급수용소로 부9 향후 주거지까지의 이삿짐 운송
- 대학진학상담

0 신청자의 요% (개 인의 연고관계) 에 따르거 나, 주정부의
사정에' 따른 정 착가능성 (직장, 주택 등)을 고려 수용될

주를 결정

0 정 착할 지 방에 도 착한 이후 정 착 지원

- 거주지 마련
- 친인척 이 나 기 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 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수용소에 기거
· 주택 소개
· 주택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

연방정부는 피난민 복지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주정부에
재정지원함. 주정부는 이 예산읕 자체예산과 함께 긴급

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
·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택건설법 (Wobau ) 제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
대해){-]는 향후 5년동안 주택 입주상의 혜택을 줌

- 생활상담과 후견
·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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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섕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 리 융자 
'

· 독신자 : 3, 0000M

·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기본액 : 4, 000 DM

기타 가족 1인당 : 1
,

000 DM

· 최고액 : 10
,

000 DM

- 연방실향먼법 (Bundesvertriebenengese(2 : BVFG) 제92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학교졸업증명서나 직 업교육 자격

증명서의 인정

- 연방교육촉진법 (Bundesaushi 1dungs{oerderungsgesetz :

BAITEG) 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진학, 제한적으로 방송

통신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원

· 대학진학시 최고연령 이 30세 (서독에서는 30세가 되 면

융자를 받지 못하니- 특별한 근거제출시 동법의 예외

규정 적용) 에 달하더 라도 장학금 융자 지원

- 대졸자(30세에서 50세 사이) 사회진출을 위한 보조

· 자격증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 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 업정 착이 가능하도록 학업추가이수시 장학금

혜택

· 동독에/{-j 취득한 졸업증이 완전히 인정된다 하더 라도
서독대학에서 추가연구를 마쳐야 적정한 직업정착이

가능하게 될 경우 학업 이수에 따른 보조

- 자녀 수당지급

· 연방자녀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에 t다라 특별한
조견이 제시되는 한 이주후에도 동독,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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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 질병급부금

. 법정절병보험에 가입한 자는 서독에서 적용되는 질병보

험 법에 따라 졀병보험으로부터 급부금을 받음,

. 동독에서 온 이주민으로서 / {-1독에 도착한 지 3개월 이내

에 질병 이 발생할 경우 질병 급부금 지원을 신청할 권한

이 있음,

. 질병급부금은 단체협 약임급의 최고 80%, 혹은 최고 최종

실직수당 만큼일,

- 연급보험

. 서독에서 적 용되는 현금법에 따른 개 벌적 급부금을 받음,
l

. 동독, 동베를린에서의 기 어급 불입기간을 산정해 줌.

. 1945, 1. 1 - 1949. 12. 31 중의 기간, 강제 이주기 간 내지

피 난기 간, 도 착이후에 본인의 과실없이 질벙 이 L [ 실직에

의해 근무하지 않은 기 간도 일반적으로 산정해 준.

. 과거의 자영 업자도 기 어금을 추가로 납입하먼 연금대상
으로 고려

- 실업보험

· 동독, 동베를린에/{d의 정치적 이유로 박해에 의한 실직

기 간도 취 업기 간에 고러

.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을 실업수당 및 실직지원금 계산시
고려

· 자엉 업을 주업으로 하거 나 그 가족으로서 자영 업을 도 왔

던 기 간을 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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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수가 최소 1명 이상인 실직자일 경우 단체협 약임금
(실수령액) 의 68%

· 독신자는 단체협 약임금(실수령액) 의 63%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동독, 동베를린에서 발생했던. 산재의 경우에도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전쟁희새자 원호

· 연방원호법 (Bundesversorgungsgese(Z : BV이 제 1조 에
따라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는 신청할 경우 건강과 경제
력 피해에 대한 원호를 받음.

· 1945년 5월 8일 이전에 조국을 위해 근무하다가 신체의

장애를 받았거 나, 1945년 5월 9일 이후 조국을 위한 병 역
의무 수행시 신체의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도 원호대상이

됨.

·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할 경우 원호혜턱을 받음.

- 연방사회부조법 (Sundessozia1hi lfe gese t z) 에 따른 지원

· 생계비 지원
· 주택 임 대료 지원
· 난방비 보조금
·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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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 발주에 있어 우선적 수주 (BVFG 74조)

- 수공업자 협회에 가입 용이화 (BATG 74조)

- 소득세법 (Einkommemssteuergeselz) 52조 24항, 33a조

1항에 따른 세금면제 및 세제혜택

. 3년간 세금띤제 (일반적 으로 소득세 법 적용지 역에서 주거

신고를 한해 기준 또는 피 난민 수용증멍/{-1가 발급된 해

기준)

. 의복과 가구의 구입에 들어 간 비용에 대한 적정한 금액

을 고려 세금공제

. 공장긴물과 창고에 대한 툭별 감가상각 허 용

- 주택보조금에 대한 특별 먼제액

(주택보조금법 : Wohoge ldcesel z 제16즈J

. 서독이 나 ) <-1베를린으로 주거지를 옮긴지 4년이후 10년이

될때 까지 주택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 게산

시 2, 400 DM까지 공제해줌.

- 학자들에 대한 지원

· 학자들이 학술연구경 력면에)<-1 이주때문에 불이 익을 당할

경우, 연방교육부장관은 서독대학에서의 직 업정착을 위해

최고 2년까지 인건비를 계 약사무직 (최고급수 BAT l la)

기준으로 지급하며 재정지원힘.

·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은 서독에 있는 대학이 나 연구기판이

상기학자를 계속 채용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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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 업 개 업지원

. 유럽개 발계회 (BEP) 기 업신설프로그램 (제조업) 에 의한

유리한 조 건의 융자

. 기 업션설목적으로 체결된 저축계 약을 근거로 한 저축에

대한 저축장려보조금

- 농업정착(부업)을 위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 전쟁포로보상법 (Kriegsge{angenenentschaedigungsgese(Z)

에 따른 구 전쟁표로에 대한 보상

. 구 전쟁포로에 대한 귀향민채 단의 지원 및 연금조정금
보상

/

- 구속자지원법 (Hae(t I in2shi l [egesetz) 에 따른 지원

(구 정치범 지원재난의 지원 포함)

- 부담조정 법 (Lastenausgleichsgesetz) 에 따른 지원

· 주보상금
· 가구보상금
· 전쟁피해연금
· 정착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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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독주민의 재외서독공관·동독주재서독상주대표부

피난사례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

T 서독정부의 대응 원칙

o 동독측은 「2개 국가론」 더 나아가 「2개 민족론」 에 입긱-
하여 동 · 서독 국민의 차빌성을 강조하머, 동 · 서독간 상이 한
2개 국적 제도를 옹호했음.

- 이에 따라 
' 67년 동독은 독자적 인 국적 법을 제정했으며,

기본조약을 통해 서독이 동독의 국적을 멍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음

0 반면 서독측은 정 치적 인 화해에도 불구하고 최 소한 l]d적 으로

는 분단이전 독일민족의 정통성을 승계하고 있다는 원칙하에,
단일국적 제도를 고수했음,

- 동 또는 동구권에 거주한 -<일인들이 서독으로 이주 .

피 난해 올 겅우 다른 외국인에/]] 요구되는 -j-적 
취<절차

없이, 서독주민이 기본법상 갖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고
보았음

0 따라서 서독 정부는 동 · 서독과 동시에 영사 ·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에서 동독주민이 A-1독의 영사-판, 대사관으로

피난해 온 경우 이들은 독일국적을 가전자로 취급하여 제 반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공했음.

- 동독측은 제3국과 엉사관계에 관한 조약(Konsularver(rag).
동해 이를 저지하러 兎으나, 최 소한 서 방국기-OMI'l/<-1는 서독측

의 입장이 관毛되 었음.

- 동구권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동독측의 입장이 -판철되 어
해당 동독인이 동독측으로 되돌려 보너져 처벌되는 것 이
상례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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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독주민듣중 동구권내 서독재외공관을 이용하여
탈출을 기도하는 자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骨증하자,

서독정부는 이들이 일단 동독으로 되돌려 보내지 더 라도,

서독측이 동독측과 비 밀협상과 거래를 통해 이들이 서독
으로 합법적 인 절차를 거쳐 이주할 수 있도록 노 력했음.

. 서독정부는 동독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요한 인권

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대동독 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
도 동독피난민들의 수용에는 동독정부에 대해 양보가

없었지만, 동구권 재외공관을 이용한 대규모 탈출의 경우
'

향후 내독관계, 주재국의 입장, 동독정부의 입장을 고려

하여 신중을
.
기했음.

o 서독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탈출자 처 리에 있어서 동독지도

부와의 지속적 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화해정책을 계속하면서,

점진적 인 인권상황 개선 (합법 이주 허용)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 점진적 인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권상황 개선

을 관철시키는 정책은 소망스런 목표이기는 해도, 동독으로

하여금 체제 단속 조치를 강화해 점진적 인 인권상황 개선

마저 포 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 래한다고 보았으므로 신

중을 기했음.

. 따라서 서독정부는 재외공관에 이주 희망자가 대거 몰려

들 경우, 동독이주민에 대해서 이들 공관은 잠정적으로

폐쇄하면/{-1, 이들이 외교기관을 이용하지 말고 합법적 인

절차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호소했음.

- 특히 공관을 이용한 탈출 사례들을 보도하는 서독 방송

배체가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이 사태가 내독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 치적 인

쟁점 이 되지 않도록 노 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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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나 동구지 역 공관의 경우는 이들이 동독으로 귀환당

할 경우 처 벌을 받을 수 3]-에 없기 때문에, 동독정부와

비 밀협상채 널 (구 내독관계성 차관 또는 상주대표부 대표와

동독今 변호사 채널) 을 통해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서독

으로 합법 이주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였음.

. 서독정부는 탈출사태의 근본원인이 동독체제의 불안과

주민의 자유이주를 억 압하는 동독지도부의 정책에 기 인

한다고 생각兎지만, 동독정부의 협조없이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독 정부의

체면 살리는 비밀협상 방식을 채택했음.

. 이를 위해 서독정부는 경제적 인 반대 급부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했는데, 특히 
'

84 대규모 이주사태의 경우
동독정부 외환지불 능력 제고를 위한 서독은행의 대형

차관제공(10억 DM) 은 유용한 협상수단이 었,음.

w

0 동 베를린주재 서독상주대표부의 경우는 서독정부가 이주 ·

피 난민 문제로 동독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동독주모1

영사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음.

- 다만 동독주민들이 이주목적 관철을 위해 서독 상주대표부
를 점거 · 농성한 사례 가 있어 서독정부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였음.

卷 / {-1독정부의 구체적 대응 사레

0 1984년 동독주민 (6명) 의 이주목적 관철을 위한 동독주재

미대사관 점거사례

- 서독정부는 즉각 비 밀협상 채널을 가동, 이들이 합법적으
로 처 벌없이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동독정부와 타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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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84년 동독주민 (50명) 서독 상주대표부 점거사례

- 동독측과 비밀협상채널 유지하며, 이들의 합법 이주가 허용
되도록 동독정부와 타협

· 현역군인 1명, 퇴 역군인 1명, 퇴직공무원 1명의 처 리가

쟁점 이 었으나 서독측의 노 력으로 전원 서독으로 이주함.

- 이주목적으로 공관을 악용하는 동독주민들에게 서독 상주
대표부측의 성명 발표

· 양독간에 건장이 고조 되어 기존 내독관계 훼손과 이에

따른 합법 이주 사업 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제 당부

- 동독주민에 대한 잠정적인 공관 폐쇄 (5주동안)

0 1984년 동독주민 (3·5명) 의 프라하주재 서독대사관 점거 사례

- 동독 · 체코측과 협상을 거쳐 전원 이주토록 함

o 1989년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및
동독주재 상주대표부의 점거 사례

-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에게 서독이주를 위해 외교기관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일시적인 공관 폐쇄 조치를

취함.

- 서독정부는 체 · 폴 · 헝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들 정부가
동독과 체결한 조약에도 불구 A-1독으로 출국여헝을 허용
토록 조치함.

-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이 특별열차를 통

해 A-]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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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과 지원조치

r-- 奈 참고: 용어 정의 - . . . - - . . - . - - -- 1

. ... ,.,.,.,.,,.,,

l . .... .... .... .. . .. .... l
l 旻 . , 독 주하 독 81 骨 l
l 독 且 午 午자骨과, 가 l
l 탈출 나 타 방 且 동독 독 且 l
l &t 兮 午 (FlU.htli,g., z.w..d.,.,)骨各 l
l 瓦함함. l
l - F가 且7 가骨 各 . l
l 瓦함 . l

. ... ,....,.,,.,,

l . .... ..., 味, ...., .. . .. .. l
l 동유 나라 독 且 온 독 주자骨 l
l 함. l

. ... ,..,,,,.,...,

l . ......o, .. .... .... . .. .. l
i 독 且 당 하 독 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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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骨 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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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정주민 동화대책

T 목적

o 이주민과 정주민에 대한 동화 대책 (Eing1iederungsmafnah,en)은

이들이 독일 (통일 이전, 서독) 생활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

로 마찰없이 적웅하는 것을 도 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연방내무성, 연방 가족·노인성 및 주정부는 동화 대잭을 예산상으

로 지원함. 그러나 동화 프로그램을 정부가 직접 조직하거나 집행

하지는 않음.

- 이주민.정주민의 동화 대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는 전혀 없

음.

- 대신,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자문, 세미나 및 기타 동화 프

로그램을 운용하고, 국가는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단위: 천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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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동화 지왼 및 세미나 창여 단체

o 연방 차원의 민간 복지 단체 및 교 회 단체

- 카리타스

- 신교 교 회 Diakonisches Werk

- 근로자 복지 단체

- 독일 평등 복지 협회

- 신교 교 회청 정주민 사업단

- 독일 카暑릭 난민 협의회

- Ackermann-Gemeinde

o 실향민 및 피난민, 과거 정치범 관련 단체

- 실향민 연맹

- 실향농민 협회

- 유럽지역 독일 청소년단

- 중부 독일인 중앙협의회

- 중·동부독일인 중앙협의회

- 과거 정치범 지원 재단

- 과거 정치범 동우회

- 스 탈린주의 희생자 연합 (VOS)

o 연방 및 주 정치교옥센타 (세미나 개최)

卽 동화 대책 내용 및 방법

o 동화 대책은 이주민/정주민들의 주거, 직장, 교육 둥 3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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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 및 동구의 사희주의 이데을로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유민주주

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소 위 사상 전환 교육은 전혀 실시하

지 않음.

- 이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주민들이 민

주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판단력을 형성하는 것을 도 와주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

임.

- 특히, 동독 출신 이주민들은 서독의
'

매스미디어와 동서독간

친지 방문, 전화, 우편교류 등을 통해서 서독의 체제와 사회

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으므로 정치사상교육이

.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음.

- 다만 연방주의, 정치·행정기구 및 그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

명을 해 주었음.

o 서독체제의 장정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제에 적응해 나

갈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의 접촉 (Kontakt-Gedanke)과 파트너

(Tei1haber-Gedanke) 개념을 도 입, 다음 두 가지 모델을 실시함.

(1) 시민대학 (Volkshochschule)을 통한 접촉

o 각종 동화 대쟬 주관 단체들은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에 이주민/정주

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0 시민대학은 이들이 현지 주민과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바, 시민대학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동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 Stammtisch (대화의 광장) 운용

· 장소: 저녁시간에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의 강의실을 주

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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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독일 정주민의 역사, 이주동기 및 상황, 독일 현

지 생활 등

. 진행 방법: 통상 주저1발표를 하고, 질문과 토론을 합.

주제에 대한 영화나 비데오를 보고 토론을 진행하기도

함.

. 참가 유도: 시민대학 안내판에 Stammtisch를 공고하여,

현지 주민들과 이/정주민暑이 자발적으로 잠가토록 함.

- 소 풍, 일일관광

· 시민대학 강좌에 참가하는 현지 주민들과 이/정주민들이

같이 야외로 소풍을 가거나, 연방의회, 박물관 등을 방

문하변서, 자연소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함.

(2) 스포츠 동호인 클럽을 통한 접촉

o 많은 이주민/정주민들이 체옥 동호인 단체 (Sportsverein)에 가입,

활동하도록 함.

- 축구, 핸드볼, 배구, 농구 등의 스포츠를 통해서 공동체의식

이 길러지고, 많은 접촉이 가눙하며, 자기 발전과 성취욕이

달성되는 장점이 있음.

(3) 세미나 운용

o 연방 및 주 정치교육센타와 상기 동화대책 담당 단체들은 주말 세

미나를 마련함.

- 이/정주민들에게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참

가토록 함.

- 이/정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참가신청자 중 일부만

선별하여 참가토록 함.

. 이는 예산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석한 사람이 참석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듣고 알게 된 것을 전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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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 (multiplicator)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서임.

. 자기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성취감을 느

끼도록 하는 장점도 있음.

o 세미낙 과목은 주로 생활적웅과 관련된 것임.

- 시민사회

- 학교와 교옥

- 직장생활

- 법률, 경제문제

- 보건

- 교 회와 종교

- 휴가와 여가 선용

- 교육과 문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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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정주민 수용절차

o 독일에 도 착한 정주먼과 이주민은 연방수용소에서 2-3일 체류하면

서 설향민중 발급 및 수용주 결정 둥의 행정처리를 거친 후, 주

수용소로 배치됨.

- 수용의 기본원칙은 집단수용을 피하고 연방에서 각 주로, 다

시 각 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골고루 분산 배치하는 것임.

. 이는 집단 수용의 경우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소와 같이

많븐 문제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임.

- 각 주 수용소로의 배당비율은 독일 16개 주 (통일 전 서독 11

개 주)가 주 인구 비례에 따라 협의 결정함.

.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와 같이 큰 주는 배당율이 높음

(롱일 전 약 27%).

- 수용주의 결정은 주 배당율을 유선 고 려하되, 빈 자리가 있는

지 여부와 본인 의사를 참작함.

· 통상 본인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주나 지자단체에 빈 자리

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으로 배치하는 등의 배려를 해

줌.

- 연방 및 주 수용소에서는 관련 행정처리만읗 담당하며, 행정

절차가 끌나는 죽시 이/정주민은 다음 체류지로 이동함.

o 각 주 수용소에서 등록절차 協 임시거주지 결정시까지 약 2주 정도

가 소요되며, 정식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는 2-3년이 소요됨.

- 임시거주지 문제는 지자단체의 난민과 또는 사회안정과, 복지

과 등에서 담당함.

- 입시거주지의 형태는 공동취사장이 있는 기숙사에서부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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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이 딸린 개인 또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각 주나 지
/w

자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양함.

- 수용자가 갑자기 많아질 경우에는 호텔 또는 여타 유료숙박시

설에 루숙시키기도 함.

· 함부르크의 경우 영국 포크랜드전쟁에 참전한 병원선을

엄시숙소로 이용한 사례도 있음.

- 비누, 당배 등의 일상용품을 제공하는 지자단체도 있음.

o 가족이나 친지에게로 직접 갈 경우, 정식주택과 직장이 마련될 때

까지 그곳에서 거주함.



u

다. 이/정주민 지원조치

ry) 수용소 체재시 지원내역

<연방정부의 일회성 구제용 보조但>

a > 법적 근거: 연방내무부 지침 (' 85, I l. 29)

b) 동 조 치의 내용

o 이주민과 정주민은 최초의 긴급지츨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구제용

부조금을 받았는 바, 50년대부터 실시되었으며 환영금으로서 매우

효 과가 컸음.

-

'

72년부터 성인 150 DM, 미성년자 75 DM

-

'

86. l 
.

l 부터 l /3이 인상되어 성인 200 051, 미성년자 100 DM

-

'

87. l 
.

1 부터 미성년자 역시 200 DM을 받음

이 동 조 치의 비용

o 1987 회계년도의 지춥: l 
,
860만 DM

1988 회계년도의 지출: l, 800만 DM

o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총 65, 633, 595 0M

o 1986년: 1, 110만 DM

d) 받생된 문제점과 후속조치

o 1986. IO. 16자 연방의회 곁의사항 
"

동독 이주민의 서독 정착대잭"에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내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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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한 부조금 역시 성인에 대한 부조금과 동일하게 적

- 부조금 지급액수의 중기적 검토

o 상기 결의로 미성년자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200 DM의 부조금을

받게 된 것은 적정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며 물가안정추세로 볼 때

당분간 인상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각 주의 부조冊(정주민), 용돈(이주민), 현但(이/정주민) 지원>

a )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o 구제용 부조금

- 정주민들은 최초의 지출용으로 주정부로부터 부조금을 받았는 바

. 1973. 1. 1 부터 가장 또는 독신으로 서독에 왔을 때 30 DM

. 동반 가족은 15 DM씩 받음

- 부조금은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 및 Ndmber g 정주민 통과수

용소에서 지불되었으며

. 1988. 2. 1 부터 Unna-Massen 주립수용소에서 지불되었음.

. 부조금 지불은 각 수용주의 예산으로 충당

- D l 대책의 일환으로 서독에 정착한 사람들은 연방정부의 부조금

지불이 보장되어 있는 한 부조금을 받음

- D 1 대책에 무관하게 서독에 정착한 사람들 역시 이와 동일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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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Rhein1and-PfIaz, Hambura, Hessen, Bremen 에서는 륙별

규정이 적용됨.

o 용돈 및 현금지원

- 동독출신 이주민들은 Gi야len 소재 f1essen 주럽 중앙수용소에서

주정부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일회성 용돈을 받음.

. 가장: 15 DM

. 가족: 1인당 10 DM

- 동독 출신 정주민은 Berl in-Marienfelde 소재 롬과수용소에 도착

후 Berl in 주정부로부터 일회성 현금지원을 받았는 바,

. 사최부조금이 지불될 때까지 1 인당 매일 15 DM 씩 최장 5 일

간

. 정주민으로서 주정부의 보조금이나 Oie%en 중앙수용소에서

용돈을 받은 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되었음.

c ) 동 조 치의 비용

- 1957년 각 주는 friedland 와 Omber g 의 국경수용소에서 지불

하 용돈을 위해 약 130만 DM을 지출함 (베를린 륵수규정 제외).

d) 발생된 문제점과 수속조치

o 정주민과 동독이주민 (Zu%%·anderer)간의 불펑등 취급

o 1950년에 제정된 정주민에 대한 부조금 지급 도 입 규정상으로 볼

때, 동독이주민에 대한 부조급 지급이 배제될 근거를 찾아볼 수 없

음.

- 다만, 그 당시 서독에 도 착한 동독 이주민은 갖고 온 동독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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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환전소에서 서독 마르크로 교 환할 수 있었기에 동 규정의

적용이 필요없었을 가능성이 있었음,

o 연방내무부는 각 주정부에게 정주민과 이주민에·게 동일한 부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함.

- 각 주정부는 정주먼과 동독이주민에 대한 평등취급을 위해 새로

운 규정을 수립할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서독에 도 착한 신청권자가 수용소에서 등록중 또는 수용중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방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각 주정부로부

터 평준화 된 20 DM 의 부조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진중임.

('613 현재)

. 이에 대해 일부 주는 이미 동의하였으나

. 일부 주는 예산상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했음.

<수용과 숙식)

a ) 법적 근거 : (생략)

b) 동 조 치의 내용

-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

. Niedersachsen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능력 총 l, 300명

. 정주민의 체류기간은 통상 3-6일이나 그 당시 정주민들의 쇄

도로 약간 길어짐.

. 무료 숙식 (구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제공)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에는 여행용 도 시락이 지급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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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g 정주민 통과수용소

. Ba yem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능력 총 700명

. 체류기간은 롱샹 2-3일 .

. 무료 숙박

. 도 착과 즉시 도 시락과 16 DM 상당의 식권을 받음 (민간기업

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식사)

. 체류기간이 연장될 경우 매일 16 DM 상당 식권을 추가 지급

· 정주민이 금요일에 도 찰할 경우 도 시락과 도, 일요일용 식권

2장을 받음.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에도 식권이 발급됨.

- Oie)en 중앙수용소

· ]-lessen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능력 총 576명

. 동독 이주민 체류기간은 l-2일이며 최장 3일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 도 시락을 지급

- 6erl in 정주민.이주민 통과기숙사

. Berl in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눙력 총 688명

. 숙박비용은 베를린 사회복지국으로부터 기타비용에 의해 전

용됨.

· 식사비는 사회부조금 또 는 실업수당지급이 확정될 때까지 최

장 5일간 매일 15 DM씩 지급

· 폐점시간 이후, 주말 또는 공휴일 도 착시 도시락이 지급됨.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에는 식권이 발급되거나 주말 또는 공

휴일일 경우 도시락이 지급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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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동 조 치의 비용

o 각 주정부가 관할 수용소의 비용을 전담

A

d) 문제정과 후속조치

o 1987. 6월 이래 정주민은 급격히 쇄도하였으나 1958년 아후보다는

적었음.

- Pried1and 국경통과소는 인력을 보 강被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폭중

을 감당할 수 없었음.

- 1987. 9. 1부터 1967. 12. 31 까지 서독정부의 주선에 의하지 않고

쇄도한 7, 500 명의 정주민들은 친인척에 의한 숙박 가눙성도 없

었음.

- 따라서 Pried1and 국경통과 수용소를 비롯하여 NOmberg 통과수

용소에 일부 수용된 후, 지역 관계기관으로부터 실향민증 발급

신청을 한 후 곧 이어 추가 등록 절차를 밝음.

o 따라서 연방내무부장관은 일련의 중대한 조직상의 조치를 취하였던

바,

- 독일인으로서, 실향민으로서의 신청자를 가능한 한 모두 신속하

게 둥록절차를 취하도록 함.

o 1988. 2. 1 부터 Friedland 국경통과 수웅소의 부담을 덜고자

Unna-14assen 주립 정주민.이주민 수용소가 설치됨.

- 정주민 분산담당 연방전담관의 파견근무처로서 1988. 1. 1부터 연

방행정청에 예속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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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수용소는 19E3년도 비상계획에 의한 것임.

- 총 수용눙력 약 2, 600 명

- 

or drhein-VIestfalen 주에 배당된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중앙

통과수용소이므로 기타 국경 통과 수용소의 인프라스트럭쳐와

다른 구조를 갖춤.

. 숙박시설은 자취를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됨

. 정주민은 도 착 후 등록절차를 마치면 즉시 부조금읗 받고 사

회복지 부조급 신청권이 부여됨.

. 야간이나 주말에 도착할 경우 도 시락 지급

. 수용소 부속 병원 운영

- 정주민에 대 1 둥록절차는 연방행정청 파견관에 의해 동 수용소

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NRW 주와 합의합.

· 연방행정청 정주민 분산담당 전담관 파견관실은 정주민 등록

눙력을 월간 4, 000명으로 확장

- 이러한 조치와 함께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의 부담이 줄어들

도록 함과 동시에

. 1983. 3. 24부터 Niedersachsen 주가 수행하던 등록업무를 행

정절차의 합리화 조 치로서 완전히 연방정부로 이관

. 이로써 등록절차 당당 직원의 근무실을 재배치

· 이 조치를 롱해 국경통과 수용소의 체류기간을 현격히 줄이

고 자 함.

<수용대상 주의 舊정>

o 동독출신 이주민과 동구권 출신 정주민에 대한 수용대상 주의 결정

절차는 주립 난민관리 공동체가 연방내무부장관의 동의하에 1987.

1 
.

12 발효한 
"

수용 대원칙"에 의해 매우 간소화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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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즉 연방전담관은 동독이주민에 대해서는 수용절차, 동구권 정주민

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주정부 대표의 견해와 연방상원

의 할당지수에 따라 수용할 주를 결정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함.

- 최초의 정착을 희망하는 주/ 가족적.개인적 연고관계/ 주거가능

성/ 구직가눙성

- 후일 다른 옌방주로 옮길 경우 더 이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

음. 단 서독 도착 2년 이내일 경우 단지 통계치로서 파악되기만

함.

<의료 서비스>

a ) 동 조 치의 내용

o Fried]and 국경통과 수용소

- 여의사 한명이 정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

. 정주민은 설문서와 함께 건강진단을 받음

. 정주민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정착 희망 주에 제출

. 1982년부터 )(-Ra y 검사는 폐지됨

- 환자와 허약자를 위해 침상 33개를 갖춘 간이병원시설에서 정주

민들은 24시간 간호요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음

. 급성일 경우 전문의 또는 Gdttingen 종합병원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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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g 정주민 통과수용소

- 정주민들은 여의사 l 명$l] 의해 )(-Ray 검진과 더불어 결핵 및 호

흡기에 관한 진찰을 받은 후 건강진단서를 받음

. 건강진단서는 정착 해당 주 보건국에 제출

- 급성일 경우 NUmberg 의 종합병원에 의뢰

o Oi e/ien 주립 중앙수용소

- 동 출신 이주먼들은 2명의 전문의로부터 )(-Ray 및 종합겅진을

받음.

. 건강진단서를 이주민들에게 발급

- 환자와 허약자를 위한 침상 24개의 간이병원에서 이주민들은 24

시간 간호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음.

. 급성일 경우 Gie%en 대학병훤에 의뢰

o Berl in 주립 정주민,이주민 롬과수용 기숙사

- 의사 한명이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행

. 급성일 경우 일반개업의 또는 종합병원에 의뢰

b) 동 조 치의 비용

- 각 주정부가 관할수용소에 대한 비용읗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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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선단체營 통한 의류지원>

a ) 법적 근거: (생략)
w

b) 동 조 치의 내용

o Pried1and 지원협회는 개인들로부터 헌금과 기중품을 수집함. 수용

소에 파견된 자선단체 (독일적십자사, 구교자선단체 Caritas
, 신교

자선단체 Diakonisches )ferk, 근로자 자선봉사대 둥)들을 통하여

각 수용소에 체류하고 있는 정주민과 이주민이 필요한 의류지원을

받음.

o 지원협회는 의류지원예산 한도를 설정

- 1987년 중반까지 일인당 55 DM

- 1987. 7, l 부터 정주민 일인당 50 DM, 이주민 40 DM

- 1988. l 
. l 부터 정주민 일인당 35 DM, 이주민 35 DM

o 자선단체는 Eried1and 지원협회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필요한 의류

및 내의를 구입함.

. 이에 관계없이 자선단체는 막대한 양의 자체기금을 의류지원

을 위해 지불

· 또한 수집된 기중품이 friedland 수웅소에 배당됨

o 베를린 수용소는 자선단체에 의한 의류지원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음

. 1988. 1. 1 부터 일인당 30 D%Il .

.

o 자선단체는 의류관리업무를 위해 Niedersachsen 주와 8azern 주로

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음

o 연방내무부는 보조금과 함께 신.구교 자선단체를 지원, Oie$en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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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에 도 착한 정치벙에게 의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c ) 발생된 문제점/ 후속 조치 '

o 정주민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Friedland 지원협회는 재원 및 물적수

단의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으며 다행히 헌금액이 중가하였지만 정

주민의 중가에 감당하지 못함.

- 그 러나 연방예산에 의한 friedland 지원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불

은 거의 불가능

- 따라서 연방정부는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friedland 지원금을

확보해 나갚.

<홍보자료의 제공)

o 이주민들은 수용법 제1조에 의거 Gieten 및 베를린 소재 연방수용

소에 수용되면 다음과 같은 흥보자료를 받음.

-

"

동독으로부터의 탈출민 및 이주민을 위한 안내" (연방내무성)

-

"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 환영" (연방내무성)

-

" 

실업자를 위한 리프렛" ( 연방고용청)

-

" 

이주민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 (Otto Benecke 재단)

-

" 

이주민의 연금" (연방사무원보험청)

o Oie)en 소재 헤센주 중앙수용소에서는 
" 

청소넌 이주자 안내", 
"

초

기 안내" 등을, 베를린 이/정주민 롱과기숙사에서 
" 

탈출자 및 이주

민을 위한 안내", 
"

도로망 필 주소 리프렛"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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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주민들은 fried]and, NUmber g, Unna-Massen 수용소 도착시 다음

훙보자료를 받음.

-

" 

정주민 안내" (연방내무성)

· 독일어. 노 어, 폴란드어로 발간, 정주민의· 요구대로 제공

-

"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 환영" (연방내무성)

-

"

국적 및 이름 등록 문제에 관한 안내" (연방내무성)

-

" 

실업자를 위한 리플렛" (연방고용청)

-

"

Langenscheidt 사전" (해당 언어 - 독어)

- 이 외에 각 수용소에서는 주정부 발간 홍보자료를 제공함.

Z 역주! 연방정부, 주정부. 이외에 교 회 및 자선단체들도 정/이주

민들이 서독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각

종 안내, 홍보책자를 제공함. 이들 자료는 수용절차. 사회부조

실질적인 생활안내에 중점을 둠.

-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이념적인 내용은 거의 전무彼음.

<국경통과소 (또는 수용소)로부터 향후 주거지 (또는 주립

통과수용소)까지의 교통비>

a ) 법적 근거 : (생략)

B) 동 조치의 내웅

o 정주민을 위한 교통비

- 정주민이 수용소를 떠나 정착주에 도착할 때까지 관할 수용소가

교 동비를 부담, 차표를 줌

. 정주민이 수용주(州>의 통과용 기숙사에 체류할 경우, 정착

지까지의 교통비는 수용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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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동과 수용소를 운용하고 수용주까지의 교통비 부담의 의무가

있는 주는 전쟁희생자 지원금의 일괄타결규정에 따라 지불됩.

J

o 이주민을 위한 교 롱비

- Ci이3en 중앙수용소

. 수용중을 접수받은 이주민은 향후 주거지 (또는 주립롱과용

기숙사)까지 기차표 (또는 항공권)을 중앙수용소로부터 무료

로 받음

- Berl in 동과수용소

. Berl in 통과수용소에 체류중인 이주민과 정주민은 12 주간에

걸쳐 베를린 교통수단 무료 승차원을 받음

. 일단 베를린을 출발할 경우 향후 주거지 (또는 해당 주 롱과

용 기숙사)까지 무료 항공권 (또는 연결기차표)를 받음

c ) 동 대 A의 비용

- 각 해당주가 비용을 부담하나 연간 지출비용이 얼마인지 미상

<국경통과소 (SE는 수용소)로부터 향후 주거지까지의 이사비용>

a )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O 정주민의 이사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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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 이주민의 이사짐

- Oie )en 중앙수용소에 도착한 이주민의 이사짐의 미래 주거지까지

의 운송비용은 중앙수용소가 부담

c ) 동 조치의 내용

- 각 해당주가 비용을 부담하나 연간지출비용이 얼마인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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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수용소 도착이후 지원내역

벌

<동독營신 이주민의 이사비용)

o 정주민의 이사짐은 송환비 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었으나 동독출신

이주먼의 이사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음.

o 출발국울 떠난 午 제3국을 경유하여 독일로 올 경우, 제3국 주재

서독 공관으로부터 교 통비와 운송비 지원을 받으며 서독에 도착 후

반환의무가 있음,

- 정주민의 경우, 출발국으로부터 서독으로 직접 올 경우에 해당하

는 비용만큼을 지급함 ( 난경 처리규정 )

- 그러나 동독 출신 이주민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음.

o 현행 법규범으로는 연방정부에게 동독횰신 이주민의 이사짐에 대한

부담지불의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연방내무장관은 동독 출신 이주민이 이율이 낮은 가구마

련 융자금읗 이사짐 지불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선언함.

- 이러한 방안은 각 주는 물론 해당 협회와 당사자에 의해 정확하

게 준수되지 않음.

- 1986. 10. 16 연방하원 역시 연방정부에게 동독출신 이주민의 이사

비용을 부답할 것을 종용한 바 있으며 현 회계년도 중에 계속

논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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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민의 송書비용 지큽>

a ) 법적 근거 :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o 
- 제1-차 인수법 (Oberleitungsgesetz)에 따른 독일법이 적용되지 않

는 정주대상지역 출신 독일인 송환비용은 연방여1산으로 층당되도록

함.

- 1985년 말까지 유효했던 송환비용 청산가능성에 관한 연방내무장

관의 기본지침은 행정간소화, 탈사무처리과정으로 인하여 심한

긴축운용이 필요했음.

- 이를 통해 각 주의 행정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악용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o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6. l 
.

l 발효된 송환비용 지급지

침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대상으로 됨.

- 교통비/ 여권비용 및 출국허가비용/ 국적반납비용 (특정조건하)/

화물운송비용

- 나아가 신청권이 있는 모든 정주민은 부대비용과 기타 비용조로

일괄금 30 DM을 받음 (특별 근거서류 제출 불필요)

c ) 동 조치의 비용

o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정주민 송尋비용은 약 30억 6, 000만 DM 이

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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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발생된 문제점

o 지금까지 각 주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 규정의 적용에 따르

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 
'

o 다만, 재정적으로 볼 때 기존규정의 적용기간 동안 발생했으며 각

주와 협회가 신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음.

- 정주민의 출신국 국적 반납이 서독의 신거주지 도착 이후에 신청

되었을 경우에 대한 비용지불 문제가 둥장함.

-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각 주정

부는 특히 구소련지역 츨신 정주민의 극소수가 재정취약상태로

이 문제에 당면한 점을 고 러, 원만히 해결되고 있음.

- 단 1963년 이래 暑랜드와 1986년 이래 루마니아의 행정실무 변경

으로 인하여 체코 출신 정주민에게만 출국 이전에 국적반납절차

가 진행되는 51[-l]點이 발생함.

o 기존 규정과 신 규정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서독에 방문여행객 또

는 관광객으로 온 정주민에게는 국적반납이 남아 있는 가족에게 유

리할 경우 비용이 지불되는 바 매년 해결 건수가 경미하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었음.

o 정주민의 국적반납문제는 신청시점에 관게없이 항상 지불대상이 될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으로 볼 때 단일화 된 연방정부 부담 가눙

성은 도달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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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a ) 법적 근거 2 (생략)
m

b) 동 조치의 내용

o 통과용 기숙사 제공

- 정주민과 동독출신 이주민이 서독에 도 착하면 각 주로 분산되며

적정한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임시기숙사/ 통과용 기숙사에 수

용되는 것이 롱례잉.

o 주택 제공

- 각 주정부는 정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적정한 주거공간 공급을 복

지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배려함.

. 즉 정주인과 이주민이 자체적으로 주택시장을 통해 조 달할

수 없을 경우, 신축된 복지주택이나 이용가능한 복지주택에

우선적으로 수용됨.

.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각 주의 별도 특별주택건설계획이
t

있음

o 정주민과 이주민에게 복지주택 입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서독 도

착 이후 5년간 입주자격 연간 소득 상한선을 6, 300 DM 상향 조정

o 주택보조금 지급시 특수 면제액

- 4개년 동안 (최장 10년간) 정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연간소득 신

청시 2, 400 DM의 면제액을 적용

o 부담조정법/ 난민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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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민과 동독츨신 탈출난민에게 부담조정법에 의한 안정융자금

이 지급될 수 있음.

. 난민이 아닌 동독 출신 이주자에게도 난민구제법에 의한 안

정융자금이 지급됨.

c ) 연방정부의 비용/ 재정지왼

o 연방정부는 1953년부터 1980년도까지 정주민과 이주민의 주택건설

촉진용으로 일반 주택건설비용에 추가적으로 약 85억 DM을 지출

o 1981 년부터 1984년까지 공공촉진 복지주택 건설의 의무사항으로서

총 5 억 DM이 정주민.이주민 할당에 따라 각 주에 지급됨.

o 1986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자기집 마련 대잭 지원용으로만 지

불되있으며 복지임대주택은 해당 주 정부에 의해 지원됨.

d> 발생된 문제점/ 후속 조치

o 각 주정부는 1987년도의 상황이 원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정주민의 급중상태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주정부 지원

안으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임.

<가구悟비 융자급>

a ) 법적 근거 : (생략)

b) 동 조 치의 네용

o 적정한 주택에 처음 입주한 후 가구준비 융자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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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t> 3, 000 DM/ 자녀 없는 부부 5, 000 DM/ 가족당 l, 000 DM

(최고 융자금 IO, 000 DM)

- 동독 출신 이주민 역시 가구준비 융자금을 이사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음.

o 융자금 상환기간은 10년, 초기 2년 동안 무이자

c ) 동 조치의 비용

o 1987. 12. 31까지 총 249, 124건의 융자신청에 대해 총액 약 12억

4, 400만 Dd이 지출됨.

d) 발생된 문제점/ 후속조치

o 가구준비 융자금은 매우 긍정적인 정착조치로 평가되었으며 각 주

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함.

- 가구구입비용의 중가에도 불구하고 융자액은 불변이나, 일부 시

중은행은 실업자, 고 령자 등에 대한 융자를 거부함.

- 융자금 처리기간의 지연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음.

- 융자액 증액은 예산법상 불가눙하며. 실업이 융자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시중은행의 융자신청 처리기간은 통상 3주간이 소요됨.

<언어 촉진>

o 연방고용청은 정주민을 대상으로 독일어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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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 (보증기금, 대營자 프로그램, 학자

프로그램, 연방 교육훈련촉진법)>

J

a ) 보증기금

o 주관부서) 연방 청소년.가족.여성부

o 35세 미만 절은 이주민과 정주민, 랄출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사회

적응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일반학교, 직업학교, 교 육와정에 대한 지원

. 독일어 능력개선 및 학교교육 상태 개선 포함

- 직업훈련교육 참가

- 연수교육 참가

- 직업전환교육조치 참가

- 언어, 직업관련 초지역성 세미나 참가

- 대학입학준비용 세미나 참가

- 대학교육

- 출신국 대학졸업 이후 직업활동에 의의가 있는 초지역성 세미나

참가

o 지원금 내웅: 교육비, 생계비, 기타비용, 보험비용 등

o 서독 도 착 24개월 이내에 최초의 신청서 제출

o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나 예외적으로 48개필간까지 옌장

가능

o 동 대잭의 비용

- 연방정부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보중기금의 일환으로 약 15억

3, 500 안 DM을 연방예산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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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졸자 프로그램

f

o 주관 부서: 연방교육·학술부

o 30세-50세 동독 출신 대졸 이주민으로 하여금 서독의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o 동 조치의 비용

-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약 510만 Dq이 지출됨

i

c ) 학자 프로그램

o 주관 부서! 연방교윽.학술부

o 서독에 이주 또는 정주한 학자들의 불이익을 덜고 학자로서의 경력

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o 비용: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l, llO만 DM

d) 연방교육훈련 촉전법

o 통상 30세 미만 이주민·정주민에 대한 대학교육비 지급

o 비용: 통계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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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험과 증명서의 인정>

l

a ) 법적 근거: 연방실향민법 제92조

b) 동 조 치의 내용, 문제점, 후속조치

(1) 인정절차 및 관할권

o 주법(州法)에 따른 관할 인정기관에 의해 형식적인 인정행위가 수

행됨

- 서독의 학교시험 밀 대학시헙은 각 주의 문화부가 전담

o 동등 자격 부여의 협조 수단: 서독의 학교/ 대학 졸업중과의 동둥

자격 부여

- 베를린: 독일 학교.대학제도 판정관실 (이주민에 대해)

- 본: 서독 문화장관 상설위원회 외국교육제도 판정관실 (정주민

에 대해)

(2) 인정절차의 기본원칙 및 의의

- 정주민과 이주민의 각종 시험과 자격중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서독의 시험이나 자격중과 동등해야 한다는 사실임

- 이는 기존 취득 교육상태를 인정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정착에

있어서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함에 있음

- 그러나 과연 동둥성이 있는지 여부는 관계 인정기관이 결정함

- 인정절차를 동한 이점

. 노동시장에서의 균둥한 직장알선기회

.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 수령액의 결정

. 연수교육 해당과정의 결정

. 연금산정기간의 결정

(3) 일반적 문제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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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업교육훈련 졸업증의 단순한 인정은 변화된 노 동력 수요, 각 분

야의 기술발전상태의 차이점 등 때문에 직업정착에 안정화를 이루

지 못하고 자주 악용된 바 있음.

o 그 에 비해 만일 불인정 조치 또는 하향조정식 인정조치는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무자격자의 수용을 조 장하게 되어 향

후의 직업.경제.사회적 정착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o 연수교육 참가가 바람직함

o 기업주는 정주민과 이주민에게 적웅과정을 도 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4) 개별 전문분야의 인정문제

a ) 서독의 고졸정도 직업중명서와 동격화 인정

o 직업교육훈련법 및 수공업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 직업교육훈련

및 마이스터 자격시험

- 연방경제부, 연방내무부, 연방노동부, 연방교육·학술부, 각 주정

부 담당 최고기관이 인정실무에 관한 추천서를 작성:

. 개별심사과정의 중요 판단기준은 사회복지국가원칙에 따른

적웅 및 기존취득에 대한 관대한 판단기준 적용을 통해 이주

민.정주민에게 유리하도록 함

. 연방법 규정에 준하는 자연치료요법 보조업에 관한 시험

- 출신국의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인정절차에 문제점 발생

o 직업전문학교와 직업학교 시험

- 출신국에서 취득한 자격중이 너무 세분화되었거나 수준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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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정절차에 문제점 발생

o 기타 시험 및 중명서

- 연수교육수료시험을 통해 개열적 인정절차가 수행될 수 있음

o 고좋 직장인을 위한 일반적 지원 가눙성

- 정주민 대부분은 신기술과 경제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직업적응

연수교육이 필요하며 고용촉전법 직업교육대책에 의해 재정지왼

을 받음

b) 대졸자 및 국가고시 합격자에 대한 동등자격 부여

o 동독이나 기타 출신국에서 취득한 교 사자격중은 서독 교 사자격중과

다름

- 국민다교 교사자격중은 서독 대학에서의 추가교육을 전제 조건으

로 인정됨.

- 중.고교 교 사의 경우, 제1차 국가고시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 1985년도 문화장관 상설회의는 동독출신 교 사의 정착문제를 다루

면서

. 수년간 교 직경력이 있을 것이 정착의 전제조건이나

. 서독내 교 사의 저조한 취업율에 비추어 탄일화 조 치를 취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음

o 의사

- 서독와 출신국간의 의사시험 수준과 전문화에 차이가 있어 자격

인정에 문제점 대두

- 자격인정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대학교육이 적용

o 자연과학자, 공학기사

- 출신국의 낮은 시험수준, 매우 특수한 세분화로 인하여 자격인정

에 문제접이 대두될 때가 있으나 자연과학자의 졸업중 인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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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문제가 처음
a

o 법률가

- 법관시험은 오로지 제1차 국가고시로서 인정 .

- 따라서 법관시보에 필요한 4학기간의 대학공부를 권장함

o 경제학자

- 동구권 교육제도에 시장경제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인정상 문

제점 대두

- 현재 문화장관 상설위원회가 정주민·이주민 경제학자에 대한 균

일한 인정절차를 심사 중

o 대졸 출신자에 대한 일반적 지원가능성

- 대졸자 역시 고졸자와 마찬가지로 직업활동 수헝을 위한 연수교

육, 추가대학교육, 각종과정 이수가 필요하머 
" 

대졸자 프로그

램"으로 지원합.

c ) 일반학교 졸업중의 자격인정문제

o 학교졸업중 인정은 주정부 소관사항임

o 대학 (및 전문대학) 업학자격중

- 1979. 2. 23자 문화장관 상설위원회는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입학자격

증을 서독에서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에는 평균성적 판정

에 관한 합의사항 역시 포함되어 있음

o 기타 학교 졸업중

- 학교졸업중 인정문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o 초중고생의 정착

- 문화장관 상설위원회와 각 주의 특수규정을 통해 초중고생의 적

응이 처리되며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임 (과외지도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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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용

o 인정절차는 정상적 행정절차에 따르므로 추가적 비용이 계상되지

않음

- 다만 정주민 서류의 외국어 원본에 대한 번역비용이 지원됨

<직업 적음>

a ) 법적 근거

b) 조 치의 내용, 문제점, 후속조치

- 연방고용청은 모든 수용소에서 직업상담 륵수 파견관실을 운용

- 각 주와 지역의 노동시장 현황에 따라 구직 가능성이 상이하였으

나 이주민.정주민의 열의, 직장의 호의 등으로 진전되다가 최근

에는 서독의 구직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함.

- 정주민.이주민의 취약점

. 언어 실력 ( 정주민)

. 상이한 교육내용

. 상이한 직장체헙

. 월등한 서독 생산기술

. 서독에서는 미지의 직업

- 일반적으로 셍산직종의 구직이 서비스 업종보다 유리

- 상업직, 고급 기술직, 대졸자들은 서독 정착 이전에 특수한 직장

체험을 했을 경우 적절한 직업상 동화에 어려옴이 있었음.

- 공학 기사의 경우 현대적 생산기술에 접할 기회가 적었음.

- 필요할 경우 적응대 , 연수교육대책, 직업전환교육대잭에 참여

하여 V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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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c ) 비용

W

정주민과 이주민의 직장알선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정되지 않음

<사회보循에의 가입>

a )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 치의 내용, 문제점, 후속조치

o 의료보험

- 정주민.이주민은 법정 의료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음

- 과거에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서독에 정착했을 경우 6

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가입상태가 계속 유지됨

- 서독 도 착시, 또는 도착후 3개월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

할 의료보험기관의 의료지원혜택을 받음

- 도 착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3개월간

더 연장혜택을 받음

· 정주민의 경우 등록중 제시

. 이주민의 경우 수용중 제시

- 1987년 대상연도의 재원: 약 3, 300만 DM

- 만일 정주민이나 이주민이 등록중이나 수용중을 즉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료비용을 사회부조금에서 지급함.

o 연금보험

- 만일 정주민이나 이주민이 서독에서 적용되는 연금법에 따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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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받으며 구동독 및 동구핀에서의 보험가입연도가 배려됨

- 보험 급부 발생의 차이점

. 서독 도착 이전에 연금을 받던 정주민.이주민은 일반 규정에

따라 보험급부발생의 근거가 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만일 서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연금은 물론 실업

수당이나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사회부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현행규정에 따라 직업수행 불눙, 영업수행 불능 상태

이거나 노午연금신청권이 있을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필 수 있

음

- 과거 농경인에 대해 노후연금 지급

O 산지1보험

- 정주민이나 이주민은 서독의 적용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음

0 실업보

- 정주민이나 이주민은 서독의 적용규정에 따라 실업수당과 실업 보

조금을 받으며 동독이나 동구권에서의 근무기간이 배러됨

- 또 한 정치적 이유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던 기간도 갑안됨

- 서독 도 착 이전에 자영업을 했거나 가족의 일원으로 일玆던 사람

도 실업보조금읗 받음

- 처리기간

. 실업수당 지불의 처리기간이 문제점으로 발생: 예, 1984년도

이주민의 급중시

. 그러나 처리직원을 늘리고 사전지불 등을 롱해 문제점이 해

결됨

- 독일어 실력이 부족한 정주민에 대한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지불

산정 문제 대두

c ) 비용: 별도 집계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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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창업지원>

a) 법걱 근거 : (생략)

b) 동 조 치의 내용

o 독일조정은행의 촉진 프로그램

- 제조업이나 산업 유관 자유업을 창업할 때 최고 100%까지 재정지

님

. 융자액 최고 200, 000 DVl

· 상한기간 12년간 (그 중 2년간 무이자)

- 1987년 89건의 융자에 약 490만 DM이 지츨됨

· 1986년 융자건수 92건, 약 530만 DM

<농경인 정착 지원>

a)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 이주민.정주민의 농경관련 대상의 신설 및 구입, 임대를 지핀

- 촉진대상자

· 과거에 집단농장에서 근무했거나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

. 농산품 생산이 주업이었던 사람

. 농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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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착 및 주연금은행" (DSL)이 자체 프로그 램으로 재정지훤

에 기여함

<세營 히1택>

a ) 법적 근거

b) 동 조 치의 내용

- 정주민과 탈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서독 도 착후 3년간 가족수에

따른 등급식 조 세감면액의 혜택을 받음

- 가구와 의류 구입비용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금공제

- 공장건물, 창고 둥에 대한 감가상각 혜택

<협회, 교회단체, 재단을 暴한 자문과 후견>w

a ) 법적 근거 : 예산회계법

b) 동 조치의 내용

- 공산치하로부터 서독으로 오는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독의 경제,

사회, 정치에 가능한 한 마찰없이 정착탈 수 있도록 1976. 5. 12

부터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제공

- 주정부 역시 관계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

- 연방내무성은 정주민, 이주민, 실향민, 탈출민의 정착과 동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사회단체에게 적정한 보조금

을 지급함.

. 참여탄체: 교 회 (카리타스, Diakonisches Wer}c), 독일적십

자사, 복지단체, 독일카톨릭 탈출민협회, 실향민연맹, 실향농

민협회, 유럽독일청소년협회, 중부독일연맹, 과거정치범재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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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3주간의 세미나 개최

· 국가 시민과 관련된 문제

. 학교와 교육

· 직장 생활 
'

· 법률·경제문제

· 보건

· 교 회와 종교

. 휴가와 여가선용

· 교육과 문화

- 예산: 연방내무성은 1987년 동화조치를 위s}l 약 2, 640억 DM 지

출

<부담조정 및 난민지원법에 의한 지원)

a ) 법적 근거: 부담조정법 ('69. 11 1 > 및 개정법 ('87. l . 26)

b) 동 조 치의 내용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백만명의 난민, 실향민, 피박해자, 전쟁

희생자 등이 잃어버린 재산손실을 어느 정도 보 상해주고, 정착

이 수월해지도록 부담조정조치가 마련됨.

- 1987. 12. 31까지 부담조정의 일환으로 총 1, 327억 DM이 활용되었

는 바, 그 중 1, 165 억 09은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되었음.

- 1987. 12. 31 현재 지출 분야와 액수는 다음과 같음

. 보상액 281억 DM

. 연금 521억 DM

. 융자 188한1 DM

. 가구파손보상 99억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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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저축보상금 51 억 0M

. 통화조정 11 억 DM

. 기타 지원 14억 DVl

. 잔액 162억 DM 은 채무변제, 사전재원조달 비용, 융자금 관

리 등에 활용됨.

<귀향민 지원조치>

a ) 법적 근거: 귀향민 지원법 ( 
'

50. 6. 19)

b) 동 조 치의 내용

- 특히 소련 출신 정주민과 동독출신 이주민은 %류생활, 강제노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귀향민에 속하며 귀향민법에 부웅한 지원

조치를 받음

· 귀향민 여부에 관한 판정은 해당 주정부 기관이 내림

- 귀향민법의 지원조치내용

. 출옥지원금 200 DM

· 잠정보조금 300 DM

. 의료지원

<기타 사회복지적 지원)

a ) 전쟁희생자 원호조치

- 연방원호법이 의미하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정주민과 이주민은

신체적 . 경제적 보 상금을 받음

-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신청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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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거의 포로병, 강제수용소 수용자, 강제노역자에 대한 지원 제공 
'

o 포로병 보상조치

- 독일인으로서 포로병, 강제수용소나 강제노역장에서 있었던 사람

이면 전쟁포로병 보상법에 따라 구금생활동안에 대한 보상조치

가 따름

- 1955년부터 1967년까지 총 15억 2, 200만 DM이 지출

- 1988년도 예산: l, 900만 DM

o 귀향민 지원재단 (과거의 포로 병)

- 과거의 포로병, 그 미망인, 강제수용소나 강제노역장에 있었던

사람은 융자금과 일회성 지핀금을 받음

- 동 재단에 의한 지원제공은 포로생활, 강제노역, 강제수용소에

있던 기간 및 석방일자와 서독 도착일자와 관계없이 수행됨

- 동 재단이 설립된 1970년부터 1987년말까지 일회성 지원금으로서

약 5, 650만 DM, 융자금으로서 약 6, 040만 DM이 지출됨

- 구금생활 기간을 법정 연금산정기간에 배려함

c ) 사회부조금

- 정주민과 이주민 역시 연방사회부조법에 따라 모든 신청권자와

동일한 급부를 받음

d)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

- 출발국이나 동독에서 입은 정주민과 이주민의 예방접종 피해는

보상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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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커(.. 보러가.난민문제를 잔담盟.으1.거몃mw..21관.아

st에..受%하옜는가7

연방내무부가 구동독 이주민의 서 수용문제를 전담하였다. 1989년

가을 내 간 국경이 개방되기 전, 동독인들이 동독을 떠나려는 출국여

행에의 소망을 강력히 반영하기 위하여 프 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시·바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피신하자 연방외무부 역시 관여하였다.

이주민 수용에는 이주민의 이동, 숙식제공, 각 주 배정과 같은 조 적

상의 문제처리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방내무

부 관련근무처의 대표 및 기타 참여부서의 대표로 24시간 가동 실무단

이 구성되었다. 특히 연방군, 연방국경수비대, 기술지원단, 독일적십자

사, 말타지인봉사단, 요하니터 재난구재단, 다수의 각 지역 교 회자선단

체들도 참여하였다. 이주민 문제는 연방, 주, 지자 체 차원에 걸처 모

든 참여기관의 공동과제였다.

이주민들은 수용법에 따라 이주민 수용절차를 밟아야 했는 바, 수용

절차는 각 연방주에 배정되어 숙식이 계속 제공되고 권리를 행사하고

각종 븍혜들 받을 수 있는 선결요건이었다. 50년대부터 수용절차가 착

수된 이래 설치된 Oie)en과 Be디 in 의 연방수용소를 비롯하여 별도로 설

치된 다수의 긴급수용소는 연방내무부의 관장에 처해 있었다. 서독에

있는 친.인척에게 직접 갔던 사람들 역시 이곳에서 서류상의 수용절차

를 밟았다. 1990년 6월 30일 수용절차는 수용법의 폐기와 더불어 종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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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 1췬 1.소金1및) 용에 틸으重吏 재오 얼므1

옜는스 엿밧소낯와 조절보t개보보담金3느 얼라옜

르그R그m고1왼으 있었는즈으
w

연방행정청이 갖고 있는 연방재왼의 배당 및 비용정산에 관한 관계서

류에 따르면 연방내무부가 단독 처리했던 비용이 약 9, 000만 DM 내지 l

억 0%11으로 되어 있다. 다른 부서의 부담율은 미상이다.

卷 登인2왈신房것사%T은 . 주차 L%었는가7

수용절차의 일환으로 이주민이 갖고 온 여권 또는 기타 중명서를 근

거로 신원확인 조치가 취해졌다. 모든 이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신원확

인조치나 의무적인 신체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1 브핍W 가 킨고동丑울tE 전% 피v만 소는 얼라

브는자 E l<긋(3솟 C등원된國브i.소는 . 몇. 대V

되었노 역크의倫운受결르 크

1989년도 연방수용소에 등록한 이주민 수는 총 343, 854 명이었으며

그 중 (헝가리 국경을 개방한) 1989년 9칠부터 동년 12월까지 266, 929

명이 등톡절차를 거쳤다. (내독간 경계선이 개방된) 1989년 1 1필 중 이

주민 신고자는 133, 429명이었다. 1990년초부터 (1990년 6월 30일> 수용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총 249, 272명이 연방수용소에서 신고절차를 밟았

다. 1990년 3닐 18일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이후 이주민

은 현격히 감소되었다.

이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서독으로 왔을 경우 - 특히

헝가리를 경유한 출국이었을 경우 - 독일 연방철도청의 특별 열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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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운헹되던 열차에 추가로 연결시킨 열차를 비롯하여 버스와 항공기

가 수송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초기의 집중적인 이주민 쇄도에 대처하기

위 30 량의 열차가 필요彼다.

부

이주민들은 부다페스트로부터 수회에 걸쳐 버스편으로 빈으로 운송된

Y, 빈으로부터 독일연빙'철도청의 븍별 열차편을 이용하여 서독

(Oie/]CO과 Schdppingen 연1컁· 수용소)으로 운송되y다. 프 라하 주재 서

3대사관에 체류 중이던 이주민들은 특별열차편으로 우선 동독지역을

경유한 7 서독으로 운송되었다, 이주민의 동독경유는 정차역마다 인산

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號다. 이주민의 일부는 버스편으

로 바이에른 주 동.서독 국경인접지역으로 운송되었다. 비w르시·바 주재

서g대사관에 체류 중이던 이주민의 최우선 운송수단은 항공기었다.

동원된 교통수단 (열차, 힝'공기, 버스)에 관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

다.

卽 
. l.주민들은 . 어느. 긴급i옹스{..소용되mm었는고.7w멸뵤

o] 찬인w첵쎌{깃.접. 갔는 17

이주민의 수용과 숙소는 연방군 시설, 연방국경수비대 시설, 경잘서,

학교, 호텔, 천막시설 둥 다양했다. 각 수용시설의 수와 수용능력은 그

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되었기 때문에 수용자의 명단작성이 불가

눙하였다.

1990년 수용신청서 처리대상 중 약 21%가 서류상의 절차를 밟았다.

수용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서독으로 왔던 사랑들이 더 많았다. 이

사람듭 중 과연 몇명이 친인척에게 갔는지 알 수 없다. 1989년에 친인

척에게 직접 간 사람들의 수 역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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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으 免[도잔프空그어으 즈오

를보 끄급그제를드重았는과

잎으 흐조차초잇 掌는2t 효코

旦즈]-르[즈L으1들으e

이주민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연방정부로부터 최초의 부조금으

로 200 DM을 받았다. 최초의 수용소에서의 숙석은 무료였다. 이주민들

은 이곳으로부터 핀하는 서독내 목적지로 운송되었다. 이 시점부터 이

주민의 숙식문제는 수용주(州)가 맡았다. 이주민들은 직장알선 또는 실

업부조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즉시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권장되었

다.

그 당시 이주민들이 서독에 도 착한 다음 받았던 각종 지원에 관한 내

용이 별첨과 같다 (1990년 1월 18일 기준).

오.으1조밌들의 받은 지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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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9년 동독탈출난민 치리 및 협상과정

가. 동독주민의 탈출경과

o
'

89. 5. 2 이미 국내개혁을 추진 중이던 헝가리는 오지리와의 국경선에 설치된

철조망 등 
-3-경봉쇄 설치물을 제거하기 시작함.

o 동넌 5월 헝가리는 유엔 난민협약(ConveutiolI O f Refugee8)에 서명함으로써

루마니아 등지로부터 이주해 오는 헝가리 동포들에 대한 유엔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기에 유리한 조 건을 갖춘

국가로 인식됨.

o 처음에는 주로 불가리아 또는 루마니아 등 헝가리 남쪽으로 여행'頭던 일부

동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고 헝가리 국경수비대의 눈을 피해

서방으로 탈출했음.

- 헝가리 경찰에 의해 동독으로 귀촨된 탈출미수 주민들은 
'

공화국 도주죄2 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荒음.

O 헝가리 등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동독을 랄출할 수 있다는 예기치 못循던

기최에 관한 소문이 동독에 퍼져나가면서, A-]독여권을 얻기 위해 7월말부터

부다패스트, 프 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및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수백명의 동독탈출 주민 (주로 20-40대의 휴가 여행자)들이

모 여 들기 시작함.

- 8. 3까지 동베틀린 서독상주대표부에 80명, 주헝가리 대사관에 130명,

주체코대사관에 20명이 몰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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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트의 경우, 서독대사관의 건물 이외에도 상당수가 대사관 옆

교 회 정원 등에 천먁을 치고 서독으로의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음.

- 헝가리 정부는 이들 동독주민들을 더이상 동독으로 강제 송촨시키지 않기로

결정함.

o 8. 19 오지리 
'

범유럽연맹' 과 헝가리 야당 단체들이 오지리-헝가리 국경지방인

Sopron 에서 개최한 
'

범유럽축제' 를 이용, 661명의 동독주민이 오지리로

탈출함.

o 9. 3 경 헝가리에서 서독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던 동독주민수가 S, 000여명에

이르렀고, 매일 500명씩 증가함. 주헝가리 동독대사관 관계자들이 이들의

동독귀환을 종용했으나 실패함.
된

o 9. 1 1 헝가리정부는 동독탈출민들이 서독으로 자유릅게 갈 수 있도록 오지리와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함. 출국허가조치는 1969년 헝가리-동독간 
'

여행협정' 규정

(양국은 합법적 여행증명이 없는 상대국 시민을 제3국으로 출국여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짐>과 배치되므로 헝가리 정부는 동 조 약의 효력을 정 지시 킴.

- 9월말까지 30, 000명 이상의 동독주민들이 헝가리와 오지리를 거쳐 서득으로

탈출함.

o 9월말 毛셔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서방측 및 동독, 체코, 폴란드

외상 등과 만나, 동독달출 난민 처리문제를 협의함.

o IO. 1 동독 특별열차 편으로 약 6. 000명 이상의 탈출민들이 바르샤바와 프 라하를

출발, 동독을 경유 서독으로 입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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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독정부의 대응

o 1980 년대 말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공산당 지도부는 주권국가로서의 동독의

안정에 상당한 자신김을 갖고 있었으며, 여타 동구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시도各 거부慷음.

-

'

89, 6 동독 정부는 천안문광장 시위에 대한 중곡4의 무력진압을 공식 옹호힘-.

- 

헝가리와 폴탄드에서와 같은 개혁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갈망이 점 차 중대함.

o 동독주민의 탈출사태에 대한 공산당의 반응은 당시 현실과 상당힌· 거리감이

있었음.

- 호네커 당 서기장은 동독 사최주의의 승리를 강조하는 등, 동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 럼 헹동함.

· 개혁을 권유한 크렌츠를 즉갹 츄가 조 치시킴.

- 헝가리-오지리 국경 이 개방된 이후,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에도 불구,

동독은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공산당지도부는 탈출사태를 서독 등 서방에 의한 동독의 안정을 해치기

위한 기도라고 비난兎음,

- 9. 13부터 동독국가보위부(Sfasi)는 국경초소에 동독을 떠나는 어헹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힘-.

- 10. 4 동독은 그때까지 자유스러웠던 체코로의 여행을 제한骨.

o 한편, 동독정부는 서독외무성에 대해 동독인들의 서독데사관 피난물절을 먁기

위해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프라하, 동베를린 주재 )·-1독대사관 및 상주대표부

건물을 폐쇄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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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o 동독여행자들이 주헝가리 서독대사관에 피신해 있을 당시 (8월 중순경), 
'

Gerd Vehres 주헝가리 동독대사는 Horn 헝가리 외무장관을 면담, 헝가리가

동독난민문제 처리를 지연시켜 점점더 많은 동독인들이 헝가리에 머물도록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헝가리정부가 과거 관례대로 탈출 동독인들을 즉갹

동독으로 귀谷조치토록 요청함,

- 이에 대해, 헝가리 외무장관온 
"

동독시민들이 동독귀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킬 수 밖에 없다" 면서, 이 사실을 동독정부에게

보고하라고 말함,

- 동독대사는 헝가리가 
'

69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Horn 외무

장관은 
"

챙피스런 협정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은 이미 무대에서 사라진지

오래며, 현정부는 그 당시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 을 동독 외무장관에게

주지시키라고 맣함.

o 헝가리 정부의 오지리 국경개방조치에 대해 동득정부 및 언론은 강력하게

비난함.

- 동독정부는 국경개방결정을 
"

불쾌하게" 받아 들이며, 헝가리 정부가

여행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치를 즉각 철최할 것을 촉구한다는

갹서를 보냄.

'

- 동독관영 崩0 통신은 헝가리의 국경개방을 
"

쿠테타" 로 규정하고, 
"

이는

사회주의 전체에 반기를 든 제국주의 십자군의 원정의 일촨" ,

"

헝가리가

등독시민을 은화 몇푼과 바꾼 차디 찬 거래" 등으로 비난함.

- 동독공샀당기관지 Neues Deutsch1and도 서독의 매스미디어와 특정 정치

집단이 동독에 대한 음홍한 책동을 전개, 동독시민들의 불법출국을 조 장하고

있으며, 이는 동독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소련관영

Tass 통신을 인용,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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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국, 동독이 직면한 문제의 심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개혁을 거부

함으로써 호네커 정권은 동독의 멸망 속도를 가속촤시毛.

- 과도한 중앙집중주의 (Central ism) 의 결과 당서기장의 정책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동독정권은 8. 21 쓸개수술로 호네커가 무능상태에 빠져

9월말까지 집무를 볼 수 없게되자 대책없이 상황에 끌려가기만 함.

다. 서독정치권의 대응 및 논쟁

o 서독의 주요 정당들은 동득과의 관계약화를 원치 않았으며, 동독의 급변

사태로부터 어떤 큰 이득이 올것을 기대하지도 않은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건지荒음.

-

'

89년 상반기 동안 상당수의 어 · 이·정치인들은 동베를린을 방문, 호네커 등

동독지 도 자들과 가진 비밀회담을 계기로 동독내부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기삔당의 Albrechf (니더쟉센주 수상) , Lofhar 8paefh (바덴-뷔르뎀

베르그주 수상), 자1J당의 Fel dmauo 의원, 사민당의 Engholm(슐레스비히-

훌스타인주 수상) , R u (노르트라인-)1]]스트팔렌 주지사>, Voge l 원내의장

등이 방문함.

- 

대부분의 서독 주요 정 당 지도자들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앉았음,

- 무엇보다도 서독지도자들은 유럽의 안정과 현상을 유지하는 국가로서의 
'

서독 이미지를 계속 부갹시키기를 원兎음,

·

'

88. 10 겐서 외무장관은 동 · 서독의 공동협력을 통해 유럽대륙의

분단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曾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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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7 骨 수상의 외고정책 고문이던 텔칙은 
"

동독이 별개의 국가로

존재함을 인정하며. .
. 독일문제는 영토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럽의 상황전개와 조화시켜 나가야 할 문제" 라고

말함.

· 89, 8. 22 콜 수상도 양독일간의 관계가 유럽안정에 긴요한 요소라고

o 이런 상황에서 서독정부에게는 두 가지 정책대안이 있었음.

龜

- 우선, 1989년 봄까지 추진해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 
· 서독에 상호

이익이 되는 다갹적인 고류와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였음.

. 도시간 자매결연, 과학기술협력협정, 동 · 서베를린간의 환경보호 공동

사업 등이 추진되였음,

· 사민당도 
'

89년 6월까지 안보분얘의 공동협력을 위한 고 위접촉을

계속했음.

- 동독내의 상촹이 점차 악화되면서, 서독정부에게 더 헌실적이고 매력적 인

대안은 동독정권을 회피하는 정 4이었음.

. 그 대신 콜 수상은 소련, 헝가리, 폴란드 등 개혁정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집권당의 긴장완화정책을 부각시킴.

o 동독탈출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독연방정부는 동독지도부와 접촉을

계속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 력했음.

- 이는 동독공산당이 어려운 협상상대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실체파약

가능하며 다룰 수 있는 정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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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8, 9 자이터스 수상실장관은 동독시민들에게 서독공관을 탈출의 해결

장소로 더이상 이용하지 말것을 호소하는 한편, 동독과의 필요한 협 력을

계속해 나昔 것임을 시사힘-.

- 콜수상도 8. 22 성명서를 동해 탈출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히-여 호네커와

이미 상의한 바 있으며, 가능한한 삐·른 시일내에 호네커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동독정권이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서독정부가 경제원조 뿐만 아니라, 군축 및 군비통제

분야도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함.

· 그는 또 한 동구권의 민주화, 개방 및 개혁을 비롯, 유럽전체의 희망찬

변혁의 데열에서 동독이 고 립되거나 이룰 거부하지 말고, 역사적 기회를

이용, 전체유럽의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甘.

o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인기하락세에 있던 서독 집권여당은 동독주민의

탈출사태가 국내정치적으로 예기치 못循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함.

- 콜 수상과 Ruehe 사무총장은 기민당을 민족적 목표인 롱일을 달성합 수

있는 세력으로 부갹시킴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어녜고자 荒음.

· 8. 18 Ruehe 는 사민당의 
"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

구걸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bi e derung)으로 표현하면서, 동 정 A 때문에 서독은

동독주민을 내버려두었었다고 비난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음.

· 9. 5 연방하원 예결위 연설에서 욜 수상은 
"

사민당은 동독 지도자들고

가진 수많은 협상 및 대화에서 동독동포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블 과소

평가하는 자기기만을 드러냈다" 고 공격함.

· 특히, 그 는 
'

정상적 여행고류' 를 위해 동득 국적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민당의 입장을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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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동독 탈출난민과 관련, 사민당 지도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음.

- Gansel 의원은 호네커 정권과의 접촉을 줄이고, 소위 개혁의지가 있는

공산당 인사와만 대화를 허용하는 소위 
"

거리유지를 동한 변화" (Wandel

durch Abstand)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사민당의 기본입장은 동독공산당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었음.

· 라퐁텐 부당수 등 사민당의 핵심지도자들은 사민당의 주요 기조는

독자적인 동독 시민권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함.

· 에곤 바와 Momper 서베를린 시장은 독일의 장기적인 민족목표(롱일)에

대한 논의가 동독내 개혁명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변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함.

o 여 · 야를 막론하고 서독 정치지도자들은 동독주민탈출 사태가 통일을 가져온

속도에 대해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었음.

- 한 가지 이유는 동독으로부터 온 탈출민들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환영열기가

점차 식기 시쟉했음.

· 수만명의 동독이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혜택에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 중산층의 안정되고 질서정연한 생활에 심리적

부담을 초래했기 때문임.

- 외교정책면에 있어서도 독일통일의 가능성은 콜수상과 겐셔외무장관 등이

득일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이웃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신시켜 온 콜 수상과 겐셔 외무장관 둥의

모든 노력을 무산시릴 우려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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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셔는 동독주민들이 
"

자신들의 국가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

힘·으로써" 유럽대륙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으로써 독일동일에 대한 예상을 불식시키고 
"

유럽촤해" 또는 
-

독일언방공화국의 
"

유럽공동체 네의 존재" 를 부갹시키고자 했음.

- 베를린장벽 이 붕괴된 후에도 촐 수상은 결코 통일을 서7르는 것이 아니라

"

동독의 정 책답당자들이 즉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하여. . .

, 가능한한

많온 동독인들이 동독에 머물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고 밝힘.

G 다만, 동독 탈출난민의 수용문제에 있어서는 콜 수상은(9. 6 의회연설에서)

모든 탈출주민들이 기본법과 법률들이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롤 갖고 있다고

강조함.

-

"

동독주민들이 동득에 등을 돌린 깃은 개인의 시-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른 소망, 즉 보다 나은 삶의 조 건에 대한 갈망 때문" 임.

- 동독을 틸-출, 서독으로 오는 동독주민은 J표平 받'아들여야 하며, 한사랖도

들려보내서는 안핀다고 말함,

- 그러니- 그는 이들의 탈출결정은 존중하지만 가농한한 많은 주민들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 인 독일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함.

·

"

동독문제를 동독에서 해결해야지 본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1A 면서

가족들과 동독에 머물면서 보다 나은 삶에 데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동독주민돌예 대해서도 득1철한 첵 임김-을 갖고 이둘을 지원-에야 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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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라. 서독-헝가리 정부간 교 섭

o 8. 14 서독정부는 동독탈출 난민문제 교 섭을 위해 외무사무차관(Sudl]Of[)을

특별군용기 편으로 부다페스트로 급파함.

- 헝가리측은 8. 15 새벽 동독난민 대책최의에서 
'

88년 소피아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12명의 헝가리인의 인도(당시 헝가리와 불가리아

정부는 국제적십자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납으로 봉인된 대형트럭을

이용, 헝가리인들을 제3국으로 출국시키기로 합의함) 경험을 바탕으로

제네바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난먼처리방침을 결정함.

- 서독 외무차관과 대사는 헝가리 외무장관을 방문, 동독인듣이 서독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연서 헝가리 정부가 서독대사관이 동독 탈출면에게

발급하는 여권을 인정하는 조 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대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 방법은 
"

동독이 우리와 즉각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한다" 면서 동독인들에 대한 서독국적 인정이

동독의 국가존립을 의문시한 것으로 같은 바르샤바 회원국인 동득에 대해

반기를 드 는 조 치라면서, 대신 
'

소피아 모 틸' 을 제안함.

· 동독 난민이 자율적으로 서독대사관을 떠나는 것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십자사르부터 증명)·H (Lasses-Passer)를 발급받아 이들을

버스편으로 공항으로 이동, 서독이 제긍하는 특별기편으로 비밀리에

데려갈 것을 쌍방이 합의하고, 국제적십자사의 협조는 서독측이

요청키로 함.

· 헝가리측은 등 조치와 함께 더이상
.

난민들이 몰려 들지 않도록 서독

대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독대사는 
"

잡정적으로 모든

탈출민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면서 펴]쇄 불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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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헝가리 외무장관合 탈출민 문제 협 의롤 위해 서독-헝가리 총리간 비밀회담을

서독에서 개최키로 
'玆다고 

Nemefh 헝가리 총리에게 보고함.

- 8월 하순, 헝가리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구체적 인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서독 외무차.관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했을때, 일전 합의한 국제적십자사의

증명서 및 서독 특별기 조 치가 완결되었음을 통보함,

- 또한, 서독측은 Nemefh 헝가리 총리와 Horn 외무장관合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피, 다만 도착 24 시간 이전에 서독에 통보해 주기를 요망함,

- 헝가리 외무장관은 극비최담을 위해 Nemeth 총리를 수행, 8, 25 서독을

방문할 것임을 BolIU 에 통보함,

O 8. 25일 So,,,, 근교 Gymui c h 궁전에서 양국 외-7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독-헝가리 총리회담이 4시간여동안 개최됨,

- 헝가리 외무장관은 동독난민문제骨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방안을

모르 기는 하나, 어하튼 이들을 동독으로 귀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骨 수상은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 다음 서독정부는 동독탈출민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는 비., 왜니·하면 한편으론 서독이 동독을 불안정화

(destabi l i s i e r eu ) 하기를 원치 않지만, 다른 한펀으론 비 인간적 인 동독

체제를 지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밀·합.

- 동 회담에서 헝가리 외무장관은 특정한 날 밤, 특정시간에/·-1 여명시간까지

헝 가리-오지리 국 경욜 일시 개방하여 수천명 동독난민이 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서독측은 헝가리 정부의 개혁을 위해 10억 014의 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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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1

o 8. 24 국제적십자사의 증명서를 소지한 서독 대사관 피난민 108명이 서독

특별기 편으로 헝가리를 머나 서독으로 입국함.

- 

동 조 치에도 불구, 부다페스트의 캠핑장, 학교, 고 회 등지에서 임시천막을

치고 있던 수천명의 동독난먼문제는 여 전히 미결상태여서, 헝가리 정부는

'

69년 헝가리-동독간 여행동과협정을 효력정지시키고, 9. 1 1 일 0시를 기해

오지리 국경을 개방키로 결정함. 
'

· 헝가리 외무장관은 겐셔 외무장관에게 사무차관을 부다페스트로

파견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그날 밤 도착한 사무차관에게 헝가리

정부의 국경개방 결정을 전달함(아을러 동독측의 감지를 막기 위해

암호전문을 보 내지 말 것을 요청).

4

o 한편, 8. 29 주헝가리 동독대사는 난민문제협의를 위해 헝가리 외무장관이

동베를린을 방문해 줄 것을 요 청함,

- 8. 31 Fischer 동독 외무장관, 정치국원 0. Mi t ta g 이 참석한 가운데

동독-헝가리 외무장관 최담이 동독 외무성에서 개최됨.

· 동 최담에서 동독측은 난먼을 귀촨시컬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귀환을 요청함.

· 이에 대해 헝가리측은 오지리 국경개방 결정사실을 밝히고, 그 배경을

설명함.

· 

동독 외무장광은 동득을 저버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

배신행위' 라고

비난하면서, 국겸개방은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경을

폐쇄할 것을 요청함.

- 9. 8 동독 외무장관은 헝가리 외무장관에게, 9. 9 호네커 서기장은 Nyers

헝가리 사회당 당수에게 국경개방결정을 취소합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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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兮독정부가 불필요한 혼란에 1바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독난민이

한 멍이라도 헝가리에 남아 있는 한 국겅을 계속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함,

- 헝가리 정부는 소련에 1]도 동 조치를 사전 통보循읍.

O 9. 14 헝기-리 정부는 
'

69년 여헹통괴.협 정 +기에 항의하는 동독외무부의

9, 12자 긱-서에 대해 
"

상촹이 근본적으로 바뀌 었기 때문에 양국간 협정 중

일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엾었디." 고 반비-함.

마. 동·서독간 접촉

O
'

8S. 8. 8 언방수상실 독일정책 실무단장 0u i s herg 국장은 본 주재 동독

상주데표부 부대표 Lofhar Ol i eu ke를 만남.

-

'

서독정부가 동독의 주권을 침해한다' 는 8. 7 동독외무부 성명에 데해

항의하고, 동독인들의 서독공관체7-가 불법행위라는 주장-E 어불성설이u]

공관의 운은 모든 독일인에게 개방되 어 있으며, 이는 C8CE 마드리드

후.속최덤- 결의안에도 부합되는 것이리고 주장함.

O 8, 1 1 0ui s herg 국장은 동베를린에서 Mi c r 동독외무차관을 민·니- 서독공관에

체류중인 동독달출난민 문제를 협의힘-.

- 이 자리에서 호네커 앞으로 보 내<t. 骨 수상의 난민관런 친서를 진달찹,

- 동독외무치·관은 서독은 동독시민에 대한 보호의무(0bhutspf] ichl)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 여하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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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1

o 8. 15 동독 외무부 서독국 Hans Sd1indIer 국장데리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Bertele 대표에게 
"

주 헝가리 서독대사관의 동독시민들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 를 항의함.

- Berte1e는 동 항의를 일축함.

o 8. 17 호네커가 롤 수상에게 서한을 보냄 (내용은 비공개키로 합의함).

o 8. 18 Sei ters 수상실장관은 동베를린에서 Krol ikowski 동독외무사무차관과

서독공관에 체류중인 동독탈출 희망자 문제를 협의함.

- 회담 후 Sei (ers 장관은 동독은 애당초 약속한 귀환자에 대한 
"

무죄처분"

이상의 조 치를 취할 용의가 없다고 曾힘.

o 동독 국선 변호사 Wol f 8ang Vogel (과거 내독간 정치범 석방거래, 합법 이주

주선 담당)은 9. 22 Bonn 에서 Sei fers 수상실장관과 최담

- 그는 서독상주디1표부에 체류하고 있던 탈출희망자들이 본인과 면담후

대표부를 떠났으며, 이들이 10월 초순경 서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o 한편, Sei ters 수상실장관은 9. 14 연방하원 연설에서 단 하나의 독일국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

우리 (서득) 가 국제법이나 동독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동독

내정을 간섭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득일연들을 우리가 돌려보내도록

촉구함으로써 오히려 등독이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고 반박함,

- 437 -



괸

바. 서독-동독, 제코, 폴란도 정부간 교 섭

o 9, Z6 동독측의 Voge l 변호사, 서독측의 프 리스니츠 내독성차관, Berfe le

상주대표부 대표 및 Sudhoff 외무차관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을 방문,

동독탈출민들의 동독귀환을 설득함,

- Vo8e l 은 이들이 동독으로 귀환하면 6개월 이내에 서독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동독지도층의 확약을 전달함.

- 약 l, 100명의 탈출민 중 200명만이 이에 호응, 버스편으로 동독으로
된

귀환함.

o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던 닐-, 체코정부는 헝가리 및 동독과의 국경을 봉쇄함.

o
'

89. 9. 28 Huber 체코주재 서독대사는 공관에 피신한 동독탈출민 수기- 2, SOC명

이상 (이 중 어 린이 tOO명)으로 
'

심갹한 한게' 에 도 달했다고 본부에 보고함.

- 특히 위생관련 시설 및 급식문제가 극한 상황에 있음을 통보

- 외무부는 뉴욕으로 겐셔 장관에게 동 사실을 신속 보고함.

- 겐서는 독일적십자사 총재로 하dI금 프라하를 직접 방문, 지원방인·을

강구하여 볼 것을 요 청함.

O

'

89. 9. Z7-29 겐셔 외J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소련, 프 랑스,

동독, 체코, 폴란드 외상과 접촉, 탈출민 문제롤 협의합.

- 9. 27 유엔주재 등독 데사관저에서 F i sc her 동 외무장관과 만니- 접증학는

동독 탈출민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함.

· 프라하 및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이 이들에게 출국사중을 발급해

주든지 또는 탈출민들이 기차를 이용, 동독지역을 경유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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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Fischer 에게는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었으므로 최담은 성과없이

끝남.

- 9. 27 Skubiszewski 폴란드 외상은 겐셔 장관과의 최담에서 폴란드는

"

인도주의적 해결"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함.

- 같은 날 Johanes 체코 외상을 만났-으나, Johanes는 서독대사관내 탈출민

사태는 전적으로 동 · 서독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함.

- 한편, 9. 28 eaker 미국 국무장관, Dumas 프랑스외상은 겐셔장관에게

도울 용의가 있다면서 체코정부와 접촉하겠다고 밝힘.

- 특히, 9. 78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겐셔 장관으로부터 프라하의 극한

상촹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난민 중 아픈 어 이들의 숫자에 대해 걱정스럽게

질문한 후, 소 련이 동독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세바르드나제는 베를린, 프 라하 및 모스크 바로 전문을 보 내겠다고 약속함-

- 9. Z9 오후 Fi s c her 동독 외무장관은 Niklas 유엔주재 동독대사를 통히)

겐셔 의상에게 동독정부가 열차편을 이용, 체코와 촐란됴의 동독탈출민들이

동독지역을 거쳐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통보함.

o 9. 30 겐셔 외무장관과 자이터스 수상실장관은 프라하로 가서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탈출민들에게 서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함.

- 10. 1 동독 국철 열차편으로 800명의 난민이 바르샤바에서 동독을 통과,

서독의 Heln]Stedt 로, S, 300명이 프라하에서 동독 드레스덴을 경유

서독 Hof로 입국함.

- 

동 열차에는 서독정부 대표들이 동승循으며, 도중에 드레스덴 등지에서

동독시민들이 열차에 뛰이 올라타기도 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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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서독 경계선을 넘 어선羊 탈출민들은 서 열차로 걀아탐.

- 

동독 외무성 대변인은 
"

프 리.히-외-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체코, 폴란드 및 서독정부와 협의한 끝에 불법

체류자들을 특별덜차 편으로 동독영토를 경유, 서독으로 추방하기로

策다" 는 네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사. 서독의 국내조치

o 서독에 도 착한 동독달출민들은 서독으로 입국, 기센 등 수용소로 보내어졌다가

여러 주로 배분되어 정 착'哲'.

- 수송 교 통편은 독일적 십지·사가 주관하였으며 비용은 독일정부가 부담함.

- 서독에 친지가 있을 겅7 난민들은 친지에게로 가서 자유롭게 거주했으며,

그 외 난민들은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됨.

O 서3은 동독 고유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주민도 서독국적을

소지하게 되 었는 바(기본법 제 1 15조), 서독시민으로 정 착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엾었음.

- 정부 여당은 만약 사민당의 주쟝대로 동독국적을 인정했었더라면, 89년

탈출난민을 발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o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동베를린 둥으로부터 서독으로 曾출한 동독주민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독연방정부는 긴급수용 및 동화대책을 수립함.

- 연방정부는 1988. 8. 31자 특별조치와는 별도로 1989-90년 긴급 재원충당

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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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방, 주, 자치단체, 구호단체가 공동으로 수용절차를 신속히 추진함.

- 임시숙소 설치를 위한 독일부흥은헝의 지원을 확대함.

- 이주먼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1989년 3만동의 추가주택 건립을 위해

주정부가 추가재원을 마련함.

· 1990년에는 사회복지주택(Sozial Wohnun8) 건립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증액시키고, 주정부는 총 16억 DM의 예산을 배정함.

- 이주민 수용을 위해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함.

·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이주민 수용용으로 활용토록 건물소유주에게

추가적인 동기부여책을 강구

· 공공건물을 이주민 수용주택으로 활용

- 이주민의 학교 입학, 직업알선, 사회단체 가입 등을 위해 재원수단을

계속 동원함.

o 자이터스 연방수상실 장관은 정당, 연방정부, 주, 지방자치단체, 고 회,

사회단체, 동호연클럽 등 모든 서독인들이 동독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촉구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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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9년 동구권 경유 동독탈출난민 일지

o 1989년 5월 2일 헝가리 국경수비대가 대 오스트리아 국경용 철조망을 제거하기

시작한 이래로 점점더 많은 동독인들은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를 경유,

서독으로 가려V 시도했음.

- 이 중 국경에서 저지당한 동독인들은 우선 여권에 도장을 받았으나, 동독으로

송환되지는 않았음.

- 수많은 사람들은 헝가리에 계속 머물면서 새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도움을 요청荒음.

- 이때 프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과 동베를틴 주재 서독상주 대표부에도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쟉함.

o 怒%L흐월 그포

- 헝가리 외무부, 헝가리 정부가 동독인들에 대한 망명비호권 보장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 동베를린 서독상주대표부에 약 80명,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130명,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20명의 동독난민이 체류 중

o 흐외녔 르으 싶

- 헝가리 내무부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동독난민의 망명신청서를 검토하기로 함.

그러나 기타 범주의 난민은 동 · 서독 정부가 해결합 사안이라고 부연

- 

동독 국선 변호사 Wolfeang Vogel 이 난민문제 해결차 동원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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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o 趾 프그프

- 동독 외무부, 서독 정부가 
'

동독의 주권사안을 심갹하게 침해" 한다고

비난 :

· 각국 주재 서독대사관은 동독시민에 대해 하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

· 언필칭 
'

보호주의' 행위는 
'

전형적인 대득일주의식 월권행위' 임.

- 헝가리 정부측, 국경탈주시도가 좌절될 경우 동독인들의 여권에 더이상

도장을 찍지 않을 것임을 확인

- 동득 주재 헝가리 여행사무소장은 동독과 헝가리간의 관광여행 제한조치에

관한 서독측 언론보도를 
'

모 략성 주장" 이라고 일축하면서 동독-헝가리간

여행은 완전 정상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

o 으외 브르으

-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는 잠정적으로 대민접촉창구를 폐쇄하기로

결정

· 서독정부의 고시 :
'

130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의 출국여행을 강요하기

위해 상주대표부를 찾아 景으므로' 이와 같은 결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상주대표부의 시설상 
'

더이상의 인원을 인간다운 조 건하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 임.

- 연방 내독관계성 Walter Priesni tz 사무차관은 동독정부 대표 Wol f8anB

Vogel 변호사가 130명의 출국여행 희망자들의 숙명에 관한 회담에 단지

'

제한적 훈령' 만을 갖고 았다고 발표

· Vogel 변호사는 동독난민들이 서득 상주대표부를 뗘날 경우 무죄 처분될

것임을 약속할 수 있으나

· 종전처럼 출국여행 신청서에 대한 
'

선의의 검토' 는 더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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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수상실 폭일정책 실무단장 Claus-Juergell 0uisherg 국장은 Bonn 주재

동독상주대표부 부대사 Lothar Gl i en ke 틀 초치, 전날있었던 동독 외%Y-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항의함.

· 동독인들의 서독상주대표부 및 서독대사관 체류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외고공관의 문은 모든 %일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음.

· 이는 마드리드 CSCE 후속회담의 결의에도 부합하는 것임.

o 식녈고뽀 3잊

- l{udol f Sei ters 연방수상실 장관은 탈출을 원하는 동독시민들을 향해

서독 공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

문제점의 해결보다는 더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더이상 이 방1 을 이용하지 말 것을 호소합.

·

'

89년 7월말까지 45, 343 명의 동독인들이 합법적오로 서독으로 이주해

왔음올 주지

o 趾년)코 T잎

- 비공식 빌'표에 따르면, 헝가리에 의한 대 오스트리아 국경철책 제거이후

약 l, 600명의 동독난민들이 오스트 리아로 월경曾.

- 158명의 동독인들이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

- 헝가리 네무부는 동독측이 이들 난민의 무죄처분을 약속하면서 송환을

촉구한다고 발표

- 헝가리 정부는 동독축과 의견샹충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 개시

· 헝가리-동독간의 양국간 조약상의 의견상층 문제

· 제네바(Geneve) 국제난민협약상의 의견상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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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

'

- 연방수상실 독일정책 실무단장 Claus-luergen Duisber8 국장은 동베를린에서

동독 외무차관 Kurt Nier와 만나 상주대표부 및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탈출회망자 문제에 관해 회담

· 호네커에게 보내는 Kohl 수상의 난민문제관련 친서를 전달

· 동독 관영통신 ADN 보도에 따르면 Nier 동독외무차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는 것임 :

‥ 서독은 
'

국제법의 제 규범' 에 따라 동독시민들에 대한 
'

보호의무" 를

결코 갖고 있지 않음.

‥ 서독은 
'

동독시민에 대해 여하한 활동도 할 수 없음' .

· 동독 작가 Stefan Beym은 서독 제1TV ARD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 표명

‥ 현재 일고있는 탈출의 파고는 
'

무서운 현상" 입.

‥ 동독지도층은 
'

통제된' 자유를 부여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사회주의를

창조해야 함.

o

- 15명의 탈출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독상주대표부를 며나고, 1 16명은

잔류함.

- 서독정부는 180명의 동독난민이 체류중인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을

폐쇄조치함.

o 으외므흐mm

- 중가일로의 동독시민들이 폐쇄상태의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 앞에

운집하고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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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외무부 Jueryen Sudhoff 사무차관은 부다페스트에서 Gyula llom

헝가리 외무차관과 만나 서독대사관 체류중인 츨국여행 회망자들의 현황에

관해 회담.

- 헝가리 내무장관 Istvan Horvath 는 TV를 롱해 다음과 갈이 선언 :

· 헝가리 정부는 동 · 서독간의 
'

심판관" 이 아님.

. 헝가리는 
'

사회주의 국가" 로 부터 온 관광객들읕 위한 
'

서방측 탈출용

도약대" 가 아님.

- 

동독 공산당 기관지 Neu開 0eutschland지 및 기타 일간지는 서독공관에

체류중인 탈출회망자들의 헌황을 다룬 소련 
' 프라우다" 지의 사설을 인용

보도 :

· 서독으로 가기 위헤 불법적인 방법을 모 색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득의

프로파간다를 과신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들임.

· 국적문제는 정치적 제동장치가 되어 동 · 서독간의 분위기에 적국으로

하여금 하시를 먁론하고 해독읕 끼칠 수 있는 것임.

o 으으L흐 크실

- 

동독 외무부는 Erich Honecker 에 데한 Kohl 수상의 친서가 도착했음을 발표

- 헝가리 통신사 MT1는 
"

동독대사관의 발표문" 을 궁개 :

·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시민들이 동독으로 귀환할

경우, 아무런 책임추궁이 없을 것임.

· 이러한 조 치는 유효한 여행중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동독시민에게도

적용됨.

o 皇으L으 흐앞

- 서독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171명,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40명,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1명, 동베를린 주재

서독샹주대표부에 116명의 동독인들이 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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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동독외무부 
'

서득국" 국장 직무대리 Hans Schind1er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Franz Bertele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력 항의

·

'

헝가리 인먼공화국 내 동독시민들에 대한 서독대사관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단호히 항의한다" .

· 이에 대해 Bertele 부장은 동독의 항의를 
'

단호히 일축한다" 고 대응

- 연방외무부 Sudhoff 사무차관은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외무장관 Horn 과

재차 만나 서독대사관 체류 탈출회망자 문제에 관해 회담.
- t . . -

a

o

- Kohl 수상에게 보내는 호네커의 서한이 Sonn 에 도착, 서신고환의 내용에

관해서는 묵계할 것이 합의됨.

o

- 수상실장관 Sei ters는 동베를린에서 동독외무차관 Herbert Krol ikowski와

만나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탈출회망자 문제에 관해 회담.

· Seiters 장관은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설명

‥ 동독은 그들의 애당초 약속인 
'

무죄처분" 을 초월하는 어며한 조치도

취할 용의가 없음.

o

- 661명의 동독시민들이 헝가리 국경근처에서 개최된 
'

범유럽동맹" 행사를

이용하여 오스트리아로 피난함.

o 르완으흐 앞

- 1명의 동독인이 헝가리 국경초병과의 실강이 도중 피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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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으르 즈앞

- 140명의 난민들이 체류중인 프 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은 잠정적으로 대민

접촉창구를 폐쇄합,

o 盟보 호團討오

-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이던 108명의 동독시민들이 국제

적싫자사의 여행중명서를 지참하고 헝가리를 떠났으며, 나머지 탈출회망자들은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하러고 이미 그 전에 서득대사관을 떠났었음.

- 동독외7부는 ADN 통신을 통해 
"
Die Wel t

"

의 풍문성 보도를 
'(

아무 근거

없다" 고 반발 ;

· Die Wel t 지는 9월 1 일을 기해 동독이 헝가리를 포 함한 기타 국가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

소문" 을 퍼瓜림.

o 設 르旦그르[

- Kohl 수상과 0enscher 외무장관은 헝가리의 Mik]os Nemeth 총리와 llom

외무장관을 본 근교 Gymnich 궁전으로 초청, 난민문제를 협의함.

o 으으1호월 屈알

- l, 400명의 동독인들은 부다페스트의 난민수용소에서 출국을 기다럼.

- 헝가리 외무부는 난민문제가 
'

조 속한 시간내에" 해결될 것이리.고(비밀사안을)

퍼艮림.

o 恕)느으 츠으

- 

동독 외무장관 0skar Fischer는 동베를린에서 헝가리 Born 외무장판과

의견교환차 만났으며, Horn 외무장관은 Radio Budapest를 통해 다음과

管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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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

'

헝가리 정부는 난먼문제에 관한 한 국제적 인권과 헝가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정치 헌실과 부합하며, 헝가리의 의무수행에 일치하는

처리과정에만 참여할 용의가 있다' .

- 프 라하 주재 동독대사 Helmut Ziebart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 발표

·

'

동독은 현재 외국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시민들이 동독으로 귀환한 후

동독에서 합법적인 출국여행을 해 주기를 원한다" .

0 旦오i프 w

- 3, 500명 이상의 탈출회망자들이 헝가리에 있는 난민수용소에 운집

- Bayer 주가 천막도시를 만들기 시쟉하고, 기타 다른 연방주 역시 난민

숙소를 마련하기 시쟉함.

o 旦의i외으스으

- 동독은 부다페스트 근고 ZugI i ge t에 난민수용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동독인들의 귀환을 종용하고자 상담소를 개설함.

o 으외크으흐흐앞

- 동베틀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는 체류중이던 총 116명의 동독인들 - 그 들중

일부는 1개월 이상 체류 - 은 자발적으로 고 향으로 귀환

· 무죄처분 약속과 합법적 출국여행 추진시 법적 지원 약속을 받음.

o 흐b(의m으으

- 헝가리 정부는 동독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모든 동독 탈출난민이 서득으로

출국여행하도륵 허용할 것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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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 ADM 통신은 헝가리 정부를 비난 :

· 헝가리 정부가 국제죠약을 위반합.

· 헝가리 정부가 동독의 국내문제에 직접 개입함.

o 設쓰으WU오

- 헝가리가 자정읕 기해 동독난민욜 위해 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

· 동년 9월말까지 이 경로를 이용하여 2S, 000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합.

- ADN 룽신은 서독의 
'

거대한 기습작전(Coup)" 이라는 해설기사를 롱해

다음과 같이 논평 : (동 기사는 모두 
'

89년 9월 12일자 Neues Deutsch1and지에

전재됨)

· 이 기습작전은 우연한 쟉전도 아니고 단독쟉전도 아니다. 이는 사회주의

전체에 반기를 든 제국주의 십자군 원정의 일환임.

· Pawau (오스트리아와 접경한 Bayem주 도 시) 발 ADN 현지 보고 :

'

동독시민을 상데로 한 차디찬 거래 - 헝가리에게 은화 멋푼"

o 恕코프요꼬실

- 동득 외무부의 갹서를 헝가리 외무부에 전달함 :

·

"

동독 정부는 합법적인 여행중명서 없이 제3국으로 출국여행할 수

있도록 한 헝가리 정부의 결정을 
'

불괘하게' 인지하였다. 동독은

헝가리가 무비자 국경통과 여행협정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 치를 즉갹 철회하기를 기대한다. 1969년도 동 협정읕 통해 동독과

헝가리 양측은 합법적 어행중명이 없는 상대국 시민을 제3국으로

출국여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고 았다."

- Neues Deutsch1and지는 소련 관영몽신 Tass를 인용, 다음과 같이 보도 :

· 서독의 일부 매스미디어와 뜩정정치집단은 동독을 반대하는 음흉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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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동독시민들의 불법 외국여행이 조장되고 있음.

· 동독의 주권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 모의는 형위는 동독이 바르샤바

조 약기구의 불가분한 한 가맹국이고 우리의 신뢰스런 우방이자 동맹국

이라는 사실에 대한 도발임.

- 소련공산당 정치국원 리가초프(역주 : 고르바초프의 . 개혁정책에 맞섰던

보수파)는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인 Werner Krol ikowski와 만나 회담,

ADN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일치 :

· 서독의 특정정치집단이 감행한 국제법 위반 음모할동을 준엄하게 심판함.

· 비방, 유혹 둥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동독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자국을

뗘나도록 조장하였음.

- 약 250명의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체류 탈출희망자들이 서독대사관을

뗘난 후 동독으로 귀환 :

· 무죄처분된다는 약속을 받음.

· 출국여헝 신청서 제출시 법적 상담지원을 할 것이라는 확약을 발음.

o

- Neues Deutsch1and지는 체크 관영통신 OTK를 인용, 다음과 같이 보도

·

'

최근 서독의 매스미디어와 특정정치집단은 동독시민들을 제3국으로

불법 출국여헝하도륵 캠페인과 액션을 자행하였는 바, 이러한 선동헝위는

전유럽과정의 정신에 위배되고 V/len의 OSCE 후속회담의 결과에도 위배되며,

기타 국제법적 기본규범에도 위배되는 것임. 
'

· Passau 발 통신원 보도 :
'

서독 미디어와 정치가들의 야단법석이 끝난

다음, 동득시민들은 x-day를 기해 불법적으로 감헝된 야음 액션에

그 운명이 뗘맡겨졌다.'

A



o 앤뵤으 쓰실

헝가리 외무부는 9월 12일자 동독외무부의 갹서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뱍 :

. 1969MY 7약법에 관한 Wien 협약은 다음과 갈은 조 건하에 인정되는

것임 :

. .

44

상황의 근본적 변화가 변화의 결과로 조 약상 충족되어야 할 의무

행위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 동 조약의 파기 또는 조약으로

부터의 탈퇴근거가 틸 수 있음."

. . 헝가리 정부는 상황의 근본적 변화때문에 양국간 협정 중 일부 사안을

짐-정적으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음.

- Neues 0eutschland지는 서독을 비난하는 루마니아 퉁신 Agerpress를

다음과 같이 인용:

. 서독은 볼법행위틀 통해 대다수의 동독시민을 매수, 헝가리를 경유하여

방류시켰음.

. 동독과 체결한 양국간 조약을 남용하면서 불법출국행위가 비로소

가능해지도록 만든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음.

o 르즈L으월J므일

- 헝가리 총리 Nemeth는 서독의 
"
Bi ]d am Sonnf聞" 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 :

. 헝가리는 
"

인도주의라는 명분 하에" 동득난민의 대 오스트리아 월경을

허용하였음.

. 진실로 
'

유럽의 집" 을 지으려면 국경을 다시 폐쇄할 수 없음.

- 부다페스트에 체류중인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동독은 동독인들로부터

신분중과 여행중명서를 빼앗으면서 대규모 탈주를 방지하려 시도하였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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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토 주재 Malteser 재난 지원단장 Wolfsang Wagner의 보고 :

· 난민수용소에 수용된 사람 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헝가리에 입국했다고

신고

· 그 중 일부는 Stasi 요원이 그 들의 가정을 방문, 중명서를 압수했다고

신고

· 기타 동독시민들은 헝가리로 오는 도중 붙잡혀 집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임.

o

- Neues Deutsch1and 지는 서득이 동독에 대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소련공산당 기관지 
'

Prawda' 와 체코공산당 기관지 
"

Rude Pravoy' 지의 비난성

기사내용을 인용 보도함.

· 숨길 수 없는 국제법 위반행위

· 서독은 동독 건국기념일에 먹칠하려는 
'

도발행위' 를 감행

- 

프 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또 다시 약 400명,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약 100명의 난민이 체류

o

m

- Neues Deutsch1and 지는 
'

인신매매' 라는 제하의 전면기사와 함께 서독을

비난 :

· 서독은 갖은 약속, 심리적 압박감 조성, 노골적 역선전 등의 방법을

통해 동독시민으로 하여금 제3국을 경유하여 고향을 떠나도록 하고 있음.

· 서독의 책동은 고 급참모급 수준으로 준비된 후 인정사정없이 감행되고

있음.

- 난민 초과체류상태 때문에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을 폐쇄함.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찾아 든 난민수는 500명으로 중가

· 난민중가 원인은 체코정부가 대 헝가리 국경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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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동득을 출발하여 새로 체코를 경유, 헝가리로 가려는 난먼들온

모 두 체코 국경수비대원에 의해 월경이 저지되었거나, 불법 월경에

성공하지 못循음.

o 盟뵤그오그)실

- Neues Deutsch1and지는 동베를린 Mi tropa 호텔 요 리사의 체험을 다음과

갈이 보도 :

· 헝가리에서 마취된 후 자의에 반하여, Wien으로 강제 인도되었움.

· Wien 주재 동독데사관의 도움으로 다시 고향인 동독으로 되돌아 을 수

있였음.

· Z0명이 넘는 
'

독자 투고' 와 함께 상기 체험과 비슷한 내용을 게재합.

o 흐9W 잎

- 

동독 국선 변호사 Wolf8ang Vo8el은 협의차 Boun 에 도 착, 언방수상실장관

Sei ters와 만남.

· 비록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체류하고 있는 탈출희망자들은 Vogel 변호사와 장시간 면답한 후 서독

상주대표부를 떠났으며 10월 초순경 서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o 恕)L드브그쓰끄

- 

서독정부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및 신학고에 체류하고 있는 동독

난민들에 대한 해결방안各 조 만간 모 색될 것으로 기대함. 여하한 경우에도

동독으로의 압송은 없을 것이라고 曾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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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흐으5L의프으프

- 점점더 많은 동독난민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사관 담장을 뛰어 넘음.

· 견디기 힘든 상황하에 약 900명이 체류, 그 중 어린이가 200명이나 됨.

- Malteser 재난 지원단의 보고에 따르면, 상당수의 난민이 체코로부터

Donatl 강을 건너 헝가리로 향하다가 익사하였다고 함.

o 흐bL으므뜨엘

- 

동독 국선 변호사 Vogel, 연방내독관계성 차관 Priesni tz 와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Bertele 대표 및 연방외무부 사무차관 Sudhoff와 함께

프라하로 향발

· 이들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1,000명 이상의 동독난민들의

동독 귀환을 종용하고자 함.

. Vogel 변호인은 만일 이들이 일단 동독으로 귀환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서독으로 출국여행할 수 있다는 동독지도층의 
"

보증성" 약속을 전언

. 그러나 난민중 200명 만이 이에 호응, 대기중인 버스편으로 동독 귀환

- 체코정부의 한 대표는 Sudhoff 사무차관과 회담 후, 난민문제는 체코정부와는

무관한 동 · 서독 문제라고 선언

o

- 폴란드 외무부의 한 대변인은 바르샤바 주재 서득대사관에 체류중인

약 400명의 동독난민에 대한 해결방안이 
'

순조롭게 모색 중" 이라고 발표

- 폴란드의 
44

Trybuna Ludu' 지는 동베틀린 특파원 보도를 게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컴:

. 최근 일고 있는 동독 난민운동의 동기는 서독정치가들의 선동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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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독일문제가 다시금 일일논의의 대상이 되었음.

· 폴란드는 분단득일의 현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그러나 폴란드는 독일민족이 몇개의 국가로 구성되었거나 괸·게없이

독일민족과 우호, 평둥, 았전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합은

자명한 일입.

o 그왈 앞

- 

동독 국선 변호사 Vogel은 바르시·비-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 난민중

50명 만을 우선 동독으로 귀환한 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출국어행할 수

있다는 조 건과 함께 설득

- 바르샤바 및 프라하 주제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인 동독 난민의 절대다수는

동독으로 귀환하지 않고 직접 서독으로 가기를 강력히 주장

- 이에 Vogel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 설득 :

· 동똑 귀환후 단 몇주일 이내에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출국여행 가능

· 개인 소지품도 지참한 후 서독으로 출국여행 할 수 있으머, 앞으로

동독을 재입국합 수 있음.

- 2, 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체류 중인 프리·하 주재 서독대사관의 상황이

매우 심긱-하게 되자, 연방외무장관 Genscher는 독일적십자사 총재

Myn-Wi t tgensteiu 공으로 하여금 헌지 상황을 직접 살펴본 羊 지원

가능성을 모 색하도록 앙청

· Sayn-Wi t tgensfein 총재는 언방외무부 정무차관 Irm8ard Adam-Schwaetzer

어사와 함께 프라하로 향발

· 대사관내 위생시설은 완전 절망상테이고 난민의 보건문제가 심각

· 난민에 대한 급식문제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대사관 홀에 마련된 1, 000명의 급식용 대형 주방시설마져 더 이상

인원에 대한 급식이 불가눙한 상테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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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scher 외무장관은 UN 총회 참석차 New York 체류 중 소련 외무장관,

체코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과 회동

·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다른 국가와 접촉을 유지하변서 프 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난민현황의 개선을 위해 노 력할 것이라고

약속

· 부쉬 대통령과 베이커 외무장관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미국의 지원을

약속曾음.

· Fischer 동독 외무장관과 만찬을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함.

‥ 동독난민들을 동독 국철을 이용하여 동독지역을 통과, 서독으로 출국

여행토록 하면, 이는 곧 강제추방이라고 공식선언할 수 있을 것임.

‥ Fischer는 이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

- 점점더 많은 동독시민들이 동독-폴란드간의 국경 (Gruene Grenze : 장애물이

없는 지역)을 통과 폴랜드로 가려고 시도함.

·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동독인들이 국경에서 체포되었다고 함.

o

- 동독 외무장관 Fischer 는 UN 총회 연설을 통해 타국시민에 대한 
'

언필칭

보호의무' 를 마치 자국의 사안인양 참칭하면서 분쟁을 야기하고 나아가

평화마져 위해한다고 선언

- 체코정부는 동독난민을 위한 주거지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

- Sayn-Witt8enstein 총재, 체코 적십자사와 회담, 인도주의적 지원 가능성 논의

o 요프i의w으르

- 언방외무장관 Genscher는 연방수상실장관 Seiters 와 함께 프라하로 향발,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난민들을 향해 오늘 저녁 중에 모두 서독으로

출국 여형할 수 있다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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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scher 장관과 Seiters 장관은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독난민 문제는 lionecker가 직접 결단을 취할 사안이라고 부연

- 동독국철의 륵별열차편으로 800명의 난민이 바르샤바로부터 동독을 경유,

서독의 11elmstedt 로, 5, 500명의 난민이 프라하로부터 Dresden을 경유

서독의 Hof로 향발

- 이 특별열차에는 서득정부의 대표들이 동숭

- 난민들이 동독지역에 도착하자 그 들의 중명서를 않수하고 다음과 같이

이번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

· 프라하 및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득난민의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출국여행 허가를 발급함.

· 체코와 폴란드 주민에게 위해가 따를 수 있는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크자 함.

· 출국여행 헝위는 일종의 
"

추방" 이며, 난민들은 조국을 배신輩음.

- 동독외무부는 서독정부가 동독의 국내사안에 개입하면서 국제법 위반행위를

자헝하는데 이 모든 것은 대결상태 이상의 심갹한 문제라고 재차 서독을

비난

0 요으년J으 으

- 6, 000명 이샹의 난민이 동득국철의 흑별열차편으로 프라하 및 바르샤바를

출발 서독에 도착

- ADN 동독 관영롱신온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평 :

· 난민들은 도 덕적 가치관을 발로 짓밟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우리사회로

부터 배제되였으니 그 들을 위해 눈물 奇릴 필요가 었다.

(중화인민공화국 40주년 건국기넘일을 기해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원 E8on

Krenz가 동독대표로 참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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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設브으흐遠
"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또다시 1친여명,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100 여명의 동독난민이 체류하기 시작

- Seiters 수상실장관은 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사 Horst Neubauer를

수상실로 초치, 동독정부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 이에 대해 Neubauer는 ADN을 통해 서독측이 구동독 시민의 추방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이에 대해 Seiters 수상실장관은 난민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대응
빼

- Priesni tz 연방내득관계성 사무차관은 서베를린에서 동독 국선변호인

Voge l 과 만나 난민현황에 관해 논의

o

- 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사 Reubauer는 수상실장관 Seiters 에게 동독

정부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난민전체에 대해 서독행 출국

여헝 헉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달

- 동독-체코간 무비자 여행교류 조치는 즉각 중단됨.

· 이에 관한 ADN 통신보도 : 서독의 특정집단이 동독 건국 40주년을 기해

계속적으로 도발 
.

· 이에 관한 Neues Deutsch1and지 사설 : 서독이 국제법 위반행위를

자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행제한조치가 강화될 것임.

o 요외 프w

- 약 7, 600명의 동독난민이 빗장을 질러 잠궈논 동독국철 특별열차를 이용,

동독지역을 통과 서독으로 운송됨.

· 서독도 착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하루가 지연되었는데, 동독은 주민들의

동숭사태를 방지하고자 선로와 정거장을 접근금지 시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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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Dresden 중앙역에서 약 3, 000명의 주민들과 안보요원간에 폭력사태 발생
I

- 전날부터 동베를린 주재 미국대사관에 체류중이던 18명의 탈출

회망자들은 출국여행 신청서가 
"

관대하게 검토" 될 것이라는 확약을 빌고

대사관 건물을 떠남.

- 

동독 외무부차관 Harry 0t t 가 난민문제를 협의크자 헝가리 외무장관 Horu을

방문

(동독 건국 40주년 공식행사가 동독인민군 열벙식과 함께 시쟉)

o 요으 으월흐으

- 약 600명의 난민이 동독국철 흑별열차를 이용, 바르샤바로부터 하노버에

도착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이던 약 2, 000명의 동독시민들은 귀환후

2개월 이내에 출국여헹 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고 동독으로 귀환

- Heues Deutsch1and지는 동독을 불법적으로 출국해버려 비어 있는 주택은

즉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될 겻이라고 공식발표를 인용 보도

- 

동 · 서베를린 동과초소에서 대다수의 동독행 입국 희망자들의 동독입국이

거절핌.

· 서독정부와 서베를린 시정부는 이에 항의

· 서베를린 주둔 연합군 도 시사령부는 동베를린 주재 소련대사관에게

입국거절조치를 철회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

· 잇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까지 동독입국 거절조치는 계속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3, 625명에 대한 입국거절 사례가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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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a

o

(동독건국 40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 eonn 주재 동득 상주대표부 대사 주최 동독 건국헝사 리셉션에 수상실장관

Seiters가 서독정부를 대표하여 참석

0

(동독건국 40주년 기념일)

o 으으흐으쁘그으

-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Bertele 대표는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동독

외무부에게 7일과 8일 서독 취재기자의 자료압수 및 파괴 둥 방해사태에

대해 항의

o

- Muenchen 소재 Bayem주 국경경찰 보고에 따르면 8월 중순부터 Bayem주에

집계된 동독난민 35, 000명중 50명이 
'

개인적 사정" 을 이유로 동독으로
와

귀환했다고 함.

o

-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은 동독 현항보고를 통해 동득시먼의 대규모 탈출

사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 그 들이 탈출하는 동기는 다양함.

· 우리는 그들이 우리모두처럼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 색할 것이며,

여행 가능성을 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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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穀뵤 重완J2싶
t

- 동베를린 시장 Brhard Krack은 종교지도자들과 토론후 
"

여행 가눙성의

왁대조치" 를 시사

- 

동독 문화연맹 총재단은 수천시 이 고향과 고국올 둥지고 있는데, 륵히

젊은이들이 국외로 이주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동독에서 미래의 생활을

모 색해야 한다고 성명

o 怒흐L꼬으 1그잎

- Honecker는 처음으로 대규모 탈출사태에 대해 언급 :
"

어떤한 근거라

합지라도 우리나라로부터 결렬하는 시민들은 결코 모든 사람들과 동격화

管 수 없다. 
"

m

- 서독정부는 동독정부로부터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호하에 있는

동독시민들이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으로부터 중명서를 발급방은 후

원하는 국가로 출국여행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통보를 받음.

- Neues Deutsch1and 지는 동독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 체코행 무비자 여행

교 류조치가 취소된다고 보도

0 으외 으ww

- 동독외무차관 Harry Ott는 2일간 바르샤바를 방문, 서독대사관 체류 동독

난민에 대한 
"

인도주의적 해결방안" 논의

o 趾5 o 흐앞

- 가을방학의 시작과 더불어 헝가리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가려는 동독

난민수가 폭중

-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는 1, 200명의 동독난민이 확약발은 서득행
z

출국여행 허용조치를 기대하며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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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o

- 바로샤바로부터 동독난민 제1차 그릅이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

- 

동독 자민당(LDPD) 중앙위는 커뮤니케를 롱해 다옴과 같은 사항 등을 촉구

· 전반적인 여행 자유화 조치

· 동독시민권 포기를 위한 새로운 법규정 마련

o

(Bonecker 실갹)

o

- 동독 갹료평의회는 동독 내무부로 하여금 동독시민의 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초안을 즉갹 쟉성하도록 지시, 또한 동독 법무부로 하여급 조만간

내년도 입법제정 계획의 일환으로 여행법 초안을 제출하드록 함.

o

- 동독 외무부의 한 대변언은 동독을 며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 동독을 떠난 사람들은 원할 경우, 동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

· 동독으로 귀환할 경우, 서독 주재 동독상주대표부를 포함한 동독의 모든

재외공관과 접촉하면 됨.

o

- 동베를린시장 Brhard Krack과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원 Guenter Schabowski는

시위군중과 1시간동안 토론후, Schabowski는 새로운 여행법이 
"

최우선

순위' 에 있는 사안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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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동득인민의회 Egon Krenz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Krenz는 
"

우리

시민들이여 동독을 둥돌리지 말아 달라" 고 호소

o 으녔J딧월 . 256

- Egon }(renz 신임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은 서독 자민당 원내총무 Wol fgang

Mi sc hnik 의 의견고한 방문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

· 동 · 서독 관계의 안정온 유럽안정에 중요합.

· 새로운 여행규정의 도H]과 합께 모든 동독시민은 여권과 비자를 받게됨.

- 

동독 변호사 협회는 여헹자유 등을 촉구

o 怒3Ll으일J으으

- Kohl 수상은 신임 동독국가주석 Egon 1(reuz와 동 · 서독간 협력의 속행에

관헤 20뷴간 전화통화

- 동독 갹료평의회 의장 Wi l l i Stoph는 동독 TV 및 라디오 방송을 骨해

소비제 및 생필품의 추가수입조치를 발표

0 쁘으J으偏1그앞

- 동득 국가평의회는 89년 10월 27일 이전, 불법월경의 처벌행위를 저지른

사람 및 불법적으로 동독을 출국해 버리려 시도하는 사람들에 데한

대 사면 조 치를 결정

- 

동독 갹료평의회는 쟘정적으로 무효화 荒던 체코헹 무비자 여헹고류조치를

89년 11월 1일을 기해 재도입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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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 국영 Interflu8 항공과 서독의 Lufthansa 항공은 89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체결한 Leipzig-Duesse1dorf/Frankfurt간 항공운행을 90년 2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이던 150명의 동독 난민들은 버스편으로

서독으로 운송됨.
4

· 이들은 사전에 동독대사관으로부터 동독국적을 박탈당한 후 출국여행

증명을 받았음.

o

- 동독주민의 탈주는 계속되어 지난 24시간동안 11, 126명이 서독으로 넘어옴.

o

- 19시경 동독 공산당 중앙위 정보담당서기 Guenter Schabowski는 동독 TV를

동해 새로운 여행법을 공포 :
.

· 앞으로 동독시민은 아무런 문제없이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권과 비자는 신속한 절차를 동해 발급될 것임.

(Brandenburg 문 개방 - 동 · 서베를린장벽 무너지기 시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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